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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재정기관의 원칙과 사례연구

저자: 리사 폰 트라프, 이안 리너트, 요아힘 베너*

독립재정기관은 건전한 재정정책과 지속 가능한 공공재정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오늘날 독립재정기관은 새롭게 떠오르는 공공재정관리 아키텍처에서 

특히 중요한 혁신 중 하나로 여겨진다. OECD 지역 내 독립재정기관의 수는 

2008년 이후 3배 이상으로 늘어났으며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이 간행물에는 

「독립재정기관의 원칙에 관한 OECD 권고」 에 명시된 효과적 독립재정기관의 

여러 모범관행에 비추어 본 18개 OECD 회원국 내 독립재정기관에 대한 특별

하고 심도 깊은 사례연구가 담겨 있다.

JEL 분류: H11, H50, H83

키워드: 의회예산기관, 재정관리, 재정위원회, 재정정책, 독립재정기관, 공공

재정, 투명성, 입법부

* 이 간행물의 저자는 OECD 공공행정·지역개발국(Public Governance and Territorial Development Directorate) 예산·

공공지출과(Budgeting and Public Expenditures Division) 소속 리사 폰 트라프(Lisa von Trapp)(주저자)와 독립적 자문

위원인 이안 리너트(Ian Lienert), 요하임 베너(Joachim Wehner)이다. 캐나다 의회예산처 재정분석국장(Director of Fiscal 

Analysis)인 제이슨 자크(Jason Jacques)가 이탈리아에 관한 첫 번째 주석 초안을 작성했으며 캐나다와 프랑스에 관한 주석에 

기여했다. 오스트리아 의회예산처에 관한 부록의 첫 초안은 해당 의회예산처 처장인 헬무트 베르거(Helmut Berger)가 작성

했다. 핀란드에 관한 첫 번째 주석은 핀란드 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 재정정책평가국장(Executive Director for 

Fiscal Policy Evaluation)인 하이디 실베노이넨(Heidi Silvennoinen)이 초안을 맡았다. 프랑스에 관한 첫 번째 주석 초안은 

프랑스 최고공공재정위원회(High Council for Public Finances) 부위원장(Deputy Rapporteur General) 보리스 멜무-외드

(Boris Melmoux-Eude)가 작성했다. 스페인에 관한 첫 번째 주석은 스페인 독립재정책임청(Independent Authority for 

Fiscal Responsibility) 직원인 이그나시오 페르난데스-후에르타스(Ignacio Fernández-Huertas), 마리아 페르나데스

(María Fernández), 다니엘 산타바르바라(Daniel Santabárbara)가 초안을 작성하고 사무장인 아나 부이산(Ana Buisán)의 

승인을 받았다. 저자들은 모든 국가의 사례연구 초안 작성 시 각국의 의회와 독립재정기관을 대표하는 PBO 네트워크(PBO 

Network) 구성원들이 많은 논평을 해 준 것에 감사하고 있다. OECD 예산·공공지출과 구성원과 존 블뢴달(Jón Blöndal), 

로니 다운즈(Ronnie Downes), 셰리 니콜(Scherie Nicol)의 논평에도 감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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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이 논문은 18개 OECD 회원국의 독립재정기관에 대한 심도 깊은 사례연구를 담고 있다. 이는 

현재까지 동종 연구 중 가장 종합적인 연구이며, 수시 업데이트를 통해 새로운 기관을 포함시킬 예정

이다. 사례연구는 OECD 의회예산처 및 독립재정기관 네트워크(OECD Network of Parliamentary 

Budget Officials and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 PBO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

졌으며,1 초기 연구2는 「독립재정기관의 원칙에 관한 OECD 이사회 권고(2014)」3에 정보를 제공

하는 역할을 했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서는 사례연구와 PBO 네트워크 구성원과의 

논의를 통해 도출된 종합적 데이터를 이용하여, 그리고 ‘원칙’4에 비추어 오늘날의 독립재정기관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원칙을 다시 소개한다. 세 번째 부분은 사례연구이며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의 사례를 제시한다.

「독립재정기관의 원칙에 관한 OECD 이사회 권고(2014)」의 22개 원칙은 독립재정기관을 설립

했거나 설립을 고려 중인 OECE 회원국 및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한다. 이 원칙은 그동안 얻은 교훈과 

모범관행을 성문화한 것으로서, 목표는 각 국가가 독립재정기관의 관리 및 업무 수행과 장기적 생존 

보장에 도움이 되는 지원 환경을 만들도록 돕는 것이다. 이 원칙은 독립재정기관이 기술적 역량을 

입증하고 대중의 감시를 견딜 수 있으며 공적 논의에 도움이 되는 최고 품질의 유의미한 작업물을 

산출해 내는 동시에 촉진하고 그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는 핵심 가치, 즉 독립성, 비정파성,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 원칙이 다루는 주제에는 현지 주인의식, 독립성과 비정파성(임직원 

임명 절차를 통해 독립성과 비정파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 포함), 임무, 자원, 입법부와의 관계, 정보 

접근, 투명성, 소통, 외부 평가가 있다. 국가별 사례연구는 원칙과 연결된 다음 11개 항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5

1. 해당 독립재정기관이 설립된 배경: 경제적 배경과 정치적 배경을 모두 포괄하며 해당 기관 

설립에 대한 폭넓은 정치적 지지가 있었는지 여부, 해당 기관 설립이 더 광범위한 개혁 과정의 

일부였는지 여부 등이 포함된다.

2. 해당 독립재정기관과 행정부 및 입법부의 관계: 해당 기관과 정부, 의회, 유사하거나 보완적인 

분석을 제공하는 다른 기관 사이의 공식적, 비공식적 관계를 살핀다.

3. 설립의 법적 근거: 특히 입법 수준을 다룬다.

4. 임무: 얼마나 명확하게 정의되었는지, 범위가 넓은지 좁은지, 구체적 역할과 보고 요건, 기관의 

운영범위가 포함된다.

5. 역할: 임무 항목을 확장하여 해당 독립재정기관의 산출물과 그러한 산출물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더 자세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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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계획: 사업계획이 결정되는 방식, 예산 일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업무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다룬다.

7. 예산: 예산이 정해지는 방식, 임무 범위에 맞춰 예산이 배정되는지 여부, 구체적 보호장치, 

예산이 위협받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지 여부가 포함된다.

8. 인력 구성: 지도부와 사무직원을 망라하며 임명 절차와 해임 절차, 자격 요건과 제한, 임기, 보수, 

지도부가 사무직원 고용 절차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지 여부를 살핀다.

9. 정보 접근: 법령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 접근권이 제공되는지 여부, 접근 제한, 실제로 적시적

으로 정보가 제공되는지 여부가 포함된다.

10. 투명성: 해당 독립재정기관이 작업물을 일반에 공개하는지 여부와 공개 방식, 언론과의 관계, 

해당 기관이 언론·금융시장·일반대중의 신뢰를 얻고 있다는 증거(가능한 경우)를 다룬다.

11. 관리, 자문 지원, 모니터링, 평가: 해당 독립재정기관에 감독위원회 또는 다른 자문단이 있는지 

여부, 작업물이 동료평가를 거치는지 여부, 해당 기관 또는 그 작업물이 평가 절차의 대상인지 

여부가 포함된다.

오늘날의 독립재정기관

독립재정기관(흔히 독립적 의회예산기관 또는 재정위원회로 불림)은 독립적 공공기관으로서 그 

임무는 재정정책과 재정성과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정파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다. 재정 관련 의사결정은 결국 민주적으로 선출된 공직자의 책임이지만 독립재정기관은, 흔히 

신뢰할 수 있는 재정규칙과 조합을 이루어, 건전한 재정정책과 지속 가능한 공공재정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거시경제·재정 전망 평가 또는 작성, 재정계획·결과 모니터링 및 평가 같은 독립재

정기관의 핵심 기능은 지출과 적자로 기우는 경향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분석을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독립재정기관은 더 큰 투명성과 책임성을 촉진하고 공적 논의를 풍성

하게 만든다. 이런 식으로 독립재정기관은 정부가 경솔한 재정정책을 추진하거나 핵심 공약을 어기는 

경우 평판 및 선거와 관련하게 치러야 할 대가를 높인다.

독립재정기관은 세계적으로 볼 때는 아직 상대적으로 수가 적고 새로운 기관이지만, 벨기에

(1936), 네덜란드(1945), 덴마크(1962), 오스트리아(1970), 미국(1974) 등의 국가에서 수십 년간 

다양한 독립재정기관의 예가 존재해 왔다. 이러한 역사가 긴 기관의 경험을 부분적 바탕으로 삼아, 

1990년대 중반 많은 경제 전문가와 학자가 독립적 중앙은행의 긍정적 경험 일부를 재정 영역에도 

적용할 수 있으리라는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그러나 독립재정기관 설립에 진정한 원동력을 제공한 

것은 2008~2009년 금융위기 중의 정부 재정적자와 부채 급증이었다. 당시, 철저한 감시하의 지속 

가능한 공공재정을 약속한 정책입안자들은 공공예산을 신중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재구축하고 재정규율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었다. 오늘날 독립

재정기관은 새롭게 떠오르는 공공재정관리 아키텍처에서 특히 중요한 혁신 중 하나로 여겨진다.

2008년 이후, OECD 지역 내 독립재정기관의 수는 3배 이상으로 늘어났으며 OECD6 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독립재정기관이 가장 많이 신설된 지역은 EU로, 이는 재정구조 

혁신에 따른 것이다. 「안정·조율·거버넌스 조약(Treaty on Stability, Coordination and 

Governance)」에 따라, 유로존 국가는 국가 재정규칙 준수를 모니터링하고 거시경제 전망을 내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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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보증할 독립적 기관을 두어야 한다.7

좀 더 최근에는 ‘대통령 5인 보고서(Five Presidents’ Report)’(2015년 6월)에서 자문 

성격의 유럽재정이사회(European Fiscal Board) 신설을 권고했다. 이는 국가별 재정위원회를 조율 

및 보완하고 EU 재정관리 기본틀에 명시된 경제적 목표 및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예산과 그 이행을 

EU 수준에서 공개적·독립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8

EU 밖을 보면, 캐나다(2008), 호주(2011) 등에서 재정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 절차에서 입법부의 

역할을 개선하기 위해 독립재정기관이 신설되었다.9 EU 외에도 IMF, 세계은행, OECD 같은 국제기구

에서 독립재정기관 설립을 장려해 왔다.

그림 1. OECD 내 독립재정기관 증가

1930년대
벨기에

1940년대
네덜란드

1950년대 1960년대
덴마크

1970년대
오스트리아
미국

1980년대 1990년대
멕시코

2000년대
한국
스웨덴
캐나다
헝가리1

슬로베니아2

2010년대
영국
호주
아일랜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칠레3 
핀란드4 
프랑스
독일
스페인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1. 헝가리: 헝가리 재정위원회 사무국(Office of the Fiscal Council)(2009년 설립)은 2010년 말 자원이 크게 줄어들었다.

2. 슬로베니아: 최소한의 자원만을 가졌던 첫 번째 재정위원회는 2012년에 운영이 중단되었다. 새로운 재정위원회는 현재 설립 

과정에 있다.

3. 칠레: 2013년 4월에 재정자문위원회(Fiscal Advisory Council)가 설립되었다. 해당 위원회 구성원은 선거 이후 교체되었다. 

이 위원회를 국제표준에 맞추기 위한 개혁이 여러 차례 제안되었다.

4. 핀란드: 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 재정정책평가국(Fiscal Policy Evaluation Unit) 외에 2014년에 새로운 경제정책

위원회(Economic Policy Council)가 설립되었으며, 해당 위원회의 임무는 사전적 정책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다.

점점 일반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OECD 회원국 내 독립재정기관은 유사한 난관을 

겪으며, 이는 기관 설립 초기에 특히 두드러진다. 독립재정기관 설립은 국가의 장기적 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정치인들은 단기적으로 비판을 피하기 위해 독립재정기관의 행동을 제한하고자 하는 

유혹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긍정적인 면을 말하자면, 오랫동안 독립재정기관을 유지해 온 국가들의 

경험상, 독립재정기관은 장기적 관점에서 신뢰성 높은 재정정책 촉진을 위한 재정 담당 부처 및 

입법부 예산위원회의 중요한 파트너로 간주된다. 이들 기관이 항상 의견일치를 이루는 것은 아니라도 

말이다.

독립재정기관 대부분이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해당 기관의 유효성을 정식

으로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게다가 독립재정기관 설립은, 특히 기관의 역사가 긴 국가의 경우, 



독립재정기관의 원칙과 사례연구

OECD 예산저널 – 2015/2호 ⓒ OECD 2016 11

유권자의 선호를 바탕으로 마련된 규율에 대한 정부의 정치적 공약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코피츠

(Kopits),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원칙의 몇 가지 요점은 효과적인 재정위원회의 핵심 

특징인 것으로 재차 확인되었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 엄격한 운영 독립성과 공적 논의에서의 강력한 

영향력, 재정규칙 모니터링과 전망 작성 또는 평가 역할이 포함된다(OECD, 2012 및 IMF, 2013, 

2014).

기관 모델

OECD 내 독립재정기관은 다양한 구성의 집단이기 때문에 전체에 맞는 하나의 모델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 기관은 관리규정, 임무와 역할의 폭, 임직원 구성, 예산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는 독립재정기관 설계에서 국가별 필요와 국가별 제도환경(일부 경우에는 능력 제한 포함)이 차지

하는 중요성을 보여준다. 그러한 기관이 동일한 유럽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설치된 경우라도 마찬

가지이다(OECD 원칙 1.1 및 1.2 참고). 재정위원회에서 차이가 드러나는 분야 중 하나가 기관 

독립성이다. 벨기에는 좀 더 제한적인 독립성을 가진 재정위원회의 예로, 재무장관이 최고재정위원회

(High Council of Finance)의 공식 위원장이며 위원회 사무국은 연방정부의 관할 아래에 있다. 좀 

더 강력한 독립성을 가진 재정위원회의 예로는 영국 예산책임처(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OBR)가 있는데, 예산책임처는 법적으로 분리된 독립적 기관이며 자체 감독위원회를 두고 있다.

기관 중 절반 이상(56%)이 행정부의 법적 관할 아래에 있거나 독립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영국 예산책임처의 경우처럼 행정부와 의회 양쪽 모두에 대해 책임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기관은 재정위원회 모델을 따르는 경향이 있으나 해당 모델 내에서도 하위분류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는 학구적 성격이 강한 소규모 위원회를 선택했다(예: 스웨덴, 아일랜드). 그와는 

달리 협동조합의 전통에 따라 여러 이해관계자 또는 이익집단에서 위원회 구성원 중 상당수를 추천할 

수 있는 국가도 있다 (예: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사례연구에서 다룬 기관 중 1/3(33%)은 의회예산기관 모델을 따른다(호주, 캐나다, 이탈리아, 

한국, 멕시코, 미국). 이 모델은 의회의 예산감독 지원과 중심적 예산위원회의 업무 보조에 주로 

초점을 맞춘다. 의회예산기관은 비용 산출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더 크기도 하다.

나머지 기관은 국가 감사기관과 연결된 자율적 부서로 설립되었다(핀란드, 프랑스). 몇몇 기관은 

중앙은행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밝힐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 국립은행은 오스트

리아 재정자문위원회(Fiscal Advisory Council)에 직원을 제공하며 슬로바키아 예산책임위원회

(Council for Budget Responsibility) 운영 자금은 슬로바키아 국립은행에서 나온다.

지도부

독립재정기관은 개인 또는 합의체 지휘구조를 가진다. 이탈리아를 제외하고, 의회예산기관 모델에 

속하는 기관은 개인 지휘구조를 가지는 경향이 있으며(호주, 캐나다, 한국, 멕시코, 미국) 네덜란드와 

스페인도 개인 지휘구조이다. 재정위원회 모델에 따라 구성된 다른 기관들은 전형적으로 합의체 지휘

구조를 가지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위원장이 강력한 역할을 한다(예: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아일랜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웨덴,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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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독립재정기관의 원칙에서는 독립재정기관의 수장 직위에 보수가 제공되어야 하며 가급적

이면 상근직이어야 한다고 권고한다(원칙 2.4). 지금까지 의회예산기관 모델에 따라 설립된 독립재정

기관은 모두 보수가 제공되는 상근직 지도부를 두었다. 그러나 이전에 언급했듯이, 재정위원회 모델을 

따르는 기관 중 절반은 비상근직 지도부를 두고 있다. 작은 유럽 국가의 기관, 다른 기관의 작업물에 

의존할 수 있는 기관, 협동조합의 전통이 강하고 위원 수가 많은 기관(예: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모두 비상근직 위원 수가 10명 이상)에서 그러한 경향이 나타난다. 일부 경우에는 위원 

직위가 명예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보수가 제공되지 않는다.

그림 2. 기관 모델별 지휘구조

재정위원회(10개국)

의회예산처(6개국)

감사기관(2개국)

합의체 지휘구조 개인 지휘구조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정부 또는 의회가 지도부를 임명하지만 다른 이해관계자가 지도부를 

추천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많은 국가(특히 EU 내)에서 협동조합의 전통에 

따라 여러 이해관계자 또는 이익집단에서 위원회 구성원을 추천할 수 있다. 핀란드의 경우에는 재정

정책평가국 국장을 감사원장이 임명한다. 몇몇 국가(예: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웨덴)에서는 외국인이 

위원회 위원을 맡을 수 있는데, 그에 따라 적격 후보자가 늘어나고 ‘집단 순응 사고’의 위험이 

줄어든다. 이러한 구조 선택은 독립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일부 OECD 국가는 지도부 임명 절차 안에 임명이 비정파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예산책임처 내 예산책임위원회(Budget Responsibility 

Committee) 구성원을 재무장관이 임명하되 하원 재무위원회(Treasury Select Committee)의 

동의를 거친다. 스페인의 경우에는 각료회의에서 독립재정책임청(Independent Authority for Fiscal 

Responsibility, AIReF) 청장 후보를 선정한 후 임명 전 하원 재무·공공행정위원회(Finance and 

Public Administrations Committee)에서 적합성을 평가한다. 그와 유사하게 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지도부를 해임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아일랜드, 스페인, 영국이 그 예이다(원칙 5.1 참고).

의회에서 지도부를 임명하는 경우에도 추가 보호 절차를 둘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명 시 관련 

위원회의 승인을 거칠 수도 있고(호주와 이탈리아의 경우) 본회의에서 승인이 이루어져야 할 수도 

있다(멕시코의 경우). 미국은 하원 의장과 상원 의장 대행이 양원 예산위원회(Committee on the 

Budget)의 추천을 받아 의회예산처 처장과 부처장을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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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원칙에서는 독립재정기관 지도부를 선정할 때 자질과 기술적 역량을 바탕으로 하고 

정치적 성향은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하며(원칙 2.2), 이 원칙은 OECD 회원국에서 엄격히 

준수되어 왔다. 각 OECD 회원국의 독립재정기관 지도부는 학계, 정부(특히 재무부), 감사기관, 중앙

은행, 민간부문 등 다양한 배경을 지니고 있다. 지도부의 약 1/4이 독립재정기관 근무 전 학계에 

있었다.

그림 3. 지도부 배경(확인된 경우)

각계 경험을 가진 지도부 비율

학계 재무부 감사기관 중앙은행 민간부문 의회 국제기구 독립재정기관 기타

OECD 독립재정기관의 원칙에서는 지도부 임기와 연임 가능 횟수가 법령에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다(원칙 2.3). OECD 회원국 내 거의 모든 독립재정기관이 임기를 명확하게 정의해 

두었다. 한국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외로, 처장에 대해 정해진 임기나 임기 제한이 없다. 실제로는 2년

마다 국회의장 교체에 맞춰 처장이 사임하는 식이다.

OECD 원칙에서는 그 외에도 지도부 해임 기준 및 절차가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다(원칙 2.3). 독립재정기관 중 거의 3/4(72%)은 지도부 해임 기준이 분명하게 정의되어 있다. 

예외에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웨덴이 포함되는데, 이들 국가의 경우에는 해임 상황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거나 법령에 구체적 해임 절차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 다른 예외인 

캐나다에서는 의회예산처 처장이 ‘만족스러운 동안(during pleasure)’에 한하여 1회 연임 가능한 

5년 임기로 임명되는데, 이는 총독의 재량(기본적으로 총리의 재량)에 따라 특별한 사유 없이 처장이 

해임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마지막 예외인 한국은 국회의장이 처장 해임 권한을 가진다.

OECD 원칙의 추가 권고사항은 독립재정기관 지도부가 관련 노동법에 따라 직원을 고용하고 

해고할 온전한 자유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원칙 2.5). 독립재정기관 중 대다수(78%)가 직원 고용 

절차를 온전히 통제한다. 예외에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가 포함되며 이들 국가에서는 각각 

국립은행, 재무부, 회계감사원(Court of Auditors)이 직원을 제공한다. 아일랜드의 경우에는 재정

자문위원회(Fiscal Advisory Council)가 직원 고용에서 융통성을 가지지만 정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

한데, 이는 행정적 독립성 제한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우, 고위급 직원(5급 

이상)은 국회의장이 임명·해임하고 그 외의 직원은 처장이 임명·해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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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지도부의 견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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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독립재정기관의 원칙에서는 독립재정기관이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려면 기관에 할당되는 자원이 기관이 맡은 임무에 어울리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권고한다(원칙 

4.1). 예산 및 인력 자원 면에서 규모가 가장 큰 상위 3개 독립재정기관이 아래 표에 명시되어 있다.

표 1. 자원이 많은 기관

 예산   직원  

1 미국(의회예산처) 4,680만 달러 1 미국(의회예산처) 246명

2 네덜란드(경제정책분석국) 1,300만 유로 2 한국(국회예산정책처) 138명

3 한국(국회예산정책처) 1,360만 달러 3 네덜란드(경제정책분석국) 117명

이는 각 기관의 임무 및 활동 범위와 그 폭을 반영한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의회예산처, 한국 

국회예산정책처, 네덜란드 경제정책분석국(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CPB)은 모두 

정책 비용 산출 역할을 한다. 이는 특정 사업 관련 지식을 갖춘 직원을 필요로 하는 자원집약적 업무

이다. 한국 국회예산정책처는 그 외에도 예산 분석 및 평가와 관련한 폭넓은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매년 기반시설 사업에서부터 자율적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광범위한 

평가를 진행한다. 한편 직원은 약 30~60명이고 예산은 300만~700만 달러 정도인 독립재정기관이 

소수 존재한다(호주, 덴마크, 이탈리아, 멕시코, 스페인). 나머지 기관(독립재정기관 중 50%)은 

직원이 30명 미만인데, 이들 기관의 예산은 300만 달러 미만인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볼 때 이 

분류에 속하는 기관은 소관 업무의 폭이 좁은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직원 수가 적은 하위 절반에 

해당하는 기관 중 다수는 정부 전망 평가 또는 보증, 재정규칙 준수 모니터링 같은 활동에만 주력

한다. 직원 수가 많은 상위 절반에 속하는 기관은 (제한적) 정책 비용 산출 역할(캐나다, 슬로바키아, 

영국) 같은 일부 추가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규모가 매우 작은 프랑스, 아일랜드, 스웨덴의 독립

재정기관은 5명 또는 그보다 적은 사무직원을 두고 100만 유로 미만의 예산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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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자원 규모에 따른 기관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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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독립재정기관의 원칙에서는 독립재정기관 예산과 관련하여 지출승인액을 공개하고 다른 

독립기관과 동일한 방식으로 취급하며 다년에 걸친 자금지원을 약정하는 등의 특정 보호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원칙 4.1). 독립재정기관 중 예산이 별도 항목으로 편성되는 경우는 절반 미만

(44%)이며 예산에 대한 다년 자금지원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는 그보다 더 적다(25%). 다년 자금

지원 약정은 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기관을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관행이다(예: 호주, 영국). 하지만 법령에 자금 지원 수준이 명시된 기관도 소수 존재한다(예: 

아일랜드, 이탈리아). 이탈리아에서는 연례 예산법령을 통해서만 예산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아일

랜드의 경우는 기관 자금이 예산 절차를 통한 연례 승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금 변경 또는 

취소에 새로운 법령 제정이 필요하여 매우 높은 수준의 보호가 이루어진다. 다른 OECD 국가에도 

특정 보호장치가 존재한다. 일례로 포르투갈 공공재정위원회(Public Finance Council)는 법령에 

예산이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위원회 자금 감축은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정당성이 인정되는 예외적 상황

에서만 가능하다고 법령에 적혀 있다.

임무, 역할, 사업계획

독립재정기관 모델 전반에서 몇몇 전형적인 핵심 역할이 발견된다. 기관 대다수가 거시경제·

재정 전망에 관여한다(83%). 독립재정기관이 전망에서 하는 역할은 몇 가지 형태가 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 경제정책분석국과 영국 예산책임처는 정부가 이용하는 공식 경제·재정 전망 제시 업무를 

맡아 왔다. 어떤 기관은 대안적 전망을 내놓으며(예: 캐나다, 덴마크, 한국, 멕시코, 미국), 정부 전망에 

대한 의견 또는 보증을 제공하는 기관도 있고(예: 오스트리아, 핀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전망 관련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않는 기관도 있다(예: 호주, 벨기에, 

슬로바키아).

네덜란드 경제정책분석국을 제외하고,10 EU내 OECD 회원국의 모든 재정위원회가 재정규칙 준수 

모니터링 업무를 맡고 있다(그러나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 역사가 긴 편인 EU 기관 일부는 최근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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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EU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이 역할을 맡았다). EU 외의 OECD 회원국 기관 중에는 이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없다. 다만 호주 의회예산처의 경우에는 해당 업무 수행이 제안된 상태이다.

많은 기관이 장기적 재정 지속가능성 분석 역할을 수행한다(89%). 여기에는 예를 들어 인구

통계적 동향, 공공정책, 부채 수준이 장기적 공공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일이 포함될 수 있다.

OECD 회원국 내 독립재정기관 중 절반(50%)이 비용 산출 역할을 하며, 모든 의회예산기관과 

다수의 재정위원회에서 이 역할이 발견된다. 그러나 수행하는 비용 산출 업무의 유형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미국 의회예산처는 의회 위원회가 발표하는 거의 모든 법안(연간 500~700건)에 대해 

비용을 산출한다. 캐나다 의회예산처는 정책 비용 산출을 수행하지만, 제한된 자원을 고려하여 선별

적으로 비용 산출을 진행한다. 캐나다 의회예산처는 중요성과 기여 가능성을 바탕으로 요청된 건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정부 재정, 예산 추정치 또는 캐나다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 

예상이 가능하다면 해당 사업 또는 요청은 중요한 건으로 간주된다. 슬로바키아 예산책임위원회는 

자체 판단으로 또는 의회 교섭단체의 요청에 따라 의회에 제출된 법안에 대한 의견(특히 전반적 정부 

예산 및 장기적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관련)을 발표할 수 있다. 많은 기관이 정책 비용 검토 

역할도 수행한다. 일례로 영국 예산책임처는 정부 부처에서 작성한 예산내역의 비용 산출 내용을 

검토한다.

선거공약에 대한 비용 산출 역할이 OECD 회원국 내에서 상당한 관심을 얻기는 했으나, 이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은 네덜란드 경제정책분석국과 호주 의회예산처뿐이다. 호주 의회예산처에 해당 

역할을 부여할 때 이유로 제시된 것은 정부와 주요 야당은 선거공약 비용 산출을 위해 재무부에 

접근할 수 있지만 소규모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에 따라 

호주 의회예산처의 임무도 변경되어, 총선 이후 당선된 의회 정당의 선거공약이 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이 역할을 수행할 때는 의회예산처에 추가 자원이 주어진다. 

네덜란드 경제정책분석국은 1980년대부터 선거공약과 연정합의(네덜란드는 연립정부가 구성되는 

것이 보통임)의 비용을 산출해 왔으며, 이는 자발적으로 수행되는 것이나 이제는 모든 주요 정당이 

그러한 비용 산출을 요청한다. 해당 평가 범위에는 제안사항이 소득분배 및 실업에 미치는 영향과 

장기적 효과가 포함된다. 대부분의 주요 정당이 경제정책분석국에 주요 부문별 정책 주제(교육, 

이동성, 환경, 주택시장 등)에 대한 비용 산출도 요청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고수준의 검토를 

통해 정당의 공약이 이전보다 훨씬 구체화되는 효과가 발생했다.

독립재정기관의 임무는 변화할 수 있다. 이는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다. 일례로 아일랜드 재정자문위원회는 2013년 4월에 재무부의 거시경제 전망을 보증하는 새로운 

역할을 맡았다. 잠재적 변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기관도 있다. 호주 의회예산처가 연례 중기

(10년) 예산계획을 작성하도록 하자는 제안이 그 예이다.11 한국 국회예산정책처는 2014년에 임무가 

변경되어 법령 비용 산출 역할이 강화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제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 관련 

비용 추산에 대한 단독 권한을 가지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역사가 긴 기관 중 일부는 재정규칙 

준수 모니터링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맡기도 했다(예: 오스트리아, 덴마크).

독립재정기관은 임무 경계 내에서 자체 사업계획을 결정할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 그와 유사하게, 

독립재정기관은 그 임무에 부합한다는 전제하에 자체 판단으로 보고 및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원칙 3.2). 모든 독립재정기관이 이러한 자율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법령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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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지침 수준에는 차이가 있으며 일부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추가 외부 승인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국 국회예산정책처 사업계획은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멕시코 공공재정연구센터(Center 

for Public Finance Studies, CEFP)는 사업계획을 하원 검토위원회(Committee for Review)에 

제출해야 한다. 한 가지 예외로 프랑스 최고공공재정위원회(High Council for Public Finances, 

HCFP)가 있다. 이 위원회 조직법에는 보고 시기가 명시되어 있으며, 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자체 

판단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금지된다.

입법부와의 관계

OECD 독립재정기관의 원칙에서는 입법부가 국가 예산 절차에서 핵심적 책임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원칙 5.1). 앞에서 적었듯이, 많은 입법부가 독립재정기관 지도부 임명 및 해임 절차

에서 일정 역할을 한다. 거의 모든 기관(94%)이 주요 보고서를 입법부에 전달하고(또한 모든 기관이 

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하여 엄밀히 말해 입법부에서 접근 가능하도록 하고) 의회 청문회에 참석한다

(역시 94%). 벨기에 최고재정위원회는 그렇게 하지 않는 유일한 기관이다. 그러나 해당 위원회가 

입법부와 공식적 관계가 없기는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의회 위원회가 예산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최고재정위원회의 부문별 의장을 초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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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독립재정기관의 전형적 역할

기관

역할

장기적 재정 
지속가능성 

분석1

거시경제·
재정 전망 
관련 역할2 

재정규칙 
준수 

모니터링 
관련 역할3 

입법부 예산 
분석 직접 

지원

정책 비용 
산출 관련 

역할4 

선거공약 
비용 산출 
관련 역할

호주 의회예산처 ● ○ ○ ● ● ●

오스트리아 재정자문위원회 ● ■ ● ○ ○ ○

벨기에 최고재정위원회 ● ○ ● ○ ○ ○

캐나다 의회예산처 ● □ ○ ● ● ○

덴마크 덴마크 경제위원회 ● □ ● ○ ○ ○

핀란드 핀란드 감사원 ● ■ ● ○ ○ ○

프랑스 최고공공재정위원회 ○ ■ ● ○ ○ ○

아일랜드
아일랜드 
재정자문위원회

○ ■ ● ○ ○ ○

이탈리아 의회예산처 ● ■ ● ● ● ○

한국 국회예산정책처 ● □ ○ ● ● ○

멕시코 공공재정연구센터 ● □ ○ ● ● ○

네덜란드 경제정책분석국 ● ● ○ ● ● ●

포르투갈
포르투갈 공공재정
위원회

● ■ ● ○ ○ ○

슬로바키아 예산책임위원회 ● ○ ● ○ ● ○

스페인 독립재정책임청 ● ■ ● ○ ○ ○

스웨덴
스웨덴 
재정정책위원회

● ■ ● ○ ○ ○

영국 예산책임처 ● ● ● ○ ● ○

미국 의회예산처 ● □ ○ ● ● ○

국가 합계 18 18 18 18 18 18

●= 예 16 2 12 7 9 2

○= 아니요 2 3 6 11 9 16

■= 전망 평가만 해당없음 8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대안적 전망 작성 해당없음 5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예(%) 89% 11% 67% 39% 50% 11%

○= 아니요(%) 11% 17% 33% 61% 50% 89%

■또는□= 기타(%) 0% 72%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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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독립재정기관의 전형적 역할(계속)

1. 재정 지속가능성: 재정정책이 ‘신중한 경제 및 예산 관리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견해를 제공해야 하는 아일랜드 재

정자문위원회의 임무는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장기적 지속가능성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허락한다

고 볼 수 있다.

2. 전망: 벨기에의 경우 연방기획국(Federal Planning Bureau)에서 거시경제 전망을 내놓는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재정정책위

원회(Fiscal Policy Council)가 다른 잘 정립된 독립기관인 국립경제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에서 

작성한 거시재정 전망을 이용할 수 있다.

3. 재정규칙: 호주는 법제화된 재정규칙이 없다. 그러나 「공정예산헌장(Charter for Budget Honesty)」에 따라 각 정부는 정

부의 재정정책 수행 평가를 위한 기준을 수립하고 단기적·장기적 재정 목표를 명시한 재정전략서를 발표해야 한다. 재정정책 

구성 분석은 호주 의회예산처의 임무에 속하며, 의회예산처 자체 판단에 의한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수행된다. 캐나다는 현재 

명시적 재정규칙이 없으나 새로운 재정규칙이 채택된 경우 규칙 준수 모니터링을 막을 요소는 없다. 덴마크 경제위원회

(Economic Council)의 경우 재정규칙 모니터링이 원래 임무의 일환이 아니었지만, 2012년에 통과된 법령의 새로운 요건에 

따라 위원회가 공공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구조적 균형의 중기적 변화, 지출 상한이 재정 목표에 부합하는지 여부, 지출 상한

이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사전적, 사후적)에 대한 평가를 매년 발간해야 한다. 네덜란드의 경우, 2013년에 통과된 법령에 

의해 EU 요건이 네덜란드 법률에 통합되어 재정규칙 준수 모니터링 역할이 국가최고자문위원회(Council of State)에 부여되

었다. 경제정책분석국은 공식적으로는 준수 모니터링을 하지 않지만 공공재정 및 지출 상한 관련 계산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

를 수행한다. 미국의 경우, 의회예산처가 신설될 당시에는 재정규칙이 존재하지 않아 재정규칙 모니터링 업무를 맡지 않았다. 

그러나 1974년 이래로 의회가 특정 기간에 대한 재정규칙을 채택하고 있으며 의회예산처는 이를 분석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의회예산처는 재정규칙이 신규 법률의 일부인 경우 이를 분석한다.

4. 비용 산출: 영국 예산책임처는 신규 정책의 비용 산출 업무를 맡지는 않으나 정부 부처에서 작성한 예산내역의 비용 산출 내

용을 검토해야 한다. 예산책임처는 정부가 발표한 비용 산출 내용이 타당한 중앙 추산임을 보증하거나, 정부 비용 산출에 동

의하지 않는 경우 발표 전망에 자체 비용 산출 내용을 포함시킨다. 핀란드 감사원은 사전적 비용 산출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관련 업무수행 감사 담당자는 정부 사업의 비용 평가 내용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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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접근

정부 정보 접근은 독립재정기관의 업무에 꼭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OECD 독립재정기관의 

원칙에서는 법령을 통해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필요하다면 규약이나 양해각서를 통해 이를 재차 

확실히 할 것을 권고한다(원칙 6.1). 양해각서는 상호합의된 정보 요청 및 답변 절차(명시적 답변 

기한,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야 할 일, 기밀 데이터 취급 관련 규정 포함)를 수립하여 기대

수준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OECD 회원국 내 기관 중 60%를 약간 넘는 기관이 법령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접근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은 정보 접근권이 법령과 양해각서 양쪽 

모두를 바탕으로 한다(캐나다, 핀란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영국). 양해각서 협상이 진행 

중인 경우도 있다(예: 스페인). 그러나 평균적으로 기관 다섯 곳 중 한 곳은(22%) 아직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토대가 없다(오스트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그러나 각종 협약을 통해 정보 접근권이 

보장되는 정도가 언제나 기관의 정보 확보 용이성을 나타내는 완벽한 지표인 것은 아니다. 일례로 

네덜란드는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토대가 없으나, 경제정책분석국이 정부 ‘내부 조직’이기 

때문에 부처가 보유한 비공개 정보에 접근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며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는다. 

반면 캐나다는 법령과 양해각서 양쪽 모두를 통해 정보 접근권을 보장받지만, 의회예산처는 초기에 

요청한 정보를 입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림 6. 정보 접근

법령과 양해각서 
양쪽 모두로 보장

33%

법령으로만 보장
28%

보장 토대 없음
22%

양해각서로만 보장
17%

자문 지원 및 평가

OECD 독립재정기관의 원칙에서는 독립재정기관이 외부에서의 업무 평가를 위한 방법을 개발

해야 한다고 권고한다(원칙 9.1). OECD 회원국 내 독립재정기관 중 거의 절반(44%)이 업무 신뢰성 

향상을 위해 외부 자문단을 두고 있거나 개발 중이다(핀란드, 이탈리아, 한국,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스페인, 영국, 미국).

자문단은 예를 들어 기관의 사업계획 및 관심사안 관련 제안, 방법론적 또는 기술적 조언 제공 

등 다양한 이유로 운영될 수 있다. 한국 국회예산정책처 외부 자문단의 주된 역할은 국회예산정책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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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 또는 기타 관심사안과 관련하여 처장에게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다. 네덜란드 경제정책분석국의 

자문위원회인 중앙계획위원회(Central Planning Commission)는 사업계획 관리에 대해 조언한다. 

슬로바키아 예산책임위원회 자문단은 방법론적 문제에 대한 조언을 제공한다. 스페인 독립재정책임청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두고 있는데, 이는 독립재정책임청이 담당하는 두 가지 핵심 영역, 즉 경제 

분석과 예산·제도 분석에 초점을 맞춘 두 개의 자문단으로 구분된다. 영국 예산책임처에는 9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있는데, 이들은 예산책임처 사업계획 및 수행방법 개발과 검토를 돕는다. 

미국 의회예산처는 경제자문단(Panel of Economic Advisers)과 보건자문단(Panel of Health 

Advisers)을 두고 있으며, 이들은 의회예산처 업무의 신뢰성, 전문적 품질,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언을 제공한다. 이탈리아 의회예산처와 핀란드 감사원도 기술적 조언을 제공할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소수의 독립재정기관은 공식적·비공식적으로 동료평가도 활용한다. 예를 들어 호주 의회예산처는 

주요 보고서에 필요한 경우 동료평가 절차를 이용한다. 평가자는 해당 데이터와 방법론, 추정기법에 

익숙한 이들이며 과거 사례를 보면 독립적 싱크탱크, 학계, 국제기구, 민간부문 경제 전문가, 다른 

독립재정기관에서 평가자를 구했다. 동료평가를 거친 경우에는 항상 평가자의 신원을 공개했다. 

캐나다 의회예산처 역시 외부 검증을 위해 그리고 방법론 및 결과의 엄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작업물 

동료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캐나다 의회예산처는 이를 위해 대학교, 싱크탱크, 캐나다 실물경제

학회(Canadian Association for Business Economics), 미국 의회예산처, IMF 같은 다른 기관과 

정기적으로 협력한다.

독립재정기관에 대한 종합적 외부 평가는 기관의 환경과 자원, 산출물, 법적·비법적 이해관계자의 

인식과 관련하여 기관의 정당성을 보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재는 독립재정기관 단 두 곳만이

(11%) 법령 내용에 외부 평가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호주, 영국). 호주 의회예산처에 대한 첫 번째 

평가는 2014년 6월 호주 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당시 목적은 “의회

예산처가 2012년 7월에 설립된 이후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었다. 

영국 예산책임처에 대한 첫 번째 평가는 오타와대학교 평가팀이 맡았는데, 이 팀에는 전임 캐나다 

의회예산처장이 포함되었으며 평가 결과는 2014년 9월에 공개되었다. 2015년 6월에는 재무장관이 

재무부 수석경제고문(Chief Economic Adviser)인 데이브 람스덴(Dave Ramsden)에게 예산책임처에 

대한 정부 검토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예산책임처의 기존 체제와 영국의 재정 신뢰성 강화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첫 번째 외부 평가 내용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다른 많은 기관도 외부 

평가에 적극적이다. 네덜란드 경제정책분석국은 가장 오랜 외부 평가 경험을 가지고 있다. 5년마다 

학계 동료(과학적 가치 기준)와 고객(정책 유의성 기준)이 경제정책분석국의 작업물을 평가한다. 

과학적 검토를 수행하는 학계 인사 거의 모두가 네덜란드인이 아닌데, 이는 객관성을 높여준다. 

아일랜드 재정자문위원회는 2015년에 첫 번째 외부 평가 결과를 발표했으며 정기적으로 외부 평가를 

진행할 의향을 보였다. 스페인의 경우, 독립재정책임청 청장이 독립재정책임청 활동에 대한 독립적 

중간 평가 수행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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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자문 지원 및 평가

44% 11% 22%

외부 자문단이 있는 
기관 비율

외부 평가가 법령에 
명시된 기관 비율

외부 평가를 이미 
수행한 기관 비율

주석

1. PBO 네트워크, 예산담당관 실무그룹(Working Party of Senior Budget Officials, SBO), 공공행정위원회(Public 

Governance Committee, PGC)에서 2년 이상 방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2. OECD는 2012년에 원칙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15개 기관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는 이후 확대되어 4개 신규 

기관(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이 추가되었으며 이제는 운영이 중단된 슬로베니아 재정위원회에 대한 연구는 

제외되었다. 원래의 사례연구는 가능한 경우 이 논문에서 업데이트되었다. 해당 연구에서 다룬 기관 중 몇몇은 2012년 이후 

임무와 역할에 변화를 겪었기 때문이다.

3. 독립재정기관이 할 수 있는 긍정적 역할은 「예산관리에 관한 OECD 권고(2015)」에서도 인정되었다. 해당 권고는 

독립재정기관의 작업물을 통해 “경제 전망의 전문적 객관성, 재정규칙 준수, 장기적 지속가능성, 재정 위험 처리를 포함한 

국가 예산의 신뢰성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4. 따로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서론의 데이터는 3부에 제시된 18건의 사례연구에 관한 것이다.

5. 추가 참고문헌은 각 국가 사례연구에 제시되어 있다.

6. 독립재정기관 신설이 계획된 국가의 예로 아이슬란드, 그리스(최근 기존 의회예산처의 임무 강화가 제안됨), 슬로베니아(현재 

운영되지 않는 재정위원회 대체 예정)가 있다.

7. 비슷한 요건을 이른바 ‘투팩(two-pack)’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규정 제473/2013호는 모든 유로존 국가에 독립재정기관 

설립을 요구한다.

8. ‘대통령 5인 보고서’는 다음에서 이용 가능하다. 

http://ec.europa.eu/priorities/economic-monetary-union/docs/5-presidents-report_en.pdf

9. 많은 OECD 국가에서 비슷하게 나타난 동향이 온전한 독립적 의회예산기관을 통해서든 내부 연구조직 강화를 통해서든 

입법부의 예산 분석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10. 해당 업무를 국가최고자문위원회(Council of State)에서 맡고 있다.

11. 호주 의회 공공회계·감사합동위원회(Joint Committee of Public Accounts and Audit) 보고서 제446호 의회예산처 운영 

검토(Review of the www.aph.gov.au/Parliamentary_Business/Committees/Joint/Public_Accounts_and_Audit/PBO/Report_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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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재정기관의 원칙에 관한 이사회 권고

다음은 2014년 2월 13일 OECD 이사회에서 채택한 「독립재정기관의 원칙에 관한 이사회 권고

(C(2014)17)」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1960년 12월 14일자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 제5조제(b)항을 고려하고,

회원국 내 독립재정기관 증가와 현존 기관의 다양성에 주목하며,

이 권고의 목적상 독립재정기관이 행정부 또는 입법부의 법적 권한 아래에 있으며 공적 자금이 지원

되는 독립적 기관으로서 재정정책과 재정성과에 대한 비정파적 감독과 분석,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언을 제공한다는 사실과 이들 기관이 미래지향적 사전 진단 역할을 한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독립재정기관이 재정규율 강화, 예산 투명성 및 책임성 향상, 재정정책에 대한 공적 논의 품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동시에 또한 몇몇 국가에서는 대안적 제도가 그와 동일하게 기여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예산 투명성이 올바른 국정관리의 핵심 요소라는 사실과 OECD가 ‘OECD 예산 투명성 모범관행’ 

(OECD, 2002)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앞장서서 예산 투명성을 촉진해 왔음을 인정하고,

공공행정위원회의 제안을 바탕으로,

I. 독립재정기관 설립을 선택했거나 설립을 검토 중인 회원국이 이 권고의 통합된 일부에 해당하는 

부록에 명시된 독립재정기관의 원칙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II. 회원국과 사무총장이 이 권고를 보급하기를 요청한다.

III. 독립재정기관 설립을 선택했거나 설립을 검토 중인 비회원국이 이 권고를 고려하고 준수하기를 

요청한다.

IV. 관련 국제기구가 이 권고를 고려하고 OECD와 협력하여 독립재정기관 관련 모범관행 및 데이터를 

교환하기를 요청한다.

V. 공공행정위원회가 이 권고 이행을 모니터링하여 권고 채택 후 3년 이내 및 이후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할 것을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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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독립재정기관의 원칙

아래에 제안된 독립재정기관(재정위원회, 독립적 의회예산처)의 22개 원칙은 9개의 광범위한 주제로 

분류된다. 이는 (1) 현지 주인의식, (2) 독립성과 비정파성, (3) 임무, (4) 자원, (5) 입법부와의 

관계, (6) 정보 접근, (7) 투명성, (8) 소통, (9) 외부 평가이다.

1. 현지 주인의식

1.1. 독립재정기관이 효과를 거두고 오래 지속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스펙트럼을 막론한 국가 전반의 

주인의식, 약속, 공감대가 필요하다. 독립재정기관 설립을 추진하는 국가는 다른 국가의 경험 및 기존 

모델에 대한 연구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지만 외국의 모델을 인위적으로 모방하거나 그대로 도입

해서는 안 된다. 지역기관 또는 국제기관이 귀중한 지원과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

1.2. 현지의 필요와 현지 제도환경을 바탕으로 독립재정기관의 역할과 구조를 결정해야 한다. 구조 

선택 시에는 능력 제한도 고려해야 할 수 있으며, 소규모 국가의 경우는 특히 더 그렇다.1 구체적 

보호장치를 포함한 독립재정기관의 기본적 특성은 해당 국가의 법률체계, 정치체제, 문화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독립재정기관의 역할은 국가의 재정구조와 해결이 필요한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2. 독립성과 비정파성

2.1. 비정파성2과 독립성은 성공적 독립재정기관의 전제조건이다. 진정으로 비정파적인 기관은 정치적 

관점에서 분석을 제시하지 않으며 항상 객관성과 전문적 탁월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고 모든 

관련자를 위해 일한다. 따라서 독립재정기관이 규범적 정책 입안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여 정파성을 

인식하는 것조차 피하는 것이 좋다.

2.2. 독립재정기관 지도부3는 자질과 기술적 역량을 바탕으로 선정되어야 하며 정치적 성향은 고려

되지 않아야 한다. 직업적 위치와 관련 정부 또는 학계 경력을 포함한 자격조건이 명시되어야 한다. 

자격조건에는 경제 및 공공재정 분야에서의 입증된 역량과 예산 절차에 익숙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

되어야 한다.

2.3. 독립재정기관 지도부의 임기와 연임 연임 가능 횟수는 법령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하며,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임 기준 및 절차도 마찬가지이다. 지도부의 임기는 선거 주기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 

좋다. 임기를 선거 주기보다 길게 정하면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다.

2.4. 독립재정기관의 수장 직위에는 보수가 제공되어야 하며 가급적이면 상근직이어야 한다.4 공공·

민간부문의 다른 직위 겸직에 대해 엄격한 이해충돌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위원회 

위원이 비상근직인 기관의 경우가 특히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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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독립재정기관 지도부는 관련 노동법에 따라 직원을 고용하고 해고할 온전한 자유를 가져야 한다.

2.6. 직원은 자질과 기술적 역량을 바탕으로 한 공개적 경쟁을 통해 선발되어야 하며 정치적 성향은 

고려되지 않아야 한다. 고용 조건은 공무원(또는 의회 직원) 고용 조건과 유사해야 한다.5

3. 임무

3.1. 독립재정기관의 임무는 상위 법령에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하다. 여기에는 독립재정기관이 작성

해야 하는 보고서 및 분석의 일반적 유형, 그러한 보고서 및 분석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보고서 및 분석 발표 시기(해당 경우)가 포함되어야 한다.

3.2. 독립재정기관은 그 임무에 부합한다는 전제하에 자체 판단으로 보고 및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있어야 한다. 그와 유사하게, 독립재정기관은 그 임무 경계 내에서 자체 사업계획을 

결정할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

3.3. 임무에 예산 절차와의 명확한 연관성이 확립되어야 한다. 독립재정기관이 수행하는 전형적 업무

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그러나 이로 제한되지는 않는다). 경제 및 재정 전망(단기적 및 중기적 

관점 또는 장기적 시나리오), 기준선 전망(정책이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 행정부 예산안 분석, 재정

규칙 또는 공식 목표 준수 모니터링, 주요 입법안 비용 산출, 선정된 사안에 대한 분석적 연구6

4. 자원

4.1. 독립재정기관이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려면 독립재정기관에 할당되는 

자원이 기관이 맡은 임무에 어울리는 수준이어야 한다. 이는 모든 직원과 위원회 위원(해당 경우)

의 보수 지급을 위한 자원이 포함된다. 독립재정기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독립재정기관에 대한 

지출승인액은 공개되고 감사기관 같은 다른 독립기관과 동일한 방식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다년 자금

지원 약정은 독립재정기관의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고 정치적 압력으로부터의 추가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

5. 입법부와의 관계

5.1. 입법부는 국가 에산 절차에서 핵심적 책임 역할을 수행한다. 예산 절차 일정은 독립재정기관이 

의회 업무에 필요한 분석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허용해야 한다. 독립재정기관이 입법부의 법적 

권한 아래에 있든 행정부 아래에 있든 관계없이, 입법부에 대한 적절한 책임성을 장려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그러나 이로 제한되지는 않는다). 1) 관련 

입법 논의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독립재정기관 보고서를 적시에 의회에 제출, 2) 독립재정기관 지도부 

또는 고위 직원이 의회 예산위원회(또는 그에 준하는 기구)에 출석하여 질의에 답변, 3) 독립재정

기관 예산을 의회에서 검토, 4) 의회 예산위원회(또는 그에 준하는 기구)가 독립재정기관 지도부 

임명 및 해임 역할 수행

5.2. 분석 요청과 관련하여 의회 예산위원회(또는 그에 준하는 기구), 기타 위원회, 개별 의원에 대한 

독립재정기관의 역할이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가급적이면 독립재정기관이 개별 의원이나 

정당보다는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요청을 우선시해야 한다. 이는 특히 입법부 관할하에 있는 독립재

정기관의 경우에 중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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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보 접근

6.1. 독립재정기관이 얼마나 충분한 자원을 갖추든 관계없이, 정부와 독립재정기관 사이에는 정보 

불균형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때문에 독립재정기관이 적시적 방식으로 모든 관련 정보에 

대한 온전한 접근권을 갖도록 법령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규약이나 양해

각서를 통해 이를 재차 확실히 해야 한다. 관련 정보에는 예산과 다른 재정 관련 제안의 바탕이 된 

방법론 및 가정이 포함된다. 정보는 무료로 제공되거나, 해당 경우 정부 계리 서비스를 통한 분석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자원이 독립재정기관 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6.2. 정부 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역시 법령에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예: 납세자 

비밀유지)와 국방 및 안보 분야의 민감한 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적절한 보호장치를 둘 수 있다.7

7. 투명성

7.1. 공공재정의 투명성 촉진이 독립재정기관의 핵심 목표 중 하나임을 고려할 때, 독립재정기관은 

가능한 한 투명하게 행동해야 할 특별한 의무가 있다. 업무와 운영에서의 완전한 투명성은 독립재

정기관의 독립성을 보호하는 훌륭한 장치가 되며 대중의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

7.2. 독립재정기관 보고서 및 분석(상세한 기초 데이터 및 방법론 포함)은 공개되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원칙 5.1에서 언급했듯이, 모든 독립재정기관 보고서 및 분석은 관련 입법 

논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시에 의회에 전달되야하며8 독립재정기관 지도부는 의회 위원회에 출석

하여 증언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7.3. 주요 보고서 및 분석의 발표 일자는 공식적으로 정해져야 한다. 이는 특히 관련 정부 보고서 

및 분석 발표와의 조율을 위한 것이다.9

7.4. 독립재정기관은 경제·재정 사안의 핵심 현행 임무와 관련한 문제에 대한 보고서 및 분석을 

자체 명의로 발표해야 한다.

8. 소통

8.1. 독립재정기관은 처음부터 특히 언론, 시민사회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효과적인 소통 채널을 

수립해야 한다. 독립재정기관이 재정정책 수립에 미치는 영향이 설득적(법적 제재 또는 기타 처벌

조치를 통한 강압적 영향이 아님)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독립재정기관의 작업물에 대한 언론보도는 

유권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추는 데 도움이 되며, 그렇게 되면 유권자들이 적시적으로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여 정부가 재정 문제에서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만들 수 있다.

9. 외부 평가

9.1. 독립재정기관은 작업물에 대한 외부 평가 방법을 개발해야 하며, 이 평가는 국가 내 또는 국제 

전문가가 수행해야 한다. 외부 평가는 작업물에 대한 선별적 검토, 연레 분석 품질 평가, 영구적 

자문단 또는 자문위원회, 다른 국가 독립재정기관에 의한 동료검토 등 여러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담당 기관: 공공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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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1. 몇몇 국가(예: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웨덴)에서는 외국인이 위원회 위원을 맡을 수 있는데, 그에 따라 적격 후보자가 

늘어나고 ‘집단 순응 사고’의 위험이 줄어든다. 이러한 구조 선택은 독립성을 강화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2. 비정파성과 초당파성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초당파성은 정당 간의 균형을 제안하지만 비정파성은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는 상황을 요구한다.

3. 직함은 처장, 국장, 위원장 등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관은 개인 지휘구조 또는 집단적(위원회) 지휘구조를 

취할 수 있다.

4. 비상근직으로 충분하다고 간주될 수 있는 예외적 사례도 존재한다. 독립재정기관이 사업계획을 엄격하게 정의하고 

제한하는 경우나 다른 기관이 독립재정기관의 업무량에 영향을 미치는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스웨덴 재정정책위원회는 다른 잘 정립된 독립기관인 국립경제연구소에서 작성한 거시재정 전망을 이용할 수 있다.

5. 독립재정기관 대부분이 작은 규모임을 고려할 때, 직원에게 더 폭넓은 공무원 조직 내에서의 경력 이동 가능성을 제공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

6. 잘 정립된 독립재정기관이 수행하는 다른 역할로 선거공약 비용 산출(네덜란드 경제정책분석국), 사업 평가(한국 

국회예산정책처) 등이 있다.

7. 독립재정기관 직원에 대한 기밀 정보 취급 허가를 예로 들 수 있다.

8. 독립재정기관이 입법 절차의 일환으로 기밀 추산치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일례로 미국 의회예산처는 입법 

절차 초기에 법안 작성을 돕기 위한 추산치를 제공하는데, 이 추산치는 해당 법안이 공개되기 전까지만 기밀로 

유지된다.

9. 독립재정기관 보고서 발표 시기가 정부 또는 야당에 유리하다고 인식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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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의회예산처(Parliamentary Budget Office, PBO)
설립: 2011년 12월 입법에 의해 설립. 초대 처장 임명은 2012년 

7월

수권 법령: 「의회서비스개정(의회예산처)법(2011)」에 의해 개정된 

「의회서비스법(1999)」

임무: 예산 주기, 재정정책, 제안의 재정 관련 영향에 대한 독립적

이고 비정파적인 분석을 제공하여 의회 지원

예산: 4년간 AUD 2,970만 호주 달러(2014년). 여기에는 선거 기간 

중 요구를 처리하기 위한 단기 자금이 포함된다.

직원: 38명. 예산상으로 직원 약 40명 고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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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호주 의회예산처 설립은 1980년대부터 여러 차례 논의되었다. 의회예산처 설립의 주된 원동력은 

선거공약 비용과 관련한 재정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필요에 대한 인식이었다. 특히 정부와 주요 

야당은 선거공약 비용 산출을 위해 재정부(Department of Finance)와 재무부(Treasury)에 접근할 

수 있었지만 소규모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었다. 또한 일부 이해관계자 사이

에서는 재정·경제정책과 관련한 전문화된 연구 및 분석이 의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존재

했다.

이러한 발상은 2010년에 현실화되어, 연방 선거 이후 호주노동당(Australian Labor Party)과 

연정 파트너 호주녹색당(Australian Greens) 및 의회 무소속 의원들이 체결한 소수정부합의에 의회

예산처 설립 공약이 포함되었다. 해당 공약은 ‘더 나은 의회를 위한 합의: 의회 개혁(Agreement 

for a Better Parliament: Parliamentary Reform)’의 일부였는데, 이는 “의회예산처의 구조, 자원

조달, 규약”을 결정할 의회 특별위원회도 요구했다.

이후 의회는 의회예산처합동특별위원회(Joint Select Committee on the Parliamentary 

Budget Office)를 소집하여 가능한 의회예산처 구조와 의회예산처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범주를 검토했다. 이 합동특별위원회에는 호주노동당, 호주자유당(Liberal Party of Australia), 

국민당(Nationals), 호주녹색당 상·하원의원들과 무소속 의원 1명이 참여했다. 합동특별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여 일반대중과 대규모 및 소규모 정당 지도부, 의회 무소속 의원, 재무부 장관, 

재정·규제완화부 장관(Minister for Finance and Deregulation), 의회서비스처(Department of 

Parliamentary Services), 하원사무처(Department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상원

사무처(Department of the Senate), 뉴사우스웨일스주 의회 사무국, 여러 국제 의회예산기관의 

의견을 구했다. 이 질의의 일환으로, 합동특별위원회는 2011년 2월 중 공청회를 3회 진행하기도 

했다. 합동특별위원회 보고서는 2011년 3월 23일에 제출되었다. 28개의 권고는 모든 위원회 구성원의 

합의된 의견을 반영한 것이었다.

2011년 5월에는 정부 역시 보도자료를 발표하여 정부가 의회예산처 설립에 4년간 2,490만 호주 

달러를 제공할 것이며 의회예산처가 독립적인 법정 관료인 의회예산처장(Parliamentary Budget 

Officer)이 수장을 맡는 별도 기관으로 설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자금은 이후 상응하는 성과 

관련 결과 계획과 함께 2012-13년 부문별 예산 명세서에 포함되었다. 2011년 8월 1일, 정부는 

합동특별위원회에 최초 답변을 제출했는데, 그에 따르면 정부는 합동특별위원회의 권고 중 23개에 

동의하고 나머지 5개의 권고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8월 22일, 그림자 내각 재무부 장관 조 호키(Joe Hockey)가 의원 입법안으로서 ‘의회예산처

법안(2011)’과 ‘공정예산헌장 개정안(2011)’을 제출했다(후자는 연방 야당 선거공약 비용 산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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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직후 8월 24일에 의회예산처 설립을 위한 정부 법안인 ‘의회서비스개정(의회예산처)법안’이 

제출되었다.

야당은 정부가 상정한 법안에 몇 가지 핵심 사항이 빠져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었다.

l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연방기관 수장과 비법적 약정을 맺을 수 있는 

권한이 아닌, 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과 같은 수준의 강력한 정부 정보 접근 권한

l 과도정부 기간 중 요청되어 작성된 정책 비용 산출 내용을 공개하라는 요건이 아닌, 해당 기간 

중 기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l 의회예산처 임무에 독립적 경제 및 재정 전망 포함

정부 법안은 수정 없이 2011년 9월에 하원을 통과하여 상원에 제출되었으며 역시 수정 없이 

2011년 11월에 상원을 통과했다. 이 법은 2011년 12월에 국왕 재가를 받아 2012년 2월에 공포

되었다.

2013년 3월에는 의회예산처가 총선을 위한 과도정부 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정당 선거공약 

비용에 관한 선거 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의회서비스개정(의회예산처)법안(2013)’이 통과

되었다. 해당 요건 이행과 재정정책 분석 및 비용 산출 능력 강화를 위해 의회예산처에 추가 자금이 

제공되었다.

2. 행정부 및 입법부와의 관계

의회예산처는 의회 산하 4개의 부처 중 하나이다. 의회예산처장은 상원 및 하원 의장(이하 

‘의장단’)에게 운영 및 관리 관련 사안을 보고해야 한다. 그와 동시에 의회예산처 수권법에는 의회

예산처장이 역할 수행(즉 임무를 수행하는 구체적 방식)과 관련하여 완전한 독립성을 가진다고 명시

되어 있다(제64N조).

수권법에서 부여된 명시적 권한 외에도, 의회예산처의 독립성은 임명 및 해임 절차를 통해 더욱 

강화된다. 임명의 경우, 의장단은 공공회계·감사합동위원회(Joint Committee of Public Accounts 

and Audit)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의회예산처장을 임명할 수 있다(제64X조). 해임의 경우, 의회예산

처장이 4년 임기를 마치기 전에 해임되는 것은 양원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거나 지급불능 

상태에 놓인 경우에만 가능하다(제64XE조).

의회의 의회예산처 감독은 두 가지 주요 조치, 즉 연간 예산 연례 검토 및 승인과 그에 상응하는 

사업계획을 통해 이루어진다. 사업계획의 경우, 수권법에 따라 의회예산처장은 다음 회계연도의 업무 

우선순위를 정할 때 공공회계·감사합동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수권법에는 그 외에도 공공회계·

감사합동위원회가 매 총선 이후 의회예산처 운영에 대한 독립적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제64T조, 제11조도 참고). 감사원은 2014년 6월에 의회예산처 행정에 대한 독립적 성과 

감사를 완료했다. 이 감사는 공공회계·감사합동위원회의 독립적 검토 요건을 충족했다.

의회예산처의 주된 고객이 의회 의원임을 고려하면, 상원 위원회 청문회에서의 의회예산처 직원 

증언과 관련 기밀 및 공개 보고서 검토를 통해서도 지속적 감독이 이루어질 것이다.

의회예산처는 의회에서 이용 가능한 기존의 전문화된 재정 및 경제 전문지식을 보완하도록 설계

되었다. 의회예산처의 역할 중 일부는 재무부/재정부 내에서 수행하는 역할, 특히 정책 비용 산출 역



독립재정기관의 원칙과 사례연구

32 OECD 예산저널 – 2015/2호 ⓒ OECD 2016

할과 유사하지만, 법률은 그러한 서비스를 모든 의회 의원에게 제공하는 독점적 임무를 의회예산처에 

부여한다. 또한 고려 및 상정된 지출·수입 조치 비용과 관련한 의회예산처의 사전 분석은 감사원의 

사후 분석과는 뚜렷하게 구분된다.

박스 1. 예산 절차에서 입법부의 역할

호주는 웨스트민스터식 의원내각제를 채택했다. 여기에는 하원과 상원으로 구성되는 양원제 

의회가 포함된다. 하원의원 150명은 우선순위투표제로 선출되며, 상원의원 76명은 비례대표제로 선출

되다. 지출 수권 또는 조세 부과와 관련한 법안은 하원에서 정부가 발의해야 한다. 그와 동시에, 

상원은 ‘통상적 연례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재정법안 수정을 요청할 권리를 가지며 법안을 통과

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

호주 정부의 회계연도는 7월부터 6월까지이다. 보통 5월 초에 재무부 장관이 하원에 예산안에 

제출하며, 그에 따라 의회가 예산안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약 8주이다. 

예산안은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며 여기에는 전반적 경제 및 재정 전망, 상정된 신규 조치, 연례 지출

승인법을 통해 확보되어야 할 개별 기관 및 부처 자원조달안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매년 세 가지 

주된 지출승인법안이 제출되는데, 이는 각각 ‘정부의 통상적 연례 사업’, ‘신규 정책 조치’, 

‘의회 부처 자금’에 관한 것이다. 그 외에 두 번째 추가 지출승인법안(‘추가 추산’)이 2월에 제출

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는 예산 통과 후 발표된 항목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출 계획 조정을 위한 

것이다.

정부가 지출 및 조세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요건은 예산 또는 지출승인법을 수정할 수 있는 

의회 권한을 제한한다. 의원들은 상정된 지출을 거부하거나 삭감하는 투표만 가능하다. 그러나 웨스트

민스터식 정치체계에서 재정 관련 투표는 신임투표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하원의원이 상정된 

법안을 수정할 수 있는 제한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 결과로 하원은 개별 지출 

항목을 자세히 검토하기보다는 예산안에 제시된 좀 더 광범위한 거시경제·재정정책에 주로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그와는 달리, 상원은 예산안 및 지출승인안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된 잘 연동된 위원회 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정부가 하원에서는 다수당이지만 상원에서는 소수당이 되는 경우가 

많은 선거제도 구조이다. 상원 위원회 각각이 하나 또는 여러 부처의 예산 명세서를 검토하고 상정된 

지출에 대한 청문회를 연다. 이 청문회에서는 위원회 구성원들이 장관과 공무원에게 정책 및 운영상 

고려사항, 특히 여러 사업의 유효성과 효율에 관한 질문을 던진다. 위원회 회의는 보통 일반에 공개

되지만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회의 후 각 위원회에서 우려사항 및 권고사항을 

열거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일반에 공개한다.

2012년 이전, 양원 의원들이 재정 및 경제 문제와 관련한 기술지원을 얻는 주된 출처는 의회

도서관(Library of Parliament)이었다. 좀 더 넓게 보면, 의원들은 양원 사무처에서 일하는 전문 

직원과 정당 사무국 또는 개별 구성원의 도움도 받았다. 의회예산처는 이러한 기존 역량을 보완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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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립의 법적 근거

다음이 포함된다.

l 「의회서비스법(1999)」: 의회 산하 부처로서 의회예산처의 법적 실체 확립, 의회예산처의 법적 

임무와 행정적 권한 규정

l 「공정예산헌장법(1998)」: 여러 사항 중 특히 과도정부 기간 중 정책 비용 산출 제공을 확대

하여 소수당 지도부 포함1

l 「정보공개법」, 「장기근속휴가(연방공무원)법(1976)」, 「보수산정위원회법(1973)」: 기타 

부차적 개정 이행

4. 임무

「의회서비스법(1999)」 제64B조는 의회예산처에 “예산 주기, 재정정책, 제안의 재정 관련 

영향에 대한 독립적이고 비정파적인 분석을 제공하여 의회를 지원”하는 광범위한 임무를 부여한다. 

표현이 약간 변경된 것을 제외하고, 이 임무는 합동특별위원회의 권고 2번에 부합한다.

의회예산처장의 구체적 역할과 세 가지 제한사항 역시 이 법 제64E조에 명시되어 있다. 의회

예산처의 역할에는 경제 전망 또는 예산 추산치 작성이 포함되지 않으며, 의회예산처는 정부가 

발표한 가장 최근 보고서에 포함된 재정 및 경제 전망에 의존해야 한다(제64E조(제2항 및 제3항)).

「의회서비스법」에 따라 의회예산처는 의회 의원 또는 원내 정당의 요청을 받아 정책 제안 

비용을 산출할 수 있다. 이는 총선을 위한 과도정부 기간 외에는 기밀로 이루어지며, 총선을 위한 

과도정부 기간 중 원내 정당 및 개별 의원의 요청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 의회예산처는 

과도정부 기간 중을 포함하여 언제든 기밀로 예산 정보 또는 분석 요청에 응할 수 있다. 또한 의회

예산처는 자체 판단으로 예산 및 재정정책 환경에 대한 연구 및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의회예산처가 총선을 위한 과도정부 기간 외에는 기밀을 유지하며 비용 산출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은 언뜻 보기에 선거공약 비용과 관련한 재정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라는 의회예산처 목표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기밀을 유지하며 의회예산처와 협업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의회 의원 및 

원내 정당의 입장에서 선거를 준비하면서 좀 더 신중한 방식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의회예산처에 의해 전문적으로 수행된 비용 산출을 바탕으로, 

의원과 정당은 선거 전에 비용 산출이 모두 완료된 정책을 공개할 수 있다. 이는 선거 전 선거공약 

공개가 늘어나고 관련 의원 및 정당의 책임성이 커지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비밀

리에 비용 산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의회예산처 설립 전에는 그러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었던 야당과 야당 소속 의원 입장에서 특히 가치가 크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의회예산처의 임무는 ‘의회서비스개정(의회예산처)법안(2013)’에 의해 

강화되었다. 그에 따라 의회예산처는 총선을 위한 과도정부 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정당 선거공약 

비용에 관한 선거 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선거 후 보고서를 제외하고, 현재의 임무에는 연중 제출되어야 하는 구체적 보고서 또는 보고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예산 주기에 대한 언급을 통해 분석 시기에 대한 몇몇 기대가 

명확하게 제시된다. 또한 의회예산처는 선거 기간 중 업무가 늘 것으로 예상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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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예산처의 임무 범위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2013년 말 애벗(Abbott) 총리가 이끄는 

연립정부에서 설립한 국가감사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f Audit)는 정부가 재정규칙을 포함한 

고수준의 재정정책을 채택하고 의회예산처가 매년 최종 예산 결과 공개 이후 재정규칙 대비 정부 

진척상황을 보고할 것을 권고했다.2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재정규칙 대비 보고 문제를 2014-15년 

예산 이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3

5. 역할

「의회서비스법(1999)」은 의회예산처에 다음 역할을 부여한다.

1. 총선을 위한 과도정부 기간 외에 양원 의원의 요청에 따라 정책 비용 산출. 해당 요청과 의회

예산처 답변은 요청자가 지시하는 경우 기밀로 유지

2. 총선을 위한 과도정부 기간 중 공개적으로 발표된 정책에 대해, 또는 원내 정당 수권 구성원이나 

개별 의원의 요청에 따라 비용 산출

3. 양원 의원의 예산 관련 요청에 따라 답변 작성(정책 비용 산출 외). 해당 요청과 의회예산처 

답변은 요청자가 지시하는 경우 기밀로 유지

4. 의회 위원회 질의 또는 요청에 따라 의견서 작성. 해당 요청과 의회예산처 답변은 일반에 공개

5. 총선 이후 당선된 원내 정당 선거공약의 예산 관련 영향 보고

6. 자체 판단에 따라 예산 및 재정정책 환경에 대한 연구 수행. 해당 연구 결과는 일반에 공개

‘의회예산처 정책 비용 산출 요약 안내(PBO’s Summary Guide to Policy Costings)’에 

적혀 있듯이, ‘비용 산출’ 업무에는 두 가지 범주가 있다.

1. 총선을 위한 과도정부 기간 외 양원 의원 요청에 따른 정책 비용 산출. 해당 요청과 의회예산처 

답변은 요청자가 지시하는 경우 기밀로 유지

2. 총선을 위한 과도정부 기간 중 공개적으로 발표된 정책에 대한, 또는 원내 정당 수권 구성원이나 

개별 의원의 요청에 따른 비용 산출

비용 산출 방법론과 관련하여 의회예산처는 ‘공정예산헌장 비용산출지침(Charter of Budget 

Honesty Costing Guidelines)’(이하 ‘지침’)을 이용한다. 지침에는 비용 산출 요청을 처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이 명시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가정, 민감도 분석, 회계 처리, 적절한 

분석 범위가 포함된다. 특정 유형의 비용 산출 요청과 관련한 예시 및 사례연구도 제공된다. 의회

예산처는 이 지침에 따라 현재 회계연도 및 향후 3년에 대한 예산 영향 분석을 작성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는 호주 정부 또는 의회예산처에서 내놓는 비용 추산치가 비슷한 바탕에서 작성되도록 한다. 

의회예산처의 모든 비용 산출에는 ‘유통기한’이 있는데, 이는 해당 추산치가 특정 기간 중에만 

유효함을 나타내며 보통은 다음 예산 갱신일이다.4

의회예산처 비용 산출에는 예산 영향 추산을 둘러싼 불확실성 정도를 반영한 신뢰도 점수도 포함

되다. 신뢰도 점수는 해당 비용 산출 시의 내재적 불확실성 지표 역할을 하며 실제 미래의 결과가 

추산치와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반영하고자 한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데이터의 품질, 상세도, 

가용성과 가정의 필요성에 따라 달라진다. 의회예산처는 해당 지표를 좀 더 객관화하기 위해 신뢰도 

점수를 개선하는 중이며, 신뢰도 점수가 어떻게 결정되고 비용 산출의 타당성과 관련하여 이 점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하는 자료를 발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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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예산처에서 자체 판단으로 수행하여 발간한 연구는 예산의 중기적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두며, 

예산 투명성 강화와 예산 및 재정정책 환경에 대한 이해 증진을 목표로 한다. 2014년 초까지 의회

예산처는 자체 판단에 따른 사업의 일환으로 3건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는 2013년 5월 22일에 

발간된 ‘2001-02년~2016-17년 호주 정부 구조적 예산수지 추산’, 2013년 12월 10일에 발간된 

‘호주 정부 지출 제1부: 2002-03년~2012-13년 역사적 추이’, 2014년 4월 15일에 발간된 

‘1982-83년~2012-13년 호주 정부 수입 동향’이다. 의회예산처는 또한 6월 10일에 2014-15년 

예산과 2013-14년 경제 및 재정 전망 중간 보고서 관련 향후 추산치를 도표로 요약한 도표 모음집을 

발간했으며, 이는 정책 결정 및 기타 요소의 영향을 보여준다. 향후 몇 년간 자체 판단에 따른 사업은 

여러 광범위한 분야에 초점을 둘 전망이다. 해당 분야는 호주 정부 지출 및 수입 동향, 지출 및 수입 

추산의 경제 충격 민감도, 연방·주 재정 문제, 정책의 분배 관련 영향, 정책 제안 비용 산출 접근법, 

예산 보고, 재정 책임 기본틀, 자본 예산 등이다.

「공정예산헌장법」에 따라 정부는 첫 예산안 및 이후 예산안 각각을 제출할 때 또는 그 전에 

‘재정전략 명세서’를 발표해야 한다(제6조). 이 명세서는 헌장에 명시된 건전한 재정관리 원칙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이 명세서의 핵심 목적은 “정부의 재정정책 수행을 평가할 기준을 수립”하고, 

단기 및 장기 재정 목표를 명시하며, 예산의 기반이 될 광범위한 전략적 우선순위를 설명하는 것이다. 

재정정책 환경 분석은 의회예산처의 임무에 해당하며 의회예산처 자체 판단에 따른 사업의 일환

으로 수행되고 있다. 제4절에서 언급했듯이, 국가감사위원회는 헌장을 개정하여 의회예산처가 매년 

최종 예산 결과 공개 이후 중기 재정전략 대비 정부 진척상황을 보고하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의회서비스법」은 의회예산처장의 역할을 열거하면서(제64E조) 처장의 법적 임무 범위 밖에 

있는 항목을 명시적으로 밝혔으며, 여기에는 경제 전망 또는 예산 추산치 작성이 포함된다. 이 법은 

또한 처장이 예산안, 세대간 보고서, 선거 전 경제 및 재정 전망 보고서에 포함된 “경제 전망, 재정 

변수, 재정 추산치”를 이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의회예산처장이 2012년 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발언에서 설명했듯이, 이는 재정부와 재무부, 의회예산처 사이의 업무 중복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회예산처장은 또한 의회예산처가 “정책 자문 역할을 하지 않으며 정책 권고를 제공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6. 사업계획

「의회서비스법」에는 의회예산처장이 공공회계·감사합동위원회와 협의하여 업무 우선순위와 

자원 할당 계획을 명시한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제64Q조). 이 법은 또한 

사업계획을 일반에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2012-13년 및 2013-14년 사업계획이 의회예산처 웹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다.5

포괄적 업무 우선순위 설정 방법 외에, 의회예산처는 2012-13년 사업계획에서 설립 첫해에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l 의회예산처의 운영 기반 확립, 인력 완비, 적절한 정책 및 관리체제 마련

l 높이 평가받는 예산·재정 분석 및 정책 비용 산출 제공자로서 의회의 신뢰 확보

의회예산처 2013-14년 사업계획은 의회예산처의 세 가지 핵심 우선순위 과제를 명시했다. 이는 

대응성과 유효성을 갖춘 의회 독립기관으로서 의회예산처의 임무를 계속 이행하고, 개별 의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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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에 대응하여 정책 비용 산출 및 예산 분석을 수행하며, 예산 지속가능성 및 투명성과 의회 전체 

및 일반대중의 관심을 받는 재정 사안에 초점을 맞추어 자체 판단에 따른 연구를 발간하는 것이다.

법적 임무는 지시에 따른 업무(정책 비용 산출 등)와 자체 판단에 따른 사업(예산 또는 재정정책 

연구 및 분석 포함)의 균형을 허용한다. 의회예산처는 과도정부 기간 외에는 양원 의원과 의회 

위원회의 요청 대응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밝혔다. 과도정부 기간 중(즉 의회 해산 이후 선거 

기간 중)에는 공개적으로 발표된 정책에 대한 의회예산처 비용 산출 요청 대응에 우선순위가 주어

진다.

정책 비용 산출 업무에 우선순위가 부여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원 중 많은 부분이 해당 업무에 

할당된다. 의회예산처는 적시적으로 정책 비용 산출을 제공하고자 한다. 의회예산처 답변의 적시성은 

해당 비용 산출의 복잡도와 다른 기관에 요청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 또는 의원이 요청 관련 추가 

정보를 요구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최근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의회예산처의 평균 답변 

시간이 점차 향상되어 2012년 9월에는 평균 54.6근무일이 소요되었으나 2013년 마지막 분기에는 

평균 15근무일이 소요되었다(호주 감사원, 2014).

2013년 9월 총선을 앞둔 해에 의회예산처는 원내 정당 및 개별 의원의 요청에 따라 약 1,000

건의 비용 산출을 수행했다. 요청 대부분은 야당에 의한 것이었다. 의회예산처 비용 산출 및 예산 

분석 요구는 해당 선거 기간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2013년 10월, 의회예산처는 2013년 총선 선거공약에 관한 선거 후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주요 정당의 모든 선거공약에 대한 비용 산출 내역을 제공했으며, 이들 정당의 선거공약 

비용에 대한 진술 정확도가 높았다고 밝혔다.

비용 산출 요청 대응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에 관계없이, 의회예산처는 자체 판단에 따른 사업

에도 상당한 전용 자원을 할당한다.

7. 예산

길라드(Gillard) 정부는 2011-12년 예산안에서 의회예산처 설립을 위해 4년간 2,490만 호주 

달러 제공을 약속했다. 이는 합동특별위원회 권고 26번에 따른 것으로, 이 권고는 “최소 연간 

AUD 600만 호주 달러의 지속적 자금 지원과 선거 연도를 위한 추가 자원 제공 고려”를 요구했다.6 

이후 「의회서비스개정(의회예산처)법(2011)」 제64D조가 통합수입기금에서의 첫 번째 지출승인을 

제공했다. “2011년 7월 1일에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의회예산처장 및 의회예산처 관련 목적상 

600만 호주 달러 범위의” 지출이 승인되었으며, 처음으로 만 1년을 채워 운영되는 연도였던 

2012-13년 예산에서는 620만 호주 달러의 지출승인이 이루어졌다.

의회예산처의 2014-15년 연간 지출승인액은 700만 호주 달러이며 향후 4년간도 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15-16년은 예외로, 해당 연도에는 다음 총선과 관련하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의회예산처에 50만 호주 달러가 추가로 주어질 

것이다. 이는 “최소 연간 AUD 600만 호주 달러의 지속적 자금 지원과 선거 연도를 위한 추가 자원 

제공 고려”를 요구한 의회예산처합동특별위원회 권고 26번에 따른 것이다 의회예산처는 연간 지출

승인액 외에도 600만 호주 달러의 특별 지출승인액을 이용할 수 있다(이는 의회예산처 영구 공간 

및 보안 IT 네트워크 사업 관련 비용을 위한 이전 연도 미사용 자금이다). 또한 2013-14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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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조치를 통해 의회예산처 역할 강화와 선거 후 보고서 작성을 위해 5년간 450만 호주 달러가 

제공되었다(여기에는 앞에서 언급한 2015-16년 선거 기간 추가 비용 산출 역량을 위한 50만 호주 

달러가 포함된다)(호주 감사원, 2014).

「의회서비스법」 제64R조 및 제64S조 역시 의회예산처합동특별위원회 권고 27번에 따른 

것이다. 제64R조에는 “공공회계·감사합동위원회는 의회예산처장에게 특정 회계연도의 의회예산처 

예산 초안을 해당 회계연도 예산 절차 이전에 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의회예산처장은 적시에 해당 요청에 순응하여 위원회가 예산 절차 이전에 예산 초안을 검토

하고 그에 대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제64S조에는 공공회계·감사합동

위원회의 직무가 제시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의회예산처 예산 초안과 의회예산처 자원 전반을 검토

하고 의회 양원과 의장단에 관련 권고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8. 인력 구성

8.1. 지도부

「의회서비스법」 제64XA조에 의회의 독립적인 법정 관료로서 의회예산처장을 임명하는 절차가 

제시되어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의장단이 공공회계·감사합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4년 임기로 

의회예산처장을 임명한다. 4년의 임기는 3년의 선거 주기보다 더 긴 것이다. 의회예산처장은 상근직

으로서 보수를 받으며 재임명도 가능하지만 8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는 없다.

의회예산처장의 필요 자격이나 채용 절차 진행 방식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렇지만 

의회예산처장 채용 사실은 2012년 3월 호주 정부 채용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적으로 광고되었으며 

다음 자격 조건이 열거되었다.

l 공공정책, 정책 비용 산출 또는 유사 업무에서 고위직으로서 많은 경험 보유

l 탁월한 전략적 리더십 역량, 소수 인력이 매우 특화된 범위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독려할 수 있는 

능력

l 뛰어난 이해관계자 관계 관리 능력

l 높은 청렴성과 신뢰성

l 잘 다듬어진 전략 및 분석 기술

l 연방 예산과 호주 연방체계 내 의회의 역할 및 운영에 대한 이해

l 호주 시민권 보유, 필요한 보안 인가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함

초대 의회예산처장인 필 보웬(Phil Bowen)은 2012년 5월에 임명되어 7월에 업무를 시작했다. 

그는 수십 년의 전문적 경험을 갖춘 인물로서, 여기에는 의회예산처의 역할과 직접 관련된 재정부 

고위직 경력이 포함되며 특히 예산그룹(Budget Group)의 장으로 5년간 근무한 바 있다. 임명 

전에는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이사회의 호주 담당 이사를 맡고 있었다.

「의회서비스법」 제64XE조는 의장단에 의한 의회예산처장 해임을 허용한다. 이는 “의회 

양원이 동일 회기에 비행 또는 신체적·정신적 무능력을 근거로 의장단에 의회예산처장 해임을 요구”

하는 경우나 “의회예산처장이 행정상 지급불능 상태가 된” 경우에 가능하다. 의회예산처장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에는 의장단에 서면 통지를 제출해야 한다(제64XD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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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직원

의회예산처의 조직 구조는 핵심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6명의 고위 운영진은 의회

예산처장 직속이다. 최상위 구조(그림 1 참고)는 재정정책분석과(Fiscal Policy Analysis 

Division)(고위 임원 2명), 예산분석과(Budget Analysis Division)(고위 임원 3명), 경영전략분과

(Corporate Strategy Branch)(고위 임원 1명)로 구성된다.

재정정책분석과는 의회예산처 자체 판단에 따른 예산 및 재정정책 연구 발간 사업 개발과 관리를 

담당한다. 예산분석과는 예산 분석 수행과 수입·지출 제안 비용 산출을 담당한다. 경영전략분과는 

경영 전략 및 정책 마련, 의회예산처 내부 서비스(시설, 인력, 재무, 조달, IT 서비스 포함), 의회

예산처의 보고 및 기타 의무 준수 보장을 담당한다.

의회예산처 2012-13년 사업계획에 적혀 있듯이, 의회예산처의 임무 충족 능력은 “그 직원의 

기술적 기반, 경험, 노력”에 달려 있다. 의회예산처는 상근직원 약 40명에 대한 자금을 지원받으며, 

2014년 7월 말 현재 직원 38명을 확보했다. 추가 채용을 위한 조치가 진행 중이다.7 원칙적으로 

의회예산처 직원은 경제, 회계, 상업, 공공행정 분야의 기술적 전문가로 구성된다. 의회예산처 직원 

중 거의 2/3가 석사 이상 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거의 모든 직원이 호주 정부에서 비용 산출, 재정 

분석, 예산 편성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다. 평균 연령은 36세인데, 이는 호주 정부 공무원 평균 연령

(43세)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림 1. 의회예산처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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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예산처는 의회 산하 부처이기 때문에 모든 직원은 「의회서비스법(1999)」 규정에 따라 

고용된다. 이 법에는 직원이 정부가 아닌 의회 소속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이러한 

법적 틀은 호주 정부 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의 급여와 복리후생, 고용조건을 제공한다. 호주 정부와 

의회 산하 부처 사이의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도 있다(「의회서비스법」 제26조). 행정적으로, 

직원 및 인적자원 관리는 의회예산처장의 책임이며 처장이 직원 고용 및 해고 권한을 가진다.

의회예산처는 내부에서 이용 불가능한 특수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나 그러한 전문지식을 영구적 

역량으로 보유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율이 높은 경우 외부 컨설턴트를 이용할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지원은 단기적 성격을 띨 것이며 의회예산처가 수행하는 특정 사업과 연계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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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보 접근

「의회서비스법」은 의회예산처에 법적 정보 수집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의회예산처

합동특별위원회 권고 13번에 따라, 이 법은 의회예산처장이 관련 정보 및 문서 확보를 위해 연방기관 

수장과 약정을 맺는 것을 허용한다(제64F조). 또한 그러한 약정은 필요한 경우 문서 기밀성에 대해 

규정할 수 있다. 해당 약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일반에 공개되어야 한다.

초대 의회예산처장은 임명 직후 연방기관 수장들과 정보 접근에 관한 양해각서8 협상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재정부 및 재무부 장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이제는 이 양해각서에 당사자로 참여한 

장관 및 기타 기관장이 28명에 달한다. 다른 연방기관은 재무부 및 재정부 장관과 논의하여 의회예산

처장과 별도의 약정 체결을 협상할 수 있다. 기술적 사안에 관한 다른 기관과의 비공식적 협업 역시 

의회예산처에 도움이 된다.

의회예산처장은 해당 양해각서가 명확한 ‘친공개적’ 편향을 가지도록 되어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의회예산처장의 임무와 관련한 정보 및 데이터의 

적시적 전달을 장려하는 협력적 업무 관계를 유지해야 할 당사자들의 의무를 명확하게 열거하고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다음을 명시한다.

l 부처에 정보 및 문서를 요청하는 절차

l 이러한 요청에 대응하는 적절한 절차(예시적 답변 기한 포함. 긴급 사안의 경우 5일 이내, 일상적 

사안의 경우 10일 이내, 과도정부 기간 중에는 3일 이내)

l 연방기관이 요청에 응할 수 없는 경우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요건

l 요청의 기밀성 및 기밀 데이터 취급에 관한 규정

l 모니터링 및 평가 방법

끝으로, 이 양해각서에는 분쟁 해결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당사자들은 “가능한 한 

가장 낮은 수준에서 최대한 비공식적으로” 분쟁 해결을 시도해야 한다. 그러한 분쟁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방 당사자가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자 임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중재자 임명에는 양방의 

동의가 필요하다. 특정 정보 요청에 대한 의견 불일치에 관계없이, 모든 서명 당사자는 분쟁 해결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양해각서에 따른 의무를 계속 이행하는 것에 동의한다.

양해각서 외에도 정부는 ‘연방기관과 의회예산처장 간 업무에 관한 호주 정부 규약’(이하 

‘규약’)을 발표했다. 이 규약은 의회예산처장의 역할 수행 지원에 대한 호주 정부의 의지를 강조

한다. 규약 도입부에 설명된 대로, 이 규약은 “정부 정책으로서 연방기관 수장 및 직원의 의회예산처

와의 상호작용 관리를 위한 정부 기준 역할을 하며, 연방기관과 의회예산처 사이의 즉각적이고 

개방적인 의견 및 정보 교환을 촉진 및 장려하고 정부 전반에서의 높은 일관성과 투명성을 보장

하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한 ‘의회서비스개정(의회예산처)법안(2013)’은 의회예산처에 선거 후 보고서 작성을 

요구한 것 외에도, 「조세관리법(1953)」을 개정하여 의회예산처가 법적 역할 수행에 사용하기 위해 

호주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의 기밀 납세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의회 의원들이 의회예산처와의 협업을 기밀로 유지하는 것을 돕기 위해, 의회예산처는 「정보

공개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후  「정보공개개정(의회예산처)법(2012)」에 의해 「정보



독립재정기관의 원칙과 사례연구

40 OECD 예산저널 – 2015/2호 ⓒ OECD 2016

공개법」 및 「개인정보보호법(1988)」이 개정되어 정보공개 예외가 의회예산처에 대한 기밀 요청과 

관련한 정부 부처 및 기관 보유 정보에도 확대 적용되었다. 규약의 중요한 관련 측면 하나로, 해당 

규약에는 장관 및 부처 직원이 연방기관 수장에게 의회예산처장 기밀 요청의 성격을 드러내게 될 

정보를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의회예산처는 전달한 정보 요청과 수신한 답변을 모니터링하고 연례 보고서 및 상원 재정·공공

행정법률위원회(Finance and Public Administration Legislation Committee) 보고서에서 이를 

보고한다. 전반적으로 볼 때, 연방기관은 대체로 타당한 수준의 적시적이고 철저한 방식으로 공식 

정보 요청에 대응했으나 정보 제공이 오래 지연된 경우도 일부 있었다. 2012년 9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의회예산처의 정보 요청은 679건이었으며 선거 기간 중 요청 건수가 최대치를 기록했다. 

평균 답변 시간은 9근무일이었으나 답변 중 18건은 51근무일이 넘게 걸렸다(호주 감사원, 2014, 

p. 66). 기관의 의회예산처 요청 답변에 걸리는 시간은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으며 여기에는 정보 

추출 용이성, 요청의 규모, 다른 업무 우선순위(정부 예산 및 연중 갱신 준비 문제일 수 있음)가 포함

된다.

최근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관 20곳 모두에서 양해각서와 의회예산처의 이해

관계자 관리가 효과적이었다고 평했다. 의회예산처의 기밀 정보 사용에 우려를 표한 기관은 없었으며 

의회예산처와의 분쟁을 보고한 기관도 없었다. 하지만, 의회예산처 요청을 충족할 수 없다고 보고한 

기관은 일부에 불과했으나 17개 기관이 기한을 맞추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으며 모든 기관이 

정보 요청이 해당 기관 자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했다. 일부 기관은 의회예산처 정보 요청과 관련

하여 수백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호주 감사원, 2014).

감사원 보고서는 의회예산처가 현재까지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으며 현재

로서 양해각서 및 규약에 따른 절차를 변경할 필요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 의회예산처의 법적 정보 접근 권한 부재는 독립재정기관의 정보 접근이 법령을 통해 보장

되어야 하며 접근 제한 역시 법령에 명확히 정의되어야 한다는 OECD 권고에 부합하지 않는다. 

의회예산처의 정보 접근이 가지는 중요성으로 인해, 이는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안이 될 

것이다. 향후 불합리한 정보 확보 지연이 발생하거나 의회예산처가 정보 접근권 부재로 인해(긴

급예비비 관련 정보 포함)9 수행할 수 없는 비용 산출 건수가 많아지는 경우 이는 특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호주 감사원, 2014).

끝으로 감사원 보고서는 정보 기밀성과 관련한 한 가지 권고를 제시했는데, 의회예산처도 이에 

동의하는 바이다.

권고 1번:

투명성 강화를 위해, 호주 감사원은 모든 주요 비용 산출, 행정비용 추산에 의회예산처를 포함

시키기를 권고한다. (호주 감사원, 2014)

이후 공공회계위원회(Public Accounts Committee)도 해당 권고를 지지하며 의회예산처의 정보 

수집 권한 강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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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투명성

의회예산처합동특별위원회 보고서는 의회예산처의 투명성을 고취하기 위한 네 가지 권고를 제시

했다(권고 16번~19번). 그중 첫 번째 권고는 “가능한 한 의회예산처 작업물은 일반에 공개되어야 

한다”는 매우 중요한 지침을 제공했다. 권고 17번과 18번에는 고객 요청 시 작업물을 기밀로 유지

해야 하지만 가능한 경우 고객 요청 답변에 사용된 작업물을 다른 공개 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권고 19번은 의회예산처장에게 공개 발언 권한을 부여했는데, 이는 특히 의회

예산처 작업물이 공적 영역에서 잘못 전달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의회서비스법」은 해당 권고를 대체로 반영하여 과도정부 기간 중의 요청은 일반에 공개되어야 

하며(제64L조제2항), 과도정부 기간 외의 요청은 해당 의원이 명시한 경우 기밀로 취급할 수 있다고

(제64M조) 규정했다. 기밀 요청의 경우, 이 법은 기밀 요청 관리와 관련한 의회예산처장 및 의회

예산처 직원의 구체적 책임을 추가로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의회예산처는 합동특별위원회 권고와 「의회서비스법」의 정신을 반영한 모델을 채택했다. 

의회예산처의 주된 이해관계자인 의회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의회예산처 업무 중 상당수는 기밀로 

이루어지며 의원은 재량에 따라 분석을 공개할 수 있다. 그와 동시에, 의회예산처장은 자체 판단에 

따른 작업물을 모두 의회예산처 웹사이트에 게시하며 해당 분석·연구의 바탕이 된 방법론, 가정, 

데이터도 함께 공개한다. 이러한 경우 작업물은 의회 의원과 일반대중에게 동시에 공개된다.

의회예산처가 예산 및 재정정책 문제에 대한 공적 논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기는 하지만, 

「의회서비스법」에는 의회예산처와 언론 및 일반대중 사이의 외부 소통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의회

예산처는 문서화된 소통 전략이 없다. 그러나 의회예산처장은 합동특별위원회 권고의 의도에 부합

하는 접근법을 채택했다. 요청 시 의회예산처장이 언론에 사실적 정보를 제공할 수는 있으나, 작업물 

‘자체를 통해 말하는’ 것이 강조된다. 실제에서 이는 의회예산처장이 일반적으로 의회예산처 웹

사이트에 게시되는 안내자료, 대중연설, 의회 위원회에서의 공식 진술, 의회예산처 작업물이 잘못 

전달되고 있는 경우 기록 시정을 위한 반박의 형태로만 공식적 공개 발언을 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의회예산처는 의회예산처 웹사이트에 게시되는 신규 간행물을 이메일과 트위터를 통해 공지한다. 

의회예산처는 작업물에 대한 언론 보도 내용을 모니터링하지만 이를 분석하기 위한 공식 절차는 없다.

11. 관리, 자문 지원, 모니터링, 평가

합동특별위원회 보고서 권고(1번, 10번)에 따라 「의회서비스법」은 의회예산처와 의회예산처장 

직위를 신설했다(제64A조, 제64C조). 의회예산처는 의회 산하 부처로서 행정 및 재무와 관련하여 

의장단의 감독을 받는다. 의회예산처장은 또한 공공회계·감사합동위원회와 협의하여 의회예산처 

연간 사업계획을 세워야 한다(제64Q조). 그러나 이 법에는 의회예산처장이 자신의 역할을 이행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절차는 의장단(제64P조)이나 공공회계·감사합동위원회(64S)의 지시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다.

의회예산처는 2013년 6월부터 의회예산처 위험 관리 및 외부 책임성을 보장하고 의회예산처장

에게 관련 조언을 제공할 독립적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외부 임명자 2명과 경영

전략분과 담당 의회예산처 차장으로 이루어진다. 의회예산처 직원이 해당 위원회 사무국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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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책임관(Chief Finance Officer), 내부 감사 제공자 대표, 호주 감사원이 참관인으로서 회의로 

참석한다.

의회예산처 2012-13년 사업계획에 적혀 있듯이, 사업의 복잡성과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동료평가 절차가 활용될 예정이다. 자체 판단에 따른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발표된 주요 보고서 3건은 

모두 해당 데이터와 방법론, 추산 기법에 익숙한 외부 전문가의 동료평가를 거쳤다. 동료평가자는 

독립적 싱크탱크, 학계, 국제기구, 민간부문 경제학자, 다른 독립재정기관에서 확보했다. 각 경우에 

동료평가자의 신원이 공개되었다. 의회예산처는 이러한 동료평가 절차를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합동특별위원회 권고 24번과 25번은 3년마다 이루어지는 평가 절차를 제시했으며 이는 이후 

「의회서비스법」에 포함되었다(제64T조). 법률에 따라, 공공회계·감사합동위원회는 총선 후 9개월 

이내에 의회예산처장에게 의회예산처에 대한 독립적 검토 진행을 요청할 수 있다. 해당 요청에는 

검토를 수행할 주체, 검토 범위, 방법론, 그리고 검토 결과를 합동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는 요건이 

명시되어야 한다. 「의회서비스법」에는 또한 검토 요청 시 의회예산처 자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공공회계·감사합동위원회는 보고서 수신 후 의회 양원에 이를 제출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감사원에서 2014년 6월에 의회예산처 행정 성과 감사를 완료했다. 감사원 

감사의 목표는 “2012년 7월 설립 이후 의회예산처의 역할 수행 유효성을 평가”하는 것이었다. 

이 감사는 의회예산처 관리방식, 정보 접근 문제, 의회예산처의 역할(특히 비용 산출 역할과 선거 

후 보고서 및 자체 판단에 따른 연구)에 초점을 두었다.

이 감사는 공공회계·감사합동위원회의 독립적 검토 요건을 충족했다. ‘의회예산처 행정(The 

Administration of the Parliamentary Budget Office)’이라는 제목의 감사원 보고서는 매우 

긍정적인 평을 내렸으며, 해당하는 경우 정책 비용 산출에서 기관 행정비용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한 가지 공식 권고를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의회예산처가 “이미 권위 있고 신뢰할 수 

있으며 독립적인 예산 및 재정정책 분석 제공자로 인정받고 있다”고 결론지었으며, 이해관계자들은 

“처음으로 모든 의회 의원이 의회 주기 전체 기간 동안 독립적 정책 비용 산출 및 정보 요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의회예산처의 비용 산출이 “고품질”이었고 “의회예산처가 전문적으로 

일을 처리”했으며 “의회예산처의 작업으로 선거공약 관련 투명성이 향상되고 예산 문제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공적 논의가 촉진되었다”고 보고했다. 감사원은 의회예산처가 앞으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행정적 개선사항을 명시하고, 정보 접근과 관련한 잠재적 문제와 의회예산처의 

현재 임무를 확대하여 재정 목표 대비 진척상황 모니터링 역할을 추가할 가능성을 강조했다(호주 

감사원, 2014).

의회예산처가 성과 개선을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2013년 선거와 관련한 의회예산처 운영 ‘사후 검토’에서는 21개의 권고를 제시했으며 의회예산처 

운영진은 해당 권고에 모두 동의했다. 감사원은 해당 권고 이행을 통해 의회예산처가 감사원 보고서

에서 제기된 몇몇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호주 감사원, 2014).

해당 검토 이후, 공공회계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여러 권고를 제시했다.

l 의회예산처의 정보 수집 권한 강화

l 의회예산처의 연례 중기(10년) 예산 전망 작성 요구

l 10년 중기 전망을 선거공약에 관한 선거 후 보고서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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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야당 정책은 의회예산처가 독립적 경제 전망, 연례 구조적 예산수지 분석, 5년 주기 

세대간 보고서를 추가로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12. 결론

이해관계자들은 호주 의회예산처의 업무가 야당과 무소속 의원에게 이전에는 이용할 수 없었던 

비용 산출 및 예산 정보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하여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의회예산처가 처음으로 만 1년을 채워 운영된 해에는 의회예산처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았으며, 2013년 총선 준비 기간에는 특히 더 그러했다.

공개적으로 발표되는 선거공약 비용 산출의 정확성 역시 크게 개선되어, 2013년 선거공약에서는 

재원이 많이 부족한 ‘블랙홀’ 공약이 발견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여러 해 중 블랙홀 공약이 없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회예산처 선거 후 보고서 공표와 의회예산처가 발간한 연구 보고서의 결과로 예산 투명성이 

높아졌다. 예를 들어 의회예산처의 구조적 예산수지 관련 보고서는 2010년 재무부 보고서 이후 해당 

주제로 발간된 첫 보고서였다. 2012년 5월 의회예산처 보고서 발간 이후 예산 갱신에는 매번 재무부의 

구조적 예산수지 분석이 포함되었다.

의회예산처는 첫 정부 교체라는 시험에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임무가 강화되어 정당 선거

공약에 관한 선거 후 보고서를 작성하는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다. 또한 재정 목표 대비 진척상황 

모니터링과 기타 분야의 추가 역할 부여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호주 의회예산처는 운영을 시작한 지 아직 2년이 채 되지 않기는 했으나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의회예산처가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갖춘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는 사실과 많은 의원이 

의회예산처의 주된 작업물인 정책 비용 산출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입증된다. 그에 기여한 

요소 중 하나는 법률과 운영 모델에 OECD 독립재정기관의 원칙 다수를 채택한 것이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l 비정파적이고 독립적인 의회예산처, 의회예산처장, 직원

l 명확하게 열거된 임무를 법률 내에 규정(예산 절차와의 분명한 연결 포함)

l 임무에 상응하는 충분한 자원

l 의회예산처 외부 평가 절차

의회예산처장이 공개적으로 발언했듯이, “의회 산하의 독립적이고 비정파적인 기관으로서 의회

예산처 설립은 호주 공공부문 관리체제의 상당한 강화를 나타낸다. 이는 모든 의회 의원에게 예산 

및 재정정책 분석과 정책 제안 비용 산출 접근이 가능한 더 공평한 경쟁의 장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의회예산처가 효과적으로 활용된다면 의회와 힘을 합쳐 정책 개발 절차의 무결성을 

높이고 충분한 정보에 입각한 공적 정책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예산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될 수 있다.” 의회예산처의 중기적 과제는 의회예산처가 고품질의 유의하고 적시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신뢰할 수 있는 독립적·비정파적 기관이라는 인식을 유지 및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양호한 

정보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공적 논의를 계속 촉진하는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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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1. 「공정예산헌장법」은 법안의 높은 투명성과 구체적 공개 요건을 규정한다. 이 헌장은 전반적 재정정책 수립 및 수행의 

종합적 법적 틀을 제공한다. 그 규정은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재정 목표 설정을 위한 체제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 재정 조치와 정해진 재정 목표의 일치 모니터링을 위한 종합적 재정 보고 체계이다(OECD, 2008).

2. 이 위원회 보고서는 2014년 5월 1일에 일반에 공개되었다. 

www.ncoa.gov.au/report/phase-one/recommendations.html의 권고 1번과 2번 참고

3. www.financeminister.gov.au/media-release/2014/05/13/our-response-national-commission-audit-report 참고

4. 의원들의 의회예산처 이용을 돕기 위해 의회예산처는 양원 의원에게 안내 문서를 제공한다. 이는 의회예산처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하다. 

www.aph.gov.au/About_Parliament/Parliamentary_Departments/Parliamentary_Budget_Office/guidance

5. 예를 들어 의회예산처 2013-14년 사업계획 참고: www.aph.gov.au/About_Parliament/Parliamentary_Departments/

Parliamentary_Budget_Office/corporate_publications/workplan13-14

6. 합동특별위원회 질의 당시 의회서비스처가 세 종류의 의회예산처 예산 추산치를 제공했다. 그중 세 번째(최저 금액)가 

연간 600만 호주 달러였는데, 이는 “최대 20명의 직원 고용과 필요에 따른 외부 전문가 고용”이 가능하고 

의회예산처가 “고객 요청 대응과 발간을 수행할 수 있으나 연구 역량은 제한되는” 수준의 금액이었다.

7. 처음에는 호주 정부에서 상당수의 임시직원이 파견되었다. 정규직 채용은 2012년 말에 시작되었다.

8. ‘정보 및 문서 제공에 관한 의회예산처장과 연방기관 수장 간 양해각서’

9. 현재 의회예산처는 긴급예비비에 포함된 개별 항목에 대한 상세 규정에 접근할 수 없으며, 의회예산처 비용산출지침에는 

의회예산처 비용 산출이 해당 정보 없이 이루어졌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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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재정자문위원회(Fiskalrat, FISK)
설립: 1970년에 ‘정부부채위원회’로 설립, 2013년에 재정자문

위원회가 이를 계승

수권 법령: 「정부부채위원회 설립에 관한 연방법」(2002년 1월 8일), 

「재정위원회 설립에 관한 연방법」(2013년 7월 31일) (www.ris. 

bka.gv.at 또는 www.fiskalrat.at/en/tasks.html, 연방법 관보 I 제

149/2013호)

임무: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현재 재정상황 및 국가 재정규칙 준수 

평가, 부채 조달의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 공공예산의 지속가능성 

및 품질 분석, 경제상황의 맥락에서 재정정책 권고 제공, 권고 및 

연구 결과 연례 보고서를 연방 재무부 장관에게 제출, 특정 EU 

모니터링 임무 수행, 상기 사항과 관련한 공적 논의 촉진

예산: 비공개

직원: 위원 15명(투표권이 없는 위원 3명 포함), 사무직원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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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오스트리아 재정자문위원회의 전신인 정부부채위원회(Government Debt Committee)1는 원래 

정부에 부채 관리 문제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 역할은 1969년 오스트리아

국민당(Austrian People's Party) 정부가 추진한 국영 우정저축은행(Postal Savings Bank)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이다. 정부부채위원회 설립은 이 개혁 중 작은 부분으로서 논쟁의 여지가 적었다. 

정부부채위원회는 원래 우정저축은행에 부속된 기관이었으나 1997년 우정저축은행 민영화로 인해 

사무국이 오스트리아 중앙은행으로 이관되었다.

1990년대 초, 오스트리아는 마스트리흐트(Maastricht) 조약에 명시된 GDP 대비 부채 비율 

60% 기준을 준수하지 못했다. 그에 따라, 통화동맹 참여 자격을 얻기 위해 정부부채위원회의 중점 

업무가 변화하여 좀 더 광범위한 예산정책을 망라하게 되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변화는 2002년 

법적 틀 개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표현되었는데, 이 개정으로 정부부채위원회의 임무가 크게 확대

되었다. 이 변화에 뒤이어 2000년대 후반에는 좀 더 광범위한 예산 개혁이 이루어졌다(블뢴달과 

베르그발(Blöndal and Bergvall), 2007, 스테거(Steger), 2010, 재무부, 연도 미상).

2001년, 보수파인 오스트리아국민당과 오스트리아자유당(Freedom Party of Austria) 연립

정부가 정부부채위원회의 법적 틀 변경에 착수했다. 논란이 된 부분은 위원회 구성이었다. 기존의 

법적 틀에서 정부부채위원회의 위원은 총 13명이었다. 정부가 위원 3명을 임명하고 ‘사회적 파트너’

(사용자 단체와 노동자 단체)가 각각 위원 5명을 임명했다. 새로운 규정은 정부에 투표권을 가진 

위원 절반을 임명할 권한을 부여했다. 이 법안에 대한 재무위원회(Finance Committee) 보고서는 

과반수 찬성으로 채택되었는데, 해당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위원회의 독립성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정부부채위원회 업무는 수치적 재정규칙 및 재정 목표를 위한 노력 강화의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오스트리아는 회원국의 과도한 정부 부채 방지 및 시정을 위한 EU 재정체계를 따른다. ‘식스팩

(six-pack)’(예: 「안정·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 갱신본), 경제통화동맹(Economic and 

Monetary Union) 「안정·조율·거버넌스 조약(Treaty on Stability, the Co-ordination and 

Governance)」, EU 규정 제473/2013호(‘투팩(two-pack)’)에 따르면, 국가별 수치적 재정규칙, 

투명성 요건, 예산체계 기준, 공통 일정, 국가 수준의 독립적 기관을 통해 신중한 재정정책 입안 준수

를 뒷받침해야 한다. 독립적 재정위원회는 강화된 EU 예산 감시 제도의 초석 중 하나로 여겨진다.

오스트리아 같은 연방국가의 재정정책 조율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수준의 정부 간 국가 ‘안정

협약’을 통해 일반정부 재정규칙 및 목표를 보완했다. 현재의 ‘2012년 오스트리아 안정협약’은 

기간 제한 없이 발효되었다. 이는 연방 및 하위수준에서 EU 규정에 부합하는 다차원적 재정규칙을 

정의하며 예산 조율 개선을 규정한다. 부채제동 규칙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자체의 재정적자 및 

구조적 적자 상한을 설정하고 지출 규칙은 모든 수준 정부의 연간 지출 증가를 제한한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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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은 정부 부채 비율의 단계적 감소를 요구하며 우발채무 상한을 설정한다. 또한 2009년 이래로 

연방 예산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연동식 4년 지출 상한 내에서 운영된다(스테거, 2010).

개정된 EU 요건 충족을 위해, 2013년 7월 31일에 오스트리아에서 신규 법률이 통과되어 정부

부채위원회가 재정자문위원회로 변화하고 임무가 확대되었다. 이 새로운 재정자문위원회 법률에는 

특히 재정자문위원회 구성원이 자신을 임명한 기관 또는 다른 어떤 단체에든 지시를 요청하거나 

그러한 지시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신설된 의회예산실(Parliamentary Budget 

Office)(부록 참고)이 조언자 자격으로 재정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권한을 가지며, 공공기관은 

재정자문위원회의 질의에 반드시 답해야 하고, 오스트리아 통계청(Statistics Austria)은 재정자문

위원회에 전자 예산 데이터와 ‘2012년 오스트리아 안정협약’에 따른 예산 결과를 제공해야 한다. 

정보에 관한 권리와 의회예산실의 참여 권한은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s)과 국민당의 법안 

수정을 통해 부여된 것이다. 재정자문위원회 법률은 과반수 찬성으로 채택되었으며 녹색당(Green 

Party)의 원칙적 지지도 얻었다. 이 신규 법률은 2013년 11월 1일에 발효되었다.

2. 행정부 및 입법부와의 관계

재정자문위원회 직원은 오스트리아 국립은행(Oesterreichische Nationalbank)에서 제공하며, 

위원회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기관으로 조직되었다. 재정자문위원회는 연방 재무부 장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일반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특히 국가 재정규칙체계 내에서의 시정

조치 개시 등 재정 목표와의 상당한 편차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적용된다. 연방 재무부 장관은 재정

자문위원회의 연례 보고서를 하원과 연방정부에 전달해야 한다. 과거에는 의회가 위원회 수준에서만 

해당 보고서를 검토했다.

이전 정부부채위원회 사무국은 연방 재무부를 위한 ‘지원·조율위원회’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목표는 정부부채위원회에서 대변되는 사회적 파트너, 정부당국, 경제학자의 각기 다른 이해를 조율

하고 통합하는 것이었으며, 이들 이해관계자는 재정자문위원회에서도 계속 대변되고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정부부채위원회의 권고가 가능한 경우 언제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던 이유도 설명한다.

오스트리아 국립은행과 연방 재무부 장관 모두 재정자문위원회 회의를 명령할 권한을 가지며, 

회의는 “지체 없이” 소집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률에 따라, 위원회 구성원들은 자신을 임명한 기관 

또는 다른 어떤 단체에든 지시를 요청하거나 그러한 지시를 받아서는 안 된다.

정부부채위원회는 오스트리아 의회와 직접적 관계가 없었으나, 2013년 법률은 의회예산실 

대표가 조언자 자격으로 모든 재정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허용한다. 오스트리아 국립은

행도 유사한 방식으로 대변된다. 연방 재무부 장관은 재정자문위원회 연례 보고서를 하원과 정부에 

전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의회는 이 보고서를 위원회 수준에서 검토하지만, 정부와 의회 어느 쪽도 

재정자문위원회의 보고서나 권고에 대응할 의무는 없다. 수치적 재정규칙과 관련한 EU 감시 절차 

맥락에서 재정자문위원회의 핵심적 신규 역할은 의회 및 행정부와의 직접 소통을 강화할 것이다.

재정자문위원회의 감시자 역할은 주로 일반대중과의 소통(예: 기자회견, 연구, 워크숍) 및 오스트

리아 내 모든 수준(중앙, 광역, 지방) 공무원과의 회의를 통해 수행된다.

기술적 거시경제 전망을 제공하는 다른 기관이 있다. 관례상, 오스트리아 경제연구소(Austrian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WIPO)가 재무부에 단기 및 중기 거시경제 전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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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뢴달과 베르그발, 2007).

이전의 정부부채위원회와 현재의 재정자문위원회는 지난 40년간 수많은 정부 교체를 경험했으며 

정당이나 주요 이익단체로부터 심각한 존재 위협을 받고 있지 않다.

3. 설립의 법적 근거

「정부부채위원회 설립에 관한 연방법」은 2002년 1월 8일에 공표되었다. 정부부채위원회의 

기원은 우정저축은행에 관한 1969년 법률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 법에는 당시 국영은행이었던 

해당 은행에 부채 관리 문제에 대한 정부 조언을 제공하는 직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한 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되었다(제12조). 1996년 우정저축은행 민영화로 인해 이러한 법적 틀 변경이 

필요해져, 정부부채위원회 관리 권한이 오스트리아 중앙은행인 오스트리아 국립은행으로 이관되었다

(1997년, 1998년, 2000년 개정). 2013년 7월에는 「정부부채위원회 설립에 관한 연방법」이 개정

되어 독립적 재정자문위원회가 공식 설립되었다(연방법 관보 I 제149/2013호, www.fiskalrat.at/

en/tasks.html).

4. 임무

재정자문위원회의 임무는 2013년 법률에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다(제1조제1항 제1호~제8호).

1. 오스트리아의 재정정책 목표와 금융시장 발전 동향을 배경으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현재 

재정상황 평가

2. 제1호에 따른 조사 활동을 바탕으로 모든 공공당국 부채 운용의 경제적 영향 분석

3. 모든 공공당국 예산정책의 지속가능성 및 품질 분석

4.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오스트리아 내 공공당국 재정정책에 대한 서면 권고 제공

5. 권고에 대한 연례 보고서(제1호~제3호에 따른 연구 및 분석 결과 포함)를 작성하여 연방 

재무부 장관에게 제출. 연방 재무부 장관은 이를 하원 및 연방정부에 제출해야 함

6. 경제통화동맹 「안정·조율·거버넌스 조약」 제3조, 연방법 관보 III 제17/2013호, 지침 

제2011/85/EU호 제6조, EU 규정 제473/2013호 제5조(‘투팩’)에 따른 직무.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다음이 포함됨

a) EU 규정 제1466/97호에 따른 중기 예산 목표에 대한 권고 제공

b) 중기 예산 목표 도달을 위한 조정 경로에 대한 권고 제공

c) EU 규정 제1175/2011호에 의해 개정된 EU 규정 제1466/97호 제6조에 따른 규칙 

준수를 적시적으로 모니터링

d) 연방법 관보 I 제30/2013호 제7조에 따라 상황을 관찰하고 시정조치를 개시, 연장 

또는 종료하는 권고 제출

7. 재정 형평화 파트너가 요청한 다른 직무

8. 재정자문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여론 형성에 기여, 정보 행사 주최

과거 1996년 법률의 상응하는 조항은 정부부채위원회의 직무를 금융시장 연구와 정부 재정 

운용의 거시경제적 영향 관련 권고 제공으로 제한했다. 2002년 개혁을 통해 위원회의 임무가 부채 



독립재정기관의 원칙과 사례연구

OECD 예산저널 – 2015/2호 ⓒ OECD 2016 49

관리 조언에서 재정정책 분석 및 모니터링을 포함한 훨씬 광범위한 감시자 역할로 확대되었다. 여기

에는 중앙정부에서 모든 수준 정부로의 제도적 적용 범위 확대도 수반되었다. 2013년 재정자문

위원회 법률은 위원회의 임무를 더욱 확대했다. 이는 새로운 EU 요건을 준수하면서 재정 발전의 

지속적 모니터링, 국가별 수치적 재정규칙 준수(‘2012년 오스트리아 안정협약’), 자체 재정 전망·

평가·권고 제공을 통해 다차원적 국가 재정규칙 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재정자문위원회는 예산 절차에서 직접적 역할을 하지 않는다. 위원회의 법적 틀에는 구체적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위원회는 각 보고서에서 어떤 측면을 강조할지 결정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권을 가진다. 재정자문위원회는 연방 재무부 장관에게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002년 

법률에는 이 보고서 제출 기한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2013년 법률도 마찬가지이다.

박스 1. 예산 절차에서 입법부의 역할

오스트리아는 의원내각제 연방국가이다. 의회는 양원으로 구성된다. 헌법에 따라 하원이 예산 

문제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가진다. 상원은 입법 절차에서 9개 주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광역의회

이다. 상원은 연방 재정 결정에서는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다. 하원의 예산 수정 권한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실제 입법부의 활동은 한정적인 편이다.

2009년부터 연방정부가 4월에 하원 논의 및 승인을 위한 중기 지출 계획 법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법안은 5개의 광범위한 제목(부처 그룹)에 따라 구속력 있는 4년 지출 상한을 제안하며, 약 30개의 

장(각 부처별)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상한도 제시하는데, 이는 다음 회계연도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며 

그 이후 회계연도에 대해서는 예시적 역할을 한다. 하원에서 이 중기 지출 계획을 논의하고 승인한다. 

예산안은 회계연도 시작 약 2개월 전인 10월 말에 제출되며, 이전에 승인된 상한을 준수해야 한다.

예산위원회(Budget Committee)가 연방 예산안 검토를 단독으로 책임지지만, 해당 절차에는 관련 

분야별 위원회의 개별 장에 대한 의견 수렴이 포함된다. 전체 예산정책을 검토하는 첫 번째 위원회 

회의만 일반에 공개된다.

오스트리아는 2007년부터 종합적 연방 예산 개혁을 진행해 왔다(스테거, 2010). 여기에는 재정 

및 예산 통제를 담당하는 여러 행정·독립기관 신설과 강화가 포함된다. 예산 절차에서 하원의 역할은 

2013년부터 크게 변화했다. 1,000개가 넘는 자세한 지출승인 항목을 검토하던 것에서 중기 지출 

계획과 전체 예산, 새로운 성과 정보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역할이 변화했다. 이러한 새로운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 원내 정당들이 의회예산실 설립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오스트리아 역사상 

처음으로 의회 위원회가 전문직원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부록 참고).

5. 역할

과거 정부부채위원회와 현재 재정자문위원회의 연례 보고서는 경제상황과 EU 요건의 맥락에서 

재정정책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제공한다. 연례 보고서는 부록을 제외한 길이가 약 100페이지로, 

오스트리아 연방·광역·지방 수준에서의 재정 발전 상황을 상세하게 보여준다. 여기에는 경제 발전 

검토, 「안정·성장협약」 요건과 관련한 오스트리아의 재정적 위치 평가, 국내 및 국제 부채 동향 

검토, 오스트리아 재정청(Austrian Treasury)의 부채 관리 전략, EU 집행위원회에 제출된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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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 계획을 바탕으로 한 전망이 포함된다. 연 2회 발간되는 권고는 그보다 훨씬 짧은 평균 약 5페이지 

수준이다. 여기에는 예산 편성(7월) 또는 이행(12월)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권고를 포함한 정성적 

논평이 수록된다. 연례 보고서와 권고는 재정정책의 일부 측면에 비판적일 수 있으나 반대 의견이 

포함되는 경우는 드물다.

중기적 관점을 포함하여 오스트리아의 「안정·성장협약」 재정규칙 준수 평가가 중시된다. 이는 

규범적 정책 권고와 연결될 수 있다. 일례로 정부부채위원회는 2011년 12월 권고에서 정부가 제안한 

헌법적 ‘부채제동’의 빠른 채택을 촉구했다. 공식적으로 권고와 보고서에 요구되는 것은 과반수의 

지지이지만, 실제로는 만장일치 승인이 표준이고 “극히 적은 예외”만이 존재했다(샬루펙(Chaloupek), 

2011). 재정자문위원회는 국가별 수치적 재정규칙 준수 모니터링 및 지원을 맡고 있으며 정부 재정 

전망(예: 오스트리아 안정 계획)과 다차원적 국가 재정규칙 준수를 평가하고 보증해야 한다. 이러한 

평가와 위원회 자체 재정 전망은 별도 보고서로 발간된다(5월에 발간되는 재정규칙 보고서와 11월에 

발간되는 현재 연도 및 다음 연도 예산 발전 평가 보고서). 연 2회 작성되는 재정자문위원회 자체 

예산 전망은 오스트리아 공식 예산 계획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데 사용된다. 재정자문위원회는 공식 

거시 전망 역할을 맡고 있지 않다.

재정자문위원회는 개별 법률 또는 정책의 상세 비용 산출을 수행하지 않으며, 여러 정당에서 

내놓는 선거공약의 재정 관련 영향을 평가하는 역할도 하지 않는다.

6. 사업계획

재정자문위원회의 임무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다. 위원회는 재정정책의 모든 사안, 그리고 재정

정책과 관련이 있는 경제정책의 일반적 방향을 둘러싼 기타 사안에 대해 논평하고 권고를 제시할 

공식 권한이 있다. 따라서 재정자문위원회는 그 임무 경계 내에서 자체 사업계획을 결정한다. 위원회는 

권고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연방 재무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장관은 이를 하원 및 연방정부에 

전달해야 한다. 실제로 위원회는 연 2회, 7월과 12월에 권고를 발간하며 7월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

한다. 7월 권고는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관련한 문제를 다루며, 12월 권고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 

이행에 초점을 맞춘다. 2014년 현재, 재정자문위원회는 오스트리아 안정 계획 및 예산 계획 초안을 

바탕으로 한 중기 재정 전망도 내놓을 계획이다. 여기에는 재정규칙 준수와 관련한 위원회 자체 

계산과 자체 재정 전망을 바탕으로 한 평가가 이용될 것이다(매년 5월과 10월에 발간 예정).

재정자문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의 소집으로 회의를 가지며 최소 분기당 1회 이상 모여야 

한다. 실제로 위원회 또는 산하 소위원회는 1년에 총 8회 정도 회의를 가진다. 위원 3명 이상이 서면 

요청한 경우에는 1주일 이내에 회의가 소집되어야 한다. 재정자문위원회는 연방 재무부 장관이나 

오스트리아 국립은행이 요청한 경우에도 소집된다.

위원회는 자체 판단으로 분석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위원회는 재정정책위원회(2011년 1월), 

지출 규칙(2005년 9월), 예산정책 및 성장(2003년 4월) 등의 주제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했다. 

위원회는 그 외에도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연구 문서를 발간한다. 2011년에는 EU 재정관리체계 변화

(12월) 및 오스트리아 내 9개 주의 예산 동향(3월)에 대한 분석을 수행했다. 2013년에는 ‘오스

트리아 내 비공공단체에 대한 정부 보증 - 새로운 보증 상한의 보증 위험 제한 효과’에 관한 

연구를 발간했다(하우스와 그로스만(Hauth and Grossmann,) 2013). 이러한 활동의 목표는 관련 

사실 정보를 제공하여 공적·정치적 논의의 객관성을 높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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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산

재정자문위원회 예산은 오스트리아 국립은행이 위원장과의 논의를 거쳐 정하며, 오스트리아 국립

은행은 위원회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다. 예산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다. 위원회 

위원들은 경비 변제만을 받기 때문에, 위원회 지출은 주로 사무국 인건비이다. 오스트리아 국립은행 

예산은 연 단위로 설정된다. 사무국 신규 직원 추가를 제외하면, 위원회 최근 예산은 오스트리아 국립

은행 내 다른 부문의 자원 동향에 맞춰 억제되어 왔다. 사무국은 현재의 예산이 재정자문위원회 활동 

수행에 충분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8. 인력 구성

8.1. 지도부

2013년 법률에 재정자문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및 부위원장 2명, 기타 위원의 임명 절차가 명시

되어 있다(2013년 법률의 임명 절차 관련 조항은 2002년 법률과 크게 다르지 않다). 위원회 구성원은 

“재정 및 예산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여야 한다(제1조제2항). 연방정부가 위원 6명을 임명하고, 

오스트리아 상공회의소(Austrian Chamber of Commerce)가 농업회의소(Chambers of Agriculture) 

상임간부진과의 합의하에 위원 3명을 임명하며, 연방 노동회의소(Federal Chamber of Labour)가 

위원 3명을 임명한다. 또한 오스트리아 지자체연합(Austrian Association of Municipalities), 

오스트리아 도시연합(Association of Austrian Cities) 주지사협의회(Conference of Provincial 

Governors)가 각각 위원 1명씩을 임명하는데, 해당 위원들은 투표권이 없다.

정부가 재정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상공회의소(상반기 부위원장)와 연방 노동

회의소(하반기 부위원장)가 임명한다. 의결 정족수는 위원 7명이다. 찬반이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오스트리아 국립은행 및 오스트리아 의회예산실(2013년부터) 대표가 재정자문

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한 권한을 가진다(투표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1970년 이래, 재정자문

위원회와 그 전신인 정부부채위원회의 역대 위원장은 4명이며 모두 대학교 경제학 교수이다.

재정자문위원회 위원은 오스트리아 의회 하원 피선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그에 따라 위원은 

오스트리아 시민권자이고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이 요건의 가장 중요한 실행상 영향은 비국적자가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재정자문위원회 위원은 연방 또는 광역 수준의 의회나 

정부 구성원을 위해 일할 수 없다. 실제에서 정부의 위원 6명 임명은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정당의 

추천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위원 임기는 6년2이며 갱신 가능하다. 그에 비해 의회의 선거 주기는 2008년에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재정자문위원회 위원이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한 경우, 해당 위원을 임명한 단체가 남은 

임기를 채울 새로운 위원을 임명한다. 또한 각 단체는 개별 위원의 대리인을 임명해야 하는데, 이 

대리인은 해당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대신 참석할 수 있다. 위원장 또는 기타 위원의 

임명 후 해임에 대해서는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없다.

위원회 위원은 엄격한 명예직으로서 급여가 제공되지 않으나 직무 수행에 따라 발생한 경비는 

변제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위원이 학계나 회의소, 정부, 민간부문에 상근 직업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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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직원

재정자문위원회의 역할 확대에 따라 사무국 직원 수도 증가했다. 2013년 현재 사무국 직원은 

6명(사무국장, 경제전문가 4명, 연구보조원 1명)으로, 이들은 오스트리아 국립은행의 공식 권한 

아래에 있으며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002년 법률과 마찬가지로, 2013년 법률은 오스트리아 

국립은행이 재정자문위원회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며 여기에는 충분한 인력 및 행정비용 제공이 

포함된다(제1조제17항). 위원회 직원(사무국)은 오스트리아 국립은행이 제공하며 사무실도 오스트

리아 국립은행 건물 내에 위치한다. 그러나 위원회 그 자체는 “국립은행 관리기구로부터 엄격히 

독립”되어 있다(샬루펙, 2011). 직원들은 보통 석사학위 소지자이며 재정정책 및 예산편성 전문가

이다.

법률은 위원회의 외부 전문가 서비스 이용을 허용한다. 일례로 2012년 공공재정 관련 연례 

보고서에는 연방 재무부, 오스트리아 국립은행, 오스트리아 재정청, 감사원(Court of Audit), 학술·

연구기관, 노동단체와 대규모 은행 두 곳 소속의 외부 전문가 12명이 열거되었다. 이해관계 충돌의 

가능성에 대한 법률 규정은 없다. 위원회는 오히려 정부, ‘사회적 파트너’, 경제학자의 각기 다른 

이해와 견해를 한데 모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최근까지 재정자문위원회와 그 전신인 정부부채위원회는 국외의 유사 기관과 정기적 교류를 

가지지 않았다. 그러나 위원회 워크숍에 국외 기관이 참여한 경우는 있었다. 예를 들어 위원회는 

그러한 기관 대표가 참여한 독립재정위원회 관련 워크숍을 주최한 바 있다. 사무국 직원들은 행정 

개혁을 위한 연방 실무그룹, 오스트리아 통계청 공공재정/마스트리흐트 실무그룹, 오스트리아 경제

연구소 연례 예산 워크숍 등을 통해 국내에서의 논의에 꾸준히 기여하고 있다. 2013년부터 국제기관

과의 접촉, 다른 기관과의 회의가 늘어났다.

9. 정보 접근

정부가 위원장을 포함하여 투표권을 가진 위원 절반을 임명한다는 사실 덕분에 관련 정보 접근이 

원활한 편이다. 또한 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는 오스트리아 국립은행은 국내 및 국제 출처의 재정·

경제 정보에 대한 방대한 접근권을 가지고 있다. 2002년 법률은 정보 접근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제한을 부과하지도 않았다. 2013년 법률(제1조제15a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광역행정기관은 제1조에 따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재정자문

위원회 질의에 타당한 기한 내에 답변을 제공해야 한다. 오스트리아 통계청은 광역행정기관의 전자 

예산 데이터와 ‘2012년 오스트리아 안정협약’에 따른 예산 결과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재정자문위원회 사무국에서 기억하는 한, 정부가 관련 정보 접근을 제한하겠다고 위협했거나 

그러한 제한을 시도한 경우는 없었다.

10. 투명성

위원회의 권고와 연례 보고서, 기타 간행물 및 워크숍 자료는 모두 재정자문위원회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에 제공된다. 위원회는 1년에 최소 3회, 5월의 재정규칙 보고서와 6월 초의 연례 보고서, 

12월의 현재 연도 및 다음 연도 예산 평가 보고서 발간에 맞춰 기자회견을 연다. 이 기자회견은 

오스트리아 국립은행 건물에서 진행되며 재정자문위원회 위원장 발표가 포함된다. 위원회 보고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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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는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이 보통이며 개인 자격으로 위원의 발언이 인용되는 경우도 있다. 과거

에는 이러한 기자회견을 제외하고는 구 정부부채위원회의 의견을 언론에서 다루는 경우가 비교적 

적었다. 예외적으로, 현재의 정치적 사안에 관한 위원장 발언은 언론에 자주 보도되었다. 재정자문

위원회는 변화된 임무에 맞춰, 기자회견 사이 기간에 언론에 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독립재정기관과 

협력함으로써 언론 및 일반대중과의 소통을 늘렸다.

11. 관리, 자문 지원, 모니터링, 평가

재정자문위원회는 공식 감독위원회나 자문단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모든 문서 초안(사무국

에서 작성)이 임명 위원 외에 외부 전문가도 참여하는 회의에서 심도 깊게 논의되고 그에 따라 회의 

시 또는 그 이후 수정된다는 점에서 위원회 작업물에 대한 동료평가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12. 결론

재정자문위원회의 전신인 오스트리아 정부부채위원회는 40년이 넘는 역사를 지녔으며, 부채 관리 

중심이던 업무가 크게 변화하여 예산정책 감시자로서의 더 광범위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이러한 

역할은 잘 정립되어 있으나 조언과 논평으로 제한된 면도 있다. 위원회가 실제 예산 수치에 미치는 

영향은 불확실하지만, 예산·재정정책에 대한 공적 논의의 방향 및 초점에는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크론베르거(Kronberger), 2011). 재정자문위원회로의 변신과 새로운 

역할이 위원회의 유의성과 영향력을 더 높일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주석

1. 원어 명칭은 ‘Staatsschuldenausschus’이다.

2. 2002년 법률에 따른 기존 임기는 4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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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오스트리아

의회예산실(Budgetdienst)
설립: 2012년

수권 법령: 의회 조직 관련 법령(「연방헌법」, 「오스트리아 하원 

절차규칙에 관한 연방법」)에 따라 하원 의장에 의해 설립

임무: 의회(하원)의 예산 절차, 예산 논의 및 승인, 감독 역할 수행 

지원

예산: 비공개

직원: 전체 직원은 학계 전문가 6명과 보조원 2명으로 구성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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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의회에 독립적 예산 전문성을 직접 제공하기 위한 장기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2년까지 하원

에는 전문화된 예산 연구 기관이 존재하지 않았다. 의회예산실 설립은 2007년에 시작된 종합적 연방 

예산 개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개혁으로 예산 절차에 완전히 새로운 요소 다수가 도입되었는데, 

여기에는 성과주의 예산(각 부처가 최소 5개의 주요 목표를 설정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요건 포함), 총괄 예산을 이용한 새로운 예산 구조, 발생주의 예산 및 발생주의 회계가 포함된다.

2013년부터 하원의 예산 절차 내 역할도 크게 변화하여, 1,000개가 넘는 자세한 지출승인 

항목을 검토하던 것에서 중기 지출 계획과 전체 예산, 새로운 성과 정보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역할이 변화했다. 새로운 예산규칙이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정부에 추가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예산 

이행에 대한 더 엄격한 의회 통제가 꼭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이 새로운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 

하원의 모든 원내 정당이 만장일치로 독립적 의회예산실 설립에 합의했다. 2012년 7월, 의회 조직 

관련 법령에 따라 하원 의장에 의해 의회예산실이 설립되었다.

2. 행정부 및 입법부와의 관계

의회예산실은 법무·입법·조사처(Department of Legal, Legislative and Research Services) 

내 의회 행정조직이다. 그러나 의회예산실은 예산위원회를 직접 지원하고 조언을 제공하는 구체적 

임무를 맡고 있다. 이를 통해, 오스트리아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의회 위원회에 전문직원의 직접적 

지원을 받게 되었다.

의회예산실은 정부, 특히 재무부와 연방 총리실(Federal Chancellery) 산하 성과관리실(Performance 

Management Office)의 협조를 얻어 예산 문제에 대한 현재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확보한다. 또한 

의회예산실 실장은 관련 부처의 예산 담당 고위 관료 회의에 참석한다.

의회예산실은 이미 오스트리아 경제연구소, 고등연구소(Institute of Advanced Studies), 국립

통계연구소(National Statistical Institute), 재정자문위원회(구 정부부채위원회) 등 독립기관 및 

학계와 좋은 관계를 수립했다. 재정자문위원회에 관한 신규 법률에 따라, 의회예산실은 조언자 자격

으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법적 권한을 가진다.

의회예산실은 감사원과도 밀접한 업무 관계를 유지한다. 의회예산실은 감사원 보고서(특히 연방 

재무제표 관련 보고서)를 분석 업무의 기반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감사원의 주요 권고를 참고

한다.

3. 설립의 법적 근거

의회예산실은 2012년 7월 의회 조직 관련 법령에 따라 하원 의장에 의해 의회 행정조직의 

일부로 설립되었다. 하원의 모든 원내 정당이 합의한 대로, 또한 2011년 11월 10일자 오스트리아 

의회 예산위원회 결정(1510 d.B. XXIV. GP)에 따라, 의회예산실은 독립적·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

하며 예산위원회를 직접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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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무

의회예산실의 임무는 하원의 예산 절차, 예산 논의 및 승인, 감독 역할 수행을 지원하는 것이다. 

핵심 직무는 다음과 같다.

l 예산법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예산 사안에 대한 서면 전문지식, 분석, 간략 연구를 통해 예산

위원회 지원

l 신규 법령의 영향력 평가1와 관련하여 다른 의회 위원회 지원

l 특히 성과주의 예산 및 성 인지 예산에 대한 조언 제공

l 예산위원회 구성원 요청에 따라 간략 분석 제공

예산위원회는 2013년 9월 28일에 시작되는 신규 회기부터 모든 회의에 전문가로서 의회예산실 

실장을 초청하기로 결정했다.

5. 역할

의회예산실은 의회 전체와 특히 예산위원회에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제공하며, 그에 따라 

정부를 상대하는 의회의 위상을 강화한다.

의회예산실은 예산위원회 및 그 구성원의 예산 관련 질문에 답하고, 다른 의회 위원회에서 

요청한 경우 신규 법령에 대한 영향 평가를 수행한다.

의회예산실의 독립적 분석은 2013년에 채택된 새로운 연방 예산 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제출하는 

모든 예산 관련 문서를 망라한다. 이는 재정정책, 수입·지출 발전, 경제 전망에 비추어 본 조세수입 

및 예산 배정액의 충분성, 성과 정보 및 성 인지 예산에 초점을 맞춘다.

의회예산실은 설립 첫해에 중기 지출 계획 초안, 안정 계획 중기 전망 갱신, 2013년 예산안, 

신규 법령(예: 조세 관련 법령) 영향 평가, 재무부 장관 보고서(예: 예산 이행, 공공부채, 우발채무 

및 보증, 보조금, 예산 외 공공기관의 재정·경제 결과 관련) 등 예산 관련 문서에 대한 수많은 간략·

심층 분석을 수행했다. 중기 지출 계획과 관련하여, 의회예산실 분석은 수입·지출 발전 및 구조적 

변화, 거시경제 발전 및 재정 지속가능성, 신규 예산법에 따른 예산문서 형식 개선(예: 더 투명한 

예산·보고 형식)을 위한 실행·권고 관련 난관 및 위험을 다루었다.

의회예산실은 또한 예산 관련 문제(예: 신규 EU 법령, EU 회원국 예산 발전 보고서, OECD나 

IMF 같은 국제기구 권고)와 거시경제 발전(예: 새로운 경제 전망)에 관한 요약 정보를 제공한다. 

의회예산실은 이를 위해 예산·재정 데이터에 대한 예산위원회 이메일 정보 서비스를 운영한다. 의회

예산실은 향후 오스트리아 예산 개혁 진행에서도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

의회예산실 직원이 예산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며 의회예산실 실장이 위원회에 출석한다.

6. 사업계획

앞에서 언급한 오스트리아 의회 예산위원회 결정에 따라, 정당들이 의회예산실 직무 및 산출물 

목록에 합의했으며 의회예산실의 핵심 과업을 추가로 명시했다. 구상된 서비스에는 중요 예산 관련 

초안(예: 중기 지출 계획, 예산법 및 첨부 법령)과 정부 보고서(예: 현재 예산 이행, 성과 정보, 공공

부채, 우발채무 및 보증, 보조금)에 대한 지속적 분석이 포함된다. 분석은 다음에 초점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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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재정 및 거시경제 영향(예: 경제성장, 고용 관련 영향)

l 경제·환경·사회적 지속가능성

l 분배 효과

l 신규 법령 및 사업에 대해 정부가 제공한 비용 산출 평가

l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

l 성과주의 예산 이행 검토 및 모니터링

해당 결정의 규정에 따라, 의회예산실 실장은 예산위원회 제1당 대표와 상세한 산출물 목록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 이 합의를 바탕으로 의회예산실이 연간 사업계획을 정한다.

현재의 분석은 의회예산실 자체 판단으로 제공되며(실제 과업의 대부분) 특히 재정 계획 초안 

및 예산 초안과 새로운 재정규칙에 따른 재무부 보고서를 다룬다.

의회예산실은 요청 시 간단 메모(2페이지)와 간략 연구(5페이지)를 제공한다. 예산위원회 전체, 

해당 위원회에서 대변되는 의회 그룹, 위원회 개별 구성원이 그러한 요청을 할 수 있다. 요청은 

선착순으로 처리된다. 개별 요청이 의회예산실에 너무 큰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개별 요청은 의회 

그룹당 월 3건으로 제한된다.

의회예산실은 연례 활동 보고서의 산출물 및 서비스 설명과 주요 조사 결과 및 결론 요약을 모아 

편찬할 예정이다.

7. 예산

의회예산실은 별도 예산이 없다. 비용은 의회 행정조직 예산으로 충당한다. 주된 비용은 직원 

급여와 일반 사무비이다. 의회에서 2012년 예산을 수정하여 의회예산실 신설과 이후 운영을 위한 

추가 자금을 마련했다. 이 예산 수정안은 하원 내 모든 정당의 만장일치 지지로 채택되었다.

8. 인력 구성

8.1. 지도부

의회예산실 실장은 의회 행정조직 소속 공무원으로서, 예산위원회에서 대변되는 정당 지도자 

앞에서의 청문회를 거쳐 하원 의장에 의해 임명된다. 의회예산실 초대 실장은 감사원 고위직으로 

근무했던 인물이다.

8.2. 직원

직원은 의회 행정조직에 의해 고용되며 하원 의장에 의해 임용된다. 채용 절차에 의회예산실 

실장의 의견이 반영되기는 하지만 실장에게는 직원 고용 또는 해임 권한이 없다. 의회예산실 전체 

직원은 학계 전문가 6명과 보조원 2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직원 7명이 임용되었다. 그중 

학계 전문가는 예산 전문가, 경제학자, 법률가로서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경력에는 재무부, 

연방 총리실, 대학교 근무와 개인 컨설턴트 경력이 포함된다. 의회예산실 직원에게는 공무원 행동

규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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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보 접근

예산 정보 접근에 관한 특별 규정은 없으나, 예산위원회는 적절한 시기에 이를 평가하기로 합의

했다. 실제로 정부당국이 의회예산실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향후 정부와의 정보 교환

과 관련하여 좀 더 상세한 절차에 합의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10. 투명성

앞에서 언급한 예산위원회 결정에 따라, 의회예산실은 다음 원칙을 바탕으로 삼는다.

l 의회예산실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고품질의 전문성을 보장한다.

l 의회예산실은 모든 정당에 분석을 제출한다.

l 의회예산실은 투명성을 보장하고 모든 요청과 의회예산실이 작성한 모든 연구, 보고서, 간단 

메모를 의회 웹사이트에 게시한다.

의회예산실은 의회 행정조직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체 웹사이트가 없으나 그 작업물은 의회 웹

사이트의 ‘예산 분석’ 페이지에 공개된다.2 그와 마찬가지로 의회예산실의 매체 관계는 의회 언론

정보실(Press Information Service)에서 주로 담당한다.

11. 관리, 자문 지원, 모니터링, 평가

예산위원회 결정에 따라, 의회예산실은 연례 활동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의회예산실은 예산

위원회로부터 의회예산실 서비스 및 산출물에 대한 지속적 피드백을 받는다. 의회예산실의 산출물은 

온라인에 게시되어 일반대중의 검토 기회도 열려 있다. 의회예산실은 시작 단계에 있는 신생 기관

이다. 따라서 성과 또는 영향 평가를 고려하기는 아직 너무 이르다. 의회예산실을 포함한 의회 행정

조직은 오스트리아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다. 의회예산실은 외부 자문단을 두고 있지 않다.

12. 결론

오스트리아 의회예산실은 새로운 오스트리아 재정관리체계의 한 요소로 이미 자리잡았다. 의회

예산실 신설은 의회에 독립적 노하우와 전문지식을 추가로 제공한 중요 단계였다. 그에 따라 예산 

문제에서 정보 불균형이 줄어들고 정부를 상대하는 의회의 위상이 강화되었다. 의원들은 의회예산실의 

분석 작업물을 잘 받아들이고 있으며, 의회예산실 분석은 사실에 기반하고 문제에 초점을 맞춘 예산

위원회 논의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의회예산실이 계속 성공적인 모습을 보일지 여부는 예산위원회와 기타 위원회(신규 법령 영향 

평가 관련) 및 정부와의 양호한 업무 관계 구축 능력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현재까지 예산

위원회는 의회예산실에서 제공한 산출물이 예산 논의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의회예산실 신설이 

의회의 예산 통제를 강화된 중요 단계였다는 입장을 보였다. 앞에서 밝혔듯이, 예산위원회는 2013년 

9월 28일에 시작되는 신규 회기부터 모든 회의에 전문가로서 의회예산실 실장을 초청하기로 결정

했다.

예산위원회와 조화를 이룬 의회예산실의 검토는 재무부 보고서의 품질과 유의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예산법의 결과로서, 또한 의회예산실의 분석 지원을 바탕으로,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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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논의가 사소한 개별 예산 배정액에 대한 편협한 관심에서 더 높은 수준의 정책 담론으로 변화

하고 있다(예: 공공적자 및 공공부채 발전, 경제성장 개선, 실업과 관련한 선제적 조치, 교육·연구

정책, 개발 지원).

의회예산실은 또한 의회에 재정자문위원회와의 중요한 연결 수단을 제공한다. 이전에는 의회와 

위원회 사이에 매우 약한 관계만이 존재했다. 이러한 관계 강화 덕분에 의회가 독립적 예산 평가 

및 사실 기반 권고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의회예산실은 아직 시작 단계에 있으며 단기적 주 목표는 산출물 목록 완성과 신규 직원 통합

이다.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회예산실은 의원 및 일반대중과의 소통을 위해 재정 및 경제 

문제에 관한 전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주석

1. 여기에는 예산, 경제, 사회, 환경 관련 영향이 포함될 수 있다. 의회예산실은 영향 평가 절차의 일환으로 정부 비용 

산출을 평가할 수도 있다.

2. 참고: www.parlament.gv.at/PAKT/BUD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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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최고재정위원회
(Hoge Raad van Financiën/Conseil supérieur des Finances)

설립: 1936년(1989년에 대규모 개혁). 2013년 12월 13일자 협력

협약을 통해 EU 「재정협약」에 맞춰 최고재정위원회(공공부문차

입금 부서)의 책임 강화

수권 법령: 「최고재정위원회칙령」(2006년 4월 3일)

임무: 재정·금융·예산정책 개발 시 재무부 장관과 예산부 장관에게 

조언 제공

예산: 확인 불가(별도 예산 항목 없음)

직원: 위원장 1명(재무부 장관), 부위원장 2명, 위원 24명, 사무국 

직원 12명, 사무국 행정관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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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벨기에 최고재정위원회는 역사가 매우 긴 재정위원회 중 하나이다. 최고재정위원회는 1936년 

칙령에 의해 이전에 있었던 5개의 자문기구를 통합하여 처음 설립되었다(최고재정위원회, 연도 미상).1 

제2차세계대전을 앞두었을 당시, 위원회의 업무가 너무 광범위해졌다. 위원회는 순수한 자문 역할

을 넘어 정책 처방을 내리기 시작했는데, 이는 전후 재무부 장관들이 위원회 소집을 꺼렸던 이유일 

수 있다. 그 결과로 위원회 활용이 중단되었으며 제2차세계대전 이후 1969년까지 위원회가 소집되지 

않았다. 최고재정위원회는 1967년에 부활하여 1969년에 신규 위원이 임명되었는데, 이는 경기확장의 

재정적 문제에 관한 정부 위원회 권고에 따른 것이었다. 1981년에는 개혁이 이루어져 위원회 위원 

수가 늘어났다.

최고재정위원회의 구조와 임무는 1989년 연방국가로의 헌법 개정과 관련하여 근본적 변화를 

겪었다. 당시 거시경제 및 예산 안정성과 하위정부의 재정 자율성 증가를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우려가 널리 공유되고 있었다. 이 개혁에는 ‘공공부문차입금(Public Sector Borrowing Requirements, 

PSBR)’ 부서 신설과 정부 간 재정 협력을 위한 구체적 권한이 포함되었다. 최고재정위원회의 

구조와 임무는 2006년에 다시 변경되었다. 이 개혁에서는 관련 역할을 수행하는 다른 기관의 존재로 

인해 쓸모가 없어진 ‘금융기관·시장(Financial Institutions and Markets)’ 부서를 폐지하고 

‘조세·사회보장부담금(Taxation and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부서의 임무를 확대하여 

연방정부가 지방정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조세수입을 포함시켰다. 위원회, 특히 PSBR 부서는 연방 

차원의 재정규율 증진에서 계속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3년 12월에는 협력협약에 따라 최고재정위원회 PSBR 부서가 새로운 유럽 재정체제에 따른 

벨기에의 ‘독립재정기관’으로 공식 지정되었으며 해당 부서의 임무가 강화되었다. 이 협력협약은 

연방정부, 지역정부, 공동체정부 간에 체결된 협약으로서 해당 정부 각각의 의회 비준을 받았다.

EU 재정규칙은 예산 편성의 중요한 참고 기준이다. 벨기에는 「안정·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의 적자 3%, 부채 60% 한도를 준수해야 한다. 이 협약에 따라 벨기에는 1998년

부터 매년 안정 계획을 수립하여 연간 예산의 기준이 되는 중기 예산 목표를 세워 왔다. 이러한 

접근법은 연방정부와 하위정부 간 협력을 바탕으로 하며, 그러한 협력은 최고재정위원회의 권고와 

통합 노력을 위한 책임분담협약을 고려하여 각 지역 및 공동체의 다년 차입 목표를 명시한 협약을 

통해 이루어진다. 지방당국에는 1982년 칙령을 바탕으로 한 균형예산규칙이 적용되지만, 이 규칙은 

선거 투자 주기를 고려한다. 하위부문에서 지난 20년간 대체로 균형 잡힌 재정이 유지되었으나 개별 

지자체와 선거 주기에 따라 차이가 존재한다(반 메인셀과 듀리(Van Meensel and Dury), 2008). 

최근에는 경제위기와 인구 고령화의 결과로 연금 비용이 늘고 사회복지 지출이 상승하면서 지자체 

입장에서 균형예산 유지가 좀 더 어려운 일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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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부 및 입법부와의 관계

최고재정위원회는 행정부를 위한 자문기구로서 제도적 독립성은 제한적이다. 최고재정위원회 

사무국은 연방재무부(Federal Public Service Finance)의 일부로서 연방정부의 권한 아래에 있으며, 

공식적으로 재무부 장관이 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2006년 칙령 제2조에는 위원회가 재무부 장관 

및 예산부 장관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자문”기구라고 적혀 있다. 정부는 최고재정위원회 

보고서에 대응할 의무가 없으나 예산 문서에 위원회 권고가 언급된다.

최고재정위원회는 연방 또는 하위정부 의회와 공식적 관계가 없다. 의회 위원회는 보통 최고재정

위원회 보고서를 논의하지 않으나 개별 의원이 이를 참고할 수는 있다. 최고재정위원회 사무국 

직원이 하위정부 의회 위원회 논의에 참여한 적이 몇 번 있다. 이론적으로 의회 위원회에서 최고재정

위원회 부서장을 초청하여 예산 문제를 논의할 수 있으나 이는 드물게 발생하는 일이다. PSBR 부서 

권고에 정치적 합의가 반영된 경우에는 그러한 논의가 형식적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최고재정

위원회의 역할은 잘 정립되어 있으며 다양한 정치적 구성의 여러 정부 아래에서 운영되어 왔다. 존재 

관련 위협은 겪고 있지 않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2013년 12월 13일자 협력협약은 안정 계획과 관련하여 PSBR 부서의 

권고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2014년을 기해, 다년 목표에 대한 이 부서 의견이 협력위원회(Concertation 

Committee)에 제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의견을 바탕으로 연방·지역·공동체정부가 안정 계획을 

위한 예산 계획 합의를 추진해야 한다. 실제로 정부가 PSBR 부서에서 권고한 것과 다른 예산 경로를 

선택한 경우, 정부는 자신의 선택을 설명해야 한다(‘준수 또는 설명’).

최고재정위원회는 예산 절차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유일한 자문기구가 아니다. 국립회계연구소

(National Accounts Institute)는 예산의 바탕이 되는 주된 경제 통계 및 거시경제 전망의 품질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1994년에 설립되었다. 자체 자원은 없으나 벨기에 통계청(Statistics 

Belgium), 벨기에 국립은행, 연방기획국(Federal Planning Bureau)을 하나로 모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보가에르트 외(Bogaert et al., 2006)는 최고재정위원회와 국립회계연구소의 관계를 두 재정

위원회 간의 업무 분담으로 설명했는데, 여기에서 후자는 ‘실증경제’로 제한되는 것에 비해 최고

재정위원회는 좀 더 ‘규범적’인 역할을 한다.

연방기획국은 다른 독립재정기관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공공재정과 관련한 여러 중요 

활동을 수행한다(보가에르트 외, 2006). 일례로 연방기획국은 벨기에 국립은행과 협력하여 국가회계 

내 일반정부계정을 작성한다. 또한 연방기획국은 국립회계연구소를 대신하여 연방정부에서 예산 편성에 

사용하는 단기 경제 전망을 내놓는다. 연방기획국의 중기 경제 전망은 안정 계획 작성에 영향을 

미친다. 연방기획국은 인구 고령화의 예산 관련 영향에 대한 장기적 전망도 제시한다. 연방기획국의 

기원은 195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현재 약 100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박스 1. 연방기획국

1959년에 계획국(Programming Bureau)으로 설립된 연방기획국은 독립적 공공기관이며, 현재 형태

(2014년 4월 4일자 법률에 의해 개정된 1994년 12월 21일자 법률에 명시된 바) 기준으로 정책 

조치 전망, 연구 분석을 수행한다. 연방기획국의 주된 임무는 정치적 의사결정 절차를 지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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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1. 연방기획국(계속)

그에 따라 연방기획국은 정부, 의회, 사회적 파트너, 국내 및 국제 기관과 그 전문지식을 공유한다. 연

방기획국은 경제·사회·환경정책 사안과 지속가능한 발전 맥락에서 그러한 정책의 통합에 대한 연

구, 전망을 수행한다.

연방기획국은 국립회계연구소를 대신하여 연방·지역·공동체정부에 공통의 예측(‘경제 예산’

이라고 불림)을 제공하며, 이는 이들 정부 예산 전망의 시작점 역할을 한다. 연방기획국은 또한 정책 

변화가 없다는 가정하에 일반정부계정(연방, 사회보장, 연방화된 단위, 지방) 상세 전망을 포함한 중기 

경제 전망을 작성하며, 이는 최고재정위원회에서 권고를 작성하는 데 사용된다. 이 거시경제 전망은 

안정 계획 작성을 위한 시작점 역할도 한다. 끝으로, 연방기획국은 고령화연구그룹(Study Group 

on Ageing)의 사무국 역할을 하며 연령 관련 예산 지출의 장기적 전망을 내놓는다.

연방기획국은 독립성 강화를 위해 최대한 투명한 운영 정책을 취하고 있다. 연방기획국은 전망, 

방법, 모델, 데이터를 공개하고 자체 전망 성과를 평가한다. 또한 연방정부 또는 기타 기관이 의뢰한 

연구는 연방기획국의 이름으로 발간된다. 모든 연방기획국 간행물은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한다. 연구 결과는 워크숍과 콘퍼런스에서의 발표를 통해서도 배포된다.

정규직원 채용은 투명한 절차에 의해 관리되며 후보자는 연방기획국 운영진의 제안에 따라 9년의 

임기(갱신 가능)로 임용된다. 운영진은 경영·경제 분야의 독립적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선택한 후보 목록을 바탕으로 각료회의에서 임명한다.

박스 2. 예산 절차에서 입법부의 역할

벨기에는 연방국가이며 의원내각제에 양원제 의회를 두고 있다. 하원의원 150명은 보통선거에 

의해 직선제로 선출된다. 2011년 연정합의에는 상원 개혁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2014년에 완전히 

이행되어 해당 연도부터 상원의원은 직선제로 선출되지 않는다. 새로운 60석의 상원은 지방 및 광역 

의회가 임명한 의원(50명2)과 동료들이 선출한 ‘호선’ 의원(네덜란드어 사용 그룹에서 6명, 프랑스어 

사용 그룹에서 4명)으로 구성된다. 입법 절차에서 상원의 역할은 크게 줄어들어 앞으로는 국가 및 

왕실 개혁에 초점을 둘 예정이다.

하원이 국가 예산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가진다. 예산안은 10월 31일 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이는 회계연도 시작 2개월 전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정상적 예산 주기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재정정책, 수입안, 이자지급은 연방 예산부 장관 및 재무부 장관 참석하에 재무·예산위원회

(Committee on Finance and Budget)에서 검토한다. 분야별 위원회가 해당 정책 분야에 해당하는 

지출안을 관련 장관 참석하에 검토한다. 분야별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재무·예산

위원회에 보고한다. 이들 위원회 회의는 일반에 공개된다. 재무·예산위원회 최종 투표 이후 본회의

에서 지출·수입안을 논의한다. 절차 각 단계에 수정안이 제출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헌법상 제한이 

적용된다. 실제로 정부 지지 없는 대규모 수정의 가능성은 낮다. 벨기에 의회는 전문화된 예산 분석 

조직을 두고 있지 않다.

약 600명의 직원을 둔 감사원(Court of Audit)이 정부 회계를 검토하고 조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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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립의 법적 근거

최고재정위원회는 1936년 1월 31일자 「최고재정위원회설립칙령」에 의해 처음 설립되었다. 

이후 1967년과 1981년에 개혁이 이루어졌다. 위원회의 일부로 PSBR 부서를 신설한 것은 1989년 

1월 16일자 「공동체·지역재정확보특별법」 제49조 제6항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2006년 4월 

3일자 「최고재정위원회칙령」은 위원회의 현재 구조를 확립했다. 2013년 12월 13일자 협력협약을 

통해 PSBR 부서에 새로운 업무가 배정되었다.

4. 임무

2006년 칙령 제2조는 최고재정위원회에 광범위한 전반적 임무를 부여한다. 그에 따르면 

“위원회는 재정·금융·예산정책 개발 시 재무부 장관과 예산부 장관에게 조언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원칙적으로는 위원회가 자체 판단으로 행동을 취할 수 있으나 실제로 그런 일은 드물다. 

위원회에 속한 2개의 부서와 하나의 연구그룹은 좀 더 뚜렷한 임무를 가진다.

1989년 특별법에 따라, 위원회 PSBR 부서는 매년 정부의 재정 관련 필요에 대한 의견을 작성

해야 한다. 이 부서는 또한 자체 판단에 따라 또는 연방정부 재무부 장관 또는 예산부 장관의 요청을 

받아, 경제동맹 또는 통화동맹을 보호하기 위해 또는 “차입금의 구조적 탈선”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일부 당국의 차입금 제한 타당성에 관한 의견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위원회의 주된 

법적 권한 중 하나이며 1989년 국가 개혁의 맥락에서 PSBR 부서를 신설한 핵심 이유이다. 실제로는 

이 옵션이 사용된 적이 한 번도 없다. 연방정부의 지역 또는 공동체 차입금 제한 시도는 “엄청난 

정치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코엔과 랑게누스(Coene and Langenus), 

2011). 해당 부서 신설 당시의 우려에 따라, 제도적 적용범위가 포괄적이며 여러 수준의 정부와 기타 

기관(정부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 포함된다

‘OECD 벨기에 경제 조사’(OECD, 2015)에서 밝혔듯이, 최고재정위원회의 책임은 다음과 

같이 강화되어 왔다.3

“첫째, 안정 계획 작성과 관련하여 최고재정위원회는 중기 및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년 예산 목표 권고와 관련 의견을 제공한다. 이 목표는 통합 노력을 위한 공정한 책임

분담을 고려하여 각 수준 정부의 명목상 및 구조적 목표 측면에서 설정된다. 해당 의견을 바탕

으로 연방·지역·공동체정부가 재정 경로 및 그 상세내역에 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둘째, 

협력협약은 또한 위원회의 모니터링 책임을 강화하여 재정규칙 집행의 엄격성을 높인다. 위원회는 

각 정부의 예산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목표와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시정 절차를 개시하게 

된다. 해당 경우, 문제의 정부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한된 기간 내에 추가 통합 조치를 이행

해야 할 것이다. 위원회가 해당 시정 조치 이행을 모니터링한다.”

두 번째 부서인 조세·사회보장부담금 부서는 연방정부 재무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또는 자체 

판단으로 조세 및 사회보장 부담금 관련 사안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 이 부서는 또한 연방

정부가 지방정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조세수입에 대해 매년 의견을 제공해야 한다.

그 외에 2001년 9월 5일자 「공공부채지속감소보장·고령화기금신설법」에 의해 고령화연구

그룹이 신설되었다. 연구그룹은 고령화가 예산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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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며, 법에 따라 PSBR 부서에서 권고 작성 시 이 보고서를 고려해야 한다. 박스 1에서 언급

했듯이, 고령화연구그룹의 사무국 역할은 연방기획국에서 제공한다.

5. 역할

최고재정위원회 내에서, PSBR 부서가 일반정부 하위부문의 예산 목표 준수를 평가하고 중기 

및 단기 차입금 목표를 권고한다. 조세에 대한 상세한 경제 분석은 조세·사회보장부담금 부서의 

역할이다. 고령화연구그룹의 업무는 장기적 측면에 중점을 두며, 50년 기간에 대한 고령화의 예산 

관련 영향 전망이 포함된다. 최고재정위원회는 거시경제 전망을 작성하지 않는데, 이 역할은 국립회

계연구소와 연방기획국에 배정되었기 때문이다. 최고재정위원회는 일상적으로 개별 정책 제안의 

비용을 산출하거나, 규제 영향 평가를 수행하거나, 정당 선거공약의 재정 관련 영향을 평가하지 

않는다. 최고재정위원회 보고서는 예산 데이터 및 정량적 분석을 바탕으로 하며 여기에 서술적 

논평 및 해석이 추가된다.

위원회는 1989년부터 중기 예산 목표 준수를 평가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PSBR 

부서가 일반정부 전체와 각 하위부문 기여 측면에서 안정 계획 내 목표 준수를 전반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여기에는 사후적 평가와 사전적 평가가 모두 포함되는데, 지금까지 해당 평가는 보통 서로 다른 

보고서와 연결되었다. PSBR 부서의 핵심 업무 중 하나는 규범적 권고, 특히 중기 적자 목표 및 하위

부문 전반에 걸친 상세내역을 제공하는 것이다.

PSBR 부서의 사전적 역할은 2013년 12월 13일자 협력협약에 의해 공식화되었다. 이 부서는 

다년 예산 경로 권고를 계속 수행할 것이지만, 2014년부터는 명목상 및 구조적 측면 모두에서 예산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이 예산 경로는 개별 지역 및 공동체를 포함한 모든 수준의 정부에 대해 설정

되어야 한다. 이렇게 작성된 사전 의견은 협력위원회에 제출된다. 이 의견을 바탕으로 연방·지역·

공동체정부가 안정 계획을 위한 예산 경로 합의를 추진해야 한다.

PSBR 부서의 사후적 역할 역시 2013년 12월 13일자 협력협약에 의해 크게 확대되었다. 「재정

협약」 준수를 위해 이 부서의 모니터링 책임이 강화되었다. 이 부서는 예산 결과와 안정 계획 목표 

준수를 계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부서에서 상당한 차이를 탐지한 경우 자동 

시정 절차가 개시된다. 해당 경우, 문제의 정부는 이 편차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PSBR 부서가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시정 조치 이행 모니터링을 책임지며, 예외적 상황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해당 부서가 될 예정이다.

6. 사업계획

위원장, 두 상설 부서를 맡은 부위원장들, 재무부 장관이 지명한 위원, 예산부 장관이 지명한 

위원, 벨기에 국립은행을 대표하는 위원, 연방기획국을 대표하는 위원이 최고재정위원회 사업계획 

작성 및 체계화를 담당하는 ‘국’을 구성한다. 실제로는 두 부서와 연구그룹이 높은 자율성을 

가지고 업무를 편성한다.

최고재정위원회는 그 임무에 따라 사업계획을 세운다. 두 부서와 연구그룹은 각각 연례 보고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그때그때 발생하는 정부의 요청에 대응해야 하며, 자체 판단으로 행동을 취할 

수도 있다. 실제로 위원회와 그 하부조직에서 필수 정기 보고서 외의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는 드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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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정부 부처 요청에만 대응한다. 필수 보고서 발간 날짜는 다소 차이가 있어 왔다.

PSBR 부서는 보통 1년에 여러 건의 보고서를 내놓는다. 첫 번째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3월경에 

발간되며 안정 계획과 관련하여 각 수준 정부의 다년 재정 목표를 권고한다. ‘유럽 회기’ 도입 

맥락에서, 이 첫 번째 보고서는 안정 계획 개발에 기여한다. 초여름(6월/7월)4에 발간되는 두 번째 

보고서는 개별 지역 및 공동체를 포함한 모든 수준의 정부에 대해 이전 연도 예산 결과의 안정 계획 

목표 준수를 평가한다. 이 보고서에는 개별 당국의 예산수지에 대한 구체적 권고가 포함될 수 있다. 

이 두 보고서의 발간 시기는 특정 경제상황 또는 안정 계획 업데이트 시기 변경으로 인해 불규칙해질 

수도 있다. 또한 자동 시정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PSBR 부서 업무량이 늘고 추가 보고서가 작성될 

가능성이 크다.

7. 예산

연방기획국과는 달리, 최고재정위원회는 예산 내 별도 항목이 없다. 사실 위원회는 자체 지출이 

그리 크지 않다. 연방재무부가 사무국 직원을 제공하며, 여기에는 정기 예산 절차의 일환으로 할당된 

자원이 사용된다. 위원들은 보수를 받지 않는데, 이들이 다른 상근직에 종사하며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는 연간 몇 차례의 회의 참석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위원회가 정부에 대해 과도하게 

비판적이라고 인식되는 경우 예산 삭감 위협을 받는 국가와는 달리, 벨기에에서 그러한 일은 불가능

하다. 그러나 위원회 업무를 방해할 수 있는 다른 상황은 존재하며, 특히 위원 임명 지연을 들 수 

있다.

8. 인력 구성

8.1. 지도부

2006년 칙령 제4조에 연방정부 재무부 장관이 최고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연방정부 재무부 장관과 예산부 장관이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을 대신할 수 있는 부위원장 

2명을 지명한다. 실제로는 부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업무계획 수립을 책임진다. 이들은 

의견을 위한 주된 지침을 제시하고 여러 회의 및 기관에서 담당 부서를 대표한다. 최고재정위원회 

위원은 24명이며 임기는 5년이고 갱신 가능하다(제5조 및 제6조). 이들 역시 모두 다른 기관에서 

상근직에 종사한다. 원칙적으로 외국인 위원 임명이 가능하다.

PSBR 부서에 속한 위원은 12명이다. 6명은 예산 및 경제 분야 전문가여야 한다. 그중 3명은 

벨기에 국립은행이, 1명은 재무부 장관이, 1명은 예산부 장관이, 1명(부위원장)은 재무부 장관과 

예산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명한다. 재무부 장관과 예산부 장관이 나머지 위원 6명을 지명하는데, 

이들은 재정 및 예산 분야 전문가로서 공동체·지역정부의 추천을 바탕으로 지명된다. 그중 2명은 

플라망어 공동체 정부가, 1명은 프랑스어 공동체 정부가, 1명은 왈롱 지역 정부가, 2명(각각 프랑

스어 사용 그룹과 네덜란드어 사용 그룹 대표)은 브뤼셀 수도지역 정부가 추천한다.

조세·사회보장부담금 부서 위원 역시 12명이다. 이들은 조세 분야 전문가여야 한다. 여기에는 

왈롱 지역 정부가 추천하는 1명, 프랑스어 공동체 정부가 추천하는 1명, 플라망어 공동체 정부가 

추천하는 2명, 브뤼셀 수도지역 정부가 추천하는 2명(각각 프랑스어 사용 그룹과 네덜란드어 사용 

그룹 대표)으로 구성되는 6명이 포함되며 추천은 해당 정부에서 원하는 경우에 행할 수 있다.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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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은 재무부 장관이 지명하는데, 그중 2명은 예산부 장관이, 1명은 사회부 장관이, 1명은 연방

기획국이, 2명은 재무부 장관이 추천한다.

기술적으로는 국왕이 위원회 위원을 임명한다. 실제로는 언제나 추천된 사람이 임명된다. 최고

재정위원회 결의에는 2/3 다수결이 필요하며 재무부 장관은 투표권이 없다. 위원들은 보수를 받지 

않으며, 소액의 회의 참석료(회의당 약 40유로)와 여비 변제만 제공된다.

현실상에서 위원회 위원 구성은 세심하게 다듬어진 정치적 균형을 반영해야 한다. 위원 임명은 

전통적 정당 사이에서 ‘분할’되며 지역-연방, 언어 대표성, 젠더 측면에서 균형을 맞춘다. 2004년 

지역선거 이후 최고재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특히 어려웠는데, 그로 인해 2년의 

공백이 생기면서 위원회 업무에 지장이 생긴 바 있다. 이전 위원들의 임기가 2011년 가을에 만료

되고 현재 위원들이 5년 임기로 임명되면서 2012년 3월부터 부서가 재편되었다.

엄밀히 말해, 「최고재정위원회칙령」에는 위원회 위원 해임에 대한 규정이 없다. 실제에서는 

예를 들어 위원이 위원회 업무와 양립 불가능한 새로운 직위를 가지게 된 경우에 위원 교체가 필요할 

수 있다.

8.2. 직원

최고재정위원회의 두 부서는 직원 12명과 행정관 2명으로 구성된 사무국의 업무 지원을 받는다. 

이들은 연방정부 재무부 장관이 임명한다. 연방기획국이 고령화연구그룹에 별도의 사무 지원을 제공

한다. 실제 사무국의 업무는 매우 광범위하게 해석되며 위원회 보고서 초안 작성이 포함된다.

위원회 사무국은 연방재무부 내부에 위치한다. 사무국 직원은 공무원이며 연방재무부 연구·문서

부서(Research and Documentation Department) 상근직원이다. 연구·문서부서는 재정 분야의 

정치적 결정을 뒷받침하는 분석 업무 및 문서 초안 작성을 수행하는 부서이다. 그 덕분에 위원회는 

적절한 자격(대부분 경제 분야)을 갖춘 직원을 구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이들은 근무시간을 쪼개 

최고재정위원회 업무과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데, 시기별 위원회 업무량에 따라 차이가 있다. 최근에는 

PSBR 부서가 공식적 독립재정기관이 되면서, PSBR 부서 사무국 직원은 상근직으로 근무하는 것이 

기본이다.

외부 전문가 이용도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드물다. 비공식적으로 일부 위원이 자신을 지명한 기관 

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예를 들어 보고서 초안에 대한 논평을 내놓을 수도 있다.

9. 정보 접근

최고재정위원회는 재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해당 장관이 연방재무부 직원 중에서 위원회 

사무국 직원을 임명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적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일부 위원은 자신을 지명한 기관(벨기에 국립은행, 연방기획국 등) 내의 전문지식에도 

접근할 수 있다. 다른 몇몇 국가와는 달리, 최고재정위원회는 비판적 보고서에 대한 대응으로서 정보 

접근 제한 위협을 받은 적이 없다. 위원회 구성 시 정치적 요소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는 벨기에

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일이다.

2013년 12월 13일자 협력협약 역시 최고재정위원회가 임무, 특히 PSBR 부서의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가져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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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투명성

위원회의 모든 보고서는 최고재정위원회 웹사이트5에 프랑스어와 네덜란드어로 게시된다. 

PSBR 부서는 또한 웹사이트에 보고서 영어 요약본을 게시한다. 보고서는 전문적 성격을 띠며 적절한 

경우 방법 및 가정에 대한 논의를 포함한다. 신규 보고서는 연방재무부 웹사이트에 공지된다. 때때로 

보고서 발간에 보도자료가 수반되기도 한다. 2007년부터는 PSBR 부서 부서장이 보고서 발간에 맞춰 

좀 더 정기적인 기자회견을 열어 왔다. 위원회 간행물은 언론의 관심을 받으며, 정부가 벨기에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 문서나 안정 계획에도 참고된다. 보고서가 전문적인 성격을 띠며 매체와 비전문가가 

일반적으로 항상 쉽게 이해할 만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좀 더 일반적인 표현을 사용한 

의견 요약본을 정기적으로 작성한다.

11. 관리, 자문 지원, 모니터링, 평가

최고재정위원회 사업계획은 위원회 ‘국’의 감독을 받는다. 최고재정위원회는 업무 지침을 

제공할 감독위원회나 자문단을 두고 있지 않다. 체계적으로 작업물에 대한 동료평가를 거치지도 

않는다. 그러나 위원회는 학술문헌과 국제재정기관에서 몇 차례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또한 최고재정

위원회 사무국과 연방기획국 및 벨기에 국립은행의 관련 기술직원 사이에 일부 비공식적 상호작용이 

존재한다.

12. 결론

최고재정위원회는 자문·상담기구이다. 연방재무부로부터의 제도적 독립성은 제한적으로, 연방

재무부가 위원회에 필요한 직원 및 사무실을 제공하고 부처 예산에서 위원회 운영 자금을 지원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도 변화 중인데, PSBR 부서 담당 직원이 기본적으로 상근직이 되었으며 PSBR 

부서 사무국에 지역 및 공동체 전문가를 추가하는 개혁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는 벨기에 내 정부 간 재정 협력을 위한 중요한 토론의 장으로 간주된다(스판

(Spahn), 2007). 위원회는 일군의 재정기관 중 하나로서 전망 같은 좀 더 기술적인 역할과 분리된 

규범적 역할을 수행한다(보가에르트 외, 2006). 이 역할은 널리 인정받고 있으며 위원회의 존재 

지속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논객들은 PSBR 부서의 영향력이 가장 뚜렷했던 것이 신설 후 

첫 10년간이라고 지적한다. 데부른 외(Debrun et al., 2009)는 위원회의 권고가 “그 견해가 정치적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한 충실하게 준수”되었다고 요약했다. 특히 유로 채택 준비 과정이 그러했으나 

최근 10년간은 위원회 권고가 “덜 충실하게 준수된 것 같다.” 이러한 견해는 정부의 권고 채택 

및 준수 여부를 포함한 위원회의 재정규율 증진 유효성을 평가한 한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코엔과 

랑게누스, 2011). 그러나 위원회의 권고가 단순히 이미 존재하는 합의를 반영하는지 아니면 합의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지, 그것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확실히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위원회가 이전과 같은 영향력 수준을 회복할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이다. 위원회는 2010년과 

2011년 벨기에 정당들이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데 실패하여 임시 행정부가 행정을 맡았던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유용한 역할을 했다. 임시 행정부는 2011~2014년 안정 계획을 위한 통합 계획을 

세울 때 최고재정위원회의 의견을 구했다. 2012년 이후 목표에 대해 일부 지역에서 이의를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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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는 했으나, 당시 위원회의 조언은 예산 목표에 어느 정도의 적법성을 부여했다. PSBR 부서 역시 

연속적 의견 제시를 통해 제6차국가개혁(Sixth Reform of the State) 개발, 특히 지역 및 공동체의 

통합 노력 기여와 관련하여 가치 있는 조언을 제공했다. PSBR 부서에 주어진 새로운 임무는 벨기에 

예산체제에서 해당 부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이 분명하다.

주석

1. 여기에는 재무부 기구, 은행·주식 관련 기구, 산업·상업금융 관련 기구, 예산입법·기술 관련 기구, 조세 기구가 

포함되었다.

2. 50명 중 29명은 플라망어 공동체 의회(및 브뤼셀 수도지역 의회의 네덜란드어 사용 그룹), 10명은 프랑스어 공동체 

의회, 8명은 왈롱 지역 의회, 2명은 브뤼셀 수도지역 의회의 프랑스어 사용 그룹, 1명은 독일어 공동체 의회가 

임명한다.

3. 거시경제 전망을 위한 독립재정위원회로 지정된 것은 연방기획국이다(박스 1 참고).

4. 2015년을 기해 PSBR 부서는 유럽 회기에 맞춰 예산 결과 준수 보고서 발간 시기를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상당한 

차이가 탐지되는 경우, 이 새로운 일정 덕분에 정부에서 다음 예산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전의 

보고 시기(가을)는 정부에서 다음 예산에 새로운 조치를 적용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이었다.

5. 최고재정위원회 웹사이트는 예산 관련 이유로 재무부 웹사이트에 임시로 통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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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U 경제통화동맹(Economic and Monetary Union) 「안정·조율·거버넌스 조약(Treaty on Stability, Coordination and 

Governance)」 제3조제1항 이행과 관련한 연방정부, 공동체, 지역, 공동체위원회 간 협력협약, 2013년 12월 13일

「최고재정위원회칙령」, 2006년 4월 3일

「최고재정위원회칙령」, 1989년 6월 20일

「공동체·지역재정확보특별법」, 11989년 1월 6일

「최고재정위원회설립칙령」, 1936년 1월 31일

주석: 최고재정위원회는 자세한 기관 역사를 네덜란드어로 출간했는데, 이를 통해 위원회의 법적 틀 진화의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문서는 위원회 웹사이트(http://finance.belgium.be/en/about_fps/high_council_finance/)

에서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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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의회예산처
(Office of the Parliamentary Budget Officer)

설립: 2006년 법률에 의해 설립, 초대 의회예산처장은 2008년 3월에 

임명

수권 법령: 「연방책임법(2006)」 및 그에 따른 「캐나다의회법」 

개정사항

임무: 의회에 국가 재정, 정부 추산치, 캐나다 경제 동향에 대한 

독립적 분석을 제공하고 의회 위원회 또는 의원 요청 시 의회 관할 

사안에 관한 상정안의 재정 비용 추산

예산: 280만 캐나다 달러

직원: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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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캐나다 보수당(Conservative Party)은 2006년 선거공약에서 의회에 국가 재정 상태 및 캐나다 

경제 동향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제공할 독립적 의회예산당국 신설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이후 

「연방책임법」1에 반영되었다. 이는 새롭게 구성된 보수당 소수정부의 첫 번째 사업법으로서 2006년 

4월에 상정되고 2006년 12월에 통과되었다. 「연방책임법」에는 이해관계 충돌 규칙, 선거 자금조달 

제한, 행정 투명성·감독·책임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중심으로 한 광범위한 개혁 패키지가 

포함되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45개 법규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왔으며 100개 이상의 다른 법규를 

개정했다(「캐나다의회법」은 의회예산처장(Parliamentary Budget Officer) 관련 조항을 포함하도록 

개정되었다). 이 개혁은 수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캐나다의 초대 의회예산처장은 2008년 3월에 

임명되었다.

의회예산처 설립의 근거 중에는 예산 흑자를 계속 실제보다 적게 추산해 온 정부 전망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특히 의회 의원 사이에서의 우려)가 있었다. 이는 재정 옵션에 대한 전체 의회 논의 및 

공적 논의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여겨졌다. 실제로 캐나다 재무부는 1994년과 2005년에 재무부 

추산 방법론 및 전망 성과에 대한 2건의 연구2를 의뢰하여 다양한 개선 옵션을 검토했다(보미어

(Beaumier), 2006, 레비(Levy), 2008, 제프리(Jeffrey), 2010).

몇몇 정부 사업의 상당한 비용 초과와 좀 더 일반적인 예산 투명성 부족을 둘러싼 우려도 제기

되었다. 2006년 선거 준비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국가홍보사업 추문(sponsorship 

scandal)’은 예산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방법을 찾을 추가 유인이 되었다(제프리, 2010). 

또한 점점 더 복잡해지는 정부 예산과 추산치, 정부 사업 및 법안의 예산 관련 영향을 적절히 검토

하기 위한 재정 전문성과 자원이 부족했던 의회는 헌법상의 임무인 감독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페이지와 얄킨(Page and Yalkin), 2012).3

의회예산처는 「연방책임법」 또는 그에 따른 「캐나다의회법」 개정 조항에서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 아니었다(레비, 2008, 제프리, 2010). 「캐나다의회법」에 의회예산처장 관련 신규 조항을 

추가하기 위한 정부안은 의회에 의해 수정되어 다음을 포함하게 되었다. 1) 의회예산처가 비용 부담 

없이 정부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을 가진다는 내용,4 2) 의회예산처에 일반 의원 법안의 비용 추산을 

요구하는 항을 삭제하고 대신 의회예산처에 의회 위원회 구성원 요청 시 의회 관할에 속하는 사안의 

비용을 산출하는 임무 부여, 3) 의회예산처의 임무 내에서 의회 위원회의 추산치 검토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 4) 의회예산처장의 임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의회예산처 설립에 대한 법률 조항은 

정당을 막론한 광범위한 지지를 얻었으나,5 동일 조항의 해석 차이로 인해 의회예산처의 실제 운영과 

관련하여 의회예산처의 독립성과 임무, 보고 관계, 관리 권한의 정확한 성격을 두고 의견 충돌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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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는 주로 의회예산처가 별도 사무실이 아닌 의회도서관(Library of Parliament) 내에 

위치한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었다. 의회예산처장은 독립적 분석 제공을 담당하는 의회도서관 소속 

관료로서 행정적 절차를 따라야 했으며, 그로 인해 원래 계획한 대로 의회예산처를 온전하게 구성

하고 사업계획을 이행하기가 어려웠다. 2009년 초, 의회예산처장은 계획된 운영 예산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통지를 받았다. 또한 의회도서관합동위원회(Joint Standing Committee on the Library 

of Parliament)에서 의회도서관 내 의회예산처 운영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자유당(Liberal 

Party) 상원의원 샤론 카스테어스(Sharon Carstairs)와 보수당 하원의원 피터 골드링(Peter 

Goldring)이 위원장을 맡은 이 합동위원회는 2009년 3월과 4월 내내 증언을 청취하고 2009년 

6월에 보고서를 발표했다. 합동위원회는 의회예산처의 계획된 예산 복구를 요구했으나, 이 보고서는 

의회도서관장의 주장을 거의 모두 받아들였으며 “의회예산처에 다양한 인적자원 및 절차 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수행하라고 지시”했다(제프리, 2010). 합동위원회는 또한 의회예산처가 

어떻게 합동위원회 권고를 준수할지 설명한 실행계획 작성을 요구했다. 이는 충실하게 이행되었으나 

몇 가지 문제, 특히 의회예산처 예산에 관한 문제는 한동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았다.

2. 행정부 및 입법부와의 관계

의회예산처장은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이지만6 총독에 의해 임명된다(총리의 권고를 바탕으로 임명, 

임명 절차에 대한 설명은 제8절 참고). 의회예산처장은 ‘만족스러운 동안(during pleasure)’에 

한하여 직위를 유지하는데, 이는 총독의 재량에 따라 특별한 사유 없이 해임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그러한 해임에는 정치적 대가가 따를 가능성이 크다.7

의회가 의회예산처의 주된 고객이다. 의회예산처는 독립적 임무를 가지고 있으나, 사무실이 의회

도서관 내에 위치하고 의회예산처장이 의회도서관 소속 관료(의회 직속 관료가 아님)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온전히 독립된 상태가 아니다. 의회예산처의 작업물은 모두 의회에 제출되며 의회예산

처장이 정기적으로 의회 위원회에 출석해 증언한다. 의회예산처 수권 법령에 의회예산처의 의회 내 

주요 고객으로 위원회 3개가 명시되어 있다. 이는 상원 국가재정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National Finance), 하원 재정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Finance), 하원 공공회계위원회

(Standing Committee on Public Accounts)이다. 다른 의회 위원회와 개별 의원 역시 의회예산처의 

분석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예 중 하나로 하원 정부운영·추산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Government Operations and Estimates)를 들 수 있다. 이 위원회는 임무에 겹치는 부분(추산 관련)

이 있어 의회예산처에 정기적으로 분석을 요청한다.

의회예산처의 업무는 감사원(Office of the Auditor General)의 업무를 보완하며 두 기관 모두 

공공회계위원회와 밀접하게 협력하지만, 의회예산처 업무는 예산 주기의 사전적 부분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감사원 업무와 차이가 있다. 의회예산처는 민간부분, 대학교, 싱크탱크, 다른 국가의 

‘자매’ 기관(입법부와 사법부 양쪽 모두) 등 유사한 전문성을 지닌 외부 파트너와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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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1. 예산 절차에서 입법부의 역할

캐나다는 웨스트민스터식 의원내각제를 채택했으며 양원제 의회는 하원(직선제로 선출, 임기 

4년, 조기 의회 해산 적용)과 상원(105명의 임명직 의원이 75세까지 재임)으로 구성된다. 헌법상, 

하원이 예산 문제에서 주도권을 가진다.

의회의 예산 검토 및 승인 절차는 3월부터 6월까지 이어진다. 회계연도는 4월 1일에 시작된다. 

재무부 장관이 예산 편성 단계(6월~9월) 중 의회 위원회의 사전 조언을 구하며, 10월 경제·재정 

전망 및 가망 재정·지출 목표를 다룬 예산협의서(Budget Consultation Paper) 발표 이후 재무부 

장관이 여러 이해관계자 중 특히 재정위원회와의 협의를 시작한다. 10월과 11월에 캐나다 각지에서 

일련의 공청회를 진행한 후, 재정위원회가 12월 초에 권고가 포함된 사전 예산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 재정위원회 권고는 구속력이 없으나, 의회가 예산에 영향을 미칠 기회가 된다.

캐나다 헌법은 정부에 지출안을 발의할 독점 권한을 부여한다. 의회는 정부 예산안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역할을 한다. 의회의 ‘재정 권한(power of the purse)’은 하원의 동의 없이는 공공자금을 

조성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의회 의원, 전문가 관찰자, 시민들은 실제로 의회가 

이러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의회의 의뢰로 작성된 몇몇 보고서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으며(1998년, 2003년) 최근 2012년 2월에는 하원 정부운영·추산위원회에서 

하원에 더 많은 지출 통제권을 부여할 방법을 연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굿(Good), 2005, 커리

(Curry), 2012, 글로브 앤 메일(The Globe and Mail), 2012).

의회의 예산 수정 권한은 제한적이다. 의회는 자금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만 예산을 수정할 수 

있다. 정부 예산안 내 항목에 배정된 자금을 늘리거나 새로운 지출을 제안할 수는 없다. 의회의 예산에 

대한 영향력은 강력한 정당 기율과 정치적 신임 관례(재정법안에 대한 투표는 정부 신임투표로 간주됨) 

전통으로 인해 더욱 제한된다. 실제에서 이는 의회가 예산 수정 권한을 잘 행사하지 않으며 정부가 

과반수 지지가 불확실한 경우 예산안의 특정 내용을 철회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블뢴달(Bl�ndal), 

2001).

하원에서는 재정위원회가 전체 예산을 검토하고 분야별 위원회가 해당 분야의 개별 지출승인안을 

검토한다. 상원에서는 국가재정위원회가 예산 검토를 단독으로 책임진다(폰 트라프(von Trapp), 

2011). 위원회 회의는 일반에 공개되는 것이 보통이고 위원회 보고서가 발간된다. 위원회는 검토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람, 서류, 기록’을 소환하거나 제출을 요구할 공식 권한이 있으며 

외부 전문가와 상의하거나 그러한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다. 이제는 의회예산처가 예산 절차 중 의회 

전체에서 이용 가능한 주된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하지만 의회도서관 내 의회정보·조사처(Parliamentary 

Information and Research Service)의 ‘추산팀’, 정당 사무국 내 전문직원, 개별 의원 보좌진을 

통한 추가 지원도 이용 가능하다.

3. 설립의 법적 근거

「연방책임법(2006)」에 의해 「캐나다의회법(1985)」이 개정되어 의회예산처가 설립되었다. 

의회 산하 다른 부처장(이른바 ‘요원(agent)’) 직위와는 달리 의회예산처장과 관련한 별도의 수권 

법령은 없다.



독립재정기관의 원칙과 사례연구

OECD 예산저널 – 2015/2호 ⓒ OECD 2016 75

4. 임무

「캐나다의회법」 제79.2조는 의회예산처에 다음을 수행할 광범위한 법적 임무를 부여한다.

a) 의회 양원에 국가재정, 정부 추산치, 국가 경제 동향에 대한 독립적 분석 제공

b) 다음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위원회를 위하여 국가 재정 및 경제에 대한 조사 

수행

i) 상원 국가재정위원회, 또는 국가재정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상원의 적절한 위원회

ii) 하원 재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하원의 적절한 위원회

iii) 하원 공공회계위원회, 또는 공공회계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하원의 적절한 위원회

c) 정부 추산치 검토 임무를 맡은 상원 또는 하원 위원회나 양원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위원회를 위하여 정부 해당 추산치에 대한 조사 수행

d) 의회 의원, 상원 또는 하원 위원회나 양원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의회 관할 사안과 

관련한 상정안의 재정 비용 추산

이러한 임무는 연중 제출되어야 하는 구체적 보고서나 보고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추산치에 대한 언급은 분석 시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대를 분명히 보여준다. 여러 위원회 

요청에 따른 우선순위를 제외하고, 이 임무는 의회예산처가 많은 부분에서 자체 판단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허용한다.

5. 역할

의회예산처 운영계획에 의회예산처 산출물 및 서비스의 기본 유형(위원회 요청, 정기 산출물, 

독립적 조사)과 의회 정기 분석 산출물의 세 가지 기본 형식(아래)이 정의되어 있다.

1. 자료표 – 최대 2페이지의 짧은 배경 요약. 아직까지는 작성된 적이 없는 형식임

2. 간략 보고서 – 최대 5페이지의 약간 더 자세한 분석

3. 심도 깊은 독립적 경제·재정 분석 보고서 및 조사 결과 보고서

현재 의회예산처는 의회에 정부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제공한다. 의회예산처는 전망을 

내놓을 법적 의무가 없으나 연 2회 봄과 가을에 대안적 전망을 제시하며, 이는 정부 전망 발표 직전에 

발표된다. 이 전망은 중기(5년) 관점을 취한다. 이 재정 전망은 의회예산처 자체 모델과 가정을 바탕

으로 하지만, 민간부문과는 달리 정부와 동일한 회계 기준을 사용한다. 경제 전망의 경우, 의회예산처는 

신설 후 첫 2년간 민간부분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한 자체 설문조사와 캐나다 재무부의 민간부문 경제

학자 설문조사에 따른 평균 전망을 사용했으나 현재는 자체 경제 전망을 이용하고 있다. 의회예산처는 

그 외에도 보통 정부 전망에 대한 간략 분석을 내놓는다. 2010년 이래로는 최대 75년의 장기 전망을 

담은 ‘재정 지속가능성 보고서(Fiscal Sustainability Report)’도 발표한다. 2010년 재정 지속

가능성 보고서의 범위는 연방정부로 한정되었으나 2011년 보고서는 분석 범위를 확장하여 통합된 

기준으로 주·준주정부를 포함시켰다. 이전에는 정부에서 장기 추산치를 내놓지 않았으나 2012년에 

연방정부에 대한 장기 추산치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의회예산처는 비용 산출도 수행하지만, 한정된 자원을 고려하여 이는 선별적으로 진행한다. 의회

예산처는 캐나다 재무위원회(Treasury Board of Canada)의 비용 산출을 검토하는 대신 이를 



독립재정기관의 원칙과 사례연구

76 OECD 예산저널 – 2015/2호 ⓒ OECD 2016

‘타당성 시험’에 부치는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 의회예산처는 대중의 큰 관심을 얻은 비용 평가를 

여러 차례 수행했다. 그 예에는 캐나다의 아프가니스탄 파병, 원주민 교육 기반시설, 「양형진실법」, 

F-35 라이트닝 II 합동타격전투기 획득안, 몇몇 개별 의원 발의안에 대한 평가가 포함된다.

의회예산처는 자체 판단에 따라 분석 및 기타 전망을 수행할 수 있다. 2011년에는 회계연도 

전반에 걸친 의회 감독 강화를 위해 통합 모니터링 데이터베이스(Integrated Monitoring Database, 

IMD)를 도입했다. IMD는 각 연방 부처 및 기관의 예산 편성된 지출과 연중 지출을 투표 기준으로 

열거한 검색 가능 데이터베이스로서 3개월마다 업데이트된다. 이와 같이 의회예산처는 추산치와 연중 

재정 보고의 일치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IMD는 기밀로 분류되지 않은 정부 데이터를 이용

하며, 연중 발표되는 보충 추산치에 대해 조정을 가하여 의회 의원들이 회계연도 내내 수권된 지출 

증가(또는 감소)를 확인하고 이러한 변화를 이전 연도와 비교할 수 있게 한다.

캐나다는 현재 재정규칙이 없기 때문에 의회예산처에서 재정규칙 준수를 모니터링하지 않으나, 

새로운 재정규칙이 채택된 경우 그러한 모니터링을 막을 요소는 없다. 의회예산처는 비정파적 기관

으로서 규범적 정책 권고를 제시하거나 선거공약 비용 산출 역할을 하지 않는다.

6. 사업계획

재정위원회 및 공공회계위원회 요청에 따른 우선순위를 제외하고, 의회예산처의 임무는 의회

예산처가 많은 부분에서 자체 재량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허용한다. 임무에 분석 제공 

시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실제 의회예산처는 보통 연 2회 봄과 가을, 정부 전망 

발표 직전에 전망을 발표하며 의회 논의를 위한 적절한 시기에 정부 예산안에 대한 분석을 제공한다. 

한정된 자원을 고려하여, 의회예산처는 비용 산출 및 기타 분석 요청에 대한 추가 우선순위 설정 

기준을 운영계획8에 포함시켰으며, 이는 ‘중요성’과 ‘기여 가능성’을 바탕으로 한다. 이 두 가지 

개념 중 우선순위 설정에서 특히 중요한 원칙은 중요성이다.

중요성은 정부 재정, 추산치 또는 캐나다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 예상이 

가능한 사업 또는 요청으로 정의된다. 중요성은 전체 연간 사업 지출 및 경제 규모 대비로 평가된다

(PBO, 2008c). 기여 가능성은 재정규율 강화, 우선순위에 따른 정부 자원 배정 향상, 운영 효율성 

상승을 통해 예산 투명성을 강화하거나 건전한 예산정책 및 재정 관리 이행에 관한 의회와 일반

대중의 논의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 또는 요청으로 정의된다(PBO, 2008c). 중요성 및 

기여 가능성 기준을 충족하는 요청 중에서도 위원회 구성원의 합의에 따른 지지를 얻은 요청에 추가 

우선순위가 주어지며, 개별 의원의 요청은 그 다음이다. 의회예산처는 또한 자체 판단에 따라 분석을 

수행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러한 분석을 수행한다.

7. 예산

의회예산처의 현재 운영 예산은 280만 캐나다 달러이다. 이는 의회도서관 전체 예산에 포함되며 별도 

항목으로 표시되지 않는다.9 의회도서관 예산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의회도서관에서 서류(의회예산처를 

포함한 운영사례, 요약 예산 및 추산치)를 의회 양원 의장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받는다. 동의를 얻은 

의회도서관 예산은 의회 예산 추산치의 일부가 된다.10 이 추산치는 캐나다 재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되고, 해당 위원장은 이 추산치와 해당 회계연도 정부 부처 예산 추산치를 하원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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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예산처 예산은 초기에 위협을 겪었다. 정부가 의회예산처 구성 비용을 충당할 180만 캐나다 

달러를 제공했으며, 2년째(2009-10년)에는 280만 캐나다 달러를 받게 될 것으로 양해되었다. 의회

예산처는 이러한 양해를 바탕으로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2008년 12월, 의회예산처의 2009-10년 

예산 배정액이 첫해 예산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 불과한 약 190만 캐나다 달러라는 내용이 통지

되었다. 외부 관찰자들은 대부분 이러한 결정이 의회예산처의 비판적 보고서(특히 민감했던 2008년 

10월 선거 기간 중 발표된 캐나다의 아프가니스탄 파병 비용을 분석한 보고서)를 둘러싼 정부와의 

갈등 이후 의회예산처와 그 업무에 제약을 가하려는 시도였다고 판단했다.11 의회예산처장은 예산 

삭감으로 기존 직원 관련 약속을 지키기가 어려워지고 의회예산처의 임무 수행 역량이 크게 제한된

다고 주장했다. 많은 야당 하원의원이 약속한 자금의 즉각적 복구를 요구했으며 의회예산처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언론에 널리 보도되었다. 의회예산처 예산 배정액은 의회도서관합동위원회의 2009년 

6월 보고서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으며, 이 보고서는 원래 계획된 280만 캐나다 달러로의 예산 

인상을 최종 권고했으나 의회예산처가 보고서의 다른 권고를 모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

웠다.12 제1절에서 언급했듯이, 합동위원회는 또한 의회예산처가 어떻게 해당 권고를 준수할지 설명한 

실행계획 작성을 요구했다. 의회예산처는 이를 충실히 이행했으나 초기 예산으로 운영을 유지하면서 

이를 준수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9년 7월, 현직 캐나다 연구석좌교수(Canada Research Chair) 7명을 포함하여 130명이 

넘는 경제학자가 정당을 막론한 의회 의원들에게 의회예산처 임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받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공개서신에 서명하여 의회예산처에 힘을 보탰다.13 그러나 2010-11

회계연도가 시작되고서야 원래 계획된 의회예산처 예산 280만 캐나다 달러가 조건 없이 복구되었다. 

그리 많지 않은 이 예산은, 의회예산처가 계속해서 ‘중요성’과 ‘기여 가능성’을 바탕으로 자체 

업무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면, 의회예산처의 임무에 적합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8. 인력 구성

8.1. 지도부

「캐나다의회법」 제79.1조제(2)항~제(3)항에 의회예산처장 임명 절차가 제시되어 있다. 의회

도서관장이 적합한 후보를 찾기 위한 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맡는다. 위원회에서 3명의 

최종 후보 명단을 작성한 후 하원 정부대표를 통해 총독에게 기밀리에 제출한다. 총독(총리의 조언에 

따라 행위)이 그 3명 중 의회예산처장을 선정하여 임명한다. 의회예산처장은 ‘만족스러운 동안

(during pleasure)’에 한하여 1회 연임 가능한 5년 임기14로 임명되는데, 이는 총독의 재량(기본적

으로 총리의 재량)에 따라 특별한 사유 없이 해임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의회는 임명 또는 해임 

승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

잠재 후보의 자격, 임명 가능한 인물 제한, 정확한 채용 절차 진행 방법에 관해서는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총독 임명직 관련 선례가 존재한다. 의회예산처장 직위에는 ‘상근 총독 

임명직 고용조건(Terms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for Full-Time Governor in Council 

Appointees)’이 적용된다.15 여기에는 총독 임명직 재임자의 행위에 적용되는 구체적 규정 및 지침이 

포함되며 「이해충돌법」, ‘윤리지침 및 법정행동기준(the Ethical Guidelines and Statutory Standards 

of Conduct)’, ‘공직자의 정치적 행위 지침(Guidelines for the Political Activities of Public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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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ers)’이 이에 해당한다. 의회예산처장 보수 및 경비는 총독이 정한다.

장기간에 걸친 임명 절차(2006년 12월~2008년 3월16) 끝에 케빈 페이지(Kevin Page)가 

캐나다 초대 의회예산처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캐나다 정부 행정부에서 거의 25년간 근무하면서 

재정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했던 인물이었다. 초대 의회예산처장 임기는 2013년 3월에 종료되었으며 

그는 임기 갱신을 청하지 않았다.17 투명성 부족으로 비판을 받았던 후임자 물색 절차는 5개월 동안 

이어지면서 일부에서 의회예산처의 미래에 관한 추측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 기간 중 신임 의회

도서관장이 임시 의회예산처장 역할을 맡았다. 캐나다의 2대 의회예산처장(의회도서관에서 27년간 

근무한 경제 전문가) 임명은 2013년 8월 30일에 발표되었다.

8.2. 직원

의회예산처 운영계획에 따르면 직원이 17명이어야 하지만, 운영 초기 몇 년간 의회예산처는 보통 

상근직원 13~15명을 유지했으며 여기에는 행정지원 담당 직원 2명이 포함되었다. 의회예산처는 그 

외에도 외부 컨설턴트를 이용할 수 있다. 의회예산처가 운영 예산 전액을 받기 전까지 몇몇 직원은 

정부 부처에서 파견되었다. 의회예산처가 의회도서관 내에 위치하기는 하지만, 의회예산처 직원 

고용과 해고는 의회예산처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고용조건은 의회도서관의 고용조건이 적용된다.

의회예산처 직원들은 경제, 계량경제, 회계, 재무, 재무분석 분야의 상위 학위(문학석사, 이학석사, 

경영학석사, 박사) 및 자격증(공인회계사(CA), 공인재무분석가(CMA), 공인관리회계사(CFA))을 소지

했으며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 학계에서 관련 경험을 쌓았다(페이지와 얄킨, 2012). 직원 대다수가 

행정부 근무 경력을 갖추었으며 재무부, 재무위원회, 추밀원(Privy Council), 캐나다은행(Bank of 

Canada) 출신이 있다. 좀 더 일반적으로 보면, 의회예산처는 기업가 정신을 가졌으며 데이터 확보, 

도구 개발 및 사용, 외부 자원과의 생산적 제휴관계 형성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의지가 있는 이들을 

원한다(페이지와 얄킨, 2012).

9. 정보 접근

의회예산처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관련 권리는 「캐나다의회법」 제79.3조제(1)항에서 

다루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이 항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다른 의회제정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의회예산처장은 「재정

관리법」 제2조의 ‘부처’ 정의 제(a)항, 제(a.1)항, 제(d)항의 의미에 속하는 부처의 부책임자 

또는 이 조의 목적을 위해 해당 부책임자가 지명한 다른 사람에게 요청하여 해당 부처가 보유한 재정 

또는 경제 데이터 중 임무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에 자유롭게 그리고 적시적으로 접근할 권리가 있다.

이 법에는 몇 가지 예외가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정보접근법」 제19조에 따라 제한되는 

개인정보와 내각 기밀로 간주되는 정보가 포함된다.

의회예산처는 자체 정보 규약을 개발했으며 여기에는 정보 요청 템플릿(요청서와 부처 답변이 

모두 공개됨), 요청 범주(우선순위 긴급, 일반, 낮음), 해당 범주에 따른 부처 답변 기한 제안(각각 

24~48시간, 5근무일, 30근무일)이 포함된다. 이 규약에는 요청된 정보에 대한 접근이 거부된 경우 

또는 정보 제공이 부당하게 지연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회예산처가 취할 조치도 제시되어 있다. 

첫째, 의회예산처는 해당 사안을 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의회예산처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캐나다 연방법원에 법적 제재를 구할 권리를 가진다. 부처에서 해당 정보가 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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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이라고 간주하여 정보 접근을 거부하는 경우, 의회예산처는 추밀원사무처장에게 이러한 입장에 

대한 서면 증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의회예산처는 필요한 정보 확보의 어려움을 자주 보고했으며 연방 관료들은 정보 요청으로 인한 

부담이 과중하다고 불평했다(플레카시(Plecash), 2012). 2012년 예산 삭감조치와 관련한 의회

예산처의 정보 접근 권한을 둘러싼 의견 충돌로, 의회예산처가 캐나다 연방법원에 의회예산처의 

임무를 명확히 하는 판결을 내려 달라는 신청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의회예산처가 캐나다 연방법원

에 요구한 사항은 절차상 문제로 인해 각하되었으나, 판사는 방론(부수적 의견)을 통해 2012년 

예산에서 삭감된 52억 캐나다 달러 관련 상세 정보를 정부에 요청할 수 있는 의회예산처의 권리와 

해당 요청 정보 제공 거부를 근거로 정부를 고소할 수 있는 권리 양쪽 모두를 옹호했다.

이 판사 방론에는 의회예산처가 시도해 볼 수 있는 잠재적 해결책도 포함되었는데, 판사는 의회

예산처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의회도서관장, 의회 양원 의장, 합동위원회, 그리고 아마도 의회 

전체에 항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대 의회예산처장인 장-데니스 프레쳇(Jean-Denis 

Fréchette)은 2013년 9월 3일 취임 직후 이러한 내용을 적용한 규약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2015년 3월 24일, 의회 양원 의장으로부터 의회예산처의 정보 접근 문제를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의회도서관합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다음이 합의됨 - 위원회는 의회예산처의 정보 확보를 위한 의회 절차와 관련하여 2014년 11월 

25일 의장단 서신에 대한 답변으로 상원 의장, 하원 의장, 캐나다 의회도서관장, 의회예산처장

에게 아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을 공동위원장에게 지시한다.

위원회는 의회예산처가 「캐나다의회법」에 명시된 임무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확보

하도록 하기 위한 의회 절차가 필요하다는 평가에 동의한다. 해방 법 제79.2조는 의회 양원에 

독립적 조언을 제공하고 의회 양원을 위해 조사를 수행하는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위원회는 의회예산처가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문서나 기록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법 제79.2조에 언급된 위원회의 위원장들에게 서면을 전달하여 그들의 상당한 권한을 이용

하여 문서 및 기록을 요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하원 절차규칙 979페이지에 적혀 

있듯이, 경우에 따라 국가보안 및 외교관계와 관련한 항목 등 일부 문서의 제출 요구는 부적절할 

수 있으나, “하원은 문서 및 기록 제출 명령 권한에 한계를 설정한 적이 없다.”

이러한 의회의 지원은 의회예산처가 설립 목적에 해당하는 사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의회 

의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18

이 신규 절차는 그러한 정보 요청을 의회가 온전히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

10. 투명성

의회예산처의 2008년 이해관계자 협의에서, 의회 의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은 “완전히 투명

하고 개방적인 발간 모델”을 사용하겠다는 의회예산처의 제안을 강력히 지지했다. 의회예산처는 

운영계획에서 모든 분석을 의회 위원회 및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보고하고 의회예산처 웹사이트를 

통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유사한 기관을 둔 다른 국가의 모범관행에 

따른 것이다.

현재는 의회예산처의 개방적 발간 모델이 받아들여지지만, 초기에는 의회도서관 모델과의 조직

문화적 불협화음이라고 할 만한 것이 발생했다. 의회도서관 모델은 의원이 전달한 질문과 의회 



독립재정기관의 원칙과 사례연구

80 OECD 예산저널 – 2015/2호 ⓒ OECD 2016

위원회에 제공되는 지원 서비스의 기밀성을 보장한다. 2009년 합동위원회의 의회도서관 내 의회

예산처 운영 조사에서 의회예산처의 개방적 발간 모델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합동위원회는 

다음 두 가지 권고를 제시했다. 1) “법적 임무에 따른 의원 또는 의회 위원회 요청에 대한 답변은 

해당 의원 또는 의회 위원회가 기밀을 해제하기 전까지 기밀로 유지할 것”(권고 6번 참고), 2) 

“총선 중에는 의회예산처에서 보고서를 발표하지 말 것”(권고 7번 참고)

지금까지 의회예산처의 모든 보고서 및 분석은 데이터 세트와 방법론 또는 모델과 함께 웹사이트에 

게시된다.19 간행물의 종류에는 경제·재정 평가, 보고서 및 간략 보고서, 위원회 출석 문서, 프레젠

테이션 문서, 서신이 포함된다. 서신의 경우, 기밀로 분류되지 않은 범위에서 정부 부처 및 기관과 

주고받은 서신을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회예산처는 합동위원회 권고에 따라 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와의 서신은 허가 없이 공개하지 않으며, 일반인 서신도 공개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의회예산처는 그 외에 정부 부처에 대한 정보 요청, 이러한 정보 요청의 진행 상황 정보, 답변 사본도 

게시한다.

끝으로, 의회예산처는 모든 의회예산처 직원의 연락처 정보를 공개하고 직원 출장비, 업무추진비, 

1만 캐나다 달러를 초과하는 계약에 대한 ‘사전정보공개’를 시행한다.

의회예산처와 그 작업물은 초기부터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다. 초대 의회예산처장은 언론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방향으로 택하여 기자회견과 인터뷰에서 의회예산처를 대신하여 발언했다. 

정부와 초대 의회예산처장 사이의 갈등은 언론에 정기적으로 보도되었으며, 때로는 유감스럽게도 

의회예산처장을 향한 개인적 공격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의회예산처 직원 중에 언론담당관이나 연락

담당관은 없으나, 의회예산처의 작업물이 언론에서 접근하기 쉬운 유의미한 것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이 

이루어진다. 이 노력에는 예를 들어 의회예산처 보고서 및 데이터베이스 이해 및 이용 방법에 대한 

매체 교육이 포함된다.

11. 관리, 자문 지원, 모니터링, 평가

의회예산서는 의회도서관의 일부로서 의회 양원 의장의 감독을 받으며, 의장단은 의회도서관합동

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감독을 수행한다. 「캐나다의회법」에 따라, 합동위원회의 도움을 받는 의장단은 

의회도서관의 일상적 기능을 지시하고 양원의 승인을 얻어 의회도서관 관리 및 예산 지출 방식에 

대한 명령과 규제를 수행할 임무를 맡고 있다(「캐나다의회법」 제74조제(1)항, 제75조제(2)항, 

제74조제(2)항). 합동위원회 역시 의회도서관 관료와 기타 직원이 “공식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

(「캐나다의회법」 제78조)하고 양원 절차규칙에 따라 양원의 의뢰를 받아 연구 또는 조사를 수행

하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의회예산처는 다른 기관(예: 대학교, 싱크탱크, 캐나다 실물경제학회(Canadian Association 

for Business Economics), 미국 의회예산처, IMF)과 정기적으로 협력하며, 작업물이 외부 검증을 

위한 동료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방법론과 결과의 엄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 

일례로, ‘캐나다의 F-35 라이트닝 II 합동타격전투기 획득안의 재정 영향 평가(An Estimate of the 

Fiscal Impact of Canada’s Proposed Acquisition of the F-35 Lightning II Joint Strike 

Fighter)’라는 제목의 의회예산처 2011년 3월 보고서에 대한 독립적 동료평가진에는 전략·방위

연구센터(Strategic and Defence Studies Centre), 호주국립대학교(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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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스대학교(Queen’s University), 미국 의회예산처 전문가가 포함되었다.

12. 결론

쉽지 않은 ‘탄생 과정’과 현행 법적 기본틀에 내재된 한계,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의회

예산처는 큰 신뢰를 얻는 독립기관으로서 국내외에서 빠르게 명성을 쌓았으며 의회예산처의 작업물은 

예산 투명성 강화와 공공재정에 대한 의회 논의 및 공적 논의 증진에 기여했다. OECD 경제총국

(Economics Department)은 2010년 캐나다 경제 조사에서 “의회예산처는 정부 재정 전망에 관한 

독립적인, 때로는 반대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는 역할에서 유용성을 입증했으며, 그러한 의견은 연방 

재정정책의 투명성과 관련 논의를 개선할 수 있다”고 적었다(OECD, 2010). 또한 “연방정부는 

의회예산처를 계속 지원해야 하며, 주정부는 목표 준수를 평가하고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유사한 

독립재정기관 설립을 고려해야 한다”고 추가로 권고했다(OECD, 2010).20 IMF는 “의회예산처가 

조사, 비용 산출, 전망 업무를 통해 고품질의 독립적 분석에 대한 명성을 얻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IMF, 2013).

의회예산처는 몇 차례의 시험을 거쳤는데, 그중 하나는 첫 번째 지도부 교체이다. 이는 많은 

비판을 받은 임명 절차 지연과 차장 2명 중 1명의 인계기간 중 사임으로 험난한 출발을 보였다. 

그러한 사임은 소규모 재정기관의 입장에서, 특히 애당초 가용 인재가 많지 않은 경우 곤란한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의회예산처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현재 야당들은 대체로 의회예산처를 지지하기는 하지만, 집권 정당 교체 시 의회예산처가 어떻게 

대처할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의회예산처를 설립한(그리고 의회예산처의 길지 않은 운영기간 중 

정권을 계속 유지한) 보수당 정부는 의회예산처를 가장 맹렬하게 비판하는 이들 중 하나이다. 캐나다 

같은 웨스트민스터식 정치체제에서는, 약한 권력분립으로 인해 다수정부 집권 기간 중 정부가 의회

예산기관을 지지하지 않을 때 다수당 의원들이 정치적 이유로 의회예산기관 옹호를 꺼리게 될 위험이 

커진다.

과거의 어려움과 미래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의회가 다가오는 인계기간을 활용하여 의회

예산처의 현행 수권 법령을 명확히 하고 의회예산처의 독립성을 강화할 법률 개정을 고려하려고 할 

수도 있다. 몇몇 개별 의원 발의안에서 제안되었듯이,21 이는 의회예산처장을 적절히 처신하는 한 

직위를 유지하는 의회 직속 관료로 변경하고 의회예산처에 재정·인적자원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포함한 명확한 행정적 독립성을 부여하여 달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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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1. 「연방책임법」의 정식 명칭은 ‘이해관계 충돌 규칙, 선거 자금조달 제한, 행정 투명성·감독·책임성 관련 조치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정부는 그와 동시에 “의회 의원 및 의회 위원회에 국가 재정 상태, 국가 경제 동향, 양원에서 

심의하는 상정안의 재정 비용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제공할 의회예산처장 직위를 신설하여 의회예산당국을 통해 예산 

편성의 사실성을 보장”하겠다고 공언한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이 실행계획은 정부 재정 전망의 분기별 갱신도 

약속했다.

2. 첫 번째 연구는 1994년 언스트 앤 영(Ernst & Young)의 ‘재무부 전망 정확성 및 방법 검토(Review of the 

Forecasting Accuracy and Methods of the Department of Finance)’였고, 두 번째 연구는 2005년 팀 오닐(Tim 

O’Neill) 박사의 ‘캐나다 연방 재정 절차 및 체계 검토 보고서(Report of the Review of Canadian Federal Fiscal 

Processes and Systems)”였다.

3. 미국 의회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가 캐나다 의회예산처의 주된 모델이었으나, 미국과는 많이 다른 

캐나다의 웨스트민스터식 의워내각제에서 그러한 모델이 제대로 작동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존재했다.

4. 「감사원장법」에 포함된 내용과 유사함

5. 정부가 하원에서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해 정당 기율을 이용하여 법안 지지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 

정당을 막론한 명확한 지지가 필요했다.

6. 캐나다의 웨스트민스터식 의원내각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통합 수준이 높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수정부 집권 

기간 중은 특히 더 그렇다. 정당 기율이 강하며, 한 정당이 의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에는 총리와 내각이 

실질적으로 의회를 지배할 수 있다.

7. 의회도서관장 역시 총독에 의해 임명되며 ‘만족스러운 동안’에 한하여 직위를 유지한다. 이는 다른 의회 부처장과는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감사원장법」(제3조제(1)항)에는 감사원장이 “적절히 처신하는 한 직위를 유지”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임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8. 2008년 여름, 의회예산처는 의회 양원 의원들과 주요 의회 위원회, 전·현직 고위 관료, 싱크탱크, 학계인사, 다른 

관할의 동료 기관과 일련의 이해관계자 협의를 수행했다. 이 협의는 의회예산처의 첫 번째 운영계획(2008년 12월) 

개발에 기여했으며, 이 운영계획은 의회예산처 운영 원칙 및 첫 2년간의 목표,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 및 자원 

배정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기본틀은 의회예산처 업무 중 많은 부분의 지침이 되어 왔으나, 일부 조항은 합동위원회의 

2009년 6월 보고서에 따라 검토 중이다.

9. 의회도서관 예산 내 다른 서비스 분야에는 의회도서관장실, 의회정보·조사처, 정보·문서자원처(Information and 

Document Resource Service), 학습·이용처(Learning and Access Services), 운영처(Corporate Services), 

정보기술국(Information Technology Directorate)이 포함된다.

10. 의회 전체 예산에는 상원, 하원, 의회도서관, 이해충돌·윤리감독관실(Office of the Conflict of Interest and Ethics 

Commissioner), 상원 윤리담당관(Ethics Officer) 예산이 포함된다.

11. 그와 동시에, 의회도서관이 의회예산처를 더 엄격한 행정적 통제 아래에 두고자 했다.

12. 권고 8번 참고: www.parl.gc.ca/content/hoc/Committee/402/BILI/Reports/RP3993042/bilirp03/ bilirp03-e.pdf

13. 서신 사본과 서명자 목록은 다음 참고: 

http://supporttheopbo.blogspot.com/2009/07/open-letter-in-support-of-opbo.html

14. 선거 주기와 무관함

15. 다음 참고: www.pco-bcp.gc.ca

16. 첫 번째 임명 절차 개요가 아래에 제시되어 있다.

l 2006년 12월, 의회도서관장이 직무 설명 초안을 작성한 후 승인을 위해 추밀원사무처에 전달했다.

l 2007년 7월, 추밀원사무처가 의회예산처장 직위를 의회도서관장(GC-6)보다 한 등급 아래인 GCQ-5로 분류했다. 

그러나 ‘Q’가 준사법적(quasi-judicial) 역할, 즉 성과급 대상이 아닌 추가 독립성을 뜻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l 2007년 1월, 의회도서관장이 캐나다 전임의원협회(Canadian Association of Former Parliamentarians)와 의회 

양원 모든 원내 정당 대표의 추천을 받아 논의그룹을 구성하고, 후보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과 경험을 정의하는 데 

도움을 줄 선임고문으로 퇴직 관료인 앨런 달링(Allan Darling)을 고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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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2007년 8월, 의회도서관이 전국적 적격 후보 탐색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헤드헌팅 업체인 레이 앤 베른트손(Ray 

and Berndtson)과 계약을 체결했다.

l 2007년 11월, 의회도서관장이 탐색 절차를 통해 파악된 24명의 후보 중 8명을 검토하기 위해 「캐나다의회법」에 

따라 요구되는 선정위원회를 소집했다. 위원회는 추가 후보 6명을 찾아냈다.

l 2007년 12월, 위원회는 면접을 진행하여 최종 후보 명단을 작성했으며 의회도서관장이 이 명단을 하원 

정부대표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후보 중 직위를 받아들이려는 사람이 없었다.

l 2008년 2월, 지연에 대해 염려한 하원 재정위원회 및 상원 국가재정위원회가 임명 절차에 대한 증언을 들었다.

l 2008년 3월, 캐나다 재무부, 캐나다 재무위원회 사무국, 추밀원사무처 등에서 연방 공무원으로 거의 30년간 일한 

케빈 페이지가 캐나다 최초의 의회예산처장(GCQ-6 등급) 임명을 받아들였다.

17. 의회도서관장 직위도 공석이 되어 새로운 의회도서관장이 채용되었다.

18. www.parl.gc.ca/HousePublications/Publication.aspx?DocId=7918081&Language=E&Mode=1&Parl=41&Ses=2

19. 의회 의원에게는 요청 시 인쇄본이 제공된다.

20. 2013년 9월, 온타리오주에서 주의회 의원들에게 독립적 전망 및 재정 분석을 제공하는 임무를 맡은 

재정책임관(Financial Accountability Officer) 직위를 신설했다.

21. 2013년 6월에 한 개별 의원 발의안이 의회에서 또 무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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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경제위원회(Økonomiske Råd)
설립: 1962년

수권 법령: 「경제조정법」(법률 제302호, 1962년 9월 5일), 

「경제위원회·환경경제위원회법」(법률 제574호, 2007년 6월 6일) 

(2012년 6월 12일 법률 제167호에 의해 개정됨)

임무: 경제 발전 모니터링, 장기 발전 전망 분석, 다양한 경제적 이해

관계 조정에 기여

예산: 2,740만 크로네(2014년)

직원: 공동위원장 4명 및 기타 위원 21명, 사무국 직원 30~35명

(상근상당인력 환산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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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1962년 경제위원회 신설의 배경이 된 초기 발상은 다양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하나의 토론의 

장에 모아 이를 임금 협상·합의에 이용한다는 것이었다. 경제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유효한 역할을 

수행한 적은 없으나 그 구조는 살아남아 긴 세월을 거치며 경제정책에 관한 독립적 의견을 제시하는 

기관으로 발전했다.

경제위원회 설립 법률은 당시 집권당이었던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s)과 덴마크사회자유당

(Danish Social Liberal Party)의 지지로 채택되었다. 야당은 이 법률에 반대했으나 보수당

(Conservative Party) 의원 2명은 찬성표를 던졌다. 모두 합해 91명이 찬성, 72명이 반대, 12명이 

기권했다. 중도적 입장의 소규모 정당이었던 사회자유당(Social Liberal Party)이 1957년에 유사한 

기관 신설을 제안한 바 있으나 당시에는 사회민주당이 이에 반대했다. 그러한 기관 설립 발상은 

1956년 의회 조정위원회(Samordningsudvalget)에 의해 제시되었다. 여기에서 ‘조정’이라는 

용어는 몇 가지 의미를 가졌는데, 정부기관 사이의 조정, 정부와 중앙은행 사이의 조정, 비용 문제를 

논의하고 조정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 사이의 조정이 포함되었다.

덴마크의 재정정책에는 국제적 재정규칙과 국내의 정치적 공약이 적용된다. 덴마크는 「안정·

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의 적자 3%, 부채 60% 한도를 준수해 왔으며 정기적으로 

필요한 수렴 계획을 내놓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규칙이 준수되어 왔으며 지금까지 적자 한도를 

넘긴 것은 2010년 7월 단 한 번에 불과하다. 덴마크 정부는 1990년대부터 주기적으로 여러 규칙 

및 공약을 명시한 중기 재정 계획을 세워 왔다.

세계 경제위기의 영향이 다른 많은 유럽 국가에 비해 덜하기는 했으나, 정부 정책에는 해당 위기에 

대응할 필요성이 반영되었다. 2011년 10월에 취임한 정부 계획에는 네 가지 주요 재정 공약이 포함

되어 있다. 구조적 예산수지는 2020년까지 최소 0이 되도록 하며, 2011년에서 2013년 사이 구조적 

예산수지를 1.5% 개선하라는 EU 권고를 준수하고, 이른바 S2 지표(EU 집행위원회, 2006) 기준 

지속가능성 격차를 양수로 유지하며, 부채 수준을 EU의 60% 한도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2011년 10월에 취임한 사회민주당, 덴마크사회자유당, 사회국민당(Socialist People’s 

Party) 연립정부는 그 외에도 예산규율 강화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에 대한 「예산법(2012)」의 

일부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 다년 지출 상한을 도입했다.1 이 예산법에는 구조적 적자가 GDP의 

0.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상한이 위배되거나 적자가 기준보다 더 높은 경우 

재정정책을 어떻게 시정할지에 대한 지침도 제공된다. 또한 이 개혁에서는 경제위원회에 발표된 상한 

준수를 모니터링하는 공식 역할을 부여한다(쇠렌센(Sørensen), 2011, 젠센과 다비드센(Jensen 

and Davidsen), 출간 예정). 이러한 발상의 기원은 2011년 4월 전임 자유당(Liberal Party)과 보수

국민당(Conservative People’s Party) 연립정부가 발표한 제안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의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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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한 정치적 지지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안은 국제단체의 보증도 얻었다(OECD, 

2012). 이 제안에 대한 공적 논의와 경제위원회 관련 법률 개정안에 첨부된 공식 ‘비고’에서 

일례로 스웨덴 재정정책위원회(Fiscal Policy Council)가 언급되었다.

2. 행정부 및 입법부와의 관계

경제위원회는 행정부와 입법부에 조언을 제공하는 독립적 기구이다. 2011년까지는 경제·산업부

(Ministry of Economic and Business Affairs)의 공식 권한 아래에 있었으며, 2011년에 덴마크 

정부 부처에 변화가 생기면서 책임이 경제·내무부(Ministry of Economic and Internal Affairs)로 

넘어갔고 현재는 재무부가 책임을 맡고 있다. 경제위원회 보고서는 정부에 제출되는데, 정부는 그에 

대응할 법적 의무는 없다. 실제로는 위원회 작업물에 언론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며 위원회 분석이 

예산 문서 및 정치적 논의에서 언급된다. 경제위원회는 1962년 설립 이래 수많은 정부를 거쳐 왔다. 

위원회의 역할이 잘 확립되어 현재는 존재 관련 위협이 없는 상태이다.2 위원회 자체 사무실이 

있으며 재무부 사무실과 분리되어 있다. 위원회의 법적 틀은 독립성을 보호하는 공식적 장치도 제공

한다. 재무부 장관이 위원장단을 공식 임명하기는 하지만 현임 공동위원장들이 후보를 추천한다.

전통적으로, 의회 재무위원회(Finance Committee)가 2시간에 걸친 회의에서 경제위원회 보고서를 

논의하며 이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다. 재무위원회는 독립적이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전문가 조언 

제공자로서 경제위원회를 가치 있게 여긴다.

경제위원회는 다른 공공기관과는 공식적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하지만 덴마크 국립은행, 통계청

(Statistics Denmark) 같은 관련 분야 기관, 대학교 연구원, 기타 민간기관·단체 소속 경제학자

(경제위원회 위원 포함)와의 전문적 상호작용은 존재한다. 또한 경제정책을 분석하는 몇몇 싱크탱크가 

있으며 여기에는 노동운동경제위원회(Economic Council of the Labour Movement) , 크라카

(Kraka), 콘시토(Concito), 세포스(Cepos)가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단체 대부분은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취한다. 국제적 수준에서는 경제위원회 사무국이 유럽결합기관연합(Association of European 

Conjuncture Institutes, AIECE)에 참여하는데, 이는 20개국의 전망기관 약 40개로 구성된 단체

이다.

박스 1. 예산 절차에서 입법부의 역할

덴마크는 의원내각제이며 단원제 의회인 폴케팅(Folketing)의 의원은 179명이다. 그중 175명은 

덴마크 내에서 선출되고 2명은 페로 제도(Faroe Islands), 2명은 그린란드에서 선출된다. 예산안을 

수정할 수 있는 의회 권한에 대한 헌법상 제한은 없으며, 보통 수백 건의 수정사항이 상정된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볼 때 수정사항의 영향은 크지 않다. 예산안은 일반적으로 8월 말에 의회에 제출

되는데, 이는 새로운 회계연도 시작을 4개월 이상 앞둔 시점이다. 제출된 예산안은 즉시 여러 정당 

의원 17명으로 구성된 재무위원회에 회부된다. 재무위원회는 9월 초에 이틀에 걸쳐 예산안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수행한다. 위원회 소속 의원이 예산의 각 부분을 할당받아 질문을 작성하고, 일련의 

짧은 청문회에서 관련 장관에게 해당 질문을 던진다. 첫 번째 독회에서는 재무부 장관이 예산안을 

설명하고 다른 정당이 각자의 견해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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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1. 예산 절차에서 입법부의 역할(계속)

이후 더 자세하고 덜 공개적인 정치적 협상이 이어진다. 두 번째 독회는 11월 초에 이루어지는데, 

이는 형식적인 절차이다. 이때는 재무위원회가 예산안의 기술적 측면을 명확히 밝히고 이 예산안과 

현재 유효한 예산 사이의 중요한 변경사항 전체를 열거한 보고서를 발표한다. 분야별 위원회는 이 

절차에서 공식적 역할을 맡지 않으나, 일부 위원회는 예산안의 관련 부분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비공식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위원회 회의는 해당 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비공개로 진행

된다. 12월의 세 번째 독회에서 모든 예산안 수정사항이 승인된다. 「예산법(2012)」은 의회에 연간 

기준으로 지출 상한을 수립하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했다.

재무위원회는 매년 약 200건의 연중 수정사항(주로 각기 다른 항목 사이에서의 자금 이동) 승인

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소규모 연구팀(현재는 경제학자 1명과 학생 2명으로 구성)이 예산 관련 

논의를 지원한다. 또한 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은 의회 산하 기관으로서 270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데, 감사원장이 공공회계위원회(Public Accounts Committee)의 회계 검토를 지원하고 요청에 

따라 조사를 수행한다.

3. 설립의 법적 근거

경제위원회의 법적 기원은 1962년 9월 5일자 「경제조정법」(법률 제302호)이다. 이후 2007년 

6월 6일자 「경제위원회·환경경제위원회법」(법률 제574호)에 의해 법적 틀이 갱신되었다. 이 개혁

으로 환경경제위원회(Environmental Economic Council)가 설립되었으며 해당 위원회는 경제위원회 

구조 안으로 통합되었다. 공식적으로 이 새로운 구조는 ‘경제위원회들’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경제

위원회와 환경경제위원회로 구성된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위원회’는 경제위원회를 의미하며 두 

위원회는 ‘위원회들’로 통칭된다. 이 문서에서 주된 초점을 두는 것은 경제위원회의 업무이다.

경제위원회 관할 법률은 2012년 법률 제167호에 의해 개정되었다. 개정의 이유 중 일부는 위기 

이후 더 커진 재정규율에 대한 요구를 해결하고 덴마크의 유럽 「재정협약(Fiscal Compact)」에 

따른 의무 이행을 보장하려는 것이었다(그러나 덴마크는 유로존의 일원은 아니다). 해당 변경사항은 

2014년 1월 1일에 효력이 발생했다.

4. 임무

2007년 법률에 경제위원회의 광범위한 임무가 규정되어 있다. 경제위원회의 사명은 경제 발전을 

모니터링하고, 장기적 발전 전망을 분석하며, 다양한 경제적 이해관계 조정에 기여하는 것이다(제1조). 

환경경제위원회의 임무는 경제적 성과와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환경정책의 유효성을 평가

하는 것이다(제1a조). 2007년 법률은 좀 더 구체적인 직무를 명시하거나 구체적 보고서 제출 기한을 

규정하지는 않았다. 이 법은 경제위원회가 최소 연 2회 회의를 가질 것을 요구하며, 환경경제위원회는 

최소 연 1회 회의를 열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이는 경제위원회가 자체 사업계획을 결정하고 우선

순위를 선정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준다. 위원회의 임무는 위원회 업무의 제도적 적용범위와 관련

해서도 구체적 제한을 부과하지 않아, 업무가 중앙정부로 한정되지 않는다.



독립재정기관의 원칙과 사례연구

OECD 예산저널 – 2015/2호 ⓒ OECD 2016 89

2012년 법률은 경제위원회의 임무를 추가로 확대하여 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 및 구조적 재정

수지의 중기적 변화, 지출 상한이 재정 목표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사전 계획 및 사후 재무제표에서 

지출 상한이 준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분석이 위원회 임무에 포함되었다.

5. 역할

경제위원회의 중심 역할은 독립적 단기·중기 거시경제 전망 제시라고 할 수 있으나, 해당 

전망이 예산 절차에서 공식적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덴마크 경제위원회는 경제위원회 시뮬레이션 

모델(Simulation Model of the Economic Council, SMEC)(안데르센(Andersen), 1991) 개발로 

유명한데, 위원회는 거시경제 전망에 이 모델을 사용한다. 이는 덴마크에서 사용되는 주요 거시경제 

모델 중 하나이지만 재무부는 다른 모델을 사용해 왔다(안데르센과 마드센(Andersen and Madsen), 

1992). 위원회는 그 외에도 몇 가지 다른 모델을 사용하는데, 조세 변화가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데 사용되는 미시경제 시뮬레이션 모델이 그 예이다.

경제위원회가 수행하는 추가 업무에는 현행 재정정책과 장기적 재정 지속가능성 및 소득분배 

동향 분석이 포함된다. 위원회는 그 외에도 단기적 재정안정정책 및 구조적 정책 문제에 관한 권고를 

제공하며, 이때 노동시장정책, 조세정책, 연금개혁에 중점을 둔다(쇠렌센, 2011). 좀 더 최근에 

설립된 환경경제위원회의 업무에는 정해진 에너지 목표, 환경 또는 기후정책 목표 달성과 관련한 

경제적 영향 분석이 포함된다. 보고서는 엄격한 정량적 분석과 서술적 정보의 조합을 바탕으로 한다.

경제위원회는 정당 선거공약 중 재정 관련 요소의 평가 또는 비용 산출 역할은 하지 않으며, 

입법부나 행정부를 위해 개별 법안의 비용을 산출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위원회의 예산 및 재정정책 

관련 업무는 최근 확대되어 왔다. 예를 들어 경제위원회 2010년 봄 보고서는 공공재정의 장기적 

발전에 특별히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후로는 매년 봄 보고서에서 이를 계속 다루었다.3 위원회는 예산 

적자가 정부 수렴 계획에 따른 것보다 좋지 않게 전개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위원회는 공공소비를 

경제 규모에 맞춰 제한하기 위한 지출 규제를 촉구했다. 법적 구속력을 가진 다년 지출 상한 도입은 

위원회의 공공재정 업무 추가 확대로 이어졌으며, 사상 최초로 경제위원회가 공식적 재정 감시 

역할을 맡게 되었다. 사무국 내에 공공재정 분석에 주력할 새로운 부서가 설치되었으며, 이 새로운 

부서의 장은 2012년 3월에 업무를 시작했다.

위원회는 규범적 정책 권고를 제공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한다. 위원회의 권고는 공적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권고는 관련 사안에 대한 객관적이고 기술적으로 뛰어난 분석을 

바탕으로 한다. 쇠렌센(2011)에 의하면, 위원회의 정책 권고가 처음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나중에 결국 시행된 경우가 여러 차례 있다고 한다. 일례로 위원회는 1988년에 노동시장 개혁을 

권고했으나 실제 변화는 1994년에야 시작되었으며 좀 더 최근인 2010년에도 개혁이 이루어졌다. 

위원회는 또한 1998년에 근로소득 세액공제 도입을 권고했으며 이는 2004년에 시행되었다. 위원회는 

1990년대 중반부터 반복하여 퇴직제도 개혁을 주장했는데 이는 1998년, 2006년, 2012년에 받아

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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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계획

2007년 법률 제3조 에 따라 경제위원회는 최소 연 2회 모여 공동위원장단이 작성한 보고서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환경경제위원회는 최소 연 1회 모여야 한다. 회의는 공동위원장 4명 또는 다른 

위원 최소 3명의 요청으로 개최된다. 위원회, 특히 공동위원장들은 사업계획과 구체적 연구의 주제를 

결정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 보고서 초안은 논의 문서 형태로 위원회 위원에게 회람되며 

이 문서는 공식 회의 전까지 기밀로 유지된다. 위원 논평이 최종 보고서에 포함되지만 보고서 자체는 

변경되지 않는데, 이는 일부 측면에서 의견이 다른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경제위원회는 ‘덴마크 경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연 2회 봄(5월 또는 6월)과 가을(전통적

으로 10월 또는 11월이지만 앞으로는 예산 협상에 보고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10월에 발간될 

가능성이 높음)에 발간한다. 이 보고서는 국제 경제 발전과 국내 경제 전망을 평가한다. 각 보고서

마다 그 외에 몇몇 특별 주제를 다룬다. 최근에는 소득분배, 조기퇴직 및 퇴직연령, 탈세, 생산성, 

공공재정의 장기적 진화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다. 예산을 위한 경제적 가정 수립은 재무부의 책임

이다. 그러나 의회 재무위원회의 예산 검토에는 경제적 가정 검토와 경제위원회, 덴마크 국립은행 

등 다른 기관이 작성한 전망과의 비교가 포함된다(블뢴달과 루프네르(Blöndal and Ruffner), 2004).

7. 예산

경제위원회 사무국은 주로 국가 예산에서 자금을 지원받는다. 제한적 범위에서 외부의 연구 

보조금을 받아 지출승인액을 보충할 수 있다. 경제위원회 배정액은 과거 경제·산업부, 경제·내무부 

예산의 일부였으며 현재는 재무부 예산에 포함된다. 정기 연례 예산 절차에서 위원회 예산이 결정

된다. 부처 예산 내에 경제위원회 자체 하위 계정이 존재한다. 2014년 예산은 2,740만 크로네, 실질 

운영경비는 2,680만 크로네였다. 위원회는 2010년 연례 보고서에서 예산은 2,490만 크로네, 실질 

운영경비는 2,350만 크로네라고 보고했다. 2008년 및 2009년 예산은 각각 2,420만 크로네, 

2,520만 크로네였으며 실질 지출 총액은 2,280만 크로네(2008년), 2,290만 크로네(2009년)였다. 

해당 연도 중 외부 수입은 전체 운영수입의 2%를 초과한 적이 없다. 경제위원회는 다년 자금지원 

약정은 맺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볼 때, 예산은 위원회의 업무에 적합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예산 삭감의 위협을 받은 

적도 없다. 실제 중앙정부 예산 일반삭감 시 경제위원회 예산은 삭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가 몇 번 

있었다. 위원회 예산을 상대적으로 너그럽게 취급하는 태도는 사무국 고용 직원의 꾸준한 증가에도 

반영되었다. 사무국 직원은 상근상당인력 기준으로 1963년 5.5명에서 1972년 10명, 1978년 12명, 

1995년 약 15명을 거쳐 2007년에는 약 30명으로 늘어났다. 위원회의 재정 감시 관련 새로운 

역할을 감안하여, 2012년 이후 400만 크로네의 자금 증액이 승인되었다. ‘재정 감시자’로서의 

명시적 역할은 공식적 의미에서만 새로운 역할인데, 위원회가 오랫동안 안정성과 장기적 지속가능성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재정정책을 평가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시적인 재정 감시 임무가 부여

되면서 위원회가 이 주제에 추가 자원을 투자할 필요가 생겼으며, 자금 증액은 이를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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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력 구성

8.1. 지도부

경제위원회와 환경경제위원회는 공통의 ‘위원장단’이 주재하며, 이 위원장단은 경제학자이며 

이른바 ‘현인’이라고 불리는 공동위원장 4명으로 구성된다. 공식적으로 재무부 장관이 최대 6년의 

임기로 공동위원장을 임명한다. 이는 정부 선거 주기인 4년보다 더 긴 임기이다. 실제로 정부는 

언제나 현임 공동위원장들이 추천한 후보를 임명하는데, 이는 최소 25년 이상 깨지지 않고 이어진 

비공식적 전통이다. 공동위원장 중 1명이 수석위원장 역할을 한다. 이 직위에 공시적 추가 권한은 

수반되지 않으나, 수석위원장을 맡은 사람이 주된 대변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공동

위원장이 매체와 교류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위원회 보고서와 권고는 위원장단의 책임

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른 위원은 이에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법률에서 위원 중임은 배제되지 않으며 실제 몇몇 위원이 위원 또는 공동위원장으로 여러 차례 

임명된 바 있다. 장관이 공동위원장을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의회 의석을 차지할 수 없다. 실제로 공동위원장은 이해집단과도 관계가 없어야 한다. 

원칙상 외국인 임명이 가능하다. 실제로는 외국인 임명 시에 덴마크 경제 및 제도 관련 지식이 

추가로 요구될 것이며 이는 드문 일이다. 사실 이 가능성이 이용된 것은 단 한 번으로, 당시 환경

경제학 분야에서 적절한 전문지식에 접근하기 위해 해당자 임명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현임 공동위원장 4명 중 3명이 덴마크 국적자이며 1명이 노르웨이인이다. 이들은 상근직으로 경제학 

교수직을 맡고 있으면서 비상근직으로 공동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4명의 공동위원장 외에, 경제위원회는 최대 22명의 다른 위원을 둘 수 있다. 이들은 재무부 

장관이 최대 3년의 임기로 임명한다. 위원 중 1명은 재무부 장관을 대표하며, 장관은 또한 연구자금

지원기구인 연구위원회(Research Council)와 덴마크 대학교 총장협의회(Rectors’ Conference)의 

추천을 각각 받아 최대 3명의 위원을 임명한다. 나머지 위원 18명 중에서 산업·성장부 장관

(Minister for Business and Growth), 국립은행, 사용자연맹(Employers Confederation), 상용운송·

서비스업연맹(Confederation of Commercial Transportation and Service Industries), 건설협회

(Construction Association), 전문인협회연맹(Confederation of Professional Associations), 

근로자협회(Employees Association), 노동운동경제위원회, 덴마크산업연맹(Confederation of 

Danish Industries), 장인위원회(Crafts Council), 농업위원회(Agricultural Council), 덴마크상업

회의소(Danish Chamber of Commerce), 소비자위원회(Consumer Council), 은행협회(Bankers 

Association), 지방정부가 1명씩을 추천한다. 그리고 노동조합연맹(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이 나머지 3명을 추천한다. 법률에 규정된 일반 위원의 수는 총 22명이지만 현재 실제 위원은 21명

이다. 이는 2008년에 후보 추천 기관 중 두 기관(상용운송·서비스업연맹과 덴마크산업연맹)이 통합

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하게, 환경경제위원회도 환경 문제에 관한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위원장단 외 위원 20명을 두고 있다. 실제로는 관련 후보 추천 단체의 장 또는 고위급 임원이 경제

위원회 또는 환경경제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한다.

공동위원장은 모두 보수를 받는다. 수석위원장의 보수는 약 30만 크로네이고 다른 공동위원장의 

보수는 약 20만 크로네이다. 경제위원회 및 환경경제위원회의 다른 위원은 보수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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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직원

2007년 법률 제4조에 따라 사무국에서 연구 및 문서 초안 작성을 수행하여 경제위원회 및 환경

경제위원회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 현재의 사무국 조직은 네 가지 주요 분석 분야(거시경제, 공공재정, 

구조경제, 환경경제)를 반영한 것이다. 사무국은 주로 전문 경제학자를 고용하며 여기에 몇몇 행정 

담당자와 상당수의 학생이 추가된다. 전체 직원은 약 30~35명이다(상근상당인력으로 환산 시 30명). 

재무부 직원이 위원회로 옮기는 경우나 반대의 경우가 드물지 않으나 파견 형식은 아니다. 재무부 

장관이 공동위원장단의 추천을 받아 사무국과 직원을 관리할 운영능력을 갖춘 사무국장을 임명한다. 

사무국장은 의회 의원이어서는 안 되며 위원회에서 대표되는 기타 이해집단과 무관해야 한다. 실제 

재임자는 전문 경제학자인 것이 보통이다. 현재(2012년) 사무국장은 국장 임명 전 약 15년간 경제

위원회 사무국에서 근무한 인물이다.

사무국 직원은 중앙정부와 관련 노조의 표준 단체협약에 따라 급여를 받는다. 이 협약은 개별 

급여 요소와 승진 관련 정책에 대해 상당한 여지를 남겨 둔다. 종합적으로 볼 때 급여는 다른 공공

기관과 비슷한 수준이다. 사무국은 임시직을 고용하지 않으나 특정 목적으로 외부 컨설턴트를 고용

하는 경우는 있다. 그러한 목적의 예에는 에너지 모델 구축 및 사용, 교통량 및 혼잡도 모델 구축, 

생물다양성 분석 등이 있다. 사무국은 정기적으로 드림(DREAM) 모델을 사용하는데, 이는 재정 지속

가능성과 기타 장기적 인구통계 문제를 분석하도록 설계된 모델이다. 이 모델 사용은 매우 전문화된 

분야로서 컨설턴트 유사 서비스와 결합되어 있다. 컨설턴트 관련 지출 총액은 해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평균적으로 연 50만 크로네 정도이다.

9. 정보 접근

위원회들은 일반이 접근 가능한 경제 데이터 및 정부 정보 모두에 접근할 수 있다. 실제로 

재무부, 덴마크 국립은행 등 관련 정부기구는 필요한 정보를 매우 기꺼이 제공하는 것이 보통이다. 

구체적인 법적 보장이나 양해각서, 특정 제한은 존재하지 않으며, 위원회들은 정부의 정보 접근 제한 

위협을 받은 적이 없다. 경제위원회의 새로운 재정 감시자 역할과 관련한 정보 교환에 대해서는 아직 

명시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사무국이 이 새로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련 정보 및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을 가져야 한다는 분명한 이해가 존재한다.

10. 투명성

경제위원회의 모든 보고서는 전자 형식과 인쇄본으로 발간된다. 공식 웹사이트에 위원회 신설 

첫 해인 1962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보고서 종합 아카이브가 있다. 1982년부터는 보고서에 영어 

요약이 포함된다. 웹사이트에는 위원회에서 사용하는 몇몇 경제 모델에 대한 설명도 있으며, 설명이 

담긴 문서 링크가 포함된다. 보고서 공개 시에는 기자회견이 이루어진다. 위원회는 웹사이트에 위원들이 

개진한 의견과 배경 기록, 데이터를 포함한 다양한 보조자료를 게시한다. 그 외에도 위원회 위원들과 

사무국은 매년 수많은 의견서와 학술 기고문을 발표하며, 웹사이트에 이 기고문 아카이브도 있다. 

또한 경제위원회 공동위원장들은 개인 자격으로 경제 발전 및 정책 관련 논평을 자주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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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관리, 자문 지원, 모니터링, 평가

위원회들을 관리하는 것은 ‘현인’ 4명(공동위원장단) 의 지도에 따른다. 이러한 방식에서는 

공동위원장들이 업무 지시와 권고 제시에 대해 총괄적 책임을 지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이 대표하는 

이해집단 사이의 완충장치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된다. 보고서 동료평가를 위한 공식 절차는 없다. 

하지만 경제위원회 전망은 정기적으로 다른 기관 전망과 비교되며 이를 통해 어느 정도의 동료 

압력과 경쟁이 형성된다. 또한 공동위원장들의 입장에서 수준 이하의 보고서는 자신의 학술적 권위와 

명성에 누가 될 것이므로 위원회가 높은 품질의 작업물을 내놓도록 할 유인이 존재한다.

12. 결론

경제위원회는 반백 년에 이르는 기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동안 역할에 상당한 변화를 

겪으면서 경제정책 감시자의 역할까지 맡게 되었다. 위원회의 구조에는 유기적 과정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 특정 맥락을 벗어나 이를 모방하기는 어렵다. 지난 수십 년간 위원회는 여러 차례 정책 

옵션에 대한 공적 논의를 이끌어 실제 개혁에 기여했다(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있었다). 위원회의 작업물은 기술적으로 뛰어나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것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위원회는 경제정책과 관련한 공식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의 영향력은 분석의 품질과 위원장단

의 독립성에 달려 있다.

최근 들어 위원회는 ‘암묵적 재정위원회’로 발전되었다(안데르센, 2010). 2012년 법률은 지출 

상한과 관련하여 재정정책을 평가하는 공식 임무를 위원회에 부여함으로써 이를 명시화했다. 위원회가 

재정 감시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사실은 위원회의 성취를 보여주는 증거이다. 

반면 그러한 새로운 역할은 잠재적 위험도 안고 있는데, 그로 인해 위원회가 정치적 논쟁에 훨씬 

가까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위원회의 입장에서 주요 난관 중 하나는 어렵게 얻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명성을 유지하는 일이 될 것이다.

주석

1. 3년 전까지 덴마크 국가 예산은 오랫동안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공공지출의 절반보다 훨씬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정부는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와 합의한 한도 내로 지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2. 설립 후 첫 10년간은 위원회의 존재가 약간의 격동을 겪었다. 위원회 위원이 위원장단의 분석과 권고에 불만을 표한 

적도 몇 차례 있었다. 1972년에서 1973년으로 넘어가는 겨울에는 의회와 재무위원회(Fiscal Affairs Committee)에서 

경제위원회 해체 여부를 논의했다. 당시 경제부 장관이었던 페르 헤케루프(Per Hækkerup)는 해체를 지지했으나 이를 

위한 공식 법안이 제출되지는 않았다.

3. 이 주제는 2010년 이전에도 몇 차례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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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개정됨), 「경제통화동맹 안정·조율·거버넌스 조약 이행·적용 

및 공공재정체계 요건에 관한 법률(2012)」

임무: 「재정정책법」(법률 제869/2012호) 및 그 조항 준수 모니

터링. 여기에는 재정정책 규칙 설정 및 준수, 거시경제 전망의 품질,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재정정책 조치의 적절성과 유효성 모니

터링이 포함된다.

예산: 70만 유로(2015년)

직원: 독립재정기관 역할에 배정된 직원 4명(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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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핀란드는 EU 및 유로존 회원국으로서 EU 「안정·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 

및 「재정협약(Fiscal Compact)」의 구속을 받으며, 여기에는 안정 계획에서 수립된 중기 목표가 

포함된다. 핀란드는 또한 국가 재정규칙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이는 임기 동안의 중앙정부 지출 상한1

을 명시한 지출 규칙과 이를 보완하는 균형예산 및 적자 목표이다.2 유럽 협약과 국가 재정규칙 양쪽 

모두가 독립재정기관 설립에 관한 논의에 영향을 미쳤다.

핀란드는 새로운 EU 요건 이행의 일환으로 재정정책의 독립적 모니터링 및 평가, 재정정책 규칙 

감독, 자동적 시정조치 업무를 핀란드 감사원3에 배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핀란드는 의무를 충족하는 

동시에 공공재정의 장기적 지속가능성과 재정정책의 신뢰성을 보장하고자 했다. 의회에서 제기된 

핵심 문제는 EU 집행위원회 경제 전망 및 분석의 품질이었다. 의회 재무위원회(Finance Committee)

는 구조적 재정수지 추산과 관련한 상당한 불확실성, 특히 EU 집행위원회가 사용하는 추산 방법에서 

핀란드 경제의 독특한 특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염려했다. 재무위원회는 감사원이 

EU 방법론을 이용하여 구조적 재정수지를 평가하고 EU 집행위원회 계산의 품질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재무위원회는 그 외에도 EU 집행위원회의 방법론이 핀란드 경제의 구조적 특징을 편견 

없이 평가할 수 있도록 집행위원회와 열린 대화를 나누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

에서, 재무위원회는 정부 임명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가 유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재무위원회 

보고서 제VaVM 38/2012호).4

감사원을 핀란드의 독립재정기관으로 정한 법률은 핀란드의 유럽 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통과된 

것이지만, 재정정책에 대한 독립적 모니터링 및 평가를 수행해야 할 감사원의 임무는 국가 재정

규칙을 모니터링하고 재정정책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할 필요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핀란

드는 1990년대 초부터 국가 재정규칙 체계를 갖추고 있었으며, 그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출 

상한’이다(지출 규칙). 이 지출 상한 체계는 2002년 OECD의 핀란드 예산 검토 이후 2003년에 

개혁되었다. 2006년에는 재무부에서 추가 개혁 검토를 위해 전문가 실무그룹을 구성했다. 실무그룹은 

스웨덴 국립경제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덴마크 경제위원회(Economic 

Council), 벨기에 최고재정위원회(High Council of Finance)의 경험을 참고하여 지출 상한 이행에 

대한 독립적 외부 평가를 권고했다. 외부 모니터링은 거시경제, 예산, 공공재정 분야의 공고한 전문성이 

뒷받침된다는 전제하에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실무그룹은 그러한 전문성이 없다면 외부 

모니터링 체계가 잘못된 진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지출 상한 체계 기능에서의 혼란과 근거 

없는 불신”을 야기할 것이라고 염려했다.5 재무부는 감사원이 이러한 외부 모니터링 역할을 수행

하기에 충분한 지식과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했다(재무부, 2007).

감사원은 지출 상한 준수와 정부 재정정책의 정보 정확성을 감사하는 연례 감사 프로그램을 개시

했다. 2008년부터는 이 감사 결과가 매년 봄 의회에 제출된다. 감사원은 또한 거시경제적 지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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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좀 더 광범위한 ‘유효성 감사’를 개발했으며, 2011년 초에는 ‘재정정책 감사’를 개시

했다. 역시 2011년 초에 감사원은 재정정책 관리 도구로서 지출 상한의 유효성에 관한 첫 번째 

‘임기 보고서’를 내놓았다. 임기 보고서의 목표는 의회 선거 전 정부 재정정책에 대한 외부 평가를 

제공하여 예산 투명성에 관한 OECD 권고를 이행하는 것이다. 의회는 이 새로운 접근법을 환영했다.

독립재정기관 설립 논의가 시작된 것은 국제기구의 의견에 일부 기인했다. 특히 2010년 및 

2012년 OECD 경제 조사에서 재정정책의 장기적 관점 강화를 위해 독립재정기관 설립을 권고했다. 

핀란드는 역사적으로 다른 많은 유럽 국가에 비해 정부 부채가 상당히 낮거나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초 심각한 경기침체기 중 부채가 급등했으며 2009년에는 금융위기에 

따른 외부적 충격으로 핀란드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GDP 8% 감소). 공공재정의 중기적 및 

장기적 핵심 문제는 주로 비교적 빠른 인구 고령화에 따른 명백한 지속가능성 격차이다. 핀란드 공공

부문의 큰 규모를 고려할 때,6 공공부문의 생산성과 효율성도 중요한 문제이다.

재정정책의 독립적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의회 내에서 폭넓은 지지가 존재하며 법률의 해당 

부분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그러나 법률 그 자체는 유럽 「재정협약」의 성격과 가치를 둘러싼 

의견 충돌로 인해 논란을 겪었으며, 주요 야당 하나가 「재정협약」 비준을 반대했다. 감사원은 의

회의 헌법적 권한 아래에 있다. 그러나 논의 중 대안적 방식이 제안되었는데, 주로 학자들로 구성된 

재정위원회를 정부의 법적 권한 아래에 설립하여 정책 권고 제시, 선거공약 비용 산출 등의 직무를 

부여하는 방안이었다. 이 제안은 학계 및 경제 학술지에서 널리 논의되었으며, 일군의 저명한 경제

학자들이 재무부에 광범위한 임무를 지닌 그러한 재정위원회 설립을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감사원 역시 여러 재정정책 감사 및 평가 보고서와 의견서(예: 의회에 제출된 지출 상한의 

유효성에 관한 감사원 특별 보고서 제K 21/2010호)를 통해 정부에 재정위원회 설립을 요구했다. 

결국 핀란드는 독립적 모니터링 및 평가 역할과 더 광범위하고 학술적인 정부에 대한 사전적 정책 

권고(또는 정책 조언) 역할을 분리하기로 결정했다. 독립적 모니터링 및 평가 역할은 의회의 법적 

권한 아래에 있는 감사원에 배정되었으며, 경제정책위원회(Economic Policy Council)가 사전적 정책 

조언 임무를 맡았다. 정부는 2014년 봄에 학자들로 구성된 초대 경제정책위원회를 5년 임기로 임명

했다. 위원회의 첫 번째 보고서는 2015년 1월에 발간되었다. 감사원과 경제정책위원회는 업무 

중복을 피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업무를 조율한다.

2014년 11월, 감사원은 재정정책 평가 및 모니터링 업무 조직을 개편했다. 국제 모범관행에 

따라 독립재정기관 역할을 명확히 하고 강화하며 그 역할과 산출물에 뚜렷한 정체성을 부여하기 위해 

‘재정정책평가국’을 감사 부서와 분리했다. 이는 핀란드 감사원 내의 독립적 조직이며 그 수장은 

재정정책평가국장(Executive Director for Fiscal Policy Evaluation)이다.

2. 행정부 및 입법부와의 관계

감사원은 의회의 헌법상 권한 아래에 있는 독립기관이다. 이는 의회 입법 및 감독 권한의 일부

이지만 역할 수행에서 독립성을 가진다. 헌법 제90조제(2)항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감사원 

관련 법률에서 감사원장7의 역할 독립성을 위한 추가 보호장치를 제공한다.

감사원은 정부 예산안 제출 시기와 동일한 시기에 의회에 연례 의회 보고서를 제출한다. 재정

정책 모니터링 관련 법률은 감사원이 구조적 재정수지에 관한 모든 보고와 정부 조치의 적절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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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성에 대한 모든 의견을 의회에 전달할 것을 요구한다. 감사원은 그 외에도 자체 재량으로 의회에 

특별 의회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회는 감독 역할에 필요한 경우 감사원이 수행한 모든 업무에 

접근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다. 감사원은 정기적으로 의회 위원회에 증언과 전문가 의견을 제공

한다.

의회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에서 감사원의 재무제표 및 경영보고서를 검토하여 본회의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한다. 의회 감사위원회는 본회의에 감사원 연례 의회 보고서 및 기타 작업물에 

대한 평가도 제공한다. 감사원의 특별 재정정책평가 보고서(중간 검토와 임기 말 검토에 해당하는 

연례 재정정책평가 보고서 및 임기 보고서)는 의회 재무위원회에서도 논의되며, 재무위원회에서 감사

위원회에 그에 대한 의견을 제공한다. 헌법에 따라, 의회는 헌법 및 기타 헌법률에 명시된 독립성 

기준을 존중하는 의회의 일반 법률을 통해서만 감사원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거나 지시를 내릴 수 

있다.

정부는 감사원 보고서 및 권고에 공개적으로 답변해야 하며 실제로 그렇게 한다. 정부는 의회가 

감사원 의회 보고서를 바탕으로 제시한 의견 또는 권고에도 답변한다.

위에서 밝혔듯이, 감사원은 경제정책위원회와 협력하고 업무를 조율한다. 또한 경제정책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감독·평가 대상이 될 것이다. 핀란드에는 경제 전망을 내놓는 몇몇 민간 경제연구

기관이 존재한다. 일부 기관과 핀란드은행(Bank of Finland)에서 지속가능성 분석을 제공하며 

그러한 모든 기관이 경제·재정정책에 대해 일정 정도의 정책 조언을 제시하고 정책의 영향을 모니

터링한다.

박스 1. 예산 절차에서 입법부의 역할

핀란드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했으며 의회(Eduskunta)는 단원제이다. 정부 예산안은 9월에 제출

되고 12월 25일 전에 승인된다. 의회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바에 따라 예산안을 수정할 수 있으나, 

의회 법률을 바탕으로 한 수입은 법률 개정을 통해서만 수정 가능하다. 의회는 실제로 예산안 수정 

권한을 사용하여 매년 정치적으로 중요한 주제를 드러내는 변경을 가하지만 그렇게 변경되는 금액 

합계는 전체 예산의 약 0.1% 수준에 불과하다(예: 예산 총액 540억 유로 대비 5,010만 유로). 

예산안에 대한 투표가 신임투표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정부의 전체 경제정책 노선 부결은 실질적인 

신임투표가 될 것이다.

예산안 세부내용 및 조세 법안은 재무위원회에 회부되지만 시행법안은 해당 분야별 위원회에 회부

된다. 예산안은 의회에서 1회 독회 후 채택되며, 투표는 재무위원회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예산안에 관한 위원회 청문회에는 수백 명의 전문가가 소환되는 것이 보통인데, 여기에는 

장관, 고위급 공무원, 노조 및 시민사회 대표, 전문가, 지방정부 관료가 포함된다. 의회 조사처(Research 

Services) 내 소규모 팀이 경제 및 예산 문제에 관한 일부 분석 지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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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립의 법적 근거

핀란드 감사원은 헌법 제90조제(2)항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헌법 제90조제(3)항에 감사원의 

정보 접근권이 규정되어 있다. 재정규칙 모니터링은 일부는 이러한 일반적 외부 감사 및 평가 임무를, 

다른 일부는 「핀란드감사원법」(법률 제14.7.2000/636호, 법률 제21.12.2012/870호에 의해 

개정됨), 「경제통화동맹 안정·조율·거버넌스 조약 이행·적용 및 공공재정체계 요건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12.2012/869호), 「재정정책법(2012)」에서 부여된 구체적인 새로운 역할을 바탕으로 

한다.

감사원은 헌법 제90조에 규정된 헌법상 독립성에 따라 자체 절차규칙(감사원장령) 및 업무

방법을 정한다.

4. 임무

감사원의 임무 중 독립재정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관련된 부분은 재정정책의 독립적 모니터링 및 

평가, 재정정책 규칙 감독, 재정정책의 바탕이 된 정보와 재정정책의 유효성 및 관리(공식 거시경제 

전망의 품질과 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 포함)에 대한 감사 및 평가이다.

이 임무는 헌법에 개괄적으로 표명되어 있으며, 「재정협약」에 따른 재정규칙 및 의무 준수 

모니터링·평가를 명시한 경제통화동맹(Economic and Monetary Union) 요건 이행을 위한 법률 

제5조에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다. 또한 이 법률에는, 「재정협약」에 언급된 예외적 상황에서, 일반

정부의 구조적 재정수지 개선을 위해 정부가 취한 정책 조치가 적절하고 충분한지에 대한 여론을 

감사원이 평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광범위한 헌법상의 임무를 바탕으로, 감사원 재정정책평가국은 핀란드 국가경제의 장기적 필요 

및 공공재정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EU 재정정책 규칙의 적합성 및 유의성을 연구할 수 있다. 이는 

감사원 재정정책평가국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모니터링 임무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l 「재정협약」 및 예산체계지침 제2011/85/EU호에 의해 요구되는 재정규칙 설정 감독

l 거시경제 전망의 품질 평가

l 정부가 구조적 재정수지 개선을 위한 조치를 제안하고 수행할 의무를 충족했는지 평가

l 재정정책이 중기 목표에 따라 이행되었는지 평가

중기 목표 또는 이를 향한 조정 경로에서의 상당한 이탈이 관측된 경우 자동적 시정조치가 개시

된다. 감사원은 이 절차와 관련한 몇 가지 의무를 가지며, 특히 정부가 취한 조치가 공공재정에서 

관측된 불균형을 시정하기에 충분한지를 평가할 의무가 있다.

제도적 적용범위에는 전체 일반정부가 포함되며 이는 국가 재정, 중앙은행, 다른 경제 부문 

행위자에 대한 국가 교부금을 망라한다. 중앙정부 또는 사회보장기금 자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예산 

외 자금, 국유기업, 분권기관은 감사 임무의 범위에 속한다.

법률에서 보고 시기를 대부분 감사원의 재량에 맡겼으나, 가을의 연례 의회 보고서는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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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역할

감사원 재정정책평가국의 주된 역할은 다음과 같다.

l 거시경제 및 관리 관점에서, 재정정책(조세정책 포함)을 마련하고 관련 결정을 내리는 데 사용된 

정보의 품질 및 신뢰성 또는 정확성 평가, 그리고 재정정책 이행 및 결과 보고의 품질 및 정확성 

평가. 여기에는 재정정책 목표 준수와 관련한 잠재 위험, 재정정책이 정해진 정책 목표 달성에 

효과적이었는지 여부, 장기적인 공공재정 지속가능성 및 경제 안정성, 의회와 정부가 정한 구체적 

목표가 포함된다.

l 거시경제 안정성 및 공공재정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재정정책 규칙 준수 평가 및 규칙의 유효성 

평가

l 재정정책과 관련한 정책 분석, 의견, 평가

재정정책 평가에는 독립적 종합 평가를 위한 감사원의 방법론 지침이 적용된다. 평가 시 정성적 

분석과 정량적 분석, 가능한 경우 위험 평가가 함께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감사원 재정정책평가국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뒷받침하는 감사원 재정정책 감사에서는 지출 

상한과 관련하여 정부 지출·수입의 금액과 동향을 살핀다. 여기에는 통계 및 기타 관련 정보가 활용

된다. 그 외에도 감사원은 재무부에 의한 모니터링을 평가하고 결과를 비교한다. 구조적 재정수지 

평가의 경우, 감사원은 재무부 추산치를 평가한 후 장기적인 구조적 재정수지에 대해 독립적 자체 

분석을 수행한다.

공공재정 지속가능성은 꾸준한 감사 및 평가의 대상이다. 감사원은 재무부의 지속가능성 분석과 

정책 시나리오, 가정 및 가정 적용에 대한 정성적 분석을 제공한다. 감사원 분석은 다른 행위자가 

수행한 지속가능성 분석과 문헌의 전문가 의견을 기준으로 삼는다.

또한 감사원은 독립적 경제연구기관과 협력하여 대안적 지속가능성 분석도 수행한다. 이 분석

에서는 실제 건강 통계와 확률적 인구 전망을 포함하는 동태적 일반균형 모델을 이용하여 여러 

가정과 정책을 시험한다. 이 모델은 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 관련한 잠재적 

불확실성을 강조하고 이러한 여러 시나리오 규모의 정량적인 확률적 평가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된다.

감사원은 전망을 작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 경제 전망의 품질(그리고 조세수입 추산의 

품질)을 평가할 수는 있으며, 의회에 제출된 첫 번째 임기 보고서에서 실제 이를 평가했다.8 감사원은 

사전적 정책 조언, 정책 비용 산출, 선거공약 비용 산출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관련한 업무 

성과 감사에서 비용 평가 내역과 개별 정부 제안의 영향을 평가할 수는 있다.

감사원은 정기적으로 의회 위원회에 의견과 전문가 증언을 제공한다(감사위원회, 헌법률위원회

(Constitutional Law Committee), 재무위원회에 가장 자주 제공하지만 분야별 위원회의 요청도 

받는다). 또한 요청 시 정부에도 의견을 제공할 수 있는데, 이는 해당 요청이 감사원의 임무에 속하고 

자원 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6. 사업계획

감사원은 각 임기(예: 2011~2014년)의 재정정책 감사 및 평가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통해 사업계획의 시기를 재정정책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지침 문서인 정부 계획에 맞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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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출 상한과 기타 목표도 임기를 기준으로 설정된다. 이 전체 임기 재정정책 감사 및 평가 

계획은 이후 4년간의 감사원 연간 감사 및 활동 계획으로 옮겨진다. 재정정책평가국장이 임기 계획 

승인과 구체적 감사 및 활동 계획 제안을 담당하며, 이 계획은 감사원 전체 감사 계획에 통합되어 

감사원장의 승인을 받는다.

사업계획은 체계적 위험 분석 및 업무환경 분석을 일부 바탕으로 하여 결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중요한 도구가 국가 경제 및 중앙정부 재정 위험 분석으로, 이는 중앙정부 재정 및 재정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경제 및 경제정책의 동향, 난관, 위험을 밝힌다.

감사원은 분석 주제 선정에서 완전한 독립성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주제 선정을 

위한 일반 원칙을 정해 두었는데, 그 기준은 재정정책 규칙 및 목표와 관련한 유럽 조약·법령에 

따른 평가 과업, 국가 경제 및 정부 재정과 관련한 주제의 경제적 유의성, 의회 입장에서 본 정보의 

정확성·관련성·실질성·중요성, 재정정책 문제에 대한 공적 논의와 관련한 정보의 유의성이다.

감사원은 의회의 요청에 대응하며, 정부 부처와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다양한 실무그룹에 감사원 

대표가 전문가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한다. 감사원은 이러한 실무그룹 참여가 이해관계 충돌이나 

심각한 자원 제약을 유발하지 않는 한 해당 요청을 받아들인다.

감사원 자문위원회(Advisory Board)가 감사원 사업계획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며, 의회 위원회 

위원장, 총리실(Prime Minister’s Office), 재무부, 기타 부처 및 학계 등 여러 다른 이해관계자

와의 좀 더 비공식적인 논의도 이루어진다.

재정정책평가국의 주요 산출물은 다음과 같다.

l 임기 말: 의회에 제출되는 임기 검토 보고서(특별 의회 보고서)는 연정합의 협상에서 재정정책 

목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l 의회에 제출되는 임기 중간 보고서(특별 의회 보고서)는 3월의 일반정부 재정계획 및 재정정책 

조정 결정 전 2월 말 정부 계획 중간 검토에 조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출 시기가 정해진다. 

일반정부 재정계획에는 전체 일반정부 부문의 재정 목표와 지방정부를 위한 거시적 지침, 중앙

정부 지출 상한이 포함된다.

l 재정정책평가국은 연 1회 의회 본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 보고서는 국가 및 EU 재정정책 

규칙 준수, 해당 재정정책과 관련하여 설정된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평가, 정부 재정정책 보고의 

투명성, 지속가능성 보고에 대한 평가를 다룬다.

7. 예산

감사원 전체 예산 1,530만 유로 중 재정정책평가국에 직접 할당된 것은 약 70만 유로이다. 

감사원 성과·재정정책감사부서(Performance and Fiscal Policy Audit Department) 내 재정정책

감사국(Fiscal Policy Audit)이 독립재정기관 역할(재정정책평가국) 업무를 지원한다. 해당 업무는 

임기 내내 재정정책평가국장이 성과·재정정책감사 담당 부원장(Deputy Auditor General for 

Performance and Fiscal Policy Audit)과 협력하여 수립하고 승인한 연간 사업계획을 통해 조율

된다. 감사원 예산은 매년 의회 예산 결정의 일부로서 정해지며 의회 지출승인을 통해서만 자금을 

제공받는다. 전체적인 자금 수준은 감사원의 방대한 임무를 고려하고 국제적 기준과 비교할 때 

부족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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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력 구성

8.1. 지도부

감사원장은 감사위원회의 후보 평가를 거쳐 의회에서 비밀투표로 선출되며, 임기는 6년이고 갱신 

가능하다. 후보는 공개 경쟁을 통해 선정되는데, 석사학위 이상과 공공재정·국가행정에 대한 풍부한 

지식, 입증된 리더십 기술 및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감사원장은 법률에 명시된 사유(역할 수행 불능, 

심각한 공무 위반)로 의회 본회의 결정을 통해서만 해임 가능하다.

감사원장은 관련한 법적 제한 및 감사원 절차규칙 내에서 직원을 고용하고 해고할 완전한 자유를 

가진다.9 감사원 직원은 「의회공무원법」(법률 제1197/2003호)에 따른 의회 사무직원에 속한다. 

감사원장은 ‘제시를 통해(on presentation)’ 모든 결정을 내리는데, 이는 해당 결정의 실질적 

준비와 조치의 적법성에 대해 책임을 지는 보고관에 의해 감사원장 연서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다. 

법률에 따라 임명은 자질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감사원 절차규칙에 따른 감사원의 독립재정기관 역할 책임자는 재정정책평가국장이며 재정정책

평가국장이 해당 분야 보고서와 의견, 업무 지휘를 책임진다. 재정정책평가국장은 의회 본회의에 제출

되는 관련 보고서의 책임보고관 역할도 한다. 재정정책평가국장은 감사원 집행위원회(Executive 

Board)의 일원이자 감사원 집행위원회의 경제고문(Economic Counsel)이다. 재정정책평가국장은 

정규직 공무원이지만 그에게 지휘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감사원장이다.

감사원 절차규칙에 따라 재정정책평가국장은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경제·감사·공공재정·

예산편성·평가 또는 과학적 연구활동에 대한 풍부한 지식, 입증된 리더십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해당 직위는 조직 재편이 이루어진 경우(경제적 이유로 다른 업무를 배정할 수 없는 경우), 직무 

수행 불능의 경우, 심각한 공무 위반의 경우(예: 영구적 목표 미달성)에만 해임 가능하다. 해임 

절차는 법률의 규제를 받으며 관련자 청문회가 포함된다. 정정책평가국장은 보수가 지급되는 상근직

이다.

8.2. 직원

감사원은 직원 약 140명을 두고 있지만 그중 독립재정기관 역할에 배정된 직원은 4명뿐이다

(재정정책평가국장 포함). 직원은 의회 공무원 채용 절차에 따라 채용되며 급여와 복리후생은 의회 

사무직원과 같은 수준이다. 실제 급여는 정부 공무원보다 높은 편이다.

독립재정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직원은 모두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다. 이들은 경제, 

예산편성, 재무, 재무 감사·관리, 정책 분석 관련 배경을 지녔으며 학계와 핀란드은행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 평균연령은 약 40세이다. 재정정책평가국은 행정 보조직원 몇몇(학사학위나 전문학사

학위 소지)과 감사원 홍보 책임자(Head of Communications)의 지원을 받는다. 감사원 내 다른 

부서 역시 재정정책평가국에 전문 역량을 제공한다.

감사원은 정부기관 또는 대학교 직원을 임시 파견 형태로 고용할 수 있는데, 이때 해당자가 

자격을 갖추고 감사원 예산에서 해당 직위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감사원은 

또한 대학교 및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분석을 수행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감사원은 한 대학교와 함께 

지출 상한에 대한 공동연구 사업을 진행했다. 그 외에도 한 경제연구기관과 함께 동태적 일반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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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을 이용하여 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 재정정책 규칙, 구조적 재정수지를 분석하는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감사원 재정정책평가국은 연례적 재정정책 평가를 뒷받침할 연구를 의뢰

하거나 공동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감사원 직원에게는 이해관계 충돌에 관한 「행정법」 및 「의회공무원법」 내 일반규칙이 적용된다. 

국제 감사 표준을 바탕으로 이해관계 충돌을 피하기 위한 감사원 자체 내부 윤리규칙도 존재한다.

9. 정보 접근

헌법 제90조제(3)항에서 정부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며, 이는 기밀 조항에 관계없이 그보다 우선

하여 적용된다. 감사원은 또한 법에 의해 보장된 중앙은행 정보에 대한 구체적 권한도 가진다. 실제로 

재무부 정보에 대한 접근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특히 예산 관련 정보의 경우에는 기밀 내부 

분석 및 데이터까지도 적시적으로 제공되었다. 감사원은 핀란드 통계청(Statistics Finland)과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 한 가지 문제는 핀란드의 경우 사회보장기금이 대부분 민간 보험업체에 의해 제공

되고 감사원이나 재무부가 해당 정보에 대한 직접적 접근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특정 정책 문제와 관련한 계량경제 및 기타 통계 분석에는 통계의 바탕에 있는 비밀 데이터

(통계 모델에 사용되는 주제별 단위 수준 데이터, 이는 단위 수준 통계 입력 데이터의 기밀유지에 

관한 EU 법률에 정의된 통계적 비밀에 속함) 접근이 필요하다. 감사원의 헌법상 감독 대상이 아닌 

주체가 관련된 경우, 그리고 통계청이 정보의 원천인 경우, 감사원의 접근권은 여느 연구자와 다를 

바 없다. 이러한 데이터는 민간기업 및 개인과 관련되며, 연구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로 인해 적시에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것이 재정정책 평가 분야에서 큰 문제가 된 

적은 없다.

통계적 배경 데이터 접근이 거시경제 지향적 작업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다.

10. 투명성

모든 감사원 최종 보고서는 감사원 웹사이트에 게시된다. 보고서 초안은 행정부(즉, 해당 정부 

부처)에 전달하여 최종 마무리 전에 의견을 수렴하며, 이후 최종 보고서를 정부와 의회 감사위원회, 

그리고 참고용으로 다른 관련 의회 위원회에 전달한다. 재정정책평가국 보고서는 의회 본회의에 상정

되고 기본적으로 일반에 공개된다. 감사원의 방법론도 공개되며 온라인에서 일반 지침서를 이용할 

수 있다. 예비조사 역시 공개 문서이며 일반대중 누구든 요청 시 이용 가능하다. 감사원은 데이터 

공개 원칙에 따라 구조적 재정수지 계산과 그 밖에 보고서의 바탕이 된 중요 작업 문서를 일반에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감사원은 모든 재정정책평가 및 의회 보고서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도자료를 내놓으며, 임기 

보고서와 그 밖에 일반의 관심을 받는 보고서와 관련하여 기자회견이나 매체를 위한 기타 정보 행사

(예: 조찬간담회)를 주최한다. 감사원의 매체 정책에 따라, 임직원은 인터뷰 요청에 긍정적으로 

응하여 사실에 입각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감사원장은 정기적으로 언론의 인터뷰 대상이 

되며, 발간된 작업물에 대해 담당 감사원 전문가가 논평을 제시하는 경우도 많다.

독립재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은 감사원의 입장에서 훌륭한 품질의 작업물을 외부에 제대로 전달

하여 해당 분야에서의 명성과 신뢰성을 입증해야 하는 쉽지 않은 일이다. 언론이 감사원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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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감사원은 긍정적 메시지 역시 전달되어 감사원 

작업물의 비정파적 성격이 계속 입증되도록 할 과제도 안고 있다. 배후 회의 및 설명회는 감사원 

분석 결과를 전달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이다. 이는 매체의 경우와 학계의 경우 양쪽 모두에 해당한다. 

감사원은 연구계와의 상호작용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의회 청문회, 정부 대표와의 배후 설명회 및 회의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으나, 감사원 분석의 거시

경제적 측면 및 공공재정 지속가능성에 관한 논의를 포함하는 연례 의회 보고서에 대한 감사원장 

청문회는 예외이다. 보고서는 일반에 공개되지만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해 감사원과 정부 부처 

사이의 기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넓은 공감대가 존재한다. 재무부가 주도한 지출 상한 체계에 대한 

전문가 평가와 재정정책 관리 권고 작성에 감사원 대표가 참여했다. 총리실에서 주도한 전략적 정부 

관리 권고 작성에도 감사원 대표가 참여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종류의 좀 더 비밀스러운 업무가 공공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의회 의사결정 및 공적 논의를 위해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감사원의 종합적 목표 달성에 중요하다고 여긴다.

11. 관리, 자문 지원, 모니터링, 평가

감사원은 감사원 업무, 특히 방법론적 문제에 대한 기술적 조언과 평가를 제공할 과학위원회

(Scientific Council)를 구성할 계획이다. 재정정책 방법론 지침서에 의하면, 과학위원회의 상정된 

역할은 업무 품질 평가와 예비조사 및 업무계획에 대한 조언 제공이다.

감사원 감사 지침서에 따라, 감사원은 감사 대상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감사원 작업물의 

품질과 유의성에 대한 체계적 의견을 구해야 한다. 감사원은 이해관계자 관계 관리의 일환으로 법적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이는 의회 최대 교섭단체들의 의원 5명, 부처 사무차관(Permanent 

Secretary) 2명, 재무부 예산국장(Budget Director)과 정부 회계감독관(Controller-General), 정

부기관 최고책임자 1명, 대학연구를 대표하는 교수 1명, 정부경제연구소(Government Economics 

Research Institute) 소장, 감사원장, 감사원 직원을 대표하여 선출된 구성원 1명으로 이루어진다. 

자문위원회의 임기는 최대 3년이다.

감사원의 모든 작업물은 정부 감사에 대한 국제 표준에 따라 국제적 동료평가를 거친다. 가장 

최근의 동료평가는 2012년에 완료되었는데, 품질보장 및 감사 지침서에서의 국제 표준과 모범관행 

적용에 중점을 두었다. 이 동료평가는 재정정책 감사 지침서와 품질보장 체계가 국제적으로 수용되는 

표준에 부합한다고 결론지었다.

재정정책 감사 지침서에 따라, 재정정책 작업물은 전문가(예: 학계의 외부 전문가)에 의한 정기적 

동료평가를 거쳐야 한다. 또한 모든 분석 초안은 논평이나 의사결정을 위해 제출되기 전에 다른 

직원에 의한 내부 동료평가를 받는다. 감사원은 권고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의회에 이행 여부를 

보고한다.

12. 결론

감사원은 오랜 역사를 지닌 안정된 기관으로서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있으나, 재정정책 감사 및 

평가는 새로운 역할이다. 제한된 자원과 매우 적은 직원만으로 이 새로운 분야에서 신뢰를 쌓고 견고한 

고품질의 작업물에 대한 명성을 확립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에서, 감사원은 많은 난관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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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 규칙 준수를 모니터링하고 재정정책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일은 정치적 의제의 중심에 

있는 사안을 다룬다. 이로 인해 작업물의 품질과 온전성을 입증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명확하게 소

통하는 동시에, 정치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일을 피하는 데 추가 어려움이 따른다. 일례로, 구조적 

재정수지(구조적 적자)는 정책 지속가능성 분석의 당연한 지표로 여겨진다. 그러나 구조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경제에서는 잠재적 결과를 추산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언뜻 

중립적이고 기술적인 것처럼 보이는 업무가 실제로는 이론의 여지가 매우 큰 거시경제적 문제 중 

하나이다. 또한 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분석할 때, ‘단 하나의 정확한 수치’를 찾는 데 몰두하는 

경우가 많은 정치 및 정책 논의에서 위험 평가 및 확률적 견해를 제대로 전달하기는 쉽지 않다.

감사원은 정책 권고와 관련하여 어디에 선을 그어야 할지도 결정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감사원은 

사전적 정책 권고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된 감사원이 평가를 바탕으로 한 미래

지향적 권고를 제공하리라는 폭넓은 기대가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예를 들어 조정 조치 및 필요를 

상세히 제시할 때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 정책 마련(정부의 역할)과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한 의회 

지원(감사원의 역할) 사이의 업무 구분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특히 어떻게 해야 감사원 

자신이 권고한 정책의 유효성을 신뢰성 있게 평가할 수 있을까?

주석

1. 지출 상한은 물가 수준 변화와 예산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서만 조정된다. 이는 정부 계획에 명시되며 헌법상 의회의 

투표 대상이다. 지출 상한은 중앙정부 예산의 약 4/5에 적용된다.

2. 2015년까지 유효한 핀란드의 재정정책 규칙 및 목표 개요를 ‘핀란드 재정 투명성 평가(Fiscal Transparency 

Evaluation of Finland)’(IMF, 2015)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46페이지 표 2.5 참고

3. 감사원 재정정책평가국의 핀란드 공식 언어 명칭은 ‘valtiontalouden tarkastusvirasto – finanssipolitiikan 

valvonta’(핀란드어)와 ‘statens revisionsverk – tillsyn över finanspolitiken’(스웨덴어)이다. 핀란드 감사원은 긴 

역사를 지니고 있다. 1695년에 설립되어 1824년부터 계속 운영 중인 감사원은 2008년에 재정정책 감사 및 평가를 

수행하기 시작했으며 2011년에 구체적 재정정책 감사 및 평가 역할을 부여받았다.

4. 의회 웹사이트 참고: www.eduskunta.fi/FI/vaski/mietinto/Documents/vavm_38+2012.pdf

5. 재무부 ‘체계 내에서(Kehyksen puitteissa)’(2007). 이 보고서 전문 영어 버전은 재무부 웹사이트 참고: 

www.2014.vm.fi/vm/en/04_publications_and_documents/01_publications/08_other_publications/20070213Fiscal/n

ame.jsp(2012년 1월에 접속, 현재는 더 이상 온라인에서 이용 가능하지 않음)

6. 핀란드의 일반정부 지출은 GDP 대비 약 56%이다.

7. 감사원장은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의 후보 평가를 거쳐 의회에서 비밀투표로 선출된다. 후보는 공개 경쟁을 

통해 선정된다.

8. 감사원은 재정정책 감사 보고서에 때때로 경제 전망 정확성의 정성적 또는 정량적 비교를 포함시켜 왔다.

9. 실제 채용에는 여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과 기타 품질보증 조치가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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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최고공공재정위원회
(Haut Conseil des finances publiques, HCFP)

설립: 2013년

수권 법령: 「공공재정계획·관리기본법」(2012년 12월 17일)

임무: 재정 관련 법률·문서(계획법, 재정법, 사회보장 자금조달법, 

안정 계획) 초안의 기반이 되는 정부 거시경제 전망과 그러한 재정 

관련 법률·문서 초안의 다년 구조적 재정수지 궤적 일치(사전적 

및 사후적)에 관한 의견 제공

예산: 80만 유로(2014년)

직원: 위원회 위원 10명, 사무직원 4~5명(모두 비상근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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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프랑스는 지난 30년간 공공재정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 마지막 정부 흑자 

기록은 1974년이었다. 이후 공공재정이 몇 차례 회복 단계에 들어선 적도 있으나(1976~1980년, 

1988~1990년, 1997~2000년, 2004~2006년), 매번 다시 후퇴하곤 했다. 2008년 금융위기에 

들어갈 당시 프랑스의 적자 규모는 GDP의 3%에 육박했으며 공공부채(마스트리흐트(Maastricht) 

조약 기준)는 GDP의 65%였다. 2014년 정부 부채는 GDP의 4%, 공공부채는 GDP의 90%였다. 

여러 정부에서 연이어 재정수지 회복을 약속했으나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다. 프랑스는 유럽 당국에 

제출한 안정 계획을 준수하는 데 구조적으로 실패했으며, 지나치게 낙관적인 거시경제 가정이 문제를 

악화시켰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 프랑스는 예산체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했다. 현재 프랑스 국가 예산은 

몇 가지 규칙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l 이른바 ‘제로 규모’ 지출 기준(차기연도 국가 지출 증가를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제한) 및 

‘부채 및 연금 제외 제로 가치’(차기연도 국가 지출 증가를 동결)

l 국가 일반 예산 소임을 위한 지출 3년 상한 - 2년마다 3년 기간에 대해 설정

l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동결(규모 및 가치 기준)

l 이른바 ‘교차’ 규칙 - 이는 특정 비용 범주에 적용되며, 그 예로는 정부 직원 은퇴 시 2명당 

1명만 대체(직원 비용), 운영경비 감축을 위한 다년 목표 등이 있다.

이러한 규칙은 2008년에 공공재정계획법에 추가되었는데, 공공재정계획법은 2년마다 승인되는 

법률로서 최소 3년의 기간에 적용된다. 해당 규칙이 공식적인 법적 제한은 아니지만 회계감사원

(Court of Auditors)은 재정법 이행을 감사할 때 해당 규칙 준수 여부를 사후적으로 평가한다.

1997년 이래, 사회보장 지출은 보통 사회보장 자금조달법의 일부로 표결되어 왔다. 해당 법률에는 

‘건강보험 지출 국가목표’가 포함되는데, 이는 건강보험 지출을 규제하기 위한 효과적 도구이다. 

2004년에는 건강보험 지출이 변경되어 의회에서 승인한 국가목표에 부합하지 않게 될 경우 정부에 

이를 알릴 ‘조기경보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독립재정기관 신설은 2010년 초 전문가와 의원 그룹 내에서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경제

학자 미셸 캉드쉬(Michel Camdessus)가 수장을 맡은 이 그룹은 재정 관리를 개선하고 재정규칙이 

헌법에 기반을 두도록 할 방법을 찾기 위해 구성된 것이었다. 특히 의회 의원들이 많은 의구심을 

표명했다. 예를 들어 독립재정기관을 현재의 제도적 틀에 맞출 방법에 대한 염려가 존재했다. 그 

역할이 회계감사원의 역할과 겹치지는 않을지, 예산을 감독하는 의회 역할을 약화시키거나 대체

하지는 않을지 하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2012년 3월, 프랑스가 새로운 유럽 「안정·조율·거버넌스 조약(Treaty on 

Stability, Co-ordination and Governance)」(「재정협약(Fiscal Compact)」)을 비준하고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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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요건을 프랑스 법률로 옮길 방법을 찾기 시작하면서 관점의 변화가 찾아왔다. 해당 요건에는 

독립적 기관이 국가 재정규칙 준수를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요건이 포함되었다.

처음 고려된 옵션은 정부와 의회, 회계감사원에서 분리되어 사후적 공공재정 모니터링에만 

초점을 두는 임시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었다. 임무 충돌을 염려한 회계감사원은 두 번째 옵션을 

제안했다. 이는 회계감사원이 재정 목표 준수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재정위원회가 예산을 

편성할 때 사용하는 거시경제 전망 및 기반 가정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EU 집행위원회가 2011년 

9월 공공재정 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 회계감사원은 일반적으로 재정위원회에 배정되는 업무 상당수를 

이미 수행하고 있었다. 특히 회계감사원은 공공재정 전개 및 상황 검토, 재정규칙 준수 확인, 재정

정책에 대한 의견 및 권고 제시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회계감사원은 그 역사적 역할과 무관한 

기능인 거시경제 전망 작성 또는 보증은 관할하지 않았다.

2012년 9월 7일 대통령이 타협안을 최종 발표했다. 이는 재정규칙 준수를 보장 및 모니터링하고 

예산의 바탕이 되는 가정을 검증할 ‘논란의 여지가 없는 기관’인 최고공공재정위원회 신설이었다.

정부는 2012년 9월 19일 「공공재정계획·관리기본법」 초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양원 모두에서 

주로 최고공공재정위원회 구성 및 업무에 초점을 맞춘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진 끝에, 큰 표 차이로 

기본법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일부 의원은 이것이 의회의 예산 절차 관련 특권을 박탈하는 새로운 

기술관료적 체제라고 판단하여 이를 공개적으로 규탄했다.

「재정협약」의 내용을 프랑스 법률로 옮긴 이 기본법은 최고공공재정위원회 신설 외에도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l 이 법은 공공재정계획법의 내용을 정의했다. 공공재정계획법은 정부 중기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

회계의 다년 연간 구조적·실질 재정수지 궤적과 계획기간 내 각 회계연도의 구조조정 노력을 

설정하는 법률이다.

l 이 법은 재정법 및 예산결산법을 확대했다. 해당 법률은 이전에는 현금주의 회계에서 드러나는 

국가 재정에만 적용되었으나, 확대를 통해 ‘도입 조항’을 포함시켜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국가 

회계에서 드러나는 예상 구조적·실질 공공재정수지를 제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규정은 헌법

위원회(Constitutional Council)의 궤적 일치 모니터링을 허용한다.

l 이 법은 시정 체제를 도입했다. 최고공공재정위원회가 해당 체제에서 중심적 역할을 한다.

2. 행정부 및 입법부와의 관계

최고공공재정위원회는 회계감사원에 부속된 독립적 기관이다. 이는 위원회가 정부와 의회 양쪽 

모두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으며 회계감사원과 구분되는 특별한 지위를 가진다는 의미이다. 예산 

감독과 관련한 회계감사원의 직무는 법률에 의해 최고공공재정위원회에 부여된 직무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조정을 거쳤다. 회계감사원 부속은 최고공공재정위원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졌는데, 

이는 회계감사원이 프랑스 제도환경 내에서 독립성과 높은 신뢰성으로 명성을 쌓았으며 특히 의회의 

신뢰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회계감사원과 최고공공재정위원회는 업무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다. 회계감사원 원장이 최고공공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위원회 사무국 

수장(보고관(Rapporteur General)) 역시 회계감사원 감사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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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원과 최고공공재정위원회의 강한 유대는 최고공공재정위원회가 근본적으로 회계감사원의 

일부라는 인식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나, 기본법은 최고공공재정위원회 위원의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몇 가지 규정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최고공공재정위원회 위원은 6개의 각기 다른 

기관에서 임명하며, 여기에는 야당 대표가 포함된다. 프랑스에서는 하원 및 상원 재무위원회

(Finance Committee) 위원장을 야당 의원이 맡는다. 최고공공재정위원회 위원은 정부나 다른 

단체의 지시를 받거나 구할 수 없다.

최고공공재정위원회 수권 법령이 의회와 최고공공재정위원회 관계의 기반을 제공한다. 하원 및 

상원 의장과 양원 재무위원회 위원장이 최고공공재정위원회 위원 10명 중 4명을 임명한다. 의회는 

또한 최고공공재정위원회 예산을 검토하고 승인한다. 국가 예산을 승인하고 감독해야 하는 의회의 

헌법상 임무를 감안하여, 최고공공재정위원회가 내놓는 모든 의견은 의회에 전달되어 예산 논의 및 

재정 관련 법률에 관한 논의 시 고려된다. 마지막으로, 양원 재무위원회는 언제든 최고공공재정위원회 

위원장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제20조).

최고공공재정위원회 임무에 명시된 사항에 관한 위원회 의견은 정부에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최고공공재정위원회의 의견이 공개적으로 제시되며 의회 논의에서 고려되고 언론의 관심을 

받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정부는 이 의견을 무시할 경우 혹평을 받을 위험을 지게 된다.

박스 1. 예산 절차에서 입법부의 역할

프랑스 의회는 하원과 상원으로 구성된 양원제이다. 하원의원 577명은 최다 득표자 당선 방식의 

결선투표제로 선출된다. 이는 1차 투표에서 과반수(50% 초과)를 득표한 후보가 당선되거나 2차 투표

에서 상대적 다수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되는 방식이다. 상원의원 348명은 약 15만 명의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된다. 이 선거인단은 하원의원, 지방·광역의회 의원 및 그 대리인으로 구성된다.

헌법상 지출을 수권하거나 조세를 부과하는 법률은 정부에 의해 하원에서 발의되어야 한다. 

의회는 정부 예산안에서 수입 또는 지출 총액을 변경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 새로운 ‘소임’ 

또는 사업을 창출하거나 수입 조치 수정을 제안하는 것도 금지된다. 그러나 의회가 이러한 제한 

내에서 동일 ‘소임’ 내 사업에 배정된 금액을 이동하여 상정된 지출을 수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자유롭다. 수정되는 총액은 매우 적은 것이 보통으로, 2013년 수정 총액은 전체 예산의 0.1% 미만

이었다.

프랑스의 회계연도는 1월부터 12월까지이다. 「재정법률기본법(2001)」에 따라 매년 봄이 끝날 

무렵 정부에서 경제 및 재정 전개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면 의회에서 이를 논의한다. 이 논의의 

결과가 예산법의 바탕이 되며, 예산법안은 10월 첫 번째 화요일까지 의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논의 

기간에 대한 법적 제한이 있어 하원에서는 40일, 상원에서는 20일 내에 논의를 마쳐야 하며 법안 

제출 후 최종 투표까지의 전체 기간 제한은 70일이다. 여기에는 의회 위원회에서의 검토 기간이 포함

된다. 70일 이내에 최종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 연도 예산이 제한된 기간 동안 

효력을 가진다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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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1. 예산 절차에서 입법부의 역할(계속)

재무위원회에서 예산 검토를 주도하며 관련 절차를 조율한다. 이 절차에 따라 분야별 위원회에서 

권고를 제시할 수 있으며 이후 재무위원회에서 이를 검토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상당한 숫자의 

직원(20명 이상) 지원이 제공된다.

「재정법률기본법」에 따라 예산법에는 여러 문서가 수반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최소 4년의 

기간에 대한 전반적 경제·재정 전망, 상정된 신규 조치와 기존 정책의 관계, 사업 성과 관련 정보, 

조세 지출 추산치가 포함된다. 이러한 전체 ‘예산 패키지’는 약 50건의 주요 공공정책(‘소임’) 

모음으로 제출되며, 이는 다시 목표 및 성과 지표와 연결된 약 170건의 구체적 사업으로 구성된다. 

의회는 개별 ‘소임’에 대해 투표하는데, 이 ‘소임’에는 여러 부처 또는 기관에 걸친 지출 계획이 

포함되는 것이 보통이다. 인적자원에 대한 지출 제한을 제외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할당액은 각 

사업별 제한을 준수한다는 전제로 여러 종류의 지출 사이에서 재분배가 가능하다. 최초 수입·지출 

수치를 수정하기 위한 추경예산법이 일반적으로 연 1회 이상 의회에 제출된다.

의회는 그 외에도 예산법 이행과 관련하여 연중 감독 권한을 행사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부는 

하원 및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업 간 예산 재배정(최대 2%) 또는 지출 감축(최대 1.5%)을 

알려야 한다. 「재정법률기본법」은 또한 이들 재무위원회에 “문서 또는 현장조사를 통해 예산법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공공재정 사안을 평가할” 권한을 부여한다. 이들 위원회는 해당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여겨지는 증인의 증언을 강제할 수 있다.

최고공공재정위원회는 회계감사원이 제공하는 지원을 보완할 것으로 기대된다. 회계감사원은 양원 

재무위원회의 연중 지출 조사 및 평가를 지원할 수 있다. 하원 재무위원회는 그 외에도 모니터링·

평가전담반(Monitoring and Evaluation Task Force)의 도움을 받는데, 이 전담반은 분석을 지원

하고 공공정책·사업·서비스 개혁을 제안한다.

박스 2. 공공재정 감독에서 회계감사원의 역할

「1958년 10월 4일 헌법」과 「재정법률기본법(2001)」은 회계감사원에 공공재정 감독의 핵심 

역할을 부여했다. 그에 따라 회계감사원은 이미 ‘예산 감시자’로 여겨진다. 회계감사원은 정부의 

예산 이행 및 사회보장 자금조달법 이행을 사후적으로 통제한다. 또한 공공회계를 사후적으로 통제

하여 정부 회계와 전반적 사회보장체계를 검증한다. 끝으로, 회계감사원은 연중 공공재정 상태 및 

전망을 모니터링한다. 이 주제에 관한 하위 보고서는 2월 회계감사원 연례 보고서의 일부로서, 그리고 

6월 공공재정 상태 및 전망 보고서의 일부로서 작성된다.

3. 설립의 법적 근거

최고공공재정위원회는 2012년 12월 7일 공공재정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12-1403

호에 의해 설립되었다. 헌법위원회는 2012년 8월 9일 결정 제2012-653 DC호에서 「안정·조율·

거버넌스 조약」 이행에 헌법 개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상황

에서 공공기관의 중기 목표 및 예산 조정 궤적, 시정 체제, 예산 절차에 관여하는 독립적 기구에 관한 

규칙을 수립하기 위해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결정도 내려졌다. 프랑스 법률에서 기본법은 상위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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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준헌법적 지위를 가진다. 그에 따라 기본법은 재정법과 사회보장 자금조달법보다 우선시된다. 

이 기본법의 제21조에는 최고공공재정위원회가 자체 절차규칙을 수립하여 공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해당 절차규칙 제18조는 최고공공재정위원회와 정부 사이의 정보공유협약 마련을 요구한다.

4. 임무

최고공공재정위원회의 임무는 두 가지 주요 측면에서 유럽의 많은 유사 기관과 차이가 있다. 

첫째, 최고공공재정위원회는 예산 절차에 직접 관여한다. 정부는 의회에 재정 관련 법률안을 제출하기 

전에 최고공공재정위원회와 상의해야 한다. 그러나 위원회 의견이 정부에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는다. 

둘째, 최고공공재정위원회의 임무는 엄격하게 정의되어 있으며 공공재정 상태 및 전망(또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 평가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마지막 업무는 회계감사원의 책임이다.

최고공공재정위원회는 자문기구로서, 그 업무는 정부가 제출하는 모든 재정 관련 법률·문서에 

완전히 독립적인 의견을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l 2년마다 통과되는 공공재정계획법. 이는 최소 3년의 기간에 대해 공공회계의 연간 구조적·실질 

재정수지 궤적(중기 목표)을 설정한다.

l 매년 12월에 통과되는 재정법 및 사회보장 자금조달법 초안. 여기에는 이제 모든 공공기관의 

구조적·실질 재정수지 목표가 포함된다.

l 재정법 및 사회보장 자금조달법 개정법. 이는 의회가 이전에 승인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연중 

언제든 상정될 수 있다.

l 관련 연도 이후 연도에 통과되는 예산결산법. 이는 이제 해당 연도의 구조적·실질 재정수지 관련 

결과를 제시한다.

l 매년 4월 EU 집행위원회 및 유럽이사회에 제출되는 안정 계획

최고공공재정위원회는 수많은 법률을 평가해야 하지만 그 의견은 다음으로 제한된다.

l 재정법 및 안정 계획 초안의 바탕이 된 거시경제 전망의 건전성 평가

l 계획법의 잠재 산출 및 산출 갭 검토

l 재정법 내 연간 목표가 다년 구조적 재정수지 궤적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적 분석

l 계획법에 정의된 중기 목표 또는 이를 향한 조정 궤적과의 상당한 편차를 사후적으로 파악

최고공공재정위원회 업무는 수권 법령에 엄격하게 정의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최고공공재정위

원회가 기본법에 규정된 주제를 벗어난 어떤 것도 논의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5. 역할

최고공공재정위원회는 자체 거시경제 전망을 작성하지 않으며, 이는 정부의 특권이다. 위원회의 

역할은 주요 거시경제 전망(GDP 구성요소, 물가상승률, 임금 등)의 건전성과 정확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최고공공재정위원회는 확보 가능한 정보와 국제단체 및 기타 경제기구의 대안적 전망을 바탕

으로 해당 전망의 정확성을 평가한다. 위원회는 업무의 일환으로 위험-평가-유형 분석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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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에는 ‘일관성 검토’가 규정되어 있으나 실행상 기대되는 바를 자세히 밝히지는 않았다. 

극단적 시각에서 보면 이는 단순히 숫자 일치 확인을 의미할 수도 있다. 최고공공재정위원회가 

선택한 좀 더 적극적인 접근법은 수입 및 지출 전망 양쪽 모두를 분석하는 것이다. 최고공공재정

위원회 의견 작성에 주어진 기간이 짧기 때문에, 위원회는 주요 수입 및 지출 항목과 해당 전망의 

낙관적 또는 비관적 편향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수행해야 할 공산이 크다.

최고공공재정위원회는 공공재정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분석할 권한이 없다. 정책 비용 산출 

또는 선거공약 비용 산출 관련 역할은 하지 않으며, 규범적 정책 권고를 제공하지도 않는다. 회계

감사원이 계속 주된 사후 평가 역할을 수행하지만 구조적 재정수지 전망 관련 사후 평가는 최고공공

재정위원회의 책임이다.

6. 사업계획

기본법에 최고공공재정위원회 주요 보고서 제출 시기(9월, 4월, 5일)와 연중 제출 가능한 정부 

보고서에 대응한 보고 시기가 정해져 있다.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최고공공재정위원회는 해당 법에 

규정된 바를 벗어나 자체 판단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금지된다.

7. 예산

최고공공재정위원회는 재정법 내 회계감사원 예산에 대한 지출승인의 일부로서 자체 예산 항목을 

두고 있다. 최고공공재정위원회의 연간 예산은 약 80만 유로이며, 그중 45%는 직원 인건비, 55%는 

운영비와 외부 전문지식 이용을 위한 것이다. 현재까지 인건비를 제외한 유효 경비는 매우 제한되어 

왔다(30만 유로 미만). 그 외에 회계감사원에서 물류 지원을 제공한다.

8. 인력 구성

8.1. 지도부

최고공공재정위원회는 회계감사원 원장이 위원장을 맡으며, 위원회와 위원회에서 논의할 안건 

작성을 책임지는 상설 사무국으로 구성된다. 감사원장은 판사직으로서 해임이 불가능하다. 최고공공

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하여 소통을 담당한다.

위원장 외의 위원회 위원은 10명이다.

l 회계감사원 원장이 회계감사원 감사관 4명을 위원으로 임명한다.

l 하원 및 상원 의장, 하원 및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 경제·사회·환경위원회(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Council) 위원장이 경제학 및 공공재정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 5명을 

위원으로 임명하다.

l 국립통계·경제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and Economic Studies, INSEE) 소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최고공공재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5년이다. 30개월(2년 반)마다 위원 절반이 교체된다. 회계

감사원 감사관의 임기는 1회 갱신 가능하다. 외부 전문가의 임기는 갱신 불가능하다. 위원은 비상

근직이며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다. 업무와 관련한 경비(예: 교통비)만 변제될 뿐이다. 위원회는 

남성과 여성 동수로 성별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위원회 위원이 비상근직이기는 하지만 선출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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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임하는 것은 금지된다. 최고공공재정위원회의 외국인 위원 임명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위원회 위원은 해당 위원을 임명한 기관에 의해서만 해임될 수 있으며, 해임 전 다른 위원 중 

2/3 이상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해임 사유에는 영구적인 신체적 불능 상태, 심각한 직무 위반

(논의 비밀유지 위반 등)이 포함된다. 위원회 위원은 회계감사원 원장에게 이해관계를 신고해야 한다. 

이 신고 내용은 최고공공재정위원회 웹사이트에도 게시된다.

8.2. 직원

상설 사무국의 수장인 보고관은 수석 경제학자 역할을 하며 소규모 팀의 지원을 받는다. 보고관

에게는 보좌관 2명이 있어 그중 1명은 거시경제 및 공공재정 데이터를 종합하고 다른 1명은 행정 

문제를 처리한다. 보고관은 회계감사원 감사관(감사관은 최고공공재정위원회 업무를 비상근으로 수행

하면서 회계감사원 내 직무를 유지할 수 있음) 및 공무원 중에서 최고공공재정위원회 사무국 파견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 최고공공재정위원회는 또한 학계 및 기타 단체의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다. 

초대 보고관은 국립통계·경제연구소 소장, 경제재무부(Ministry for the Economy and Finance) 

예측국장, OECD 수석 경제학자를 역임한 인물이었다. 2대 보고관은 회계감사원과 재무부에서 40년

이상 근무했다. 최고공공재정위원회는 그 외에도 업무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 

특히 학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9. 정보 접근

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최고공공재정위원회의 정보 요청에 응해야만 한다. 실제로는 정보가 항상 

쉽게 제공되지는 않았다. 최고공공재정위원회는 관련 행정부 행위자(예산부서, 재무부, 사회보장당국)

과 양해각서 체결을 시도하고 있다. 적절한 경우, 최고공공재정위원회는 불완전한 정보가 위원회 

의견에 미치는 문제를 강하게 강조해 왔다.

10. 투명성

최고공공재정위원회는 모든 의견을 웹사이트에 게시하며, 의회 청문회 참여 정보와 업무 관련 

기타 소식도 마찬가지이다. 의견은 먼저 정부에 전달된 후 하원에 제출될 때 일반에 공개된다. 그러나 

프랑스의 법적 전통상 최고공공재정위원회는 반대 의견을 발표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준비 업무는 

비밀로 유지된다.

최고공공재정위원회가 정부 GDP 전망을 평가하는 바탕은 정부 추산치, 이용 가능한 최신 경제 

정보, 다른 단체(해당 단체 목록은 일반에 공개됨)가 내놓는 전망이다. 최고공공재정위원회 위원장과 

정부 관료의 공식적 접촉은 일반에 공개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위원회 상설 사무국과 행정부 사이에 

합의된 근무조건도 양해각서에서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최고공공재정위원회 설립과 초기 업무는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으나, 언론의 높은 관심 

대상인 회계감사원과 최고공공재정위원회를 구분 짓는 측면에서 난관에 부딪혔다. 최고공공재정

위원회 업무의 민감한 성격을 고려하여, 최고공공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상설 사무국의 지원을 받아 

소통을 담당한다. 많은 독립재정기관이 겪는 또 다른 난관으로서, 최고공공재정위원회가 다루는 

사항은 일반대중이 쉽게 접근 가능한 분야가 아닐 수 있다. 최고공공재정위원회는 업무 관련 주제에 

대한 세미나를 주최하거나 그러한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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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관리, 자문 지원, 모니터링, 평가

최고공공재정위원회는 분석을 위해 외부 전문가 또는 단체의 조언을 구할 수 있으나 감독위원회나 

자문단을 두고 있지는 않다.

12. 결론

최고공공재정위원회는 프랑스 예산 절차에서 전례 없는 역할을 담당하는 신생 기관으로서 많은 

난관에 직면해 있다. 첫째, 위원회는 경제적으로 특히 어려운 시기에 설립되었으며, 그에 따라 정부 

거시경제 전망을 평가할 때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 회계감사원에 부속된 최고공공재정위원회의 위치가 회계감사원의 독립성에 대한 확고한 

명성 덕분에 위원회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위원회 자체의 거시경제 관련 신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최고공공재정위원회는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재정 관련 정보와 그러한 정보의 정확성 

및 접근용이성에 크게 의존한다. 최고공공재정위원회와 행정부가 공공재정과 관련하여 생산적 협업이 

가능하려면 시간을 두고 신뢰를 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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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2012년 12월 31일(2011년과 2012년에는 임시적 형태로 운영)

수권 법령: 「재정책임법(2012)」

임무: 정부의 재정규칙 준수 모니터링 및 평가, 정부 공식 전망 평가, 

재정기조에 대한 견해 제공

예산: 80만 유로(2013년, 「재정책임법」에 상한 설정)

직원: 위원회 위원 5명(비상근), 사무국 상근직원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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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1

2011년 7월 임시적 형태의 아일랜드 재정자문위원회 설립은 대규모 개혁 패키지의 일환이었다. 

그 이전에, 아일랜드의 전통적 예산체계는 현금주의로서 연간 예산 지출 관리에 초점을 두었다. 

2006~2008년에 예산 전 전망 및 통합예산(중앙정부 수입·지출 정책 결정이 예산발표일에 함께 

발표되고 사회복지 지출이 부처별 지출 예산안에 통합됨) 도입을 포함한 일부 개혁이 이루어졌다. 

2008~2010년에는 아일랜드의 금융·재정위기가 악화됨에 따라 아일랜드 내부와 국제사회 양쪽 

모두에서 예산 관리에 대한 더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기초적 일반정부 적자가 급격하게 상승

하고 공공부채가 급증하면서, 종합적 조치의 일환으로 예산 관리 개혁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었다.

2010년 말, 높은 재정적자 감소와 공공부채 지속가능성 복구를 목표로 한 정부 공약이 2011년 

연례 예산 및 ‘2011~2014년 국가회복계획(National Recovery Plan 2011-14)’을 통해 제시

되었다(아일랜드 정부, 2011b). 예산 관리 개선을 위해 계획된 조치에는 다년 지출 한도를 포함한 

중기 지출 계획 수립, 예산자문위원회 신설, 핵심 개혁조치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재정

책임법’ 초안 작성이 포함되었다.

그와 동시에, 아일랜드는 EU 집행위원회, 유럽 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IMF로 

구성된 ‘트로이카’에 금융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850억 유로의 협조융자 패키지를 포함한 

2010~2013년에 대한 협약이 2010년 12월에 채택되었다. 정부 ‘2011~2014년 국가회복계획’ 

내 제안에 따라, 이 협약에는 2011년에 완수되어야 할 구조적 목표로서 “정부 예산 상황 및 전망에 

대한 독립적 평가를 제공할 예산자문위원회 설립”이 포함되었다.2

EU 수준에서는 재정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이 개발되고 있었다. 모든 EU 회원국에 효과적인 

중기 계획 기간, 수치적 재정규칙,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 전망을 포함한 더 강력한 재정체계 

수립이 권장되었다. 독립재정기관 설립도 권고되었다. 이러한 EU/IMF 프로그램과 EU 수준에서 

예정된 경제 관리 개혁이 아일랜드의 예산체계 개혁을 가속화했다.

그와 동시에 의회(Oireachtas) 재무·공공서비스합동위원회(Joint Committee on Finance 

and the Public Service)에서 여러 독립재정기관 설립 옵션을 분석한 후 2개의 독립적 위원회 

설립을 권고했다. 이는 경제자문위원회와 별도의 예산검토위원회였다. 전자는 단기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연례 예산) 후자는 재정규칙 준수 모니터링을 포함한 중기적 측면에 중점을 둘 것이 제안되었다

(의회, 2010). 반면 재무부는 ‘모든 측면에서’ 재정정책을 검토하는 임무를 맡은 단일 위원회 

신설을 선호했다.

아일랜드 재정자문위원회 설립은 정당을 막론한 광범위한 지지를 얻었다. 위원회 설립 조항이 

담긴 2010년 12월 협약은 공화당(Fianna Fáil)이 주축을 이룬 연립정부에 의해 체결되었다. 2011년 

1월, 소수 연정 파트너였던 녹색당(Green Party)이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으며 2011년 2월 

선거의 결과로 통일당(Fine Gael)과 노동당(Labour Party)으로 구성된 새로운 연립정부가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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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정부 역시 아일랜드 재정자문위원회 설립과 앞에서 설명한 여러 조치를 지지했으나, 자체 정부 

계획을 통해 이를 추진하고자 했다. 2011년 7월, 신임 재무부 장관이 「재정책임법」을 통한 공식 

설립이 가능해지기 전까지 임시적 형태의 아일랜드 재정자문위원회 설립을 발표했다. 하나의 특정 

모델을 따른 것은 아니었지만 비상근 위원을 통한 경제적 운영, 학계 출신 위원에 대한 강한 선호, 

자체 전망을 내놓지 않는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스웨덴 재정정책위원회(Fiscal Policy Council)가 

아일랜드 재정자문위원회 설계에 영향을 미쳤다.3

임시적 형태로 빨리 위원회를 설립하고 운영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 정부에서 일부 자금을 

지원받는 독립적 연구기관인 경제사회연구소(Economic and Social Research Institute)가 지원 

서비스와 사무실 공간을 제공했다. 이러한 방식은 「재정책임법」 채택 이후에도 지속되어, 경제사회

연구소가 재정자문위원회 예산에서 제공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변제받고 있다. 이 임시 기간 중, 

위원회는 위원회 최종 설계를 둘러싼 논의에 기여할 수 있는 다소 독특한 기회를 가졌다. 위원회는 

2012년 1월에 ‘아일랜드 재정기관 강화(Strengthening Ireland’s Fiscal Institutions)’라는 

제목으로 위원회의 견해를 제시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위원회 권고 대부분이 수용되었다.

위원회는 2012년 12월에 발효된 「재정책임법」에 따라 독립적인 법적 기구로서 공식 설립

되었다. 「재정책임법」은 EU 규정에 따른 중기 예산 계획 및 재정규칙의 법적 기반 제공을 포함한 

재정 기본틀도 설정했다.

2. 행정부 및 입법부와의 관계

아일랜드 재정자문위원회는 운영에 있어 정부와 의회 양쪽 모두로부터 독립적이다. 그러나 

재무부 장관이 위원회 위원 임명을 담당한다. 장관은 또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을 해임할 

수 있으나, 해임에는 하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위원회는 직원을 고용하고 공간을 임차할 수 있지만 

“공공지출·개혁부 장관과의 논의를 거쳐 재무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는 행정적 

독립성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의회의 경우를 보면, 2011년 11월에 의회 재무·공공지출·개혁합동위원회(Joint Committee 

on Finance, Public Expenditure and Reform)의 요청으로 재정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첫 

번째 재정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으며(의회 위원회 발표 자료 참고) 이후 재무·공공지출·개혁합동

위원회 구성원들의 질문과 보고서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재정자문위원회는 의회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 의회 위원회에 계속 출석해 왔으며 해당 기록을 웹사이트에 게시한다. 요청을 받은 

경우 다른 의회 위원회에도 출석할 수 있다.

「재정책임법」에 따라, 재정자문위원회는 재무부 장관에게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장관은 

해당 보고서 사본을 의회에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 빨리” 전달해야 한다(제13조). 감사원

(Office of the Comptroller and Auditor General)이 재정자문위원회 회계 감사를 담당하며 감사 

결과는 의회에 전달된다(제10조). 또한 하원 위원회는 재정자문위원회 위원장에게 회계에 대한 

증언을 요청할 수 있고, 양원 위원회 모두 재정자문위원회 위원장에게 재정자문위원회의 역할 수행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제11조제(1)항~제(2)항).

재정자문위원회는 정부의 재정·경제 전망을 평가하기 위해 최신 예산 결과와 재무부에서 사용

하는 모델링 접근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는 그에 따라 재무부, 통계청(Central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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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국가재무관리청(National Treasury Management Agency)의 정보에 의존한다. IFAC 

(2012)는 이들 기관과 서면 양해각서를 체결한다면 적절한 통계 및 기타 정보 흐름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 위원회는 경제사회연구소와 계속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박스 1. 예산 절차에서 입법부의 역할

아일랜드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했다. 의회는 양원제로서 166석의 하원(Dáil Éireann)과 60석의 

상원(Seanad Éireann)으로 구성되다. 하원의원은 비례대표제로 선출되며 상원의원은 지명되거나 간

접선거로 선출된다.

의회는 정부가 발표하는 예산조치에 법적 효력을 부여해야 한다. 예산과 관련하여 하원이 상원

보다 큰 권한을 가진다. 재정 관련 법안(재정법안과 지출승인법안)은 하원에서만 발의될 수 있다. 

상원은 해당 법안에 대한 권고를 제시할 수 있으나 이를 수정할 수는 없다. 예산발표일(유로존 규칙에 

따라 10월 중순)에 재무부 장관과 공공지출·개혁부 장관이 하원에 제출하는 명세서를 통해 각각 

새로운 조세·수입조치와 새로운 지출조치를 발표한다. 이 단계에는 조세 및 사회복지 변경사항에 

관심이 집중된다. 예산발표일에 하원에서 재정 결의가 통과되어 예산의 수입창출조치 일부에 즉각적 

효력을 부여한다. 이는 주로 즉시 발효되는 조세 변경사항과 관련된다. 예산발표일에 통과된 재정 

결의는 4개월 내 재정법안 통과를 통해 확정된다. 재정법안에는 예산발표일에 발표된 다른 조세 변경

사항과 세법의 기술적 변경사항이 포함된다.

예산 문서에 포함된 지출 예산안은 각 부처 및 주요 국가기관에 대한 정부의 자금 배정안을 제시

한다. 좀 더 자세한 배정안 세부항목, 즉 수정 예산안은 12월에 하원에 제출된다. 해당 예산안에 대한 

의회 논의는 보통 2월~3월에 이루어지고(하원의 해당 분야별 위원회를 통해) 그 이후 하원에서 

투표를 통해 지출을 승인한다. 이 기간 중에도 잠정예산 규칙에 따라 지출을 계속할 수 있다. 의회 

위원회는 언제나 해당 지출 분야를 담당하는 장관의 출석을 요청하여 검토 수행에 도움을 얻는다. 

2011년부터는 전통적 예산안이 체계적으로 재구성되어 일부 성과 정보를 포함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원회는 예산안을 ‘검토’할 뿐 권고는 제공하지 않으며 하원은 지출 예산안을 수정할 수 없다. 

예산(10월)에 대한 투표가 정부 신임투표로 간주되는 관례도 하원에 추가 제약으로 작용한다. 연례 

예산 주기는 이후 12월에 지출승인법안이 통과되어 예산안에 대한 이전의 하원 투표에 공식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완료된다. 부처/기관에서 하원 승인을 받은 지출 외에 추가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나 하나의 예산안 내에서 새로운 목적을 위한 항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경예산안이 제출

된다. 전통적으로 예산 절차는 비밀스러운 업무로서, 정부가 편성하는 구체적 배정액은 사전적 의회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는 기정사실인 경향이 있었다. 2011년, 정부는 ‘2012~2014년 종합 지출 

검토’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예산 절차에서 의회 감독과 검토, 적극적 참여의 기회를 확대”

한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이 제안은 이전의 의회 보고서 2건의 권고를 고려한 것이었다. 1) 공공회

계위원회(Committee of Public Accounts) 2005년 2차 보고서 ‘하원의 지출 예산안 검토 방식 

변경 제안’은 연례 예산안 절차를 앞당겨 하원과 그 위원회가 해당 연도의 구체적 배정액이 결정되기 

전 지출 계획 절차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할 것을 요구했다. 2) ‘거시경제 정책 및 효과적 

재정·경제 관리’에 관한 재무·공공서비스합동위원회 2010년 보고서는 다년 예산 도입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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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1. 예산 절차에서 입법부의 역할(계속)

했으며 예산안 재구성을 통해 각 사업의 모든 비용, 행정 관련 간접비, 활동을 제시하여 하원에서 

좀 더 유의미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아일랜드 정부, 2011a). 의회의 사전 관여 

증가를 보여주는 몇 가지 징후가 있는데, 최근 의회는 체계적인 예산안 검토 강화를 위해 일부 위원

회의 자원을 늘렸다.

사후적으로는 공공회계위원회가 정부기관의 자금 배정·지출·관리에서 책임성과 투명성이 지켜

지는지 확인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공공회계위원회는 감사원장 보고서, 특히 부처 지출 및 기타 

회계 관련 보고서와 비용 대비 가치 보고서를 검토하고 그에 대해 보고한다. 의회 위원회 청문회는 

매체와 일반에 공개되며 회의록도 공개되는 것이 보통이다.

의회는 의회 도서관·조사처(Library and Research Service) 직원의 예산 관련 기술지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일부 의회 위원회는 예산안 검토에 자체 직원의 도움을 받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러한 지원은 제한적이다.

주석: 상원의원 중 43명은 재임 정치인(국가 및 지방 단위 모두)이 선출하는데 직능별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5개의 의원단으로 구성된다(문화·교육, 농업, 노동, 공업·상업, 공공행정). 그 외에 3명은 아일랜드국립대학교 

(National University of Ireland) 졸업자들이, 3명은 더블린대학교(University of Dublin) 트리니티칼리지 

(Trinity College) 졸업자들이 선출하며, 11명은 총리가 지명한다.

출처: 의회 도서관·조사처(2011), www.oireachtas.ie/parliament, www.president.ie, http://per.gov.ie/public

-expenditure

3. 설립의 법적 근거

「재정책임법」(2012)」이 독립적 기관으로서 아일랜드 재정자문위원회 설립의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후 EU 규정(2013년 7월)에 따라 예산 및 안정 계획의 바탕이 되는 재무부 거시경제 

전망을 보증하는 역할이 위원회에 부여되었다(「장관법 개정법(2013)」4에 의해 시행). 이 추가 

역할을 위한 절차가 위원회와 재무부 간 양해각서5에 제시되어 있다. 

4. 임무

아일랜드 재정자문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l 재무부의 공식 전망 평가. 이는 재무부에서 연 2회 봄과 가을에 각각 안정 계획 갱신본 및 예산을 

통해 발표하는 거시경제·예산 전망을 가리킨다.6

l 정부의 재정기조가 신중한 경제·예산 관리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평가. EU 「안정·성장협약

(Stability and Growth Pact)」을 참고한 평가가 포함된다.

l 「재정책임법」에 명시된 예산규칙 준수 모니터링 및 평가. 예산규칙에 의하면, 정부 예산은 흑자 

또는 균형 상태이거나 만족스러운 속도로 그러한 상태로 나아가는 중이어야 한다.

l 예산규칙과 관련하여 미준수가 ‘예외적 상황’의 결과인지 여부 평가. 예외적 상황은 심각한 

경기침체나 예산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 통제범위 밖의 이례적 사건을 의미할 수 있다.

l 예산 및 안정 계획 갱신본의 바탕이 되는 재무부 거시경제 전망 보증(위원회에서 적절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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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역할로 인해 재정자문위원회의 임무가 변화하고 「재정책임법」이 개정되었다. 2013년 4

월, 아일랜드 정부는 재정자문위원회가 2014년 예산의 바탕이 되는 거시경제 전망을 독립적으로 

보증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재정기조가 “신중한 경제·예산 관리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는 위원회

의 임무는 장기적 지속가능성, 재정 위험 또는 기타 사안에 대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의 유연성을 제공한다.

위원회는 평가 보고서를 재무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공개적으로 발

표한다. 정부가 예산규칙(「재정책임법」에 명시)의 요건 준수에 관한 위원회의 평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재무부 장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정부 사유를 적은 진술서를 하원에 제출해야 한다.

5. 역할

재정자문위원회는 그 임무에 따라 2011년 10월 정부의 중기 재정 전망 평가를 발표하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현재는 연 2회 평가 보고서를 발간한다. 일반적으로 해당 보고서는 4개의 주요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거시경제 전망 평가(아일랜드 중앙은행(Central Bank of Ireland), 

EU, IMF 성장 전망 비교 포함), 예산 전망 평가, 재정규칙 준수 평가, 재정기조 평가이다.

위원회는 거시경제·예산 발전의 잠재적 영향과 재정정책기조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한 재정 

피드백 모델을 개발했다. 이 모델은 일반정부 적자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었다. 위원회

는 또한 불확실성을 보이기 위해 팬차트(fan chart) 사용을 채택했다. 재정 피드백 모델은 2015년 

기간 이후로도 연장되었다.

위원회는 거시재정에 중점을 두고 있어, 정부가 연례 재정법안과 회계연도별 상세 지출 예산안을 

통해 의회에 제출하는 새로운 예산정책 제안 각각을 위원회에서 검토하지는 않는다. 정책 제안의 

상세 비용 산출은 위원회의 임무에 속하지 않으며, 정당 선거공약이나 새로 당선된 정부 연정합의의 

재정 관련 부분도 이에 해당한다.7 위원회는 자체 판단으로 분석 문서와 연구 보고서를 발간한다.

6. 사업계획

위원회가 그 임무를 바탕으로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위원회에서 자체 정족수를 결정하며 

일반적으로 월 1회 회의를 열지만, 업무 중 많은 부분은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수행된다. 우선순위 

업무로는 2건의 재정 평가 보고서 작성이 있다. 이 보고서는 6월과 11월, 각각 안정 계획 갱신본 

및 예산 발표 이후에 발간된다. 위원회는 또한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며, 첫 번째 연례 보고서(2013

회계연도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연례 보고서의 내용에는 이전 12개월간의 위원회 활동 요약이 포함

된다. 위원회는 자체 판단으로 분석을 수행할 수도 있다(일례로 위원회는 컨설턴트에게 아일랜드 

재정규칙 연구를 의뢰했는데, 이는 「재정책임법」의 재정규칙 조항에 대한 의견 제시를 위한 것이

었다). 별도 연구 보고서는 위원회 웹사이트에 게시된다.

7. 예산

2011년 하반기와 2012회계연도에 위원회는 정부 보조금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았는데, 2012

년의 경우 상한이 65만 유로였다. 2013회계연도부터는 「재정책임법」에 따라 위원회 예산이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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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국가 중앙기금에서 직접 지급된다(사법부와 의회 같은 독립기관과 유사한 방식). 대부분의 다른 

공공지출과는 달리, 이 유형의 자금 흐름(‘비의결’ 지출)은 정부 지출안에 대한 하원의 연례 의결 

및 승인 대상이 아니며, 그에 따라 높은 수준의 보호와 다년 안정성이 보장된다. 해당 자금을 수정

하거나 취소하기 위해서는 신규 입법이 필요하다. 「재정책임법」에 따른 예산 배정액에는 80만 유로

(물가상승률 연동)의 상한이 규정되어 있다. 해당 자금은 지금까지는 충분한 수준이었으나 앞으로 

위원회의 역할이 변화할 경우 그에 따라 재검토가 필요할지 여부에 관해서는 일부 의문이 있다. 초기

에는 위원회 위원 중 몇몇은 무급으로 근무했고 다른 위원들은 급여를 받았다. 이는 지속 불가능한 

방식으로 여겨져 이제는 위원들이 시간 매입 방식으로 급여를 받는다. 재정자문위원회는 정해진 상한 

내에서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완전히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으나 몇 가지 난관이 존재한다. 

일례로, 아일랜드의 공무원에 대한 실질 채용 제한으로 인해 추가 사무직원을 채용하기가 예상보다 

어려워졌다.

8. 인력 구성

8.1. 지도부

위원회 위원 5명은 재무부 장관이 임명한다. 「재정책임법」에 위원 선정 시 국내외 거시경제 

또는 재정 분야 역량과 경험을 특히 고려해야 하며 가능한 한 “위원 구성에서 남녀가 적절한 균형”

을 이루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위원회 위원은 공직에 재임하거나 입후보할 수 없다.

「재정책임법」에 규정된 임기는 4년이고 1회 갱신 가능하다. 이는 의회 선거 주기 5년과 분리

되어 있다. 처음에는 2년에서 4년까지 차이를 둔 임기로 임시 위원들이 임명되었다.

위원은 임기 종료 전에 재무부 장관에 의해 해임될 수 있으나, 이는 하원에서 해당 해임과 그 

근거가 명시된 결의가 통과된 경우에 한한다(제4조제(3)항). 「재정책임법」(제4조제(2)항)에 

다음과 같은 가능한 해임 사유가 정의되어 있다.

a) 위원이 건강상의 문제로 위원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됨

b) 위원이 명시된 비위행위를 저지름

c) 위원이 재임을 중단해야 할 정도(장관 판단에 따름)의 이해관계 충돌이 존재함

d) 재정자문위원회가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해당 위원 해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위원 재임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a) 파산판결을 받음

b) 채권자와 화의를 맺음

c) 범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음, 또는 국가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기소하여 공판 가능한 범죄

에 해당했을 작위 또는 부작위로 구성된 범죄로 국가 외에서 유죄판결을 받음

d) 사기 또는 부정직이 수반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음

e) 「기업법(1990)」 제150조에 따른 선언이 내려짐, 또는 해당 법 제VII부에 의거한 자격 박탈 

대상으로 간주됨(제4조제(4)항)

재정자문위원회 위원은 재무부 장관에서 사임서를 전달하여 자의로 사임할 수도 있다. 위원회 

구성에 공석이 생긴 경우(어떻게 발생했든 관계없이), 재무부 장관은 합리적으로 가능하다면 6개월 

내에 대체자를 임명해야 한다(제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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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위원회는 위원장과 4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들 모두 적격 인물 탐색과 정부 결정을 

거쳐 2011년 7월 재무부 장관에 의해 임명되었다. 초대 위원장은 경제 및 공공재정 분야의 방대한 

경험을 가진 대학교수이다. 초대 위원회의 다른 구성원들은 경제사회연구소, IMF, OECD, 학술기관

에서 근무한 배경을 지녔다. 위원은 아일랜드 국적자일 필요가 없으며, 실제로 초대 위원회 구성원 

중 1명은 아일랜드인이 아니다. 위원회 내 외국인의 존재는 객관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

진다. 초대 위원 5명 중 3명은 아일랜드 밖에서 거주했다.

위원 대부분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이 비상근직이기는 하지만 위원회 업무는 

지속적인 상당한 시간 투자를 요구한다. 위원회는 아일랜드 공공부문 또는 아일랜드가 회원국이며 

예산에 기여하는 국제기구의 상근직원은 위원회 위원으로 일하며 재정적 이득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채택했다. 위원회의 임무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시간 투자에 대해 위원의 상근 고용주에게 

보상을 제공할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위원의 고용주가 해당 범주에 속하지 않거나 고용주가 존재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는 공공지출·

개혁부에서 정한 ‘범주 2 비영리 국가 지원 기구’ 기준을 따른다. 연간 수수료는 위원장의 경우 

20,520유로, 일반 위원의 경우 11,970유로이다.

8.2. 직원

초기 재정자문위원회에는 상근 사무직원 3명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파견 방식으로 고용되었다. 

이후 모델링 및 전망 역량 개발을 위해 직원 3명이 추가로 고용되었다.8 재정자문위원회는 아일랜드 

중앙은행, 국가재무관리청, 공공지출·개혁부, 경제사회연구소 등으로부터 직원 파견을 받아 도움을 

얻어 왔다. 「재정책임법」에 따른 예산은 위원회에 직원 채용 유연성을 제공하지만, 앞에서 언급했

듯이 신규 채용 시 정부의 사전 승인(좀 더 구체적으로는 고용되는 개인이 아닌 직위 개수에 대한 

승인)이 필요하며 이는 행정적 독립성에 대한 제한이라고 볼 수 있다.

위원회 위원과 직원에게는 ‘국가기구 관리를 위한 행동규범(Code of Practice for the 

Governance of State Bodies)’이 적용되며, 이해관계 충돌에 관한 조항이 포함된 위원회 자체 

행동규범도 마련되었다.

9. 정보 접근

「재정책임법」은 재정자문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한 정보 관련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제8조제(7)항은 위원회에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거나 그에 부수되는 모든 

권한”을 부여한다. 「재정책임법」에는 기밀 정보 공개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 기밀 정보는 “특정 

정보나 특정 부류 또는 종류의 정보와 관련하여 재정자문위원회 또는 재무부 장관(장관이 위원회에 

제공한 정보의 경우)이 기밀이라고 표명한 정보”로 정의된다. 향후 투명성 부족이라는 인식을 피

하기 위해 재무부 장관이나 위원회가 정보를 기밀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거나 좀 

더 명확히 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위원회는 보증 역할을 고려하여 재무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위원회 보고에 의하면, 위원회는 현재까지 타당한 수준으로 정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으나 

느린 답변으로 인해 분석이 지연된 사례가 일부 있었다고 한다. 대부분의 경우, 요청한 정보가 쉽게 

접근 가능하지 않아 지연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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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투명성

위원회는 활동에서 높은 투명성을 추구한다. 주요 보고서는 웹사이트에 게시되며 정부, 의회, 

기타 기관과의 공식 소통 및 회의 정보도 마찬가지이다(재정자문위원회 외부 회의 참고).

재정자문위원회는 평가에 사용되는 방법론과 관련해서도 계속 투명성을 추구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IFAC(2011)의 박스 3.2에는 위원회의 재정 피드백 모델에 대한 설명이 있다. 이는 이후 

추가로 발전되었으며 두 번째 평가 보고서에서 이에 대해 설명했다(IFAC, 2012c).

연 2회의 재정 평가 보고서 발표 시 기자회견이 열린다. 지금까지 위원회 간행물은 언론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특별 연구의 경우, 위원회에서 가장 적절한 발표 창구를 결정한다.9 위원장과 몇몇 

위원이 언론 인터뷰에 응해 왔다. 끝으로, 저명한 정기간행지에서 초기에 위원회의 긍정적 역할을 

다루었으며(또한 계속 다루어지며) 위원회의 성과 측정 관련 작업이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예: 

2013년 이코노미스트지).

11. 관리, 자문 지원, 모니터링, 평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위원회는 국가 지원 기관으로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다. 위원회 연례 보고서

에는 감사가 완료된 위원회 재무제표가 포함된다. 의회의 관련 위원회에서 이 감사 보고서를 검토할 

수 있다.

외부 감사와 의회에 의한 감독 외에도, 위원회는 활동에 강력한 책임성을 부과할 방법을 제안

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IFAC(2012a)는 정기적으로(예: 4년마다) 동료평가를 수행하고 투명성을 

위해 동료평가 결과를 위원회 웹사이트에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2015년 초, ‘2014~2016년 아일랜드 재정자문위원회 전략계획’에 따라 위원회의 성과를 

독립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전임 스웨덴 재정정책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으로 구성된 독립적 동료

평가단이 임명되었다. 해당 평가를 위한 위임사항10에는 동료평가단이 “「재정책임법」에 따른 

위원회 임무 및 의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맥락과 투입물, 산출물, 영향을 검토

하며 OECD 독립재정기관의 원칙을 참고할 것이라고 적혀 있다. 평가단은 재무부, 공공지출·개혁부, 

의회 재무·공공지출·개혁합동위원회, 학계, 매체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견해도 확인하고자 했다. 

동료평가단 최종 보고서는 2015년 6월에 재정자문위원회에 제출되었으며, 위원회는 이를 재무부 

장관과 의회 재무·공공지출·개혁합동위원회에 전달하고 위원회 웹사이트에 게시했다. 이 보고서

의 위원회에 대한 종합적 평가 결과는 긍정적이었다.

12. 결론

아일랜드 재정자문위원회는 여전히 비교적 신생 기관에 속하지만 정부와 의회, 일반대중에게 

단기·중기 재정 조정과 부채 지속가능성 문제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는 독립적 기관으로서 이미 

상당한 실적을 쌓았다. 위원회는 언론의 상당한 관심도 받기 시작했다. 위원회는 핵심 메시지 접근성에 

중점을 두어 계속 소통을 개선하고 있다. 초기에는 위원회 보고서에 대한 정부 반응이 제한적이었

으나 이제는 정부의 경제 관련 간행물(안정 계획 갱신본 포함)에 위원회 분석에 대한 상세 답변이 

포함된다. 위원회가 거시경제 전망을 독립적으로 보증하는 새로운 역할을 맡으면서 위원회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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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역량)가 변화했다. 위원회의 역할이 변화 중인 다른 영역으로는 국가 재정정책의 ‘신중성’을 

평가하는 임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장기적 지속가능성 문제 및 기타 사안 검토가 있다. 외부 평가

에서 선거공약과 예산안의 비용을 산출하는 새로운 역할, 즉 재무부에서 이미 수행 중인 개별 제안 

비용 산출을 넘어서 전체 제안의 종합적 영향을 검토하는 역할이 제안되었다(주농, 베그, 투티

(Junong, Begg and Tutty), 2015).

첫 번째 동료평가는 임무(및 관련 역량)와 작업물 품질 외에도 정보 접근 및 독립성 보장 등을 

위한 제도적 조치에 대해 유용한 평가를 제공했다.

주석

1. 이 절은 재정개혁의 예산 및 경제 관련 맥락을 자세히 설명한 재무부(2011) 제1절에서 많은 도움을 얻었다. 

하우(Haugh, 2011) 역시 유용한 배경 정보를 제공한다. 이 절에서 ‘재무부’는 통칭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현재의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와 2011년에 이전의 재무부가 분할되면서 신설된 공공지출·개혁부(Department of 

Public Expenditure and Reform)를 모두 가리킨다.

2. 아일랜드 경제 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참고: 

http://ec.europa.eu/economy_finance/assistance_eu_ms/ireland/index_en.htm

3. 2011년 5월, 스웨덴 재정정책위원회의 경험이 재무부 세미나에서 발표되고 논의되었으며 영국 예산책임처(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와 OECD의 다른 국제적 관점도 함께 논의되었다. 다음 참고: 

www.finance.gov.ie/viewdoc.asp?DocID=6868

4. 다음 참고: www.fiscalcouncil.ie/wp-content/uploads/2011/07/en.act_.2013.0029.pdf

5. 다음 참고: www.fiscalcouncil.ie/wp-content/uploads/2011/07/IFAC_MoU__Readable.pdf

6. 2012년까지 연례 예산은 전통적으로 12월 초에 제출되었다. 2013년부터 유로존 규칙에 따라 예산 제출 시기가 매년 

10월 초로 앞당겨졌다.

7. 특히 총선과 관련한 정당 정책 제안의 비용 산출 역할은 재무부에서 수행한다. 재무부에서 이러한 비용 산출을 기밀로 

취급하도록 하기 위한 규약이 마련되어 있으나, 정당은 원한다면 이를 공개적으로 발표할 수 있다.

8. 재무부가 이보다 약간만 큰 수준의 소규모 전망팀만을 두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9. 예를 들어 재무부(2011)에 대한 공식 답변인 IFAC(2012a)는 1월 말 더블린에서 열린 경제학자 콘퍼런스에서 

재정자문위원회 위원장에 의해 발표되었다.

10. 위임사항은 위원회 

웹사이트(www.fiscalcouncil.ie/wp-content/uploads/2015/03/Terms-of-Reference_website.pdf)에 게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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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의회예산처
(Ufficio parlamentare di bilancio, Upb)

설립: 2013년(운영 시작은 2014년)

수권 법령: 법률 제243호(2012)(헌법 개정법 제1호(2012) 이행)

임무: 공공재정 발전 분석 및 모니터링과 재정규칙 준수 평가

예산: 연간 600만 유로(의회 양원에서 각각 300만 유로 제공)(2014년)

직원: 이사회 구성원 3명, 첫 3년을 위해 직원 30명 채용 예정,1 

이후 직원 수 40명으로 증가 가능



독립재정기관의 원칙과 사례연구

130 OECD 예산저널 – 2015/2호 ⓒ OECD 2016

1. 배경

이탈리아 의회예산처 설립법은 공공재정 정보의 품질을 둘러싸고 10년간 이어진 논의의 결과

이다.2 오랜 시간에 걸쳐 의사결정권자, 특히 의회에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을 개혁하기 위한 몇 

가지 안이 제시되었으며, 그중에는 재정 발전을 평가하고 검증할 새로운 독립기관 신설 제안도 

있었다.

이 논의는 유럽 최악의 경기침체(2008~2009년) 이후 정점에 달했다. 이 경기침체는 이탈리아를 

포함한3 많은 EU 회원국에 상당한 재정 관련 난관을 야기하여, 예산적자 및 공공부채 수준이 악화

되었다. 이로 인해 EU 회원국 간의 재정정책 조율을 강화하여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의 경제적 

효과 파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필요성도 대두되었다.

이러한 체계적 압력에 대응하여, EU는 회원국 내 재정 및 거시경제 감시 강화를 위해 다섯 가지 

규정과 한 가지 지침으로 구성된 패키지(‘식스팩(six-pack)’)를 도입했으며, 이는 2011년 12월 

13일에 발효되었다. 식스팩은 두 가지 재정 목표를 설정했던 기존 「안정·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을 강화했다. 해당 목표는 회원국에서 적자가 GDP의 3%, 공공부채 수준이 GDP의 

6%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식스팩은 이후 감시체계 강화를 위한 두 가지 추가 규정(즉 

‘투팩(two-pack)’)에 의해 보완되었는데, 이는 특히 국가 수준에서의 공통 재정규칙이 “독립적 

기관에 의해 모니터링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투팩은 2013년 5월에 발효되었다.

이탈리아 의회는 EU 개혁을 반영하여 2012년에 이탈리아 헌법 개정법을 통과시켰다. 헌법 제

97조제1항은 “일반정부기관은 EU 법규에 따라 균형예산과 공공부채 지속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

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2014년에 발표된 이 개정법은 적자 및 GDP 대비 부채 비율 목표와 관련

하여 「안정·성장협약」에 의거하여 이탈리아가 따르는 기존 재정규칙을 강화했다.

이후 2012년 말에는 헌법 개정 관련 행정체계 시행을 위한 법률 제243호(2012)(이하 ‘법률’)

가 통과되었다. 이 법률은 특히 균형예산 범위 및 기한(제II장), 재정 목표 미준수 시 시정조치(제

III장), 정부 하위단위 예산 균형 확보 방법과 차입 제한, 경기 불황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지방정부 지원을 위한 기금 수립(모두 전체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조치, 제IV장), “공공재정 발전 

분석 및 모니터링과 재정규칙 준수 평가를 위한 독립적 기관”(즉, 의회예산처) 설립(제VII장)을 

규정했다.

법률 준비의 일환으로, 양원 예산위원회(Budget Committee) 위원장들이 양원 관료와 경제·

재무부(Ministry of the Economy and Finance)(구체적으로 국가회계담당관실(Office of the 

State Accountant General) 및 재무국(Treasury Unit)), 각료회의 의장실(Office of the 

Presidency of the Council of Ministers)(의회관계국(Unit for Relations with the Parliament)), 

감사원(Court of Auditors), 이탈리아은행(Bank of Italy), 국립통계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Statistics) 대표로 구성된 기술 실무그룹을 구성했다. 이 실무그룹은 2012년 9월 24일에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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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하고 조사 결과를 예산위원회 위원장들에게 전달했다. 이 실무그룹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2년 11월 말 양원에서 몇 가지 의회 법안이 발의되었다.

양원 예산위원회는 다른 국가의 다양한 독립재정기관 모델을 검토했으며 OECD 같은 국제기구의 

비교 연구도 고려했다. 이탈리아 의회예산처를 정의하는 특징으로서 법안 심의 중 상당한 논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바로 집단적 지휘구조인데, 이는 OECD 국가 내 ‘의회예산기관’ 모델보다는 

‘재정위원회’ 모델에서 더 흔히 나타나는 구조이다. 이사회를 설치하기로 최종 결정되기는 했으나, 

의장은 다른 이사보다 높은 지위를 부여받으며 의회예산처 활동 방향에 대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진다.

최종 법안은 양원 모두에서 큰 표 차이로 승인되었다.4

2. 행정부 및 입법부와의 관계

의회예산처는 의회에 부속된 독립기관이며(법률 제16조제1항), 현재 의회 부지 내 별도의 공간에 

위치한다. 의회에 부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법률에 “의회예산처는 판단과 평가에서 온전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누린다”고 명시되어 있다(제16조제2항). 이러한 독립성을 보호하는 주된 장치는 임명 

절차에 대한 규정과 의회예산처 운영의 모든 측면을 관리할 수 있는 이사회 재량권이다.

의회는 의회예산처 이사회 임명 절차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의회예산처 사업계획과 예산 및 재무

보고서를 검토하며, 의회예산처에 지출승인을 제공한다. 의회예산처 이사회는 양원 의장에게 연례 

예산 초안과 연례 재무보고서를 제출할 책임이 있으나, 의회에서 이 보고서의 내용을 수정할 수는 

없다. 의회는 의회예산처 보고서 및 요청에 따른 이사회 의장의 위원회 증언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책임을 행사한다(제18조제2항). 예산위원회는 2014년 가을에 첫 번째 의회예산처 청문회를 

진행했으며 2014년과 2015년 모두 청문회가 여러 차례 열렸다.

의회예산처의 기능 중 다른 OECD 국가 내 유사 기관과 다른 측면 중 하나로 ‘준수 또는 설명’ 

규칙이 있다. 의회예산처의 평가가 정부 평가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 하원 또는 상원 예산위원회 

구성원 1/3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정부가 입장을 설명하거나 의회예산처 평가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8조제3항). 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 ‘준수 또는 설명’ 의무는 의회예산처와 정부 평가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그 차이가 상당한 경우라 해도) 자동 촉발되지는 않으며 의회가 이를 

촉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이 독립기관의 역할을 약화시킬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데, 야당이 정부 조치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는 데 관심이 있을 것이 분명하며 해당 규정이 

의회예산처의 활동과 헌법에 따른 의회의 정부 감시 역할 중복의 위험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

이다. 정부 평가와 차이가 있는 의회예산처 평가에 대한 의회 논의는 해당 평가에 최대한의 공적 

가시성과 적절한 중요성을 부여하는 이상적 방법이다. 의회예산처 웹사이트를 통한 작업물 발간(제

18조제4항)은 필요한 일반대중의 관심을 얻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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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1. 예산 절차에서 입법부의 역할

이탈리아 의회는 양원으로 구성된다. 하원(630석) 및 상원(315석)의 의원은 직선제로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다. 7년 임기의 대통령은 의회에서 비밀투표로 선출되며 양원 합산 2/3 이상의 표를 

얻어야 한다.

이탈리아 의회는 예산 심의에서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며 현재는 양원이 동일한 예산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대규모 개혁 절차가 진행 중으로, 이 개혁이 이루어지면 상원은 크게 줄어든 권한을 

가진 광역의회가 되고 하원이 의회 예산 절차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에 따라 아래에 

설명된 상원 권한 중 상당수는 수정되거나 폐지될 예정이다.

예산안은 정부에서 제출하며 의회 각 원에서 최종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승인할 수 있다. 의회

(또는 정부)에서 발의한 수정안은 경제·재정문서(Economic and Financial Document) 갱신본에 

명시된 목표 수지를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수정안에 더 높은 지출이 수반되는 경우, 이는 상쇄되어야 

한다. 1988년 예산 법률 개정에 의해 처음 규정되고 이후 의회 의사규칙에 명시된 이 원칙은 최근 

예산 절차·기한·내용에 대한 EU 규정 도입과 EU 회원국이 직면한 현재의 재정적 난관에 따른 긴

축재정의 필요성으로 인해 더욱 강화되었으며, 이는 헌법 개정법 제1호(2012)와 관련 시행법인 법률 

제243호(2012)에 반영되었다. 발의되는 수정안은 수천 건에 달하지만 대부분은 실행 불가능하고 

소수만이 승인된다. 수정안은 실체적이지 않은 보여주기식인 경우가 많으며 주로 운영 지출에 초점을 

맞춘다. 예산안을 수정할 수 있는 입법부의 공식 권한에 관계없이, 최종투표는 정부에 대한 ‘신임’의 

문제로 간주된다.

이탈리아 정부의 회계연도는 1월에서 12월까지이다. EU에서 채택한 투팩 규정에 맞춰, 4월 

중순에 정부가 의회에 경제·재정문서를 제출한다. 이 문서에는 중기 재정 계획을 개괄한 안정 계획 

갱신본과 향후 12개월에 대한 성장 및 고용 정책 우선순위를 명시한 국가 개혁 사업이 포함된다. 

그러면 의회에서 이 정책 문서를 검토한다. 승인이 4월 말 전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검토 기간은 약 

3주이다. 문서 제출에서 승인까지의 이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의회 논의와 검토가 모두 이루어진다.

9월 중순에 정부가 의회에 갱신된 경제·재정문서를 제출한다. 이 문서에는 수정된 거시경제 및 

공공재정 전망과 유럽이사회의 논평을 통합하여 갱신된 계획 목표가 포함된다. 이후 10월 중순에 

예산안이 상정되는데, 예산안은 경제·재정문서 갱신본에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성적·

정량적 조치(예: 최대 부채 수준 제한, 세율 변경)를 제시하는 안정 법률과 정책 분야(‘소임’)별로 

지출 계획을 설명하는 중앙정부 예산안으로 구성된다. 현재 진행 중인 개혁의 일환으로, 정부는 

2017년부터 이 두 문서를 하나로 통합할 계획이다. 예산안은 12월 말까지 승인된다.

하원과 상원에 각각 예산안 검토의 중점사항인 공공재정 또는 예산 문제를 주로 책임지는 위원회가 

있다(현재 기준으로 하원 예산·재무·계획위원회(Budget, Treasury and Planning Committee)와 

상원 경제계획·예산위원회(Economic Planning and Budget Committee)). 그러나 모든 의회 상임

위원회가 예산안에서 각자의 책임 분야와 관련한 측면을 검토한다. 이들 분야별 상임위원회는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동일 ‘소임’ 내에서 배정액을 변경하는 수정안을 전달할 수 있다. 그러면 

주된 예산위원회에서 이들 분야별 위원회의 권고를 검토한다. 이러한 절차는 일반에 공개된다. 예산

위원회에서 승인한 예산안은 이후 본회의에서 검토되며 본회의 중 추가 수정도 가능하다.

양원 예산위원회는 전문 직원의 지원을 받는다(박스 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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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예산처는 중앙은행, EU, 기타 국제기구, 민간 연구센터, 사회적 파트너(예: 경제인연합회

(Confindustria), 노조), 지방당국 등 거시경제 또는 공공재정 전망을 내놓고 중앙정부의 전망을 평가

하는 다른 단체 또는 기관과의 협력과 관련하여 재량권을 가진다. 공공재정 및 예산 관련 문서가 

의회에 제출되면 재정문제를 담당하는 의회 위원회에서 공공재정 분야 역량을 갖춘 이들 단체(주로 

이탈리아 내)와의 청문회를 진행한다. 이들 단체는 정부 전망과 재정조치 내용을 평가하고 의견을 

표명하는데 이는 호의적일 수도 있고 비판적일 수도 있다.

박스 2. 이탈리아 의회 내 기존 예산 절차 전문 지원

1989년, 이탈리아 의회는 의원들에게 전문화된 비정파적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원내 기관 2개를 

설립했다. 국가예산국(State Budget Department)과 상원예산처(Senate Budget Service)는 재정 

관리 개선을 위한 더 광범위한 의회 개혁의 일환으로 설립된 것이다. 두 기관 모두 개별 의원과 의회 

위원회를 지원하지만 중점 업무는 하원과 상원의 주된 예상위원회를 지원하는 것이다. 두 기관 모두 

의회 내부 규약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국가예산국은 하원의 입법 관련 재정 고려사항 검토, 특히 연례 예산안 심의를 지원한다. 직원은 

약 15명의 법률·경제전문가로 구성된다. 국가예산국은 몇 가지 종류의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여기

에는 행정부 예산안 분석, 기타 법안 및 정책안 비용 추산, 더 광범위한 경제 분석이 포함된다. 모든 

보고서는 하원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하다.

상원예산처는 상원의 법안 재정 영향 평가를 지원한다. 법률 및 경제를 전문으로 하는 상근직원 

약 9명을 두고 있으나, 이는 계획된 상원 개혁으로 인해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상원예산처는 네 

종류의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이는 행정부 예산안 분석, 행정부 정책안 및 법안 비용 추산 검증, 경제 

분석, 기타 ‘정책 보고서’이다. 정책 보고서는 복잡한 예산 제안 및 개념을 간략하게 설명한 문서

이다. 모든 보고서는 상원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하다.

이 두 기관이 상원 개혁으로 인해 어떻게 변화할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두 기관의 예산은 하원 및 상원 전체 지출승인액의 일부이다. 분석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약간의 자원이 제공된다.

제9절에 적혀 있듯이, 의회예산처는 거시경제 전망 및 공공재정 평가 역할과 관련하여 두 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l 의회예산처와 국립통계연구소 간 기본협약, 2014년 8월 7일

l 의회예산처와 경제·재무부 간 양해각서, 2014년 9월 15일

3. 설립의 법적 근거

의회예산처 신설은 2012년 4월 20일자 헌법 개정법 제1호(2012) 제5조제1항제(f)호에 따른 

것이다(관련 조항은 2014년 1월에 발효됨). 이는 의회 양원에서의 다수 독회와 가중 다수결을 요구

했다. 의회예산처의 조직구조와 역할은 법률 제243호(2012) 제16조~제19조에서 정의되었다. 이탈

리아 의회는 이러한 입법 형태를 채택하면서 추가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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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무

의회예산처의 임무는 법률 제18조제1항에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다. 

해당 조항에는 의회예산처가 다음에 대한 분석, 감사,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a) 거시경제 및 공공재정 전망

b) 주요 입법조치의 거시경제적 영향

c) 공공재정 발전(하위부문별 발전 포함), 재정규칙 준수

d) 공공재정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e) 시정조치 활성화 및 적용, 예외적 상황으로 인한 목표 이탈

f) 위에 언급된 분석, 감사, 평가에 적절한 기타 경제 및 공공재정 사안

법률에 구체적 역할(제a호~제e호)과 재량에 따라 부수적 작업을 수행할 제한 없는 법정 권한이 

모두 규정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의회예산처의 임무는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다.

지정된 보고서 작성 및 발표 시기는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으나, 많은 경우 기존 의회 예산 

절차와 직접 연결된다(박스 1 참고). 여기에는 연례 예산 계획의 일부로 정부가 제출한 전망 및 

추산치 검증이 포함된다. 의회예산처 임무에 따라 수행되는 검증 및 평가 업무 중 상당 부분은 예산 

절차에 맞춰 이루어진다.

헌법에 균형예산 및 부채 지속가능성 원칙이 일반정부에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제81조

제6항 및 제97조제1항), 여기에는 광역·지방정부와 그 밖에 정부가 관리하는 독립기관이 포함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렇게 확대된 임무 덕분에 의회예산처가 이탈리아 재정 맥락 전반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그와 동시에, 이러한 광범위한 관할로 인해 많은 의회예산기관이 흔히 직면

하는 문제, 즉 제한된 자원과 관련한 우선순위 설정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5. 역할

위에서 밝혔듯이 법률(제18조제1항)에 의회예산처의 역할이 정의되어 있으나, 몇몇 측면에서는 

의회예산처에 의한 일부 해석의 여지를 남겨 두었다. 예를 들어 거시경제 및 공공재정 전망 평가와 

보증의 경우, 의회예산처는 자체적 대안 전망 작성을 포함한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 의회

예산처는 설립 초기에 세 가지 독립적 전망을 기준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국립통계연구소의 

모델을 채택했으나 해당 모델의 공공재정 부분은 아직 개발이 진행 중이다. 향후 의회예산처 자체 

거시경제 전망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보증 절차 시기와 정보 가용성과 관련하여 이미 몇 가지 문제가 대두되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정책 시나리오가 필수 요소로 들어가는 예산조치 구조에 대한 정보가 최종 검증 기한 직전에야 

입수되어 정책 기본틀 마련을 담당하는 측과 그에 대한 검증을 요구한 측 사이의 논의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의회예산처는 재정규칙 준수 모니터링, 장기 지속가능성 평가, 정책 비용 산출과 자체 판단에 

따른 경제 및 공공재정 사안 연구 역할도 한다. 자체 판단에 따라 수행된 작업의 예로 2015년의 

파생상품 연구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의회와 언론의 상당한 관심을 받았다. 재정규칙과 관련하여, 

의회예산처는 「재정협약(Fiscal Compact)」 이행을 위해 EU 집행위원회가 개발한 공통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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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하면서, 재정·예산 계획 문서에 명시된 목표를 상당히 벗어난 경우 그에 대응한 시정조치 

활성화 및 적용을 검증한다.

법률은 또한 의회예산처가 예외적 상황(예: 심각한 경기침체, 자연재해)에서 예산 목표 이탈에 대한 

자체 평가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의회예산처는 규범적 조언이나 정책 권고는 제공하지 않는다.

6. 사업계획

앞에서 언급했듯이, 의회예산처의 사업계획은 그 법정 임무와 이탈리아 예산 절차의 핵심 기준을 

제공하는 EU 법규를 바탕으로 한다. 예를 들어 “재정규칙 준수”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는 요건은 

표면적으로 정부에서 제출하는 예산안과 연결되며, 이는 EU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EU 법규에 따라 부여된 역할 충족을 넘어서, 법률 제243호는 의회예산처가 연간 “활동계획” 

즉 사업계획을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8조제4항). 이 사업계획은 의회예산처 이사회 의장이 

양원 예산위원회에 제출하며 의회예산처 웹사이트에 게시된다.5 사업계획 채택 시기는 의회예산처

에서 예산 주기와 관련 공공재정 문서·법안의 의회 제출 시기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의회예산처에 부여된 법정 임무는 주도적 작업과 지시에 따른 작업 수행을 모두 허용한다. 그와 

동시에, 법률에는 예산 또는 공공재정을 담당하는 의회 위원회가 의회예산처의 작업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잠재적 역량 제한과 업무 우선순위 설정 방식에 대한 의문을 야기한다. 

현재 의회예산처는 전체 업무와의 주제 관련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업무 우선순위를 정한다.

7. 예산

법률 제19조에 의회예산처 자금 수준과 자금 확보 방법이 명시되어 있다. 앞에서 밝혔듯이 

2014년부터 의회예산처 운영을 위해 의회 양원에서 각각 300만 유로를 지출승인할 예정으로, 그렇게 

되면 의회예산처의 예산은 연간 600만 유로가 된다.6 이는 의회예산처 지출 계획 시 충분한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영구적 자금지원 약정이다. 행정 서비스(예: 임차료, 수도·전기요금)는 의회예산처 

예산 600만 유로 외에 추가로 양원에서 제공한다.

법률에 따라 이 지출승인액은 의회예산처 이사회의 조언에 따라 연례 예산법을 통해서만 수정 

가능하다. 수정(즉, 예산 배정액 증가 또는 감소)에 관계없이 자금이 “의회예산처 임무의 효과적 

수행을 보장”하기에 충분해야 하며 따라서 예산 지출승인이 취소될 수는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제

19조제1항).

의회예산처 이사회가 의회예산처의 재무 관리를 책임지며, 양원 의장에게 연례 예산 초안과 이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들 문서는 의회 재무보고서 부록으로 발간된다(제19조제2항). 

이 규정의 목표는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의회에서 예산 초안 또는 재무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이다.

8. 인력 구성

8.1. 지도부

의회예산처는 집단적 지휘구조, 즉 이사회를 두고 있으며 이사회 구성원 3명 중 1명이 의장을 

맡는다(제16조제2항). 의장은 특정한 특권과 책임을 가지는데, 여기에는 이사회 회의 주재 및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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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외부에서 의회예산처 대표, 의회 청문회에서 의회예산처를 대신하여 증언, 예산위원회에 의회

예산처 연간 사업계획 제출, 의회예산처 직원 중 사무국장(Director General) 임명이 포함된다. 사무

국장은 의회예산처 운영(예: 다른 직원 고용, 파견 관리)을 감독한다. 이사회 구성원들과 마찬가지로 

사무국장도 경제 및 공공재정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인물이어야 한다.

이사회 의장과 다른 이사들은 양원 의장이 공공재정 담당 위원회에서 뽑은 10명의 후보 중에서 

선정한다. 이 상당히 새로운 절차는 실행상에서 몇 가지 어려움을 야기했는데, 여기에는 꽤 오래 

이어졌던 첫 번째 임명 절차가 포함된다. 후보는 위원회 구성원 2/3의 지지를 얻어야 하며 “인정된 

독립성과 국내 및 국제 수준 경제·공공재정 분야에서 입증된 전문성 및 경험”을 바탕으로 선정된다

(제16조제2항).

이사회 구성원들은 갱신 불가능한 6년의 임기로 임명되며, 이는 5년의 선거 주기와는 독립적이다. 

이러한 사실과 재임명 불가 규정은 정치적 압력으로부터의 보호에 도움이 된다. 이사들은 일단 임명

되면 거의 모든 다른 직업을 가지는 것이 금지된다. 여기에는 공직 임용, 공공·민간부문 고용, 다른 

위원회 또는 협회 참여가 포함된다. 이러한 제한을 고려하여 이사 직위는 상근직으로 간주되며 그에 

합당한 보수가 제공된다. 의장은 이탈리아 경쟁청(Italian Competition Authority) 청장에 상응하는 

급여를 받으며 다른 이사들은 해당 수준의 80%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다(제16조제2항). 법률은 

임명자의 국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최근 ‘OECD 이탈리아 경제 조사’(2013)는 덴마크,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웨덴의 경우처럼 이사회가 이탈리아인이 아닌 구성원 포함을 고려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사회 구성원 임명 조건이 위배된 경우(예: 다른 고용 또는 소속 수락을 통해), 양원 예산위원회 

구성원 2/3가 승인한 청원을 바탕으로 양원 의장이 해당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이 절차 역시 상원 

개혁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초대 이사진은 의회예산처가 운영에 들어갔어야 했던 날로부터 4개월 뒤인 2014년 4월 30일에 

임명되었다. 초대 의장(‘처장’)은 경제·재무부와 IMF 등의 국제기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학계 인사였다. 다른 2명의 이사(‘고문’)에는 역시 경제·재무부 근무 경력과 미국 의회예산처

(Congressional Budget Office) 연구 수행 경험이 있는 또 다른 저명 학자와 경제·재무부 및 

OECD 근무 경력을 지닌 상원 핵심 예산 고문이 포함되었다.

이사회는 의회예산처의 최초 조직 규정 마련을 책임지며, 이는 양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제4항). 여기에는 특히 조직구조, 소통 전략, 내부 정책 및 절차, 직원의 법적 지위 및 보수가 

포함된다. 끝으로, 법률에는 이사회가 “경제 및 공공재정” 분야에서의 “입증된 경험”을 가진 개인

으로 구성된 과학위원회(Scientific Committee)를 설치하여 의회예산처 운영 방법론에 관한 안내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제18.5조).

8.2. 직원

법률에 “의회예산처는 자질 및 능력과 자체 운영 관련 필요만을 바탕으로 한 선택에 따라 

직원을 선정할 온전한 자율성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제17조제1항). 초기 3년의 운영 기간 

동안은 의회예산처 직원 수가 3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이후의 직원 수는 40명을 초과할 수 

없다(제17조제4항). 의회예산처 직원 확보 경로는 다양하며 다음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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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공개 경쟁을 통해 채용되는 정규직

l 최대 3년 계약(1회 갱신 가능)으로 채용되는 계약직

l 의회, 다른 일반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구(중앙은행, 재무부, 국립통계연구소 등)에서 파견되는 

파견직

운영 첫해에 의회예산처는 경제전문가 5명과 행정직원 5명으로 이루어진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경제전문가 추가 6명 채용이 진행 중이다. 초기 직원들은 대부분 경제·재무부와 

국립통계연구소, 이탈리아은행에서 파견된 이들이다. 하원 원내 예산국의 경제전문가 1명이 의회

예산처에 합류했다.

의회예산처 직원들은 거시경제 분석, 공공재정 분석, 분야별 분석(조세 및 지출 측면 검토)을 

담당하는 3개의 부서로 조직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부서는 밀접하게 상호 연결된다.

9. 정보 접근

의회예산처의 임무 관련 정보 접근 권한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제18조제6항). 법률에는 의회

예산처가 모든 일반정부기관, 공공기구 및 공기업과 교류하며 데이터 및 정보 소통은 물론 의회

예산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방식의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제

18조제6항). 의회예산처의 직무 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이들 기관 및 단체는 자신이 생성했거나 

유지하는 경제 및 공공재정 관련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권을 의회예산처에 부여해야 한다. 데이터 

및 정보 접근에는 보통법에 의해 부과되는 기밀 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일반적 제한이 적용

된다.

의회예산처는 정보 접근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양해각서 두 건을 체결했으며, 더 직접적인 

접근을 위한 경제·재무부와의 협약 체결을 추진 중이다. 체결된 양해각서는 다음과 같다.

l 의회예산처와 경제·재무부 간 양해각서, 2014년 9월 15일. 이는 거시경제 전망 보증과 공공재정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다룬다.

l 의회예산처와 국립통계연구소 간 기본협약, 2014년 8월 7일. 이는 거시경제 전망 모델과 조세

정책의 영향 미시시뮬레이션에 관한 협력협약이다.

의회예산처의 지원을 받는 양원 예산위원회 역시 공공재정 및 회계에 관한 법률 제196호

(2009) 제6조를 통해 관련 정보 접근을 보장받는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정보 접근과 관련한 유형·

시기·절차에 대한 명시적 제한은 없으며 정보 접근이 상당히 원활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아직은 

초기에 불과하다.

10. 투명성

OECD에서 작성한 독립재정기관의 원칙 초안에 맞춰, 법률에 의회예산처의 분석 및 보고서를 

해당 기관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제18조제4항). 이는 해당 보고서의 바탕이 된 

방법론에도 확장되어 적용되며, 여기에는 재정 전망 및 비용 산출 모델의 구조와 가정도 포함된다. 

의회예산처는 그 외에도 의회예산처 규정, 행정 절차, 직원 및 예산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한다. 웹사이트 영어 번역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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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예산처는 매체와의 직접적 연락 담당자를 두고 있으며 이사회 의장이 대변인 역할을 한다. 

의회예산처는 2015년 예산심의기간 개시 시점에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며 주요 일간지 핵심 기자단과의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아직까지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론 보도가 제한적인 편이다. 의회예산처는 

관련 시민사회단체와의 교류를 추진 중이며 일반대중의 참여 촉진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인포그래픽 

같은 도구 개발도 계획 중이다.

11. 관리, 자문 지원, 모니터링, 평가

의회예산처가 수행하는 분석의 권위를 보장하기 위해, 법률 제18조제5항에 이사회가 국내·유럽·

국제 수준 경제 및 공공재정 분야에서의 입증된 경험을 가진 이들로 구성된 과학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위원회의 임무는 의회예산처 운영 방법론(분석의 기술적 측면 포함)

에 관한 안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위원회는 학자, 전문가, 유럽·국제기구 고위 간부로 구성될 

수 있으며 공공재정 분야 국가기관 구성원도 포함할 수 있다. 2015년 초 현재 해당 위원회 설립 

계획이 진행 중이다.

법률에는 의회예산처 모니터링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조항이 없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모든 보고서와 분석이 발간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이 의회예산처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비공식적 방법이 제공된다. 또한 의회예산처가 이탈리아의 EU 재정규정(즉 적자 및 부채 지속

가능성)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므로, EU 집행위원회가 해당 영역에서의 의회예산처 

분석 신뢰성 및 품질을 모니터링할 수도 있다.

의회예산처는 이미 감사위원회(Board of Auditors)를 설치했다. 이 위원회는 재무 관리 및 회계 

검증, 연례 예산 초안 및 연중 예산 이행에 대한 의견 제시, 의회예산처 연례 보고서를 통한 보고를 

담당한다. 감사위원회는 그 밖의 행정 및 회계 사안에 관한 의견도 제공할 수 있다.

12. 결론

의회예산처 운영 방식에는 독립재정기관의 원칙에 제시된 모범관행 대부분이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조치가 성공을 거둔다면, 의회예산처가 입법부의 역할 향상과 투명성 및 재정규율 강화를 

통해 정치적 예산편성 체계에 내재된 유인을 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의회예산처는 의회에서 기존에 이용 가능했던 연구 및 분석 역량을 보완하고 확장한다. 이를 위해 

의회예산처는 예산법안의 거시적 측면에 대한 경제적 관점 및 접근법에 초점을 둘 것으로 기대되며, 

여기에는 분야별 분석과 주요 조치의 경제적 영향 평가가 포함된다. 우선순위 설정에 대한 이러한 

접근법은 의회예산처 설립의 주된 동력이었던 재정 관리 관련 EU 지침 준수 평가 역할에 부합한다.

의회예산처 업무가 언제나 예상만큼 적시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상당히 오래 이어진 임명 

절차 이후, 이사회는 2014년 9월에 첫 번째 전망 및 재정상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빠르게 고용 

절차를 개시하고 내부 규정을 마련해야 했다. 계획된 직원 30명 고용은 2015년 초 현재까지도 계속 

진행 중이며 고용이 완료된 직원은 전체의 1/4 미만이다. 또 다른 장단기적 난관에는 매체와의 관계 

구축을 포함한 소통 문제가 있다. 이는 긍정적인 출발을 보였으며, 웹사이트 등의 소통 수단 추가 

개발은 이미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영어 버전 웹사이트 구축이 진행 중이다.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 의회예산처는 이탈리아 예산 관리 체계 내 다른 행위자들과의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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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례로 법률에 의회예산처와 관련하여 감사원의 별개이지만 

보완적인 역할이 명시되어 있다(제20조). 구체적으로 보면, 감사원은 “예산 관리”에 대한 사후 

감사를 수행한다. 그와 같이, 두 기관은 서로 협력하여 헌법 제97조제1항(즉, 균형예산 달성 및 공공

부채 지속가능성 보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좀 더 광범위하게 보면, 이탈리아 재정의 EU 예산 지침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의회예산처의 

중심 역할을 고려할 때, EU 집행위원회와 행정부 양쪽 모두에서 해당 작업물을 신뢰할 수 있다고 

여기게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의회예산처는 다른 유럽 독립재정기관과 협력하여 EU 집행위

원회와의 소통 및 정보공유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다. 

주석

1. 2015년 초 현재의 인력은 경제전문가 6명과 행정직원 5명으로 이루어진 ‘초기’ 인력으로 제한된다. 의회예산처의 

지속적 직원 채용의 일환으로 경제전문가 11명 추가 모집을 위한 광고가 진행 중이다.

2. 발라소네와 프랑코, 고레티(Balasonne, Franco and Goretti, 2013)는 이탈리아 독립재정기관의 잠재적 역할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탈리아 재정체계의 약점 중 독립재정기관이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항목으로 “의사결정 절차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의 품질 미흡 및 불투명성, 신뢰할 수 없는 기준선 추산(바탕이 되는 가정 및 방법론의 불완전한 공개 

포함), 정책 설계를 뒷받침할 권위 있는 증거 기반 분석 결여, 효과적 모니터링을 방해하는 빈약한 정보 체계, 이탈 

발생 시 대응을 지연시키는 느슨한 규약”을 꼽았다.

3. 이탈리아는 2011년 말부터 성장 부진과 높은 공공부채(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130%에 달함) 해결을 목표로 

구조개혁 및 재정건전화 정책을 추진했으나 유로존 경제 위기의 영향을 계속 받았다(OECD, 2013).

4. 하원 반대표는 3표, 상원 반대표는 4표에 불과했다.

5. 첫 사업계획인 2014년 사업계획이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다.

6. 제19조제3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1항에 명시된 대로 2014년부터 제공될 연간 600만 유로의 운영비는 

2014년 특별 경상계정 자금의 예상 금액을 상응하게 감액하여 충당한다. 이는 회계 목적상 2012~2014년의 3년 

예산에서 2012년 경제·재무부 추산치 중 ‘할당되어야 할 자금’ 소임의 일부를 구성한 ‘긴급 및 특별 자금’ 

프로그램에 따른 것으로 인정된다. 해당 총액 중 연간 200만 유로(2014년부터)는 경제·재무부 지출승인액에서 

가져오고 나머지 연간 400만 유로(2014년 기준)는 노동·사회정책부(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Policies) 

지출승인액에서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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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2003년의 국회예산정책처 설립은 기본적으로 재정 불균형을 모니터링할 독립적 기관의 필요성

보다는 정치적 발전과 관련된 것이었다. 사실 한국은 재정과 관련하여 일관되게 신중한 입장을 취해 

왔다. 1997~1998년의 아시아 금융 위기 시기에도 일반정부 통합재정수지는 흑자를 유지했다.1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당시 일반정부 총부채는 GDP의 25% 미만이었다.

1990년대에 한국은 제6공화국 체제에서 1987년에 시작된 민주화 과정을 심화하는 중이었다. 

1992년에는 30년만에 처음으로 민간 출신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국회의 힘이 강해지고 국회 법제

예산실(1994년에 국회사무처의 일부로 설립)을 포함한 새로운 능력이 부여되었다. 법제예산실은 

2000년에 법제실과 예산정책국으로 재편되었다. 그리고 이후 2003년, 법률에 의해 국회예산정책처가 

독립적 기관으로서 공식 설립되었다.

2003년 국회예산정책처 설립의 주된 원동력은 정치적 상황에서 유래했다. 2002년 12월, 사상 

최초로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여전히 한나라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점정부 상태에서, 국회 다수당은 신임 대통령의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할 독립적 예산기관 신설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국회예산정책처 설립에 

대해서는 정당을 막론한 광범위한 합의가 존재했으며 국회예산정책처는 현재까지도 계속 여러 정당을 

망라한 지지를 얻고 있다.

2003년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력이 분점된 상황이 국회예산정책처 공식 설립의 주된 이유로 작용

하기는 했으나, 그 외에도 입법부는 정부 예산 데이터의 투명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아시아 금융 위기를 거치며 분절화된 예산 체계와 관련한 문제가 드러났다. 1997~1998년 당시 일반

회계와 특별회계는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공공기금은 국회의 권한 범위 밖에 있었다. 연례 예산의 

범위 확대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으나, 2000년까지도 예산 외 기금 및 특별회계(계속 증가해 왔음)

를 합리화하고 모든 중앙정부 재정 활동을 예산에 통합하며 일반정부에 대한 종합 데이터를 적시에 

발표해야 할 필요가 존재했다(IMF, 2001). 또한 공공부채의 규모, 특히 정부보증채무를 공공부채의 

정의에 포함해야 할지 여부에 관한 정치적 수준의 논쟁도 있었다.

한국은 미국 의회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를 의회예산기관의 모델로 삼았으며, 

두 기관 사이에는 분명히 몇 가지 유사점이 있다. 예를 들어, 국회예산정책처는 입법부만을 지원하고 

미국 의회예산처와 유사한 역할 및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OECD 국가 

내 의회예산기관 중에서는 유일하게 평가 역할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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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부 및 입법부와의 관계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만을 지원하며, 국회의장이 국회예산정책처 처장을 임명한다. 「국회예산

정책처법(2003)」에는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 위원회 및 의원을 위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에는 구체적 보고 요건이 포함되지 않아 국회예산정책처에 어느 정도의 

재량이 주어진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는 매년 다량의 예산 관련 문서를 국회에 제공한다. 국회예산

정책처가 입법부와 소통하는 주된 수단은 서면 문서이지만, 국회예산정책처 처장이 아래 박스 1에 

언급된 2개의 예산 관련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거를 제시하기도 한다.2 국회예산정책처 고위급 직원의 

국회 위원회 출석은 드문 편인데, 국회 위원회가 예산 관련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자체 직원을 

두고 있는 것이 그 이유 중 하나이다.

감사원(행정부 산하 독립기관3)과 국회예산정책처 모두 정부 사업을 평가한다. 그러나 감사원과 

국회예산정책처는 보통 이 작업과 관련하여 서로 협업하지 않는데, 감사원은 정부 사업의 재무감사에 

초점을 두는 반면 국회예산정책처는 구체적 정부 사업 설명과 유효성 분석, 그리고 일부 경우 정책 

권고 제시4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운영 업무에 있어 행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 일례로 국회예산정책처의 

중기 재정 전망은 정부 전망과는 완전히 별도로 작성된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분석 업무를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해 정부 부처와 소통한다.

박스 1. 예산 절차에서 입법부의 역할

한국은 대통령중심제 국가이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 선거의 주기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국회는 

단원제로서 의원 299명 중 245명이 직접적 대표자로서 선출된다(나머지 54명은 비례대표).

1948년 헌법에 따라 예산안은 새로운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에 국회에 제출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에 채택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회에서 대통령 예산안을 검토하고 논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60일이다. 헌법에서는 국회가 행정부 동의 없이 지출 항목의 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지출 

항목을 만드는 방식으로 예산을 수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반면에 세입안은 국회에서 아무 제한 

없이 수정 가능하다.

「국회법(1948)」에 의해 5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수립되어 있다. 이 

위원회의 역할은 연례 예산안과 기금관리계획안, 모든 예산 관련 사항을 검토하는 것이다. 현재는 

부문별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권고를 전달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를 검토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이는 좀 더 ‘하향적’인 형태 도입을 원하는 국회의 입장을 반영하여 

다소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재정경제위원회는 조세 관련 제안을 검토한다. 이 두 위원회의 보고서 

중 일부가 공표된다. 예산 논의가 이루어지는 위원회 회의는 일반에 공개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 두 

예산 관련 위원회는 20~30명의 상근직원을 두고 있다.

한국에는 예산 관련 사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간하는 자율적 싱크탱크가 있으며 이들 싱크탱크의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보완한다. 그 예에는 조세·지출정책을 분석하고 다양한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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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수행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경제 및 사회 문제를 연구하는 한국개발연구원이 포함된다. 

한국개발연구원은 공공재정 문제(예: 중기 지출 기본틀)를 분석하고 독립적 전망을 제시한다. 이들 

기관은 정부에 의해 설립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회가 아닌 행정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3. 설립의 법적 근거

두 가지 법률이 국회예산정책처 신설의 근거가 되었다. 첫째, 「국회법(1948)」이 2003년 

7월에 개정되면서 국회 내 국회예산정책처의 자율성을 확립했다. 둘째, 역시 2003년 7월에 채택된 

「국회예산정책처법」이 국회예산정책처의 직무와 조직 구성을 상세히 규정했다.

4. 임무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 분석 및 평가를 위한 광범위한 임무를 맡고 있다. 개정된 「국회법

(1948)」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 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연구분석·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국회예산정책처법(2003)」은 그에 

더해 다섯 가지 구체적 직무(예산 분석, 비용 산출, 전망, 평가, 조사)를 명시한다. 2014년에는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 산출 역할이 강화되었다.5 「국회예산정책처법」에 

따른 국회예산정책처 활동의 제도적 적용 범위는 예산 및 기금이다.6

「국가재정법(2006)」 및 해당 법의 이후 개정사항에서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신규 

문서를 명시했다. 여기에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기금재정관리계획이 포함된다. 두 계획 모두 중기 

및 장기 전망을 필요로 한다. 이로 인해 해당 사안에 대해 정부가 작성한 문서를 분석하는 일을 국회

예산정책처가 맡게 되면서 국회예산정책처의 임무가 확대되었다. 그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는 자체 

기준선 재정 전망의 기간을 늘렸으며 자율적 정부 기금 관리 및 장기적인 구조적 재정 문제(예: 미래 

연금기금 지출)를 좀 더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5. 역할

「국회예산정책처법(2003)」에는 다섯 가지 주된 역할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예산 분석, 비용 

산출, 전망, 평가, 조사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국회예산처는 이 법 제3조에 따라 다음을 수행

해야 한다.

l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대한 연구 및 분석

l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l 국가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의 분석 및 전망

l 국가의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중·장기재정소요 분석

l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 및 분석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에 분석을 적시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일례로 2011회계연도 

예산의 경우, 2010년 10월 2일에 대통령이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국회예산정책처가 10월 

20일에 예산 분석을 발표했다. 그와 유사하게,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중기 재정 건전성 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 지출(재량지출과 의무지출 모두), 재정수지, 정부 부채에 대한 자체 전망을 제공

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중기 전망은 정부와 동일한 5년 기간을 다루고 정부와 동일한 개념적 틀을 



독립재정기관의 원칙과 사례연구

OECD 예산저널 – 2015/2호 ⓒ OECD 2016 145

사용하여 직접적 비교, 특히 수입·지출 및 구조적 재정수지 전망과 재정 건전성 분석에서의 차이 

비교가 용이하도록 했다.

장기 전망과 관련해서는, 국회예산정책처가 기획재정부의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 갱신을 분석

하고 기획재정부가 장기 재정 전망을 작성하기 때문에(「국가재정법(2006)」에서 기획재정부의 해당 

전망 작성을 요구함), 국회예산정책처에서 통계청의 장기 인구통계 전망을 이용하여 50년 전망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2012년 기준으로, 장기 재정 시나리오 발표를 위하여 해당 전망 개선이 진행 

중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계획은 2~3년마다 장기 전망을 갱신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주요 정당 선거공약에서 약속된 정책에 대한 비용 산출은 수행하지 않는다.

「국회예산정책처법(2003)」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권고 제공을 금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산

정책처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하며(제2조) 정책 권고 제공은 국회예산정책처의 

명시적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거시재정 분석에서 스스로를 제한하여 전반적 재

정정책에 대한 일반적 제안이나 예산 절차 변경, 기술적 사안만을 다룬다. 예를 들어 국회예산정책처는 

‘2011~2014년 경제 및 재정 전망’에서 재정 건전성 회복과 정부의 재정 목표(2014년까지 

‘관리대상수지’ 흑자 달성)7 성취를 위해 지출 기반 재정준칙이 필요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매년 기반시설 사업에서부터 자율적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평가를 수행한다.8 평가에서 사업 운영 및 유효성 개선을 위한 권고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일부 평가는 국회의 향후 예산 논의를 지원하기 위한 특정 사안9 관련 편람 발간으로 이어졌다. 

많은 국가에서 그러한 평가는 최고감사기관이나 부처 내부 감사조직에 의해 이루어진다. 감사원이 

독립적이기는 하지만 법률상 정부 산하 기관으로 인식된다는 것이 국회예산정책처에 강력한 평가 

역할이 부여된 주된 이유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재무감사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업무 중복의 가능성은 

낮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주요 조세 사안을 연구·분석하고 조세정책 및 수입체계의 적절한 방향을 제안

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를 위하여 5년간의 조세 수입을 추산하는 다양한 기법을 개발했다. 이는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조세개혁안 분석의 기반 역할을 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국회의원의 비용 분석 요청은 꾸준히 늘어 왔다. 일례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 추계가 첨부된 법안의 수는 2004년 62건에서 2013년 865건으로 늘어났다. 최근까지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을 위한 비용 추계는 해당 의원실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수행할 수 있었다. 이는 

몇 가지 문제를 야기했는데, 의원실 직원들이 해당 임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이 부족하여, 기술적으로 

비용 추계가 너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제출을 허용하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10

2014년 2월, 「국회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l 국회예산정책처에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한 비용 추계를 작성할 단독 권한 부여11

l 위원회 심의 중 법안이 수정 또는 대체될 경우 비용 추계 수정을 위해 국회예산정책처에 해당 

법안을 전달하도록 하는 요건 강화

l 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의하는 동안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해당 법안을 전달하여 법안 집행 관련 

비용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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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를 통해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비용 추계가 이루어지고 법안의 재정 관련 영향 

가능성에 대한 국회 논의가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비용 추계가 첨부된 입법안: 2004~2014년 동향12

 

국회의원 발의  정부 발의 국회 위원회 발의   합계  

건수
비용 추계 

첨부
% 건수

비용 추계 
첨부

% 건수
비용 추계 

첨부
% 합계

비용 추계 
첨부

%

2004년 807 149 18.5 201 - - 50 - - 1,058 149 14.1

2007년 1,476 513 34.8 319 150 47 192 6 3.1 1,987 669 33.7

2010년 2,439 906 37.1 406 108 26.6 166 - - 3,011 1,014 33.7

2013년 4,934 1,258 25.5 256 90 35.2 297 - - 5,487 1,348 24.6

2014년 3,707 867 23.4 309 88 28.5 330 - - 4,346 955 22.0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문 역할은 계속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회의 예산 검토 

절차를 정부의 하향식 예산 편성 절차에 맞춰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존재한다. 계획은 관련 상임

위원회에서 예산을 논의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를 전달하는 현재의 체계를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 먼저 예산 및 국가 부채 총액을 결정한 후 상임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는 체계로 변경

하는 것이다. 둘째, 한국 정부는 2012년부터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별도 범주로 나눈 국가재정운용

계획을 작성해 왔으며 이는 의무지출(향후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 분야13)의 수입지출

균형(pay-as-you-go, PAYGO) 제도를 위한 기반이 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PAYGO 제도 적용 

대상인 법안 비용 추계를 개선하고 실시간 기록관리를 통해 국회 논의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6. 사업계획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간 사업계획 초안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각 과의 사업계획 및 예상 업무량을 

바탕으로 작성한다. 국회예산정책처 처장이 사업계획 초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국회의장이 이를 

승인하기 전에 논평과 권고를 제시한다. 사업계획 초안에 대해 제안되는 수정사항은 비교적 사소한 

편이다.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여러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예산 관련 위원회의 연례 예산안 및 중기 재정 기본틀 논의를 위해 적시적으로 이를 제공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매년 주로 국회를 위한 기타 보고서도 작성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또한 일부 

법안의 비용 추계를 수행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신규 법안이 향후 5년간 정부 수입·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평가한다. 그 외에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주요 사업 및 기타 구체적 정부 정책 평가 

수행 계획을 매년 갱신한다.

국회 위원회와 개별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연구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예산 관련 영향이 미미하다거나 해당 사안이 ‘너무 정치적’

이라는 이유로 그러한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는 없다. 국회 예산 관련 위원회의 요청이 높은 우선

순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개별 의원의 요청은 대기목록에 올라갈 수 있으며 때에 따라 대기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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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 길어지기도 한다(특히 국회에서의 연례 예산 논의 기간 중). 국회예산정책처는 자체 판단에 따라 

연구를 수행할 자유가 있으나, 실제 작업물은 거의 모두가 국회 요청에 따른 것이다.

7. 예산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은 국회 전체 예산의 일부이며, 국회 예산은 국가예산에서 독립적으로 지출

승인된다(「국회법(1948)」 제23조). 이를 위해 국회의장이 서면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국회운영

위원회(국회 운영 및 관리 관련 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후 정부에 제출한다. 매년 4월 30일 이전에 

기획재정부에서 국회에 예산안 편성지침을 제공한다. 6월 30일까지 국회의장이 국회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하는데, 이는 통합 목적만을 위한 것이다. 국회사무처 역시 기획재정부에 향후 

5년간 수행될 신규 사업이 포함된 중기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 이러한 중기 전망에서 지출액은 

예시적인 수치일 뿐 구속력 있는 상한이 아니다.

일반에 공개되는 연례 예산 및 중기사업계획에는 국회 행정 예산의 다양한 하위 항목이 포함된다. 

여기에는 특히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입법조사처 예산이 들어간다. 국회예산

정책처의 경우, 내부에서 예산 초안을 작성하여 국회사무총장에게 제출하고, 사무총장이 이를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는다. 이후 기획재정부에서 통합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예산

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 심의를 통해 국회 자체 예산을 검토한 후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 승인이 

이루어진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은 여러 단계에서 거의 수정 없이 승인된다.

국회예산정책처 신설 이후 연례 예산은 실질적으로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주로 상근직원 증가를 

반영한 것이다. 예를 들어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은 2008년 890만 달러에서 2015년 1,360만 달러로 

늘어났다.

8. 인력 구성

8.1. 지도부

「국회법」(제22조의2)에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처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두고 “처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법(2003)」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 처장은 “정무직”14이며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법」 제4조에는 처장의 보수가 차관의 보수와 동일해야 

한다고도 명시되어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법」(제5조)에는 임명 절차가 상술되어 있다. 국회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요청하기 전에 “미리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이 추천위원회는 “예산정책처의 

직무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하며 추천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로 구성된다. 7명으로 구성되는 추천위원회 위원들은 저명한 공공정책 전문가로서 국회의원이나 

국회 공무원이 아니어야 하며 특히 객관성과 비정파성을 바탕으로 선정된다. 신임 처장을 선정할 

때, 추천위원회는 약 5명의 후보를 검토한 후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하여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고 

의장이 최종 선택을 한다. “정무직”이라는 것과 “전문성 확보”, “중립성 유지” 외에 추천위원회

와 국회의장의 선택에 지침이 될 다른 문서화된 기준 또는 제한(예: 최저 연령, 학력, 공공재정 관련 

경력, 국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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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처장의 임기나 재임 한도는 정의되어 있지 않다. 국회의원 선거는 4년 주기

이지만, 「국회법」(제9조)에 따라 국회의장은 2년마다 바뀐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 처장은 2년

마다 국회의장 교체 시기에 맞춰 사임한다. 신임 국회의장은 그렇게 ‘사임한’ 국회예산정책처 

처장을 추가 2년의 임기에 대해 재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2003년 국회예산정책처 신설 이래 2년의 

임기 2회를 모두 채운 처장은 없었다. 현재의 관행은 2년마다 국회의장이 바뀌는 시점에 누가 신임 

처장이 될지와 관련하여 상당한 불확실성을 초래한다. 국회의장은 처장 해임 권한도 가진다. 그러한 

해임이 2005년에 발생한 바 있다. 당시 국회예산정책처가 운영에 들어간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초대 처장이 국회의장에 의해 해임되었는데, 처장이 국회예산정책처 활동에 필요한 비정파적 입장을 

취하지 못했다는 것이 해임의 근거였다.15

8.2. 직원

국회는 자체 임용시험과 자체 급여체계를 갖춘 독립적 국회 공무원 조직을 두고 있다. 국회예산

정책처 직원 중 다수는 국회 공무원의 일원이지만 기간제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직원도 많다.16 「국회

예산정책처법」에 따라, 5급 이상 직원은 국회의장이 임명·해임하고 그 밖의 직원은 국회예산정책처 

처장이 임명·해임한다. 경력직 채용의 경우, 국회예산정책처는 높은 수준의 학력과 업무 경력을 요구

한다. 경력직 채용은 공개 경쟁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채용 공고가 국회예산정책처 웹사이트와 

신문에 게재된다. 설립 초기에는 기간제 계약직 직원의 이직률이 상당히 높았는데 최근에는 이직률이 

줄어든 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젊은 직원들은 대학교 졸업 후 바로 국회 공무원이 되어 국회예산

정책처에서 경력을 쌓는 경우가 많다. 전문직 후보자는 박사학위나 동등 학력, 해당 분야 전문지식, 

공인된 연구 및 발간 기록을 갖추어야 한다. 신규 채용 직원을 위한 오리엔테이션(및 업무성과 평가)

에서 국회예산정책처 실·국장들은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정파성을 강조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중 보수 체계를 이용한다. 국회 공무원으로 고용된 직원은 연공서열에 따라 

보수를 받으며, 기간제 계약직으로 고용된 직원의 보수는 성과 기반 연봉제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기본 급여는 정부 공무원과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지만 수당은 정부와 차이가 있다. 기획재정부 

등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 전입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직원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 마찬가지로, 국회

예산정책처 직원이 정부 부처에 채용되는 경우도 흔치 않다.

2015년 기준 상근상당인력이 138명이며 직원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국회예산정책처는 

직원 수 측면에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의회예산기관이다(미국 의회예산처가 첫 번째). 2000년, 

예산정책국이 법제실과 분리될 당시 예산정책국의 직원은 41명이었다(상근상당인력). 2003년에 국회

예산정책처가 신설되면서 상당수의 직원이 채용되었다. 2004년에는 일자리 92개가 승인되어 채용

되었다. 2005년에서 2008년까지는 직원 수가 매우 느리게 증가했다. 2009~2011년에는 직원 

증가가 가속화되어 연 10% 가까이 늘어났다.17 행정상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4개의 주요 실·국·

관을 두고 있으며 이는 예산분석실(직원 51명), 경제분석실(직원 34명), 사업평가국(직원 30명), 

기획관리관(직원 20명)이다.18 국회예산정책처는 업무에 외부 컨설턴트도 많이 이용한다.

9. 정보 접근

「국회예산정책처법(2003)」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 처장은 국회의장의 허가를 얻어 국가

기관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을 받은 기관은 국가안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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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요청한 모든 지출 

관련 정보를 정부로부터 적시에 제공받는다. 그러나 수입 관련 데이터는 적시에 제공되지 않은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

10. 투명성

국회예산정책처의 정기 분석 보고서는 모두 인쇄본과 전자본으로 발간되며 국회예산정책처 웹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다. 국회예산정책처 발간 문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재정경

제위원회에 특히 유용한데, 이들 위원회는 국회의 국회예산정책처 주요 ‘고객’이다. 2011년에는 

다음 거시재정 문서가 발간되었다(국회예산정책처, 2012b).

l 중기(2011~2015년) 경제전망

l 2011~2015년 총수입 전망 및 분석

l 세법개정안 분석

l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l 2012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l 2012년 세입예산안 쟁점 분석

l 총괄평가

대부분의 중요 보고서(예: 행정부에서 상정한 중기 거시재정 전략 및 연례 예산 분석 보고서)는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되어 국회예산정책처 영어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또한 

자체 재정 전망의 기반이 되는 방법론과 가정을 공개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매년 100건이 넘는 예산 분석 보고서를 내놓는다.19 그 외에도 매년 국회에서 

논의되는 여러 법안의 비용 추계 400~500건과 국회의원이 발의한 세법안에 대한 추계 약 200건을 

수행한다. 이러한 추계는 바로 일반에 공개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약 25일 후 비용 

추계 공개를 요청한다. 이러한 요청은 보통 국회 관련 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또한 매년 일부 비용 추계 사례를 모은 ‘사례집’을 발간한다. 끝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매년 개별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른 1,000건 이상의 조사·분석 보고서도 작성한다. 이러한 보고서는 발간되지 

않는데, 의원들이 이를 기밀로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20

국회예산정책처는 언론과의 관계에서 신중한 자세를 취해 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매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담당하는 전담 홍보담당관을 두고 있지 않으나 국회예산정책처의 언론 보도 빈도를 

모니터링한다.21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이 발간되는 경우에는 서면 보도자료가 수반된다. 발간되는 

보고서는 ‘스스로를 대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 처장 또는 고위급 

직원이 직접 언론과 소통하는 경우도 있다. 일례로 2011년 8월에는 국회예산정책처 처장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여러 향후 지출 관련 위험(인구 고령화, 낮은 출생률, 통일 가능성 등)을 강조하고 

“가능한 한 빨리 재정상태를 균형재정으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2

국회의원들은 언론과의 직접적 관계에서 중심적 위치에 서는 것을 선호한다. 국회의원이 예산 

관련 문제에 대해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경우,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비공개 요약 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예산 문제에 관한 ‘대토론회’를 시작했으며 이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언론 내 가시성을 높였다. 일반에 공개된 이 토론회에는 국회의원, 정부 부처 인사, 

일반대중, 언론을 포함하여 약 300명이 참석했다.



독립재정기관의 원칙과 사례연구

150 OECD 예산저널 – 2015/2호 ⓒ OECD 2016

11. 관리, 자문 지원, 모니터링, 평가

국회예산정책처는 위원장 1명과 위원 14명으로 구성된 외부자문단을 두고 있다. 이들은 모두 

공공재정 및 경제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로서 대학교, 연구기관, 정부기관, 언론 소속이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갱신 가능하다. 자문단의 주된 역할은 (기관으로서의 국회예산정책처가 아닌) 국회예산

정책처 처장에게 직무 및 기타 관심 주제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활동에 대한 연례 내부 감사를 수행한다. 외부 감독으로는,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연례 국회 활동 조사 시 국회예산정책처의 활동을 점검할 수 있다. 입법부 예산 연례 결산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회가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산 결과를 검토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매년 

감사원의 감사도 받는다.

12. 결론

국회예산정책처는 2013년에 설립 10주년을 맞았다.23 국회예산정책처는 해당 기간 동안 국내외 

모두에서 객관적인 고품질 분석을 제공한다는 명성을 가진 존중받는 독립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

했다. 국회는 심의에서 국회예산정책처의 정부 예산안 분석과 비용 추계, 사업 평가, 기타 분석을 

이용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이 존중되며 정부 예산 전망의 바탕이 되는 가정에 영향을 미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주요 분석을 일반에 제공하며 보도자료를 통해, 그리고 좀 더 최근에는 일반에 

공개되는 공공재정 토론회를 통해 언론 및 일반대중과의 접촉을 늘려 왔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업물에 대한 언론 보도는 시간이 갈수록 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잠재적 난관 중 하나는 처장의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국회예산

정책처 처장이 2년마다(국회의장이 교체될 때마다) 자진 사임하는 현재의 관행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상당히 특이한 관행이다. 그로 인해 국회예산정책처 지도부가 국회의장의 바람과 국회의장이 대변

하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게 되거나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인식을 줄 위험이 존재한다.

주석

1. 일반정부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포괄한다. 공기업은 제외된다. 아시아 금융 위기 시기 중, 

사회보장기금과 지방정부의 재정 흑자가 중앙정부의 적자보다 더 컸다. 정부보증채무는 부채 데이터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IMF WEO 데이터베이스 참고: www.imf.org/external/pubs/ft/weo/2011/01/weodata/index.aspx

2. 이는 보통 연간 10회 미만이다.

3. 감사원은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며, 여기에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원장이 포함된다. 그 밖의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4. 예를 들어 2011년 9월, 국회예산정책처는 사회복지 국고보조가 지방정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세 가지 

구체적 정책 권고를 내놓았다(국회예산정책처, 2012a).

5. 제66조 및 제79조의2 개정사항 참고

6. 기금에는 두 종류, 즉 ‘특별회계’와 ‘공공기금’이 있다. 2001년부터는 이 둘 사이의 차이가 줄어들었는데, 이제는 

두 종류 기금 모두의 수입과 지출이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리너트와 정무경(Lienert 

and Jung, 2004) 참고

7. 정부는 2013년까지 중앙정부 예산 적자(사회보장기금 제외)를 균형 상태로 만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회예산정책처(2011) 및 IMF(2011)는 중기 예산 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규칙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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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섯 팀이 수행하는 평가 업무 분야는 ‘사업평가국’ 참고. 2011년에 이루어진 29건의 평가 요약본이 영어로 

발간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2012a) 참고

9. 2010년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출연사업, 재정융자사업, 출자사업(특정 부처), 민간투자사업, 프로그램 예산사업, 상임위에 

제출되는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편람을 발간했다.

10. 국회예산정책처 최근 간행물에서 밝혔듯이, 2008~2012년에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3,198건이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그중 약 30%인 973건의 법안에 대해 비용 추계를 제공했다. 의원실에서 비용 추계를 제공한 법안은 

2,225건으로 69.6%를 차지했다. 그중 85.4%인 1,900건의 법안은 비용 추계가 첨부되지 않은 상태로 

제출되었다(국회예산정책처, 2014).

11. 이는 국회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 최종 보고서의 권고에 따른 것이었다.

12. 국경복(Cook, 2014)

13. 국회예산정책처 재정 전망에 따르면, 의무지출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7%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국회예산정책처, 2014).

14. “정무직”에는 국회 사무에 대한 경험이 요구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국경복 처장이 그 경우에 해당하는데, 그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포함한 국회 위원회 네 곳의 전문위원을 역임했다. 그는 또한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 교수와 한국 

대학교 두 곳의 겸임교수로도 근무했다. 4대 처장의 경우 최종 후보 4명 중 2명만이 국회 관련 업무 경험이 있었다.

15. 이 해임은 한나라당이 국회 내 과반수 지위를 상실한 2005년 보궐선거 결과와 관련이 있다.

16. 2012년 2월, 국회예산정책처 직원 68명이 국회인사규칙에 따라 고용되었으며 54명은 기간제 계약직으로 고용되었다.

17. 직원 수가 가장 크게 늘어난 해는 2010년으로, 당시 신규 조직 2개(조세분석심의관, 공공기관평가과)가 생기면서 직원 

11명이 추가되었다. 2010년 4월 국회예산정책처 조직개편 정보 참고

18. 그 외에 국회예산정책처 처장실 직원 4명이 있다. 전체 조직구조는 국회예산정책처 웹사이트 조직도 참고

19. 2011년 국회예산정책처 간행물 요약이 국회예산정책처(2012a)에 포함되어 있다.

20. 매년 국회의원 만족도 설문조사가 이루어진다. 해당 조사에서 의원 과반수가 국회예산정책처가 요구에 따른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21. 예를 들어 국회예산정책처가 텔레비전 및 신문에 보도된 횟수는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1,363회, 1,233회였다.

22. ‘한국, 균형재정 회복 필요’(2011년 8월 25일, 국회예산정책처 웹사이트 ‘뉴스 및 이벤트’) 참고

23. 국회예산정책처 첫 10주년을 기념한 특별 간행물인 ‘국회예산정책처 10년’에 자세한 역사가 소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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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공공재정연구센터는 1998년 민주화 강화 과정에서 설립되었다. 하원 의석을 가진 모든 정당이 

공공재정연구센터 설립 합의에 서명했으며 1999년 9월 「의회기본법」에서 공공재정연구센터가 인정

되었다.

선거를 공평한 경쟁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1996년에 통과된 일군의 개혁법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1997년 선거로, 제도혁명당(Partido Revolucionario Institucional, PRI)의 지배가 끝나고 

경쟁적 다당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1 제도혁명당은 전국적 절대다수당으로서의 지위를 잃었으며 

하원 지배력도 상실했다.2 이러한 분점정부 시기에 의회는 예산 절차에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맡기 시작했으며 그에 따라 독립적 예산 분석을 위한 의회의 기술적 역량 강화가 필요해졌다.

1997년 선거 이후, 새로 뽑힌 하원의원 대표단이 미국 의회예산처를 견학했다. 두 기관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멕시코 의회, 좀 더 구체적으로 의회 예산 관련 위원회를 위한 비정파적 

예산분석기구로서의 공공재정연구센터 설계는 미국 의회예산처 모델의 영향을 받았다.

이 연구에 포함된 다른 여러 국가와는 달리, 공공재정연구센터 설립에서 적자 편항이나 과도한 

부채 문제 같은 경제적 사안을 둘러싼 염려는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았다. 그렇기는 하지만 예산

체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할 필요가 존재했다(IMF, 2002). 지난 10년간 멕시코는 이와 

관련하여 일련의 개혁을 추진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예산·재정책임법(2006)」

이다. 「예산·재정책임법」은 공공재정연구센터의 역할을 다시 확인하고 확대했다. 예를 들어 이 

법은 공공재정연구센터에 정부 예산 정보에 대한 더 큰 접근권을 부여했으며 공공재정연구센터가 

의회에 상정된 법안의 예산 관련 영향을 평가하도록 했다.3

2. 행정부 및 입법부와의 관계

공공재정연구센터는 입법부의 관할하에 있으며, 독립적 분석을 제공하지는 하지만 진정한 독립

기관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 공공재정연구센터는 하원 공공재정연구센터위원회(Committee on the 

CEFP)의 감독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해당 위원회 구성원은 재무위원회(Finance Committee)나 예산·

공공회계위원회(Budget and Public Accounts Committee)에서도 일할 수 있다. 공공재정연구센터가 

하원의 다른 위원회, 상원 위원회, 개별 의원에게도 분석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이들 두 위원회는 

센터와 가장 밀접하게 협력하는 위원회이다. 또한 의회가 공공재정연구센터 센터장 임명을 책임지고, 

공공재정연구센터 예산은 의회 행정예산의 일부이며, 공공재정연구센터 사무실이 하원 내에 위치한다.

공공재정연구센터와 연방최고감사원(Federal Supreme Audit Office)은 모두 의회의 감독을 

받기는 하지만 서로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연방최고감사원은 자체 법령을 갖춘 독립적인 

헌법적 기구이다. 연방최고감사원은 하원 내 전담 감사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그러나 공공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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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를 설립한 1998년 결의에 따라, 공공재정연구센터는 업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연방

최고감사원에 요청할 수 있다(관련 위원회의 허가 필요). 

박스 1. 예산 절차에서 입법부의 역할

멕시코는 대통령중심제이며 의회는 양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은 6년마다 선출되며 6년의 임기는 

연임 불가능하다. 하원의원 500명은 3년마다, 상원의원은 6년마다 비례대표제와 직접대표제가 결합된 

방식으로 선출된다. 멕시코 의회의 특이점 중 하나는 하원의원과 상원의원 연임이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멕시코 의회는 매 선거마다 의원진이 완전히 바뀌는 민주적 선출 의회라는 세계적으로 드문 

경우 중 하나이다. 예산 절차에서는 하원이 주도적 역할을 한다.

「예산·재정책임법(2006)」에 의회의 예산 절차 내 역할과 입법 승인 일정이 명시되어 있다. 

행정부는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의회에 두 가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4월에 제출되는 첫 번째 보고서

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대한 거시경제 전망이 포함되며, 6월에 제출되는 두 번째 보고서는 상정된 

신규 사업을 포함한 예산의 사업 구조를 제시한다. 행정부는 9월 8일까지 의회에 지출 및 수입 

예산을 제출한다. 후자는 하원에서 10월 20일까지, 상원에서 10월 31일까지 승인해야 한다. 지출 

예산은 하원에서만 11월 15일까지 승인해야 하는데, 이는 새로운 회계연도 시작 시점인 1월 1일보다 

훨씬 전이다.

하원은 특정 제한 내에서 예산안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행정부가 제출한 사업 구조를 

변경하거나 행정부가 법률상 또는 헌법상 수행해야 하는 지출(예: 연방 교부금, 보장적 지출)에 대한 

자금 제공을 거부할 수는 없다. 지출을 늘리는 것은 추가 수입원을 명시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수입 추산치와 유가 가정치를 높여 추가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다(법률에 정의된 제한 적용). 모든 

수정사항은 균형예산 재정규칙도 준수해야 한다. 멕시코는 대통령제 국가이기 때문에 예산안에 대한 

투표가 정부 신임투표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하원 예산·공공회계위원회가 지출 예산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재무부 대표의 증언을 청취한다. 

해당 위원회는 수정안을 제출하는 분야별 위원회 조율 역할도 한다. 해당 수정안은 예산위원회

(Budget Committee)의 투표를 거치며, 이후 예산위원회에서 전체 예산안을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예산안은 본회의에서 2회 독회 및 논의 후 최종 투표에 부친다. 예산안에 대한 의회 

심의는 일반대중 및 언론에 공개된다.

예산위원회는 공공재정연구센터의 지원을 받는 것 외에도 자체 지원 직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기술적 전문성 수준에는 차이가 있는 것이 보통이다.

주: 2004년 헌법 개정 이전에는 기한이 12월 31일이었으나, 그로 인해 마지막 순간까지 예산 협상

이 이어지면서 새로운 회계연도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에 따라 예산 최종 확정 기한이 6주 

당겨졌다.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연도(6년 간격)는 예외로, 해당 연도에는 신규 행정부 예산을 12

월 31일까지 채택해야 한다. OECD(2009)의 표 3.1에 의회 예산 승인 절차의 주요 날짜가 나와 있

다.

출처: OECD(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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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연구센터는 행정부와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공공재정연구센터는 몇몇 

공공기관과 공식 협약을 맺고 있다. 여기에는 국가사회정책평가위원회(National Council for the 

Evaluation of Social Policy, CONEVAL)4와의 빈곤·사회정책 평가 정보 및 방법론 교환 협약, 

국립지리·통계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Geography and Statistics, INEGI)5와의 정보 및 교육 

데이터베이스 접근 협약, 국립공공행정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와의 

공공재정 연구 증진 및 서적 공동 간행을 위한 제휴가 포함된다.

공공재정연구센터는 또한 비공식적으로 몇몇 대학교, 싱크탱크와 협업한다. 공공재정연구센터는 

1년에 3회 세미나 또는 컨퍼런스를 주최하고 주요 학자와 실무자를 초청하여 공공재정 현안을 논의

한다. 또한 대학교에서는 공공재정연구센터 연례 시상식(국가공공재정상(Premio Nacional de 

Finanzas P�blicas))을 홍보하며 특별행사에 센터를 초청하는 일이 잦다. 공공재정연구센터의 업무를 

보완할 수 있는 예산 및 공공재정, 관련 경제·사회 문제에 대한 분석과 보고서를 내놓는 비정부단체 

및 학술단체가 몇몇 있다. 그 예에는 분석·연구센터(Centre for Analysis and Research, 푼다르

(Fundar)), 경제연구·지도센터(Centro de Estudios y Docencia Económicas, CIDE), 에스피노사 

이글레시아스 연구센터(Centro de Estudios Espinosa Yglesias)와 비교적 최근에 설립된 경제·

예산연구센터(Centro de Investigación Económica y Presupuestaria, CIEP)가 포함된다. 경제·

예산연구센터의 센터장은 전임 공공재정연구센터 센터장이다. 그러한 단체 업무의 예를 들자면, 분석·

연구센터는 하원 예산위원회와 접촉하는 ‘입법감시’ 하위 그룹을 두고 있다. 「세입법(2012)」의 

경우, 분석·연구센터와 경제·예산연구센터 양쪽 모두에서 의회가 정부 제출 예산안에 맞춰 예상 

세입을 높인 방식을 검토했다.

3. 설립의 법적 근거

공공재정연구센터는 1998년 관보에 게재된 의회 합의에 의해 설립되었다. 1년 후인 1999년 9월 

「의회기본법」을 통해 공공재정연구센터가 의회를 지원하는 5개의 연구센터6 중 하나로 공식 인정

되었다. 공공재정연구센터와 센터 내 여러 부서의 기능에 관한 최초 내부규칙은 2002년 관보에 게재

되었다.7 공공재정연구센터의 역할은 이후 「예산·재정책임법(2006)」에서 인정되었다.

4. 임무

공공재정연구센터는 의회에 객관적이고 비정파적이며 적시적인 공공재정 분석을 제공하는 광범

위한 임무를 맡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센터의 임무는 「예산·재정책임법(2006)」에 의해 확대

되어 의회에 상정된 법안의 비용 산출 제공을 포함하게 되었다. 공공재정연구센터 활동은 중앙정부 

공공재정에 초점을 맞추지만, 센터는 연방예산에서 주정부에 지급되는 정부 간 교부금을 분석한다.8

5. 역할

공공재정연구센터의 다양한 역할이 1998년 결의, 「의회기본법」, 공공재정연구센터 내부규칙, 

「예산·재정책임법(2006)」에 명시되어 있다. 센터의 주된 업무는 다음과 같다.

l 경제상태·공공재정·부채에 관한 정부의 분기별 보고서 분석, 상정된 예산(세입법 및 지출명령) 

분석 , 국가개발계획(National Development Plan) 변경사항에 관한 연례 보고서, 무역·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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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l 공공재정 관련 주제에 관한 간략 보고 및 장기 연구. 의회 위원회에서 공공재정연구센터에 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상당히 흔한 일이며 공공재정연구센터는 보통 서면으로 답변을 제공한다. 2011년에 

공공재정연구센터는 그러한 요청 286건을 접수했으며 모두 서면으로 답변했다고 보고했다.

l 의회에 상정된 법안 비용 산출. 2011년에 공공재정연구센터는 신규 법안의 예산 및 소득 비용 

관련 영향에 대한 요청 288건을 받았으며 역시 서면으로 답변했다고 보고했다. 이는 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업무로서, 공공재정연구센터 추정에 의하면 직원 근무시간의 약 65%가 이 업무에 

사용된다고 한다.

l 정부 단기·중기 전망 분석과 자체 전망 제시(각각 향후 1년, 5년 대상). 현재는 정부와 공공재정

연구센터 어느 쪽도 5년을 초과하는 전망은 내놓지 않는다.

위 업무 외에도, 공공재정연구센터는 공공재정저널(Journal of Public Finance)(연 2~4회 

출간)과 컨퍼런스·세미나, 공공재정에 관한 최고의 신규 연구 작업물에 대한 연례 시상식 같은 활동을 

통해 공공재정에 관한 공적 논의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공재정연구센터는 비정파적 기관으로서 규범적 정책 권고를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법적으로 멕시코의 현행 재정규칙9 준수 모니터링이나 선거공약 비용 산출은 요구되지 않는다.

6. 사업계획

공공재정연구센터 센터장이 사업계획 초안 작성을 담당하며 이후 검토를 위해 하원 공공재정연구

센터위원회에 이를 제출한다. 센터장은 또한 해당 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업계획 초안을 설명하고 

질문에 답한다. 사업계획은 늦어도 2월에는 승인되어야 한다.10 1998년 결의와 공공재정연구센터 

내부규칙에 공공재정연구센터와 센터 내 부서에서 수행해야 할 분석 유형이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는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공공재정연구센터의 특정 분석 요건이 포함된다. 이는 구체적으로 경제

상태·공공재정·부채에 관한 정부의 분기별 보고서 분석, 상정된 예산(세입법 및 지출명령) 분석, 

국가개발계획에 대한 연례 보고서(의회에 해당 계획이 제출된 후 1개월 이내)이다. 공공재정연구

센터는 그 외에도 임무에 명시되지 않은 연구사업을 제안할 수 있으나, 그러한 연구 수행에는 공공

재정연구센터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하원 재무위원회, 예산·공공회계위원회, 기타 위원회, 개별 의회 의원, 상원 재무위원회는 모두 

공공재정연구센터의 보고서 및 분석을 요청할 수 있다. 공공재정연구센터는 연간 사업계획 이행 시 

하원 재무위원회와 예산·공공회계위원회, 예산 영향 분석이 필요한 법안이 계류 중인 위원회에 우선

순위를 둔다. 그러한 위원회의 요청에 대한 답변은 일반적으로 30~45일 내에 이루어진다. 다른 

위원회나 개별 의원의 요청은 답변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며, 9~11월의 예산 주기 중에 접수된 

요청의 경우는 특히 더 그렇다. 해당 기간에는 공공재정연구센터가 빠듯한 기한에 맞춰 수입 및 지출 

법안 분석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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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산

2010년 이래로 공공재정연구센터 예산은 센터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고 의회 전체 행정부서에서 

관리한다. 이는 의회의 다른 연구센터도 마찬가지이다. 이 연구에서 2010년 및 2011년 예산 데이터는 

입수할 수 없었으나, 2009년 공공재정연구센터 예산은 50,682,024페소 (약 400만 달러)였으며 

이는 2008년 예산 57,809,634페소에 비해 약 12% 감소한 것이었다. 그러한 감소는 경제 위기에 

대응한 의회의 공공지출 감축 노력이 일부 반영된 것이다. 1998년 하원 결의에는 공공재정연구센터 

자금 조달에 대한 명시적 설명이 없다. 실제로는, 공공재정연구센터가 입법 지원 서비스의 일부이기 

때문에 센터 예산이 하원 행정예산(연례 지출승인을 통해 자금 전액 지원)에 포함된다. 공공재정연구

센터 예산 승인 단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공재정연구센터 센터장이 의회 행정 담당 위원회에 

예산안을 제출한다. 이 위원회는 의회 전체 예산에 비추어 센터 예산을 검토하고 수정을 가한 후 

예산위원회에 이를 전달한다. 예산위원회 역시 이를 수정할 수 있으며 이후 연례 지출명령 채택의 

맥락에서 의회 전체 예산을 승인한다.

8. 인력 구성

8.1. 지도부

1998년 하원 결의에는 공공재정연구센터 센터장을 임명하는 공식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제8조~

제11조). 그에 따르면 해당 직위는 공개 경쟁을 통해 충원되어야 한다. 임명 절차 지원을 위해 하원 

감독기구인 정치조정위원회(Junta de coordinación politica)가 학계 인사와 공공재정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을 임명한다. 여기에는 국가경제학자협회(National College of Economists)11 

및 국가정치학·공공행정협회(National College of Political Science and Public Administration)12 

소속 전문가 2명이 포함된다. 이 심사위원단은 위임사항 작성에 도움을 주며 지원자를 심사하여 최종

후보를 3명으로 압축한다. 3개월 내에 최종명단에 적합한 후보를 찾을 수 없을 때는 다시 지원자를 

모집한다. 정치조정위원회가 최종명단에서 투표를 통해 선호하는 후보를 선택한다. 이렇게 선택된 

후보는 하원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원에서 해당 후보를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절차를 다시 반복한다.

1998년 결의(제11조)에 따라 후보가 충족해야 하는 특정한 제한이 존재한다. 후보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l 모든 권리를 행사하는 멕시코 국민이어야 함

l 임명 시점에 30세 이상이어야 함

l 공인된 교육기관의 경제학, 공공행정학 또는 공공재정 관련 전공 학사학위를 보유해야 함

l 공공재정 분야에 최소 5년간 종사한 경험이 있어야 함

l 평판이 좋으며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함

이 다섯 가지 명시적 기준에서 후보의 정치적 성향은 언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공재정연구센터는 

비정파적 기관이기 때문에 정치적 성향을 바탕으로 후보를 선정해서는 안 되며 임기 중 정파적 

방식의 행동은 금지된다. 그러나 과거 정치적 직위를 가졌던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공공재정연구

센터 역대 센터장의 학력 및 직업 배경은 경제, 감사, 회계, 사업, 정치 등으로 다양하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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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결의에는 공공재정연구센터 센터장이 5년 임기로 임명되며 임기는 1회 갱신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역대 센터장 5명 중 누구도 5년의 임기를 모두 채우거나 연임한 적이 없다. 

1998년 결의 제10조에 따라, 센터장은 사유가 있는 경우 정치조정위원회 청문회를 거쳐 가중투표

에서 2/3 이상 찬성 시 해임될 수 있다.

8.2. 직원

공공재정연구센터는 현재 상근상당인력 약 59명을 두고 있다. 그중 약 절반은 주요 업무를 담당

하는 핵심 부서에 속해 있다(거시경제 및 부문별 연구(8명), 세입 연구(9명), 예산 및 공공지출 연구

(13명)). 나머지 직원에는 공공재정연구센터 지도부와 행정·기술지원을 제공하는 직원이 포함된다. 

공공재정연구센터 설립 이후 직원 수는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왔다. 2006년부터는 비용 산출 

관련 추가 업무 부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수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는데, 이는 추가 자원이 

필요한 상황임을 뜻할 수 있다.

공공재정연구센터 직원은 공개 경쟁을 통해 채용된다.14 실제 대부분의 지원자, 특히 연구원은 

멕시코 유수의 대학교 대학원 과정에서 바로 선발되며15 시험16과 면접 절차를 거친다. 공공재정연

구센터에서 직접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직원을 고용하며 다른 의회 직원과 동일한 

규칙 및 조건(급여체계, 행동강령 등)이 적용된다.17 역시 의회에서 공공재정연구센터 직원 수를 정

한다. 공공재정연구센터 직원의 급여는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공무원에 비해 약간 낮은 수

준이다. 또한 공공재정연구센터가 연구 중심 기관이기 때문에 재무·공공신용부(Ministry of 

Finance and Public Credit) 등에서 근무하던 정부 공무원이 공공재정연구센터로 이직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 그러나 공공재정연구센터 고위급 직원 중에는 비정부단체나 정부 근무 경력을 가진 

직원이 몇몇 존재한다. 공공재정연구센터가 업무에 외부 컨설턴트를 이용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9. 정보 접근

1998년 결의에는 공공재정연구센터가 업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재무부에 요청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된다. 공공재정연구센터의 정보 접근 권한은 「예산·재정책임법(2006)」(제42조, 

제106조, 제107조)에 의해 법적으로 더욱 강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재정연구센터는 

정보를 적시적으로 입수하는 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했다. 지연의 원인 중 하나는 절차적 

문제이다. 재무부는 요청된 정보를 먼저 관련 위원회에 제공하고 이 위원회가 이후 공공재정연구

센터로의 정보 전달을 책임진다. 이와 유사하게, 공공재정연구센터는 정보 제공 형식에도 일부 문제가 

있다고 보고했다. 일례로 공공재정연구센터가 예산안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요청했을 때 

재무부는 PDF 파일을 제공했다. 그에 따라 공공재정연구센터는 의회 보고서 제출 시한에 쫓기는 

와중에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여 PDF 파일에 있는 정보를 손으로 다시 입력해야 했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최근 재무부는 일반에 공개하는 예산 관련 정보의 폭을 크게 넓혔다.

10. 투명성

공공재정연구센터에서 생성되는 정보 중 상당수는 의회의 허가를 받아 센터 웹사이트에 게시되며, 

여기에는 연례 세입법 초안 분석, 연례 지출명령 초안 분석, 재무부 분기별 재정보고서 분석 같은 

핵심 문서가 포함된다. 공공재정연구센터는 또한 공공재정 주제 연구, 월간 소식지(다양한 경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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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센터 자체 공공재정저널을 발간한다. 때에 따라 추가 정보 및 도구를 일반에 공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공공재정연구센터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전망 작업물을 발간했다. 공공재정연구

센터의 의회 고객(위원회 및 의원)이 기타 연구 요청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는 공개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상정된 법안 비용 산출은 의회 내부 문서로 취급되어 역시 공개되지 않는다.

공공재정연구센터에 매체 문의 대응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 공공재정연구센터는 

언론의 주목을 피하고 작업물을 통해 말하는 편이다. 제5절에 설명된 공적 외부 활동을 제외하고, 

공공재정연구센터의 언론 및 일반대중과의 주된 소통 형태는 웹사이트 게시이다. 일반적으로 공공

재정연구센터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기자회견을 열지 않는다(센터장이 때때로 언론 인터뷰에 

응하기는 한다). 이는 의회 의원의 특권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재정연구센터의 작업물은 

정기적으로 언론에 보도된다.

11. 관리, 자문 지원, 모니터링, 평가

하원 공공재정연구센터위원회가 공공재정연구센터의 모든 측면을 광범위하게 감독한다. 공공재정

연구센터는 독립적 감독위원회나 공공재정연구센터 연간 사업계획 또는 산출물의 품질에 대해 논평을 

제공하는 외부 전문가 자문단을 두고 있지 않다. 공공재정연구센터 작업물에 대한 평가는 보통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주로 의회 위원회 및 의원, 동료, 언론의 논평과 피드백이다.

12. 결론

공공재정연구센터는 1998년 의회에 객관적이고 비정파적이며 적시적인 공공재정 분석을 제공

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공공재정연구센터는 입법부의 독립적 예산 분석 능력을 크게 높였으며, 그와 

동일한 성과를 원하는 많은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모델이 되었다. 센터의 작업물은 언론에 널리 보도

되며 예산 및 공공재정에 관한 공적 논의에 기여해 왔다.

공공재정연구센터는 미국 의회예산처를 일부 모델로 삼기는 했으나 의회예산처에 부여된 것과 

같은 자율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완전한 독립기관이라고 볼 수 없다. 비정파적 기관이 매우 

정파적인 환경에서 일할 때 겪는 어려움을 고려할 때, 공공재정연구센터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도부 

임명 절차 등에서의 정치적 간섭 또는 정치적 간섭을 받는다는 인식으로부터 센터를 보호할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다른 OECD 국가의 독립재정기관, 특히 입법부 산하 독립재정

기관의 다양한 모델과 해당 기관이 유사한 난관을 해결한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공공재정연구센터의 임무가 특히 비용 산출과 관련하여 확대되었음을 감안하면 공공재정연구

센터의 자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

주석

1. 3개의 주요 정당은 제도혁명당, 국민행동당(Partido Acción Nacional, PAN), 민주혁명당(Partido de la Revolución 

Democrática, PRD)이다.

2. 이후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제도혁명당이 사상 최초로 국민행동당 후보였던 비센테 폭스(Vicente Fox)에게 

패배했다. 이는 멕시코 정치에 활발한 정치적 다원주의를 가져온 두 번째 중요 사건이었다.

3. 「예산·재정책임법」 이후 2007년과 2008년에 종합적 재정 개혁, 공공부문 연금 개혁, 회계에 관한 몇 가지 추가 

입법이 이루어졌다. 이 법에 대한 더 심도 깊은 설명은 OECD(200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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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사회정책평가위원회는 법적으로 빈곤 측정과 사회정책 평가 책임을 맡고 있다.

5. 국립지리·통계연구소는 멕시코 공식 통계를 담당하는 독립기관이다.

6. 의회에 부속된 다른 연구기관 4개가 있으며 각각 헌법, 농업, 사회문제, 젠더문제를 전문으로 한다.

7. 이 규칙은 이후 몇 차례 갱신되었다.

8. 멕시코는 31개의 주와 하나의 연방수도로 구성된 연방국가이다.

9. 연방 수준의 재정규칙은 재정수지와 관련되며, 여기에는 이자 지급액이 포함되나 금융부문 구제책, 공공-민간 

제휴사업인 PIDIREGAS, 국영석유기업인 PEMEX장기투자계획 관련 비용은 제외된다. 또한 국가 하위 수준에서 

적용되는 재정규칙 두 가지가 있다. OECD(2009)에서 이 세 가지 재정규칙을 논의한다.

10. 1998년 결의 제3조

11. 멕시코 경제학자 단체로서 스페인어 표기는 ‘Colegio Nacional de Economistas(CNE)’이다.

12. 스페인어 표기는 ‘Colegio Nacional de Ciencias Políticas y Administración Pública’이다.

13. 예를 들어 정치고문, 의회 의원 등

14. 공공재정연구센터를 설립한 1998년 결의 제12조에는 또한 실적에 따라 직원 승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5. 대부분 경제학 또는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보유하고 있다.

16. 시험은 주요 일간지에 발표된다.

17. 의회의 투명성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의회 직원 급여 및 복리후생 관련 정보는 온라인에서 확인 

가능하다(www.diputados.gob.mx/transparencia.htm). 공공재정연구센터 직원 전체의 연락처 정보가 담긴 명부 역시 

온라인에서 이용 가능하다(www.cefp.gob.mx/institucion/directori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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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경제정책분석국1은 1945년 9월 3일 사회부 장관 빌럼 드레이스(Willem Drees)의 제안으로 

설립되어 9월 15일에 업무를 시작했다. 신망 높은 경제학자 얀 틴베르헌(Jan Tinbergen)이 초대 

국장으로 임명되었다.2 당시 네덜란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 재건과 경제·고용 성장 회복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스케르메르혼-드레이스(Schermerhorn-Drees) 비상정부3에서 경제부 장관을 

맡았던 헤인 포스(Hein Vos)는 틴베르헌에게 새로운 경제계획국 제안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1943년, 미발표 계획서에서 틴베르헌은 국가 경제의 규모와 구성을 수량화하고 장기적 경제 발전에 

필요한 정책 조치를 분석할 소규모 기관을 주장했다. 포스 장관이 생각한 것은 정부 경제정책을 위한 

지침이 포함된 거시경제 계획 초안을 주기적으로 작성할 새로운 기관이었다. 결국 경제정책분석국은 

거시경제 평가 및 전망에 중점을 두게 되었으며4 경제정책분석국의 연례 ‘중앙경제계획’에는 

그러한 지침이 포함된 적이 없다.

경제정책분석국에 대한 첫 번째 법안(1946년)은 의회에서 부결되었다. 그러나 1947년 4월, 

정부 교체 후 두 번째 법안이 승인되면서 「중앙경제계획수립법」을 통해 경제정책분석국의 법적 

지위가 확립되었다.

당시 경제정책분석국 설립, 그리고 미래 계획과 근거가 확실한 경제 분석의 조합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정치적 지지가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경제에 개입해야 하는 정도가 논쟁의 대상이었다. 

대공황 시기 정책의 결과가 처참했던 기억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케인스 학파의 거시적 

재정관리에 대한 견해가 새롭게 대두된 상태였다. 당시의 또 다른 중심적 문제는 경제정책분석국이 

명시적으로 정책 조언을 제시해야 할지 아니면 제안된 정책 조치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에 그쳐야 

할지였다. 둘 중 후자가 선택되었으며 이는 아직도 유효하다.

네덜란드는 현재 EU 및 유로존 회원국이다. 그에 따라 네덜란드는 「안정·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 및 유럽 「재정협약(Fiscal Compact)」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네덜란드는 

수십 년간 연립정부를 구성해 왔다. 1960년대 이래, 연정합의에는 중기적 재정 목표가 포함되었다.5 

1994년부터는 전체 정부 지출에 대한 재정규칙을 통해 정부를 구성하는 정당 간 합의를 보완한다. 

이 재정규칙은 세금과 사회보장 부담금으로 얻는 수입을 변화시킬 신규 정책 조치(연정합의에서 

합의된 경우 제외)를 도입하지 않는다는 규칙과 조합된다. 이 정부 재정규칙은 적자와 총부채에 대한 

EU 재정규칙을 보완한다. 지난 60년간 재정정책과 정부 의사결정에 다양한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경제정책분석국은 재정정책 및 기타 정책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독립적 분석을 꾸준히 제공해 

왔다. 경제정책분석국은 수많은 정부 교체를 겪었지만 독립성이 훼손되거나 존재에 위협을 받은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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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부 및 입법부와의 관계

경제정책분석국은 경제·농업·혁신부(Ministry of Economic Affairs, Agriculture and 

Innovation) 산하 기관이다.6 경제정책분석국은 행정부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상당한 독립성을 누

리는데, 여기에는 민간부문 대표가 참여하는 자체 자문단을 두고 있으며 연간 사업계획을 직접 결

정한다는 사실이 포함된다. 또한 경제정책분석국 사무실은 물리적으로 경제부 사무실과 분리되어 

있다.

경제정책분석국의 행정부 내 독립성은 사실상의 독립성이며 법률상의 독립성은 아니다. 1947년 

법률에는 ‘독립성’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러나 2012년 2월 21일에 모든 네덜란드 계획국에 관한 

새로운 명령이 공표되었다.7 이 명령은 경제정책분석국 및 다른 국 독립성의 일부 측면을 명확히 

했으며, 여기에는 계획국의 연구 수행 방식, 보고서 내용, 사용할 방법론이 포함된다.

의회는 경제정책분석국 연구를 요청할 수 있다. 2009년까지는 정당과 의회가 경제부 장관을 

거쳐 경제정책분석국 분석을 공식 요청해야 했다. 이 절차에 따라 경제정책분석국이 먼저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하면 이후 경제부 장관이 경제정책분석국 보고서를 의회에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2009년, 경제정책분석국 보고서 공개 전 이틀의 지연을 두고, 의회에서 정부가 보고서 결론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해당 절차가 변경되었다. 경제정책분석국은 이제 의회 요청에 

직접 대응할 수 있다. 그 덕분에 경제정책분석국의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 강화되었다. 2012년 2월 

계획국 관련 명령은 이 새로운 절차의 상세 내용을 규정한다. 이 명령에는 정치인과 기타 행위자

(전국 단위 노동조합, 경영자협회 등)의 비공개 정책 분석 요청 취급에 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경제정책분석국이 의회의 양원 모두를 지원하기는 하지만, 접촉이 더 잦은 쪽은 하원이다. 경제

정책분석국 국장은 정기적으로 하원 재무위원회(Finance Committee)에 출석하여 새로운 전망에 

대해 설명하다. 국장은 또한 다른 위원회에도 출석하여 특정 사안에 관한 경제정책분석국 분석을 

설명한다. 경제정책분석국 부국장과 고위급 직원들도 마찬가지이다. 의회는 모든 정부 부처에 대해 

그렇듯이 경제정책분석국 연간 예산을 검토할 기회가 있다. 그러나 의회는 경제정책분석국 중요 직책 

임명 또는 경제정책분석국 기능의 다른 측면에서는 어떤 역할도 하지 않는다.

경제정책분석국은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깊이 있는 예산·경제 분석을 수행한다. 네덜란드 

중앙은행과 일부 시중 은행 역시 거시경제·재정 전망을 내놓기는 하지만, 경제정책분석국은 상세한 

공공재정 전망과 정당 정책의 예산 관련 영향 분석을 제시하는 유일한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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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1. 예산 절차에서 입법부의 역할

네덜란드는 의원내각제이다. 의회는 양원제로서 150석의 하원(4년 주기 비례대표 방식 직선제)과 

75석의 상원(12개의 주의회에 의한 간선제)으로 구성된다. 하원이 더 큰 예산 권한을 가지며, 상원은 

예산안 수정 권한 없이 이를 채택하거나 부결하는 것만 가능하다.

헌법에 따라 예산안은 9월 세 번째 화요일에 의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재무부 장관이 하원에 출석

하여 해당 정책 분야별 담당 각료를 대신하여 23건의 예산안과 예산 개요를 제출한다. 의회의 예산 

검토 기간은 3개월이며(예산 승인 단계는 보스(Bos, 2008)의 표 4 참고) 23건의 지출승인법 모두가 

12월 말 전에 채택되는 것이 보통이다. 하원은 원칙적으로 제한 없이 예산안을 수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연정합의, 특히 지출 상한으로 인해 하원이 정부 예산안에 상당한 수정을 가하는 것은 제한

된다. 하원이 23건의 지출안 사이에서 금액을 재배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이는 드물게 발생

하는 일이다. 한 예산 항목 금액을 늘리면서 다른 항목의 금액을 줄이지 않는 제안은 연정합의에 따른 

상한으로 인해 의원 과반수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의회는 먼저 본회의에서 개괄적으로 

예산정책을 논의한다. 이후 각각의 지출안을 개별 위원회에서 상세하게 검토하며, 각 담당 장관은 

자신이 출석하는 특정 의회 위원회의 질문에 서면으로 답해야 한다.

하원 재무위원회가 전체 예산 총액 검토를 담당한다. 공공지출위원회(Public Expenditure 

Committee)는 주로 23건의 지출안이 아닌 예산 절차 및 규칙에 관여한다. 하원과 상원의 분야별 

위원회가 지출안을 검토하고 이후 본회의에서 지출안을 채택한다. 해당 본회의는 일반에 공개된다. 

예산 절차 중 입법부에 대한 기술지원은 경제정책분석국이나 의회 조사·공공지출국(Bureau for 

Research and Public Expenditure, BOR)에서 제공할 수 있다. 의회 조사·공공지출국은 하원의원들

에게 예산 및 기타 사안에 관한 분석 보고서를 제공하는 소규모 기관이다. 아래 박스 2에 의회 조사·

공공지출국의 과업과 활동이 설명되어 있다.

의회는 실험적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독립적인 자체 경제자문위원회(Council of 

Economic Advisors, REA)를 운영했다. 당시 해당 위원회 설립은 정당을 막론한 광범위한 지지를 

얻었다(투표 결과는 찬성 100명, 반대 50명이었다). 목표는 하원에 재정·경제 사안에 관한 독립적 

정책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위원회 위원 6명(경제학 및 공공재정 분야 대학교 교수들)은 하원 

재무위원회에서 임명했다.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 위원은 어떤 식으로든 정부나 기타 관련 

기관과 관계가 없어야 했다. 위원회의 독립성은 의제와 조언 시기에도 반영되어, 이 두 가지 모두를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했다. 3년의 운영 기간 동안 경제자문위원회는 거시재정 및 구체적 사안

(예: 과세 기준, 고령화, 주택, 정부 규제)에 대한 10건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그러나 의회의 중간평가

에서 혹평을 받은 후, 위원회 위원들은 재임명을 원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당시 일부 정당은 이러한 

결정에 실망을 표했다. 자체평가(REA, 2007)에서, 위원회는 의회와의 상호작용이 비교적 적었음을 

인정했다. 또한 일부 정당은 몇몇 정부 정책에 비판적이었던 것으로 인식된 경제자문위원회 보고서의 

형식과 내용을 비판했다. 경제자문위원회 웹사이트는 아직도 존재하며, 모든 위원회 보고서는 여전히 

다운로드 가능하다.

2013년부터는 새로운 EU 요건이 네덜란드 법률에 통합되면서 재정규칙 준수 모니터링 역할이 

국가최고자문위원회(Council of State)에 부여되었다. 규칙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 국가최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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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정부의 시정 계획을 평가해야 한다. 경제정책분석국은 공식적으로는 재정규칙 준수 모니터링

을 하지 않지만 공공재정 및 지출 상한 관련 계산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를 수행한다.

박스 2. 의회 조사·공공지출국(Bureau Onderzoek en Rijksuitgaven, BOR)

조사·공공지출국은 2007년 12월 하원 조사·검증국(Research and Verification Bureau)과 

공공지출위원회의 전문가들을 합쳐 설립되었다. 조사·공공지출국 신설은 하원 내부 결정이었으며 

법률이나 하원 내부 규칙·규정에 따라 설립된 것이 아니다.

업무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조사·공공지출국의 주된 과업은 세 가지이다.

l 의회 조사, 질의, 연구 지원. 이는 조사·공공지출국 내부에서 수행되기도 하고 하원 상임

위원회가 의뢰한 일회성 연구에 조사·공공지출국 자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l 특히 예산 관련 사안에 대해 의회 상임위원회에 분석 보고서 제공. 모든 상임위원회가 동일한 

지원을 받는다.

l 하원의원들에게 조언 제공, 지식 공유. 여기에는 예산안 수정안 초안 작성과 예산, 재정 및 

기타 사안에 대한 요약 보고가 포함된다.

조사·공공지출국은 매년 하원의원을 위한 서면 보고서 약 150건을 작성하며 여기에는 예산안 

초안, 연례 공공회계,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정부 문서(특히 주요 사업)에 관한 보고서가 포함

된다. 이러한 보고서에서는 상임위원회가 정부 장관에게 예산 제안 또는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때 물을 수 있는 질문을 추천한다. 조사·공공지출국은 그 외에도 의회의 ‘미래예측 연구’(의회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권고된 상대적으로 새로운 사항), 사후 평가, 의회와 연관된 예산 관련 특별 

조사를 지원한다. 조사·공공지출국은 경제정책분석국의 전망과 ‘경쟁’하는 세입·세출 전망은 내

놓지 않는다. 또한 새로운 예산 제안 또는 법률안의 영향을 평가하지도 않는다.

조사·공공지출국의 직원은 약 15명(상근상당인력 12명)으로, 의회 사무총장에 의해 공식 임명

된다. 직원 채용 기준은 기술적 능력이며 정치적 성향은 무관하다. 직원 대부분은 다방면의 지식을 

섭렵한 이들이지만 각자가 지원하는 상임위원회에 따른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룬다. 조사·공공지출국 

국장과 모든 직원은 공무원 규칙·규정에 따라 채용되고 급여를 받는다. 조사·공공지출국 직원 

급여는 정부 부처 직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조사·공공지출국 보고서는 외부에 발표되지 않는다. 이러한 정책의 근거는 상임위원회에 제출

되는 조사·공공지출국 보고서가 정부 부처에서 장관용으로 작성하는 비공개 연설 원고와 유사하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조사·공공지출국 보고서는 하원 인트라넷을 통해 모든 하원의원 및 의회 직원의 

내부적 접근이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상임위원회는 조사·공공지출국 보고서 발표가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리고 하원의원이 보고서를 논의에 사용하고자 하거나 그에 대한 장관의 공식 대응을 

원하는 경우, 조사·공공지출국 보고서 발표를 허용할 수 있다.

조사·공공지출국의 2011년 예산은 90만 유로였다. 이는 의회 지원 서비스를 위한 행정예산의 

일부이며, 23건의 연례 지출승인법 중 하나로 승인되는 의회 예산에 통합된다. 2012~2015년에는 

모든 정부 부처 예산과 의회 예산이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조사·공공지출국 연간 예산은 그에 

영향을 받지 않은 편이다. 일례로, 상근 직원의 수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유지될 전망이다.

조사·공공지출국에 대한 최초 평가는 2009년에 수행되었다(조사·공공지출국 평가 참고).



독립재정기관의 원칙과 사례연구

168 OECD 예산저널 – 2015/2호 ⓒ OECD 2016

3. 설립의 법적 근거

1947년, 경제정책분석국은 「중앙경제계획수립법」 채택으로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이 법에서는 

경제정책분석국을 경제부의 일부로 설정했다. 이 법은 경제정책분석국의 임무를 간략하게 명시하고 

경제정책분석국 감독기구인 중앙계획위원회(Central Planning Commission)를 신설했다. 이 법은 

내용이 개괄적이며 경제정책분석국의 핵심 참고 기준은 아니다. 이 법은 개정된 적이 없으나 계획

기관 관련 신규 규정이 2012년에 채택되었다. 거시경제 전망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경제정책분석국의 

실질적 역할을 공식화한 것은 「지속가능공공재정법(2013)」이다. 이 법은 새로운 EU 요건을 

네덜란드 법률에 통합했다.

4. 임무

경제정책분석국의 임무는 언제나 경제정책 수립과 관련한 독립적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경제정책분석국은 또한 경제·재정 발전에 대한 공식 정부 전망도 담당한다.8 경제정책분석국이 법에 

따라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유일한 문서는 연례 ‘중앙경제계획(Central Economic Plan)’으로, 

이는 실제 및 예상 경제상황 개요를 제시한다.9

시간이 흐름에 따라 경제정책분석국 임무 내에서의 활동이 상당히 확대되었다. 1960년대 이래, 

경제정책분석국은 공공재정 상태와 정책 제안 비용 산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해 왔다. 1980년대

부터는 정당 선거공약10과 선거 후 연정합의에 대한 비용 산출을 수행하고 있다. 1990년대부터는 

장기 재정·부채 분석을 수행해 왔다. 경제정책분석국은 계속해서 공간적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

하며 광범위한 연구 의제를 채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정책분석국은 다양한 거시경제 및 분야별 

주제(보건의료, 주택, 노동시장, 복지정책 등)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한다.

경제정책분석국은 재정정책에 직접 영향을 미쳐야 할 임무는 없다. 경제정책분석국은 연립정부의 

공약과 재정 목표에 대한 규범적 평가를 제공하지 않는다. EU 재정규칙 준수를 공식적으로 모니터링

하지는 않으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간접적으로 이를 수행한다.

5. 역할

전망, 정책 제안 비용 산출, 연구가 경제정책분석국의 주요 역할이다. 현재는 설립 초기에 비해 

거시경제 모델링 및 전망에 투자하는 시간이 줄었으나 해당 활동은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 경제정책

분석국 직원 업무시간의 약 2/3가 연구에 사용되며 나머지 1/3은 정책 분석에 사용된다.11

전망

경제정책분석국은 정부와 의회를 위한 유일한 거시경제 전망 제공자이다. 경제정책분석국은 

모델링을 널리 활용하여 다음 전망을 작성한다.

l 단기 거시경제·재정 전망: 경제정책분석국은 1년에 4회 거시 전망을 갱신하여 발표한다. 주된 

전망은 매년 봄에 발표되는 ‘중앙경제계획’과 매년 9월 의회연도 개시 시점에 연간 예산안과 

함께 발표되는 ‘거시경제전망(Macro Economic Outlook)’이다. 이들 전망의 간략 갱신사항이 

6월과 12월에 발표된다. 이러한 전망의 기간 기준은 다음 예산연도와 이후 1년이다. 예상되는 

예산 변화가 여러 분류의 가구 순실질소득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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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세입 전망: 경제정책분석국은 조세수입을 전망한다. 국세청이 경제정책분석국에 월별 세입 실현 

내역을 제공하고 재무부가 향후 세법 변경 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재무부가 세입 예산 

추산을 책임진다.

l 중기 기준선 예산 전망: 경제정책분석국은 최소 4년에 한 번 다음 예산연도와 이후 3년에 대한 

중기 기준선 전망을 내놓는다. 이 중기 전망은 정당 선거공약 비용 산출과 새 정부 수립 시 

연정합의에 부합하는 중기 지출 계획의 기반이 된다.

l 선거 전 전망: 이는 의회 선거 6개월 전에 발표된다.

l 장기 전망: 몇 년에 한 번씩, 경제정책분석국은 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장기 전망

(최대 50년)을 발표한다. 이 전망과 중기 예산 전망을 기반으로 국가예산원칙자문단(National 

Advisory Group on Budgetary Principles)이 다음 정부 집권 기간에 대해 조언을 제공한다.12

예산 분석

경제정책분석국은 신규 정책 조치의 예산 관련 영향을 분석한다. 경우에 따라 경제정책분석국의 

새로운 예산 삭감에 따른 절감액 추산치가 재무부 추산치보다 낮을 때도 있다. 경제정책분석국은 

그 외에도 신규 연정합의에 따른 예산 제안을 분석하고 신규 연정합의를 바탕으로 정부 중기 전망을 

갱신한다. 연정합의가 크게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한 변경이 경제 및 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비용 산출 및 비용-편익 분석

모든 주요 기반시설 사업은 비용-편익 분석을 거쳐야 하며, 해당 분석은 경제정책분석국이나 

다른 연구기관13이 수행한다. 경제정책분석국은 다른 연구기관의 비용-편익 분석에 대한 2차 의견을 

제공할 수도 있다. 또한 모든 부처는 정책 계획의 비용 추산 및 경제 영향 전망을 요청할 수 있다. 

실제로 주요 정책 계획이 경제정책분석국의 비용 추산 없이 내각에 제출되는 경우는 없다. 의회와 

정당 역시 경제정책분석국의 비용 산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야당의 ‘그림자 

예산(shadow budget)’14 제안은 의회 제출 전에 해당 정당의 요청으로 먼저 경제정책분석국의 

비용 산출을 거치는 경우가 많다.

선거공약 비용 산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는 경제정책분석국의 비용 산출 및 경제 영향 전망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전통은 1986년부터 쌓여 온 것으로, 자발적으로 수행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모든 주요 

정당이 그러한 비용 산출을 요청한다. 점점 더 많은 정당이 분석을 요청하면서 해당 평가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 경제정책분석국은 제안사항이 경제성장과 공공재정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을 분석할 

뿐만 아니라 제안사항의 장기적 영향과 소득분배 및 실업에 미치는 영향도 평가한다. 대부분의 주요 

정당이 경제정책분석국에 주요 부문별 정책 주제(교육, 이동성, 환경, 주택시장 등)에 대한 비용 

산출도 요청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고수준의 검토를 통해 정당의 공약이 이전보다 훨씬 

구체화되는 효과가 발생했다.

연구

경제정책분석국은 정책 관련 사안을 분석하기 위한 자체 연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 부처의 비용 산출 및 영향 연구 요청과는 독립적인 것이다. 경제정책분석국은 예를 들어 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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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교육, 금융위기, 시장규제의 경제적 영향을 검토한다. 일부 경우에는 그러한 작업에 외부의 

공동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해당 연구의 결론은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으나, 경제정책

분석국은 엄격한 중립을 지킨다는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경제정책분석국 연구원들은 

EU 집행위원회를 위한 연구도 수행하며, 국제 컨소시엄의 일부로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도 많다.

경제정책분석국은 정부에 규범적 정책 조언은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타당성과 영향에 대한 검토 

외에는 정부 경제·예산정책에 대한 논평도 하지 않는다. 경제정책분석국은 공식적으로는 재정규칙 

준수를 모니터링하지 않는다.

6. 사업계획

경제정책분석국 국장이 경제정책분석국의 연간 사업계획을 결정한다. 경제정책분석국은 다양한 

필요에 따라 자체 사업 우선순위를 설정하며, 여기에는 매년 특정 연례 결과물(특히 연례 예산 주기 

관련) 준비, 경제정책분석국이 인지한 경제 주제 관련 중앙정부의 연구 필요성, 경제정책국의 논의 

대상인 정부 부처에서 제안한 연구 주제가 포함된다. 경제정책분석국은 또한 자문위원회인 중앙계획

위원회와 경제부 장관이 제공하는 사업계획 지침을 따른다. 경제부 장관은 특별히 특정 연구를 

요청할 수 있으나 이는 드문 일이다.

다양한 기관이 경제정책분석국의 분석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의 약 60%는 정부 부처 요청이며

(주로 사회, 경제 관련 부처), 30%는 정당과 의회 위원회, 개별 의원 요청이다(주로 하원). 나머지 

10%는 노동조합, 경영자협회, 사회경제위원회(Social and Economic Council)15 및 기타 기관 

요청이다. 요청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은 없다. 이는 경제정책분석국 국장 재량에 달린 

문제로, 국장은 계획국 관련 2012년 2월 명령 조항을 지침으로 삼아 요청 우선순위를 정한다. 현재 

경제정책분석군에 접수되는 요청 건수는 감당 가능한 수준이다. 향후에는 직원 수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모든 요청을 처리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하원에서 경제정책분석국의 분석을 더 많이 

요청한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7. 예산

경제정책분석국 예산은 경제 경제·농업·혁신부 예산의 일부이며, 이는 정부 부처의 표준 예산 

편성 절차를 따른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정부에서 연정합의를 바탕으로 다년 예산안을 채택하고, 

이는 이후 연간 예산 초안의 바탕이 된다. 내각에서 예산 기본틀을 결정하면(보통 4월), 재무부에서 

각 부처에 ‘총액 서신(Letter of Totals)’을 발송하여 다음 신규 회계연도(1월 1일에 시작)의 

최대 지출액을 알려 준다.

경제정책분석국 연간 예산 초안은 먼저 내부에서 작성되어 국장의 승인을 받는다. 5월에는 경제·

농업·혁신부와 예산에 대해 논의한다. 이 논의 끝에 예산 금액이 변경될 수도 있지만, 이는 경제정책

분석국이 상정한 특정 업무 때문이 아니라 정부 지출 일반삭감이 경제정책분석국에도 적용되기 때문

이다.16 이 논의가 완료되면 다음 연도 및 이후 4년에 대한 경제정책분석국 예산안이 6월 말까지 

최종 마무리된다. 8월이 되면 내각에서 예산안의 수입 예측을 검토하면서 예산안 지출 금액이 미세

하게 조정될 수 있다. 경제정책분석국의 지출 총액은 지출승인법안 제XIII호(즉 경제·농업·혁신부 

관련 지출승인법안)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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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분석국의 자금은 중앙정부 예산의 총액 배정액만으로 충당되지 않는다. 제3자로부터 

수주한 분석 업무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것이 수권되었기 때문이다.17 경제정책분석국의 ‘고객’은 

중앙정부 부처, 지방정부, EU 기관, 국제 정부기관으로 제한된다. 경제정책분석국이 상업적 연구

기관과 경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외부로부터 받는 작업 수입은 연간 예산을 통해 충당되는 

지출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최근 해당 수입 금액은 지출의 10~15% 수준이다.

2002년 이래 모든 정부 부처의 행정지출은 실질적으로 감소해 왔으며 경제정책분석국 자금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경제정책분석국 예산 감소율은 모든 정부 부처 평균에 비해 덜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2002~2006년, 2008~2010년의 경우 경제정책분석국 예산이 각각 11%, 10% 감소

하여 1,300만 유로로 줄어들었다. 2011~2015년에 대해서도 10% 추가 감소가 결정되었다.18

8. 인력 구성

8.1. 지도부

경제정책분석국 국장은 내각에서 경제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경제정책분석국의 새로운 

수장을 선정할 때 주된 기준은 전문적이고 비정치적인 방식으로 필요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이다. 이는 성문화된 규칙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유지된 관행으로서 모든 정당이 이를 받아들인다. 

상대적으로 드물게 일어나는 국장 교체 시에는 경제부 장관과 그 고문이 재무부와 재무부 장관, 경제

정책 수립에 관여하는 대학교 교수를 포함한 다양한 이들의 의견을 구한다. 새로운 국장의 자격과 

배경은 공식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현재 비공식적으로 양해된 바는 국장이 정책 문제에 상당한 

경험이 있는 최고 수준의 네덜란드인 경제학자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장의 임기는 7년이며 1회 갱신 가능하다. 7년의 임기는 최소 4년마다 이루어지는 정부 교체와는 

관련이 없다. 이는 경제정책분석국의 정치적 영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강화한다. 공식 임명 절차와 

국장 급여는 고위급 공무원에 적용되는 규칙을 따른다. 해임이 필요한 경우에도 공무원 해임 절차를 

따른다. 그러나 65년의 운영기간을 통틀어 해임된 국장은 단 한 명도 없었다.

8.2. 직원

경제정책분석국 직원은 공무원이다. 따라서 직원 채용과 해고, 보수는 공무원 규정을 따르며 이해

충돌에 관한 공무원 규칙이 적용된다. 고용 조건과 급여 수준은 경제정책분석국 웹사이트에 제시되어 

있다.19

경제정책분석국은 국내외 모두에서 직원을 채용한다(높은 네덜란드어 능력이 요구된다). 경제

정책분석국의 전문직 직원은 정책 분석원 또는 연구원이다. 정책 분석원은 정부와 정당, 의회, 다른 

이해집단이 제기한 단기 및 중기 정책 문제를 다룬다. 연구원은 새로운 주제를 연구하거나 미래 정책 

분석을 위한 기반을 준비한다. 연구원은 경제학 또는 계량경제학 관련 자격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박사학위는 경제정책분석국 근무의 전제조건은 아니지만 우대조건이며, 최근 들어 박사학위를 소지한 

연구직 직원 비율이 상승했다. 정책 분석원은 최소한 전문대 이상 학위가 필요하다.20 전문직 직원 

채용 및 선발 정책의 목표는 고도로 특화된 인력보다는 정책 관련 사안에 광범위한 관심을 가진 실력 

있는 지원자를 유치하는 것이다. 직원이 단 하나의 주제에 갇히는 일을 피하는 것이 경제정책분석국의 

정책이다. 그러나 경제정책분석국은 수학자, IT 전문가, 기술자, 행정가 등 분야별로 특화된 직원을 



독립재정기관의 원칙과 사례연구

172 OECD 예산저널 – 2015/2호 ⓒ OECD 2016

채용할 필요를 인식하고 있다. 모든 직원은 경제정책분석국 국장이 고용하며, 국장은 이와 관련하여 

인적자원부서의 지원을 받는다.

정부 전체 예산 삭감으로 경제정책분석국 직원 수가 상당히 줄어들었다. 직원 수 최대 기록은 

2002년의 상근상당인력 158명이며, 2010년에는 직원 수가 상근상당인력 148명이었다. 2011년에는 

이 숫자가 135명으로 떨어졌으며 2012년에는 117명이 되었다. 그중 91명은 경제 및 공공재정 분야 

업무를 담당하며 다른 직원은 주로 행정직이다. 직원들은 경제정책분석국의 사업부 5개(공공재정, 

거시경제, 노동·교육, 경쟁·규제, 기후·지역경제) 중 하나 또는 지원부서 4개(사무, 인적자원, 내

부관리, IT) 중 하나에서 일한다.21

경제정책분석국은 학계 파트너 및 방문 학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요 

대학교 연구자들은 경제정책분석국 직원과 함께 학술논문을 작성하고 경제정책분석국 연구에 조언을 

제공한다. 학계 파트너는 1년 단위로 지정되며 지정 연장도 가능하다. 이 프로그램 덕분에 경제정책

분석국은 운영에 외부 컨설턴트를 이용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경제정책분석국은 경제정책 분석을 

위해 여러 외국 기관과 결연을 맺고 있다(www.cpb.nl/en/internationalpartners 참고. 여기에는 

스웨덴 재정위원회(Fiscal Council)와 영국 예산책임처(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가 포함

된다). 협력은 상호 독립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각 파트너가 그 작업물의 내용과 품질에 대해 

온전히 책임을 진다.22

9. 정보 접근

정부 부처는 경제정책분석국에 정보를 제공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경제정책분석국이 공식 경제 

전망을 내놓고 분석 요청에 대응하여 필요한 기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정부 ‘내부자’

인 경제정책분석국은 정부 부처가 보유한 비공개 정보에 접근하기가 쉬운 편이며 정보를 적시적으로 

제공받는다. 비용 산출을 위해서는 재무부에서 필요한 정보 대부분을 제공한다. 보건의료와 사회보장 

같은 특화된 사안의 경우, 경제정책분석국은 관련 부처에서 직접 필요한 정보를 받는다.

부처와의 소통을 위한 표준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무 단위에서는 부처 직원과 경제정책

분석국 직원이 정기적으로 연락한다. 고위급의 경우, 경제정책분석국 국장이나 고위급 직원이 중앙

경제위원회(Central Economic Committee) 같은 다른 정부 위원회 고위급 공무원과 회의를 진행

한다. 경제부 내부에서는 경제정책분석국 국장이 사무국장과의 정기적 회의를 주최한다.

10. 투명성

모든 경제정책분석국 보고서는 전자 형식으로 일반에 제공된다. 경제정책분석국에서 자체 권한에 

따라 이를 발간한다. 경제정책분석국의 분석 방법은 완전히 투명하여 모든 가정, 경험적 데이터, 경제 

모델이 명시되고 공개된다. 모든 주요 경제정책분석국 발간물에는 보도자료가 수반된다. 봄 전망

(‘중앙경제계획’)의 경우에는 기자회견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경제정책분석국 국장이 판단

하기에 주요 경제정책분석국 연구와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여는 것이 타당하다면 그러한 기자회견을 

진행할 수 있다. 기자회견에는 모든 주요 일간지 기자가 참석하며 국장의 발언은 보통 주요 라디오 

및 TV 방송국에 의해 보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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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분석국이 요청을 받아 수행하여 고객에게 제출하는 특별 비용 산출은 고객이 이를 

검토할 때까지 기밀로 유지된다. 경제정책분석국 분석 요청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예: 계약), 

경제정책분석국은 일반적으로 이 보고서를 발표한다. 경제정책분석국이 계약에 따라 작성한 분석 

보고서를 고객이 발표하지 않는 경우는 드문 일이지만 전혀 없는 일도 아니다. 요청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고객이 보고서 발표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고객이 해당 보고서의 일부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경우, 경제정책분석국에서 보고서 전문을 공개한다.

매체에서 경제정책분석국에 요청을 할 때는 대부분 경제정책분석국 언론담당관을 거친다. 그러나 

경제정책분석국 직원이 자신의 기술적 연구 결과를 언론에 설명할 수도 있다. 경제정책분석국 웹사이트

에 모든 직원 명단이 수록되어 있어 매체에서 개별 직원에게 직접 연락을 하기가 용이하다. 경제정책

분석국은 작업물에 대한 언론 보도 내용을 내부 기록으로 관리한다.

11. 관리, 자문 지원, 모니터링, 평가

1947년 법률에 따라 경제정책분석국 자문위원회인 중앙계획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중앙계획

위원회는 경제정책분석국 운영진에게 사업계획에 관한 조언을 제공한다. 중앙계획위원회 위원들은 

명망 높은 경제정책 수립 및 공공재정 분야 전문가로서, 내각과의 논의를 거쳐 경제부 장관이 공식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고 1회 연임 가능하다. 현재는 위원회에 위원 9명이 있다. 경제정책분석국 

운영진은 중앙계획위원회의 조언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위원회의 제안을 최대한 수용한다.

약 5년마다 학계 동료(과학적 가치 기준)와 고객(정책 유의성 기준)이 경제정책분석국의 작업물을 

평가한다. 과학적 검토를 수행하는 학계 인사 거의 모두가 네덜란드인이 아닌데, 이는 객관성을 높여

준다.23 끝으로, 경제정책분석국은 학계와의 밀접한 접촉을 권장하며 경제정책분석국 직원의 학술지 

논문 게재와 학계와의 협업을 장려한다.

12. 결론

65년의 역사를 가진 독립적 정부기관으로서 객관적 분석, 비교적 정확하고 편파적이지 않는 

전망24과 비용-편익 분석으로 이름 높은 경제정책분석국은 정부와 의회, 언론과 일반대중의 상당한 

신뢰를 얻고 있다. 이는 정부와 의회의 유일한 거시경제 및 재정 발전 전망 제공자이다. 경제정책

분석국의 단기·중기·장기 경제 및 재정 발전 전망은 예산 절차와 정책 논의의 근간 역할을 한다. 

세입·지출 정책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 5년 전망은 정당 선거공약과 신규 정부 

연정합의의 비용을 평가하기 위한 견고한 바탕이 된다. 경제정책분석국의 선거공약 비용 산출은 

정당의 공약이 더 구체화되는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여 비용 산출이 유의미하게 작용하고 있다.

경제정책분석국은 국장이 정부 장관에 의해 공식 임명되며 직원의 지위가 공무원과 분리되지 

않고 재정을 국가 예산에 의존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자율성을 가진다. 경제정책분석국의 이러한 

사실상 독립성에 기여하는 몇 가지 요소는 경제정책분석국 국장의 연임 가능한 7년 임기(그에 비해 

선거 주기는 4년), 연간 사업계획 수립에서 경제정책분석국 국장에게 주어지는 폭넓은 재량, 경제

정책분석국 연간 사업계획을 감독하는 독립적 자문위원회, 경제정책분석국의 산출물에 대한 정기적인 

독립적 평가(학계와 고객이 수행), 경제정책분석국이 의회의 정책 분석 요청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권한, 경제정책분석국 자체 권한에 따른 전망 및 분석 발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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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분석국이 네덜란드 재정 성과에 구체적으로 기여한 바를 측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경로가 존재한다. 첫째, 선거 전에 경제정책분석국 국장을 포함한 국가예산

원칙자문단에서 재정 목표와 중기 재정 기본틀을 제안한다. 새로운 정부가 이 조언을 받아들일 

의무는 없으나 이 자문단의 견해는 정부 연정합의에 영향을 미쳐 왔다. 둘째, 경제정책분석국의 선거

공약 분석은 정치적 수준에서 신중하고 지속가능한 예산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 셋째, 

경제정책분석국의 선거 전 정당 정책 제안 분석은 이후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정당의 4년 연정합의 

협상에 사용된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경제정책분석국은 다른 국가의 유사 기관보다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독립기관으로 자리잡았다.25 

주석

1. 이 기관의 네덜란드어 이름 “Centraal Planburea”를 글자 그대로 옮기면 “중앙계획국”이다. 그러나 영어 이름인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즉 “경제정책분석국”이 이 기관의 역할을 더 잘 

설명하다. 경제정책분석국은 경제계획 수립에 관여한 적이 없으며, 현재 및 미래 정부 정책의 영향을 분석한다.

2. 틴베르헌은 1936년에 네덜란드 경제에 대한 최초의 계량경제 모델을 구축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세계 최초의 

계량경제 모델로 간주된다(돈과 베르부르겐(Don and Verbruggen), 2006). 1969년, 틴베르헌은 계량경제 모델 

구축에서의 선구적 업적으로 노벨상을 받았다.

3. 1945년 6월 4일부터 1946년 7월 3일까지 존재했다.

4. 경제정책분석국의 첫 번째 거시 모델은 1953년에 마련되었다. 이는 1950년대 대부분의 기간 동안 전망 및 예산 조언의 

기반 역할을 했다. 당시 특정 정책의 예상 영향을 분석하는 데 그러한 모델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획기적인 일이었다. 

여기에는 틴베르헌의 계획 관련 견해가 반영되었는데, 이는 정책입안자가 정부 정책의 목표를 정의해야 하며 경제 

모델을 바탕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수단 조합이 선택되어야 한다는 견해였다(보스와 튤링스(Bos and 

Teulings), 2013).

5. 블뢴달과 크리스텐슨(Bl�ndal and Kristensen, 2001)의 박스 1에 재정정책에 대한 연정합의 주요 특징이 제시되어 있다.

6. 2011년 이전에는 경제부와 농업부가 별도 부처였다.

7. 경제정책분석국의 자매 계획국 2개가 있다. 이는 네덜란드 사회연구소(Institute for Social Research)와 네덜란드 

환경평가청(Environmental Assessment Agency)이다. 이들 3개 기관의 수장은 정기적으로 만나 업무계획을 논의하고 

사업이 서로 보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2015년부터는 이들 기관이 같은 건물에 수용될 예정이다.

8. 경제정책분석국의 재정 전망은 일반정부 부문에 대한 것이다. 지방정부 재정 데이터는 상당히 늦게 경제정책분석국에 

제출되며, 이로 인해 경제정책분석국 지방정부 재정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진다. 경제정책분석국은 공공정책 분석 시에도 

중앙정부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둔다.

9. 경제정책분석국은 과거 동유럽과 소련의 중앙계획경제 체제에서의 계획과 비슷한 수준의 상세한 중앙계획을 세운 적이 

없다. ‘중앙경제계획’은 부적절한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10. 보스와 튤링스(2011)는 25년간의 선거공약 비용 산출에 대해 논의한다.

11. CPB(2009)의 그림 2.2는 경제정책분석국의 다양한 활동을 더 상세하게 다룬다.

12. 자문단은 재정·경제정책 수립을 담당하는 고위급 정부 관료, 경제정책분석국 국장, 중앙은행 은행장으로 구성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스(2008) 참고

13. 예: 네덜란드경제연구소(Netherlands Economic Institute), 틴베르헌연구소(Tinbergen Institute)

14. ‘그림자 예산’은 의회에서의 연간 예산 논의 중 정당이 내놓는 일부 정책 제안을 말한다. 블뢴달과 크리스텐슨(2001) 

박스 8 참고

15. 이 위원회는 노동조합과 경영자협회 대표, 독립적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는 사회보장, 임금률, 연금 같은 주요 

사회경제 문제에 대한 협약 초안을 논의한다.

16. 예를 들어 2010년에는 공무원 급여 인상 합의 후 모든 부처와 경제정책분석국이 직원 감축 계획에 동의해야 했다.

17. 이러한 수권의 근거는 네덜란드 계획국에 관한 2012년 2월 명령에서 공식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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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www.rijksbegroting.nl/2012/voorbereiding/begroting,kst160374_16.html. 2012년 예산을 위해 2011년에 이루어진 

경제정책분석국 예산 예측에는 100만 유로 단위로 반올림된 경제정책분석국 예산 총액이 제시되어 있다. 이전 연도의 

경우, 경제부와 농업부 통합 전에는 경제정책분석국 예산 예측이 좀 더 자세히 제시되었다.

다음 참고: www.rijksbegroting.nl/2011/voorbereiding/begroting?hoofdstuk=40.6. 40.6

19. 다음 참고: www.cpb.nl/en/working-cpb

20. CPB(2009)의 도표 2.1에 학력별 직원 구성이 제시되어 있다.

21. 사업부 5개와 관리지원부서 4개 각각의 책임사항을 자세히 확인하려면 www.cpb.nl/en/organisation 참고. 이러한 조직 

구조는 2011년 9월부터 운용되어 온 것으로, 이렇게 조직이 개편되기 전에는 6개의 사업부가 있었다(CPB, 2009).

22. 경제정책분석국은 얼마 전까지 젊은 전문가 프로그램(Young Professionals Programme, YPP)을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재능 있는 젊은 학자, 경제학자와 비경제학자(경제학 박사학위 미소지)를 유치하는 것이었다. YPP는 

2년 프로그램으로서, 해당 기간 동안 젊은 전문가는 3개의 사업에 참여하고 틴베르헌연구소에서 심화 석사 과정 강의를 

수강했다. YPP는 예산 삭감으로 인해 운영이 중단되었다.

23. CPB(2009)가 그러한 평가 중 가장 최근 자료이다. 부록 A에 검토위원회 구성원이 명시되어 있다.

24. 보스(2008)는 전망의 정확성에 대해 논의하면서 크라넨동크와 베르부르겐(Kranendonk and Verbruggen, 2016)의 좀 

더 상세한 경제정책분선국 연구를 참고했다. 보스(2008)의 박스 6에서는 1994년부터 2007년까지 경제정책분석국의 

신중한 경제 가정 사용에 대해 논의한다.

25. 보스와 튤링스(2010)는 다른 기관과 구분되는 경제정책분석국의 역할을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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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

포르투갈 공공재정위원회
(Conselho das Finanças Públicas, CFP)

설립: 2011년

수권 법령: 「예산기본법」(법률 제51/2001호) 제5차 개정법(법률 

제22/2011호, 2011년 5월 20일)에 의해 공식 설립. 공공재정위원회 

규정은 법률 제54/2011호(2011년 10월 19일)에 의해 채택되었으며 

법률 제82-B/2014호(2014년 12월 31일)에 의해 개정됨

임무: 정부 재정 전략에 대한 독립적 평가 수행

예산: 253만 유로(2014년)

직원: 위원회 위원 5명, 직원 15~20명(채용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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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2011년의 포르투갈 공공재정위원회 신설은 예산 관리 개선을 위한 더 광범위한 개혁 패키지의 

일부였다. 2010년, 정부와 제1야당은 공공재정위원회 설립을 고려했으며 2011년 1월에 위원회 규정 

마련을 위한 실무그룹이 구성되었다. 이 규정 초안은 2011년 4월에 제출되었으며 5월에 「예산

기본법」 개정의 맥락에서 법률에 의해 공공재정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공공재정위원회 운영 준비를 

위한 계획은 이후 2011년 5월 17일에 체결된 IMF/EU와의 구제금융 협약의 일부로 포함되었다. 

의회는 2011년 10월 19일자 법률 제54/2011호에 따라 위원회 규정을 승인했다.

공공재정위원회는 예산 분석을 제공하는 유일한 독립기관은 아니다. 2005년, 의회 예산·재정

위원회(Budget and Finance Committee)(이하 ‘예산위원회’)는 기술적 예산 분석을 지원할 

비정파적 기관의 유용성을 인식했다. 그리고 이후 2006년에 의회기술지원팀(Parliamentary Technical 

Support Unit)이 법률에 의해 설립되었다. 2011년, 의회는 의회기술지원팀의 활동 지속을 원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했다. 의회기술지원팀의 법적 근거, 역할, 예산, 인력 구성, 보고 내용은 부록에 설명

되어 있다.

2005년 이전에는 중기 재정 발전과 연례 예산 절차가 제대로 통합되지 않았다. 또한 일반정부

계정의 포괄 범위가 불완전하고 예산 절차가 분절화되어 있었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집권한 

사회당(Socialist Party) 정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기본법(2001)」을 개정하기로 결정

했다. 2010년 4월, 당시 재무부 장관은 해당 법률 개정안을 내놓을 전담팀을 구성했다.1 이때 다루

어진 사안에는 다년 예산 기본틀 및 균형예산 규칙 수립, 예산 분절화 및 통제 해결, 사업별 예산 

편성 도입, 독립적 재정위원회 신설이 포함된다. 2010년 10월, 정부와 제1야당이 2011년 예산 채택을 

위한 규약을 체결했다. 이 규약에는 독립재정기관 설립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었다. 포르투갈 중앙은행 

총재도 공공재정위원회 설립을 강력하게 지지했다.2

2010년 12월, 사회당 정부와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ic Party)은 독립적 재정위원회 규정 

초안을 마련할 비정파적 전문가로 이루어진 실무그룹 구성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했다.3 이 실무

그룹은 2011년 4월에 규정 초안을 완성했으며 웹사이트에 이를 공개했다.4

재정규칙의 경우, 포르투갈은 모든 EU 회원국에 적용되는 적자 및 부채 규칙 외에도 2011년 

5월 「예산기본법(2001)」 개정을 통해 도입된 구조적 적자 규칙을 두고 있다. 이 규칙은 다년 예산 

계획 기본틀을 요구한다. 이 중기 기본틀은 중앙정부 지출 상한을 정의한다. 사회보장기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로의 교부금에도 상한이 적용된다. 이러한 국가 재정규칙 외에도 국가 하위단위 정부의 

부채 총액 한도가 존재한다. 재정적 자율성을 지닌 정부기관(일반정부 지출의 1/5 이상 차지)에도 

재정규칙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해당 기관은 균형 예산을 유지해야 한다.

IMF/EU 프로그램은 다양한 예산 개혁을 지원했는데, 이 프로그램에는 공공재정위원회 규정 

채택과 위원회 운영 준비를 위한 구체적 기한이 포함되었다.5 의회는 논의를 거쳐 2011년 10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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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규정을 채택했다. 채택된 규정은 2011년 4월의 초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11년 12월

에는 공공재정위원회 이사회(Senior Board)를 구성하는 위원 5명이 선정되었다. 2012년 2월에 

위원회 위원 임기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첫 번째 위원회 회의가 리스본에서 열렸다. 이때부터 

공공재정위원회는 신생기관으로서 완전한 운영 준비를 갖추는 데 필요한 전제조건(적절한 사무실 

찾기, 사업계획·예산·인력 요건 마무리 등) 관련 작업을 시작했다.

2. 행정부 및 입법부와의 관계

공공재정위원회는 행정부와 의회 양쪽 모두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위원회 규정에는 위원회가 

역할 수행 시 의회나 행정부, 기타 공공·민간단체의 지시를 요청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대통령과 정부, 의회가 위원회의 보고서를 받는다. 위원회의 독립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감사원

(Court of Auditors)과 포르투갈 중앙은행이 위원회 예산 및 위원 임명에서 독특한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 업무는 재정 전망 평가와 재정규칙 준수에 중점을 둔다. 그에 따라 공공재정위원회는 

다른 독립기관, 특히 국립통계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감사원, 포르투갈 중앙은행과 

교류해야 한다. 또한 정부에서 공공재정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가 적용된다.

의회는 위원회 위원 임명에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의회는 모든 정부 지원 기관 

연례 예산 승인의 맥락에서 공공재정위원회 연례 예산을 검토하고 승인한다. 예산위원회가 의회 내 

예산 논의에서 중심적 역할을 한다(박스 1). 예산위원회는 의회기술지원팀의 지원을 받으며, 의회

기술지원팀의 업무는 공공재정위원회 업무와 일부 중복된다. 공공재정위원회와 의회기술지원팀은 

모두 연례 예산 초안 및 안정 계획 중기 전망 갱신본을 분석한다.

박스 1. 예산 절차에서 입법부의 역할

포르투갈은 대통령중심제와 의원내각제의 중간 형태인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했다.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 열린다. 230석의 단원제 의회 다수당(또는 정당 연합) 수장이 총리가 되며, 의회 의원은 

비례대표제로 선출되고 임기는 4년이다.

「예산기본법」에 따라 정부에서 10월 15일까지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11월 말까지 승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에 따른 의회의 예산 검토 기간은 45일로 비교적 짧은 편이다. 연례 예산 초안과 

예산시행법 초안(국가 일반계정)을 예산위원회에서 논의한다. 예산위원회는 청문회를 열고 각 항목에 

대한 논의와 투표를 예산위원회에서 진행할지 아니면 본회의에서 진행할지 결정한다. 예산위원회 

내에서의 논의는 일반에 공개된다. 예산위원회가 의회 의원들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투표한다. 

의회는 예산 초안을 수정할 무제한의 권한을 가지지만, 실제로는 야당에서 많은 수정안을 내놓음

에도 불구하고 적은 수의 수정안만 채택된다.

의회기술지원팀(부록 참고)이 예산위원회에 분석 지원을 제공한다. 2011년에 의회는 의회기술

지원팀의 활동 지속을 원한다는 사실(즉, 공공재정위원회가 의회기술지원팀을 대체하지 않을 것임)을 

확실히 했으며 추가 직원 채용을 지지했다(2009년 직원 2명에서 2012년 직원 6명으로 증가).

출처: OECD(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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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립의 법적 근거

「예산기본법」(법률 제51/2001호) 제5차 개정법(법률 제22/2011호)에 따라 2011년 5월에 

위원회가 공식 설립되었다. 공공재정위원회 규정은 2011년 10월 19일에 채택된 법률 제54/2011호

에 의해 마련되었으며 법률 제82-B/2014호(2014년 12월 31일)에 의해 개정되었다.

4. 임무

공공재정위원회의 임무는 「예산기본법」과 위원회 규정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후자는 

위원회가 “재정정책의 일관성·준수·지속가능성에 대한 독립적 평가를 수행하고, 투명성 향상을 

통해 민주주의 및 경제정책 수립의 질을 높이며, 국가의 재정 신뢰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예산기본법」 제12-I조제1항은 위원회의 재정 전망 평가 및 재정규칙 준수 모니터링에 관해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공공재정위원회는 “거시경제 및 재정 전망에서 제시된 목표, 공공회계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중앙정부의 예산수지 규칙 및 지출 규칙(두 가지 모두 법률에 명시) 준수와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부채 규칙(해당 재정법에 명시) 준수를 평가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공공재정위원회 규정에는 8개의 구체적 직무와 다양한 보고 요건이 명시되어 있다.

이후 유럽 수준에서 이른바 ‘투팩(two-pack)’6이 승인되고 「예산기본법」에 경제통화동맹

(Economic and Monetary Union)의 정부간 「안정·조율·거버넌스 조약(Treaty on Stability, 

Coordination and Governance)」(「재정협약(Fiscal Compact)」)이 통합되면서, 공공재정위원회가 

국가 중기 재정 계획 및 예산 초안의 바탕이 되는 거시경제 전망을 보증하는 역할과 중기 목표 또는 

이를 향한 조정 경로에서의 상당한 이탈이 확인된 경우 자동으로 개시되어야 하는 국가 시정조치 

관련 역할을 공식적으로 맡게 되었다. 보증 절차는 2014년 10월, 조정 프로그램 체결 이후 첫 

예산안인 2015년 예산 초안에 처음 적용되었다. 안정 계획 및 국가 예산안의 바탕이 되는 거시경제 

전망 분석 방법과 해당 목적을 위해 재무부에서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정의한 재무부와의 양해각서가 

2015년 2월에 체결되었다.7

5. 역할

공공재정위원회의 구체적 직무는 위원회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위원회는 특히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l 정부가 채택한 거시경제 시나리오 및 해당 시나리오와 예산 전망 예측 내용의 일관성 평가

l 법률에 명시된 재정규칙 준수 여부 평가

l 공공부채 및 그 지속가능성의 역학 분석

l 기존 약정의 역학 분석. 연금·의료체계와 민관협력에 특히 중점을 두며 재정 지속가능성 관련 

영향 평가 포함

l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 평가

l 공기업의 경제·재정 상황과 통합 공공계정 및 그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평가

l 조세 지출 분석

l 예산 결과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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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위원회는 전망을 평가하며 이제는 유럽 회기와 관련하여 거시경제 전망을 보증하는 

공식적 역할도 맡고 있으나, 전망을 작성하지는 않는다. 또한 비용 산출 역할도 하지 않는다. 공공

재정위원회는 상기 직무에 따라 다양한 연례 보고서를 발간하며, 여기에는 특히 정부 다년 예산 계획 

기본틀과 정부 안정 계획 갱신본(EU 요건에 따름), 국가 연례 예산 초안에 대한 평가가 포함된다. 

예산 초안의 경우, 공공재정위원회 보고서는 의회의 예산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10월 말 또는 11월 

초에 발간된다.

공공재정위원회는 국가 예산 초안 및 안정 계획을 위한 거시경제 시나리오를 평가하며, 위원회 

의견이 해당 문서에 포함된다. 공공재정위원회는 또한 예산 결과에 대한 분기별 보고서를 발간하고 

사회보장 예산 결과에 대한 보고서도 연 2회 발간한다. 2015년 3월, 위원회는 향후 4년간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포르투갈의 공공재정 상황과 관련 제약에 대한 첫 번째 보고서를 내놓았다.8 

이 보고서의 목표는 정책입안자와 일반대중에게 특정 기간의 재정정책 영향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 보고서는 연 2회, 안정 계획 제출 전과 연례 예산 초안 제출 전에 갱신될 예정이다. 공공재정

위원회는 이러한 정기 간행물 외에도 국가 하위단위 재정 및 「예산기본법」 개정에 대한 보고서 

및 의견을 내놓았다. 공공재정위원회는 더 광범위한 일반대중과의 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부채, 

사회보호체계, 현금회계와 국가회계의 차이점 등 복잡한 사안을 다룬 이해하기 쉬운 책자와 용어집을 

발간했다.9

의회의 연례 예산 논의 기간이 비교적 짧다는 점(45일)을 고려할 때, 공공재정위원회의 잠재적 

난제 중 하나는 적시적으로 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와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일이 될 것이다. 공공

재정 지속가능성 및 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다른 분야의 경우에는 공공재정위원회가 보고 빈도를 결정

한다. 공공재정위원회는 자체 판단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6. 사업계획

공공재정위원회 연간 사업계획은 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8개의 구체적 직무와 의무 보고서를 바탕

으로 한다. 이전 절에서 언급했듯이, 공공재정위원회 간행물의 범위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위원회의 

임무를 포용하기 위해 점점 확대되어 왔다. 초기에는 의무 보고서를 적시에 작성하는 것이 우선시

되었다. 2012년에 공공재정위원회는 사무직원 고용, 2013년 위원회 예산 편성, 사무실 마련, 충분한 

IT 지원 확보, 웹사이트 개발 등 위원회 운영 준비와 관련한 자원 관리 문제에 상당한 시간을 소모

했다.

7. 예산

공공재정위원회의 재정적 독립성과 임무 수행 역량이 국가 예산 지출승인을 통해 보장되며, 이는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에만 삭감 가능”하다(위원회 규정 제27조제3항). 공공재정위원회 

이사회가 위원회 예산 초안 작성을 책임지며, 해당 초안은 감사원 원장 및 포르투갈 중앙은행 총재의 

긍정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한 평가가 확보된 이후, 공공재정위원회 예산은 유사한 독립기관 

또는 헌법상 기관(예: 감사원 예산)에 적용되는 예산 검토 및 승인 절차를 거친다. 공공재정위원회 

예산은 2012년 국가 경정예산부터 별도 항목으로 편성되었으며 2014회계연도 예산은 253만 유로

였다. 현재까지 이는 공공재정위원회가 활동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수준인 것으로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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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력 구성

8.1. 지도부

위원회 규정에 3개의 위원회 관리기구, 즉 이사회, 집행위원회, 감사관을 둔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사회

이사회는 5명의 위원(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2명)으로 구성된 

합의체이다. 위원장이 부위원장의 의견을 들은 후 이사회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장은 이사회와 집행

위원회(Executive Committee) 회의를 모두 주재하고 위원회의 일상적 운영에 참여한다.

각 위원은 감사원 원장과 중앙은행 총재의 공동 추천을 바탕으로 정부(각료회의)에서 임명한다. 

위원 임기는 7년이며 갱신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비상임위원은 1회 재임명 가능하다. 초기 5년의 

과도기 동안은 위원 임기에 시차를 두어 위원장 임기는 7년(갱신 불가능),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 

임기는 5년(갱신 불가능), 비상임위원 2명의 임기는 3년(1회 갱신 가능)이다. 이사회의 임기는 선거 

주기와 관련이 없으며 이는 공공재정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에 기여한다.

5명의 위원 중 누구도 최근 2년 내에 정치적 직위에 있었던 경우에는 이사회에 임명될 수 없다. 

위원회 규정에 위원 임명 금지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는 의회(유럽의회, 포르투갈 의회 

모두), 정부(국가, 광역, 지방 모두), 정당 집행부, 공공 관리자(자율적 공공기관, 특히 국영기업, 

지자체 기업, 공공연구소, 중앙은행의 관리자 포함)이다. 위원회 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위원 자격조건도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l 훌륭한 것으로 인정받는 인격, 경제 및 공공재정 분야 경험, 높은 독립성

l 국적(외국인 위원 최대 2명, EU 회원국 국적자 선호, 위원장은 포르투갈 시민권자여야 함)

l 거주지(위원장과 상임위원은 포르투갈에 거주해야 함), 성별(5명의 위원이 모두 같은 성별일 수 

없음)

위원회 규정은 몇 가지 위원 해임 사유를 명시한다. 영구적 무능력과 사망을 제외한 해임 사유는 

이해관게 충돌, 법적 제한 또는 법원 결정에 따른 무능력, 범죄 유죄 판결(모든 상소 적용 이후), 

정당한 이유가 없는 회의 2회 불참, 심각한 비위행위이다. 심각한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은 감사원 

원장과 포르투갈 중앙은행 총재의 공동 합의 절차를 따른다. 이러한 조항은 정치적 이유로 인한 

해임의 위험을 줄인다. 위원이 자발적으로 위원회에서 사임할 수도 있다.

이사회를 구성하는 5명의 위원은 2011년 1월 19일에 공식 임명되어 2012년 2월 16일 의회 

의장 앞에서의 취임식을 거쳐 취임했다.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2014년 11월 18일에 갱신되었다. 모든 

위원이 공공재정 분야에서의 방대한 경험을 갖추었으며 포르투갈 중앙은행, 학계, 다른 독립재정기관 

및 국제기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2명이 외국인으로, 그 덕분에 위원회의 

재정정책 일관성 평가가 더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 2명의 외국인 위원은 비상근으로 근무하며 2명의 

포르투갈인 위원은 상근으로 일한다. 이사회 위원은 포르투갈 내에서 다른 공공·민간 직위를 가질 

수 없다(공공재정위원회에서의 직무와 충돌하는 경우에는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보수가 

제공되지 않는 고등교육기관 교직 또는 학술연구는 예외이다.

이사회 구성 위원 및 공공재정위원회 직원 보수는 감사원 원장과 중앙은행 총재의 공동 추천을 

바탕으로 재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3명으로 구성된 특별 보수위원회(Remunerations Committee)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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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한다. 이 위원회는 독립성을 지키면서 국가의 예산 상황과 고액 급여에 대한 법적 제한(위원회 

규정 제20조)을 고려하여 보수를 결정한다. 보수에는 사회보장 제공이 포함된다.

집행위원회

집행위원회는 공공재정위원회의 일상적 운영을 책임진다. 집행위원회는 위원장과 이사회 상임

위원, 사무국장으로 구성된다. 이 3명 모두 상근직이다.

8.2. 직원

공공재정위원회는 15~20명의 직원으로 이루어진 상근 사무국의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2015년 

현재, 경제학 관련 배경을 가진 직원 10명과 지원 담당 직원 6명이 채용되었다. 사무국장은 이사회 

결정에 따라 직원 중에서 위임을 받아 임명되며 임기는 3년이고 갱신 가능하다. 직원은 보수위원회가 

정한 조건을 바탕으로 고용되며 공공행정기관에 이미 고용된 직원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IT 

지원은 외부에서 조달된다. 특정 직무나 사업에 외부 컨설턴트를 이용할 수도 있다.

거시재정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한 것 외에도, 사무국에는 공공재정 분석의 특정 

분야, 특히 연금·의료체계, 민관협력,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의 재정 상태 전문가가 필요하다. 

복잡한 배치 이해와 분석 및 재정 위험 평가를 위한 타당한 데이터 확보를 포함하여, 해당 분야 대부분

에서 직원 채용이 여전히 상당한 난항을 겪고 있다.

직원 채용은 아직 진행 중이며 채용이 쉽지 않다. 첫째, 직원 급여가 꼭 공무원 급여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보수 수준을 포함한 개별 계약 조건을 보수위원회에서 결정), 공공재정위원회 

직원 보수 총액은 공무원 급여에 적용되는 상한을 준수해야 한다(이 상한은 최근 위기 관리를 위한 

정부 지출 삭감의 일환으로 두 차례 하향되었다). 둘째, 공공재정위원회는 상당한 경력을 지닌 공공

재정 전문가를 선호하지만 그러한 후보자가 그리 많지 않다. 2014년에는 학계 인사 고용에 추가 

장벽이 생겼다. 공공재정위원회 직원은 다른 공공·민간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금지되며, 

법률 제 82-B/2014호는 직원이 “집행위원회의 적절한 허가를 받아 고등교육기관의 교직과 연구

활동, 콘퍼런스 연설, 강의, 단기 교육과정 및 동일한 성격의 기타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9. 정보 접근

공공재정위원회 규정에 공공재정위원회는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경제·재정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가지며 모든 공공기관은 이러한 정보를 적시에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실제로 정부는 정부에서 사용한 거시경제 모델과 바탕 가정을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공공

기관이 이러한 정보 제공 의무를 적시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실이 위원회 웹페이지에 공개

된다.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 의회, 감사원, 포르투갈 

중앙은행에 이 사실을 알린다. 지금까지 일부 관련 비재정 정보를 제외하고는 필요한 정보 접근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위원회는 여러 기관에 정기적·자동적으로 입수해야 할 정보를 명시했다. 위원회 규정에 의하면, 

국가 기밀, 사법 기밀, 금융 기밀과 관련한 법적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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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투명성

공공재정위원회는 매우 투명한 활동을 추구하고자 한다. 위원회 규정에 따라 모든 위원회 보고서는 

대통령, 정부, 의회, 감사원, 중앙은행에 전달되어야 하며, 모든 보고서는 위원회 웹사이트를 통해 

포르투갈어와 영어로 일반에 공개된다. 이러한 약속은 2012년 첫 보고서 발간 이후 계속 지켜져 

왔다.

의회 업무 진척에 따라 언론 및 의회와의 관계가 변화하고 있다. 공공재정위원회 위원장 및 부

위원장의 구체적 책임에는 기자회견 주최와 의회 청문회 참석이 포함되며, 이는 특히 공공재정위원회 

보고서 발간 시점에 적용된다.

11. 관리, 자문 지원, 모니터링, 평가

위원회 규정에 따라 내부 감사관이 위원회의 필수 요소이다. 감사관은 공공재정위원회의 재무 

및 자산 관리 통제를 책임질 예정이다. 감사관은 위원회의 재무 및 경제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용되는 규범이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 위원회 관리 보고서 및 회계에 대한 

의견도 내놓을 예정이다. 감사관은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업체 출신 중 감사원 원장과 중앙은행 

총재의 공동 추천을 바탕으로 재무부 장관이 임명하며, 임기는 5년이고 갱신 불가능하다.

공공재정위원회는 또한 감사원의 법적·재무적 통제를 받는다. 감사원은 원칙적으로 공공재정

위원회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실제로 공공재정위원회의 신뢰성은 비공식적으로, 특히 언론, 의회, 

주요 정당 대변인의 피드백을 통해 구축될 가능성이 크다. 위원회 규정에는 공공재정위원회의 성과에 

대한 주기적 동료평가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12. 결론

포르투갈 공공재정위원회는 잘 계획된 명확한 법적 기본틀을 갖추었으며, 이는 정부와 의회 양쪽 

모두로부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견고한 기반 역할을 한다. 다른 독립기관, 특히 감사원과 포르투갈 

중앙은행이 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 특이하다. 구체적으로, 이 두 기관은 

공공재정위원회 예산과 위원회 위원 및 내부 감사관 임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정부가 공공재정

위원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두 기관에 해당 사실을 알린다.

공공재정의 일관성 및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공공재정위원회의 임무는 막대한 직무이며, 특히 

포르투갈의 새로운 예산 절차(중기 예산 기본틀 및 지출 상한)가 아직도 변화 중이라는 점을 고려

하면 더욱 그렇다. 예산 기본틀이 포괄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공공재정위원회는 연금·의료체계, 광역·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의 공공재정, 민관협력 같은 구체적 예산 사안을 검토해야 한다.

위원회는 설립과 관련한 내부적 자원 관리 문제 대부분을 잘 처리해 왔으나, 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수의 적격 사무직원을 구해야 하는 난관이 남아 있다. 아직 완전한 

능력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재정위원회 보고서는 언론의 상당한 관심을 끌었으며 공공

재정에 관한 현재의 논의에서 그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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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1. 이 전담팀 보고서는 사르멘토(Sarmento, 2010) 참고

2. 2010년 11월 포르투갈 경제학회(Portuguese Economists Association) 제6차 연례 콘퍼런스에서의 총재 연설문 참고

3. 대학교와 포르투갈은행(Bank of Portugal) 근무 경력을 갖춘 이 실무그룹 구성원은 안토니오 핀토 바르보사(Ant�nio 

Pinto Barbosa)(실무그룹 수장), 테오도라 카르도소(Teodora Cardoso)(이후 공공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됨), 

조앙 로레이로(Jo�o Loureiro)였다.

4. 이 규정 초안은 www.cfp.pt/about-us/1-2history/?lang=en에서 이용 가능하다. 

5. 2011년 5월 IMF/EU와의 협약은 중기 재정 전략 문서 발행을 요구했다(IMF 경제·재정정책각서(Memorandum of 

Economic and Financial Policies, MEFP), 2011년 5월). 첫 번째 프로그램 검토에서, 정부는 2011년 9월 말까지 

재정위원회 규정을 채택하고 2011년 12월 말까지 위원회 운영 준비가 완료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IMF 

MEFP(2011년 9월) 및 IMF(2011) 제3.14절 참고).

6. 특히 예산 계획 초안 모니터링 및 평가와 유로존 회원국의 과도한 적자 시정을 위한 공통 조항을 다룬 2013년 5월 

21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정(EU) 제473/2013호

7. www.cfp.pt/news/memorandum-of-understanding-between-the-ministry-of-finance-and-the-portuguese-

public-finance-council/?lang=en 참고

8. 보고서 제3/2015호 ‘2015~2019년 공공재정: 상황 및 제약(Public Finance: Position and Constraints 

2015-2019)’ 참고. 다음에서 이용 가능: 

www.cfp.pt/publications/public-finance-position-and-constraints-2015-2019/?lang=en#.VsM-L032bcs

9. www.cfp.pt/?post_type=publications&doc=1&lang=en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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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포르투갈 의회기술지원팀

포르투갈 의회기술지원팀
(Unidade T�cnica de Apoio Orçamental, UTAO)

설립: 2006년

수권 법령: 의회 결의 제53/2006호에 의해 설립. 이는 의회 조직 

관련 법률을 개정한 법률 제13/2010호에 의해 확정됨

임무: 기술적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예산위원회 지원

예산: 의회 행정 예산에 포함

직원: 현재 다른 정부 지원 기구에서 직원 6명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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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2006년의 의회기술지원팀 신설은 의회, 특히 예산위원회에 비정파적 예산 분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연례 예산 초안 및 예산 이행에 대한 기술적이고 비정파적인 분석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 설립이 강조되었다. 2005년 이전에는 예산 처리 기록이 부실하여 예상과 다른 재정 결과가 

나오고는 했으며, 포르투갈은 2002년과 2005년에 EU 과다적자 시정절차(Excessive Deficit 

Procedure) 적용 대상이 되었다. 2006년, 사회당은 의회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했으나 예산위원회 

위원장은 전통에 따라 야당(2006년 당시 사회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그 덕분에 광범위한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져 2006년 8월에 소규모 의회기술지원팀이 설치되었다. 당시 의회기술지원팀은 직원 

3~5명을 둘 것으로 구상되었다.

2. 행정부 및 입법부와의 관계

의회기술지원팀은 의회 기술·사무지원국(Directorate of Technical Support and Secretarial 

Services) 내 전문 조직이다. 의회기술지원팀은 예산위원회의 제안을 바탕으로 행위하는 의회 의장 

산하에 있다.

3. 설립의 법적 근거

의회기술지원팀은 의회 결의 제53/2006호에 의해 설립되었다. 그 존재를 공식적으로 확정한 

것은 법률 제13/2010호로, 이 법률은 「공화국의회부처조직·절차법」을 개정했다.

4. 임무

의회기술지원팀의 임무는 예산위원회에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5. 역할

의회기술지원팀의 역할은 정부의 국가 예산안 분석, 국가 일반계정 평가, 예산 이행 모니터링, 

안정·성장 계획 수정사항 분석, 의회 의장 재량으로 예산위원회에 전달된 입법안의 예산 관련 영향 

연구, 예산위위원회가 요청한 기타 연구와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의회기술지원팀의 작업물은 

기술적 성격을 띤다.

의회기술지원팀은 직원 수가 부족하여 지금까지 역할 전체를 온전하게 수행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의회기술지원팀은 대안적 예산 시나리오의 기반이 되는 ‘정책 변화 없음’을 가정한 기준선 

예산 전망 도출에 필요한 내부 거시재정 모델을 개발하지 못했다. 입법안의 예산 관련 영향 평가를 

위한 비용 산출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역시 자원 부족이 원인이다. 2011년에 직원이 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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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비해) 의회기술지원팀에서 내놓는 문서의 수가 늘어났다. 일례로 의회기술지원팀은 예산 

이행 및 공공채무에 관한 월간 분석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6. 사업계획

의회기술지원팀 연간 사업계획은 의회기술지원팀에서 작성하고 예산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의회기술지원팀 사업계획 대부분은 정기 보고서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연례 예산 및 안정 계획 

갱신본에 관한 주요 보고서 발표 시기는 의회 논의에 맞춰 정해진다. 예산위원회 요청에 따른 업무가 

의회기술지원팀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다. 다른 의회 위원회 또는 개별 의원의 예산 관련 

요청은 예산위원회를 거쳐 의회기술지원팀에 전달되며, 예산위원회가 의회기술지원팀의 해당 요청 

대응 여부를 결정한다.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의회 의장은 의회기술지원팀에 직접 특정 사안 분석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드문 경우이다.

7. 예산

의회기술지원팀은 별도 예산이 없다. 운영비는 의회 행정예산에서 충당된다. 매년 국가 예산법 

초안이 의회에 제출되기 최소 15일 전에 행정위원회(Board of Administration)가 미리 정한 지침 

및 목표에 따라 담당 의회 부처에서 의회 예산 초안을 작성하고 의회 사무총장이 이를 조정한다. 

이 예산 초안은 행정위원회에 제출되어 승인을 받은 후 의회 본회의에 제출되어 승인되고, 이후 의회

에서 국가 예산법을 통과시킨다. 의회기술지원팀 팀장은 팀 예산 이행에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의회기술지원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질적 자원을 차단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개별 지출 

항목(회의를 위한 출장비 등)에 관한 결정은 기술·사무지원국 국장 또는 의회 사무총장(금액이 큰 

지출 요청의 경우)이 내린다. 의회기술지원팀의 주된 비용은 직원 급여이다(연간 약 35만 유로). 

공무원에게 적용된 지출 삭감에 따라 2011년에 급여가 평균 10% 줄었으며 2012년에는 거의 

14% 감소되었다.

8. 인력 구성

8.1. 지도부

2011년 3월부터 의회기술지원팀 직원 중에서 팀장을 뽑는다.

8.2. 직원

의회기술지원팀은 2006년에 직원 3명으로 운영을 시작했으며 2007~2009년에는 단 2명의 직원

으로 운영되었다.1 2009년 10~11월 2개월 동안은 의회기술지원팀 운영이 중단되었다. 2009년 말, 

의회기술지원팀 기존 직원 2명은 새로 직원을 뽑는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업무에 복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2010년, 두 주요 정당 간 합의가 이루어진 후 의회에서 직원 수를 8~10명으로 

늘리는 구상을 담은 결의 제57/2010호가 통과되었다. 그러나 2011년 12월, 공무원 조직 전반에 

적용된 지출 삭감과 신설된 공공재정위원회와의 업무 중복 가능성으로 인해 예산위원회가 직원 수를 

당시의 6명에서 더 늘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의회기술지원팀은 직원 부족 때문에 그 역할을 온전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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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을 포함한 의회기술지원팀 직원은 보통 다른 정부 지원 기관에서 파견된다.2 파견은 1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모든 파견이 종료된 경우 입법부 회기에 맞춰 연장 가능하다. 직원 채용은 다음과 

같은 기술·사무지원국 절차를 따른다. 먼저 의회 사무처에서 예산위원회가 정한 자격조건에 따라 

의회기술지원팀 채용 광고를 낸다. 의회 사무총장(의회 의장이 임명함)이 의회기술지원팀 직원 후보 

중 직원을 선정할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예산위원회는 선정 절차에 관여하지 않으며, 의회기술

지원팀 팀장에게 직원 임용에 대한 의견을 묻지도 않는다. 파견 기간이 짧고 의회와 공식 고용 계약을 

맺지 않기 때문에 의회기술지원팀 직원의 지위가 상당히 불확실하다. 또한 해고에 관한 서면 규정도 

없다. 따라서 의회기술지원팀 직원은 비교적 쉽게 해고될 수 있으며, 2009년에 실제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 그에 반해 2011년 6월에 새로 구성된 의회는 의회기술지원팀의 구성을 바꾸지 않았으며, 

그에 따라 직원 파견 기간이 연장되었다. 의회기술지원팀 직원은 1개월 전에 통지하여 사임할 수 

있다.

9. 정보 접근

의회기술지원팀은 2006년에서 2009년까지 정부 정보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했다. 그러나 법률 

제13/2010호 채택 이후에는 정보 접근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이제는 재무부 장관이 예산 이행 데이터

베이스에 대한 온라인 접근권을 제공한다.

10. 투명성

의회기술지원팀은 예산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한다. 예산위원회가 승인한 경우, 이 보고서는 

예산위원회 웹사이트에 게시된다. 법률 제13/2010호에 명시된 대로, 의회기술지원팀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엄격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 매년 약 30건의 분석·기술 문서가 

작성되며 많은 주목을 받는 핵심 문서는 정부의 안정 계획 연례 갱신본(즉, 중기 예산 전략 제안) 

분석, 연례 예산안 분석, 월례 예산 이행(및 부채) 보고서 분석, 정부의 국가 일반계정 보고서 분석

이다. 의회기술지원팀에서 발간한 보고서나 기타 문서는 언론과 국내 재정정책 전문가의 주목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의회기술지원팀 자체는 외부 기관 또는 매체와 직접 관계를 맺지 않는다. 이는 예산

위원회 위원의 역할로 간주된다.

11. 관리, 자문 지원, 모니터링, 평가

의회기술지원팀은 의회 예산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의회기술지원팀의 업무를 감독하는 다른 

자문단은 없으나, 작업물의 품질은 국내 재정정책 전문가, 의회 의원, 언론의 지속적 검토 대상이 

된다.

12. 결론

의회기술지원팀은 의회에 중요한 분석 능력을 제공하지만 자원 부족으로 곤란을 겪어 왔다. 의회

기술지원팀은 상당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으며, 신설된 포르투갈 공공재정위원회 등 독립적 

예산·재정 분석을 제공하는 다른 기관과 공존할 방법을 계속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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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1. OECD(2008)는 의회가 의회기술지원팀 직원 수 증가를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 예를 들어 2012년 직원 중 과반수가 재무부에서 파견된 직원이었으며 1명은 포르투갈 중앙은행에서, 1명은 한 

공립대학교에서 파견된 직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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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예산책임위원회
(Rada pre rozpočtovú zodpovednosť)

설립: 2012년 6월 27일

수권 법령: 「예산책임에 관한 헌법률」(2011년 12월 8일)

임무: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보고서 발간, 재정규칙 및 투명성

규칙과 관련한 재정정책 평가를 의회에 제출, 자체 판단으로 법안 

비용 산출 결과 발간, 재정 성과 모니터링 및 평가, 법률에 규정된 

관련 활동 수행

예산: 130만 유로(2015년)

직원: 위원회 위원 3명, 분석가 11.5명, 사무직원 2명(2015년)



독립재정기관의 원칙과 사례연구

192 OECD 예산저널 – 2015/2호 ⓒ OECD 2016

1. 배경

슬로바키아에 독립적 재정 감시자를 둔다는 발상은 슬로바키아 국립은행(National Bank of 

Slovakia)의 조사 보고서에서 비롯되었다(호르바트와 오도르(Horváth and Ódor), 2009). 이 보고서는 

2010년 6월로 예정된 선거를 앞두고 여러 정당 사이의 논의를 야기했으며, 2010년 8월에 발행된 

중도-우파 연립정부의 정부 계획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었다. 2011년에는 여러 정당이 참여한 의회 

위원회가 법률 초안을 마련했으며, 이 법안은 2011년 9월에 제출되었다. 슬로바키아 의회 원내 정당 

모두에서 의원 1명씩이 이 법안에 서명했다. 같은 해 12월, 의원 147명 중 146명의 찬성으로 의회

에서 「예산책임에 관한 헌법률」이 통과되었으며, 여기에는 예산책임위원회 설립 조항이 포함되었다

(오도르, 2012).

이 법률 채택을 위한 협상은 유럽의 근본적 경제위기와 여러 나라의 국가부채 위기 상황에서 

이루어졌다.1 슬로바키아의 재정 상태도 이러한 상황 전개에 영향을 받아 부채 수준이 상승했으나 

EU 공식 한도인 GDP의 60% 수준을 초과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국제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협상 

절차는 국내 정치 측면에만 머물렀다. 그러나 그 결과로 탄생한 법률은 몇몇 유럽 정부에서 채택한 

새로운 재정조약(국가별 재정규칙과 독립재정기관 촉진)과 양립 가능한 내용이다.

슬로바키아 예산책임위원회 조항 초안을 마련할 때 주로 비교하여 참고한 것은 헝가리 재정

위원회(Fiscal Council)의 경험이었다(포루브스키(Porubský), 2011). 초기의 생각은 의회 산하에 

재정 감시기관을 신설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독립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2011년에 헝가리 정부가 의회 산하 기관이었던 원래의 재정위원회를 그보다 훨씬 약한 기구로 대체

하자, 슬로바키아에서는 중앙은행에서 자금을 제공받도록 하면서 기관 독립성을 확보하면 잠재적인 

정치적 간섭을 막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러한 방식은 오스트리아 정부부채

위원회(Government Debt Committee)의 구성과 유사하다(또한 새로 설립된 포르투갈 공공재정

위원회(Public Finance Council)와도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가 예산책임위원회 신설을 

둘러싼 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

위원회 신설은 광범위한 일련의 조치 중 하나였다. 여기에는 헌법상 부채 한도, 지출 상한, 

지자체 재정규칙 강화와 재정 투명성 향상이 포함된다. 위원회는 이러한 재정체계 집행에 기여하는 

감시자로 여겨진다. 부채 한도는 GDP의 60%로 설정되었으며 유럽통계청(Eurostat) 공식 수치를 

참고한다. 2017년부터 부채 한도를 점진적으로 낮춰 2028회계연도 이후에는 GDP의 50% 수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 한도 아래의 몇몇 수준에서 완전히 자동화된 제재조치가 개시된다. 부채 한도

에는 심각한 경기침체, 구제금융, 자연재해, 국제적 보증제도와 관련하여 수치적으로 정의된 면책 

조항 4개가 적용된다.

이 법정 부채 한도는 운영상 목표가 아니다. 지출 상한이 이 역할을 맡아 부채 한도 이행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산책임에 관한 헌법률」에는 수입의 60%인 부채 한도를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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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대한 자동적 재정 제재조치와 구제금융 금지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재정 투명성과 관련

하여, 이 법률은 예산을 위한 거시경제 및 조세 전망을 담당하는 독립적 위원회 두 곳의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예산 및 회계에 몇 가지 중요 정보를 포함시켜야 하는 요건도 존재한다. 이는 통합예산 

수치, 조세지출, 암묵적 채무 및 우발채무, 순가치, 일회성 영향, 국영기업의 재정 결과, 부채 관리 

전략과 관련된 정보이다.

2. 행정부 및 입법부와의 관계

위원회는 독립적 기관이다. 슬로바키아 국립은행이 위원회 운영 자금을 제공한다. 처음에는 

위원회를 의회의 권한 아래에 두려고 했으나, 중앙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제공받도록 하면서 기관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독립성 보장에 더 나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재정 안정성은 통화정책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므로, 중앙은행 총재가 독립적 재정 감시자를 제거하려고 시도할 경우 입게 될 

평판 피해가 정부보다 클 것으로 여겨졌다. 유럽 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역시 그러한 

시도에 이의를 제기하며 동료 기관으로서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의회는 위원회 위원을 임명

하는 역할을 하며, 위원회의 의무 보고서를 받는 법정 수령자이기도 하다. 위원회는 예산·재무위원회

(Budget and Finance Committee) 청문회 참석을 요구받을 수도 있다.

위원회는 정부의 부채 한도 준수를 평가하는 일을 맡고 있으므로, 법률 제5조 및 제15조에 

규정된 제재조치를 개시하는 잠재적 역할을 한다. 해당 제재조치는 부채 한도와 관련한 여러 기준에 

따르며, 강도가 점점 올라간다. 처음에는 재무부 장관이 의회에 공개 서신을 전달한다. 이후 정부의 

개선 제안, 지출 동결(정치인 급여 포함), 균형예산 요건이 이어진다. 끝으로 부채 한도에 도달하거나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부 불신임투표가 진행된다.

법률 제8조는 보완적 기관 두 곳의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미 운영 중인 이들 기관은 조세수입

전망위원회(Committee on Tax Revenue Forecasts)와 거시경제전망위원회(Macroeconomic 

Forecasting Committee)이다. 이들 위원회는 재무부 장관 자문기구로서 연 2회 전망을 내놓으며, 

이 전망은 예산 편성 절차에 영향을 미친다. 이들 기관의 존재로 인해 예산책임위원회에 관련 전망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제한되므로, 예산책임위원회가 좀 더 집중된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박스 1. 예산 절차에서 입법부의 역할

슬로바키아는 의원내각제 공화국이다. 총리가 이끄는 정부가 행정적 권한을 행사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수장이며 행정부의 형식상 수장이지만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 대통령은 직선제 국민투표로 

선출되고 임기는 5년이다. 슬로바키아 의회는 단원제로 의석은 150석이다. 의원은 비례대표제로 선출

되고 임기는 4년이다. 예산안은 회계연도 시작 2개월 반 전인 10월 15일까지 의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헌법은 의회의 예산안 수정 권한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13명으로 구성된 예산·재무위원회가 

예산 검토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며, 다른 의회 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된다. 실제 의회의 예산안 수정은 

드문 일이 아니지만 전체적 영향은 제한적인 것이 보통이다. 의회는 예산 검토를 지원할 예산 조사 

기관을 두고 있지 않다.



독립재정기관의 원칙과 사례연구

194 OECD 예산저널 – 2015/2호 ⓒ OECD 2016

3. 설립의 법적 근거

위원회 설립의 법적 근거는 「예산책임에 관한 헌법률」로, 이 법률은 2011년 12월 8일에 의회 

승인을 받았다. 이하에서 해당 법률은 간단히 ‘법률’로 지칭된다.

4. 임무

법률 제4조제(1)항에 위원회의 구체적 직무 다섯 가지가 명시되어 있다. 위원회는 다음을 수행

해야 한다.

a) 매년 4월 30일까지, 언제나 정부 계획 심의 및 정부 신임 표명 후 30일 이내에 기준선 시나리오 

및 지속가능성 지표 계산을 포함한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및 발간

b) 매년 8월 31일까지 이전 회계연도를 참고하여 법률에 명시된 재정규칙 및 재정투명성규칙 

이행을 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

c) 의회에 제출된 법안에 대한 자체 의견(특히 일반정부 예산 및 장기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관련) 작성 및 발간. 그러한 조언은 의회 교섭단체의 요청으로 작성될 수도 있다. 규범적 조언은 

포함되지 않는다.

d) 슬로바키아의 재정 발전 모니터링 및 평가, 예산책임 규칙 준수 평가와 관련한 기타 활동 수행

e) 법률에 규정된 기타 활동 수행

이 명확한 임무는 비교적 좁은 범위인 재정 지속가능성 분석과 재정규칙 및 투명성규칙 준수 

평가에 주된 초점을 둔다. 이 두 항목은 구체적 보고 기한이 정해져 있다. 비용 산출 활동도 가능

하지만 의무는 아니다. 임무와 관련한 ‘기타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은 위원회에 유연성을 

제공하며, 중심 임무를 등한시하지 않는 한 위원회의 다양한 보완적 활동 관여를 허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도적 적용범위는 포괄적으로, 일반정부와 그 운영이 공공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기관이 포함된다. 법률에 명시된 특정 제한은 없다.

5. 역할

위원회는 그 임무에 따라 장기적 재정 지속가능성 분석을 수행해야 하며, 법률은 이를 향후 50년 

동안 기준선 시나리오에 따른 일반정부 수입·지출이 법률에 명시된 공공부채 상한을 초과하는 공공

부채 증가를 초래하지 않을 상황으로 정의한다. 법률 제2조에 다양한 관련 개념이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장기 기준선, 재정 지속가능성 지표, 구조적 기초재정수지, 슬로바키아의 순자산, 

공기업, 약정, 조세지출이 포함된다. 위원회의 두 번째 핵심 역할은 법률에 포함된 재정규칙 및 투명

성규칙 준수를 평가하는 것이다. 끝으로, 위원회는 선택에 따라 개별 법안의 비용을 산출할 수 있다.2

위원회 업무는 규범적이기보다는 긍정적 또는 서술적인 성격을 띤다. 명시적 정책 권고 제시는 

위원회의 임무가 아니다. 위원회의 임무는 높은 재정 분석 전문성을 요구한다. 위원회는 정부 거시

경제 전망 관련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며, 이는 별도 기관의 업무이다. 정당 선거공약의 비용 산출도 

위원회의 임무가 아니다. 위원회의 역할은 장기적 재정 지속가능성 또는 예산안을 분석할 때는 

전향적이고, 정부의 재정규칙 및 투명성규칙 준수를 평가할 때는 후향적이다. 위원회의 법적 임무는 

이 두 가지 역할을 우선시하고 세 번째 역할인 법안 비용 산출은 선택사항으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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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계획

사업계획은 위원회의 임무를 바탕으로 구성된다. 위원회 임무에는 구체적 보고 기한 2개가 포함

된다. 재정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기한은 4월 30일이고, 정부의 재정규칙 및 투명성규칙 준수에 대한 

의회 보고서의 기한은 8월 31일이다. 의회 교섭단체는 위원회에 특정 법안의 비용 산출을 요청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이를 수행할지 결정하는 것은 위원회의 재량이다. 또한 위에서 언급했듯이, 

위원회의 임무와 관련한 기타 활동 수행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유연성이 존재한다. 그러한 법적 

기본틀에 따라 위원회는 임무 요구조건 내에서 자체 사업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7. 예산

법률 제3조제(8)항에 위원회를 지원하는 사무국의 지출은 슬로바키아 국립은행 예산에서 자금을 

충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슬로바키아 국립은행이 재무부에 요청한 경우, 국립은행은 해당 비용을 

국가 예산에서 즉각 변제받는다. 위원회는 국립은행이 정한 전체 지출 한도 내에서 다양한 지출 항목 

간 자금 배정을 결정할 자율권이 있다. 위원회 수권 법률 초안에 첨부된 문서에 따르면, 의도된 바는 

위원회 예산으로 2013년에 약 200만 유로를 제공하고 이후에는 국립은행 현재 예산의 명목 증가율에 

따라 배정액을 조정하는 것이었다. 위원회의 2014년 예산은 91만 6,000유로로 정해졌다.

이러한 자금지원 절차는 이 간행물에서 검토된 독립재정기관 중 상당히 특이한 경우이다. 초기 

제안이 논의될 당시, 유럽 중앙은행은 위원회에 대한 중앙은행의 직접적 자금지원을 통화적 자금

조달로 취급하는 것에 반대했다. 그 결과로 국립은행이 해당 자금을 국가 예산에서 즉각 변제받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흥미롭게도, 오스트리아 정부부채위원회 역시 해당 국가 중앙

은행에 부속되어 있으며 중앙은행 예산에서 직접 자금을 지원받지만 유사한 우려가 제기된 적은 없다.

8. 인력 구성

8.1. 지도부

법률 제3조에 예산책임위원회 구성이 규정되어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나머지 위원 2명, 

총 3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진다. 위원장은 정부 추천을 바탕으로 슬로바키아 의회에서 의원 3/5 

이상의 찬성으로 선정한다(같은 방식으로 소환도 가능하다). 나머지 위원 중 1명은 슬로바키아 

대통령의 추천을 바탕으로 슬로바키아 의회에서 출석 의원 절대다수결로 선정한다(같은 방식으로 

소환도 가능하다). 마지막 1명은 슬로바키아 국립은행 총재의 추천을 바탕으로 슬로바키아 의회에서 

출석 의원 절대다수결로 선정한다(같은 방식으로 소환도 가능하다). 위원회 위원은 공무원 신분을 

가진다.

위원 중 최소 1명은 상근직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른 2명의 위원은 비상근직일 수 있으나 근무

시간의 최소 절반은 위원회 업무에 사용해야 한다. 보수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 법률 

초안에는 위원장과 일반 위원 보수의 정확한 숫자가 명시되어 있었으나, 최종 승인된 법률에서는 

이 조항이 삭제되었다. 위원장 보수는 중앙은행 부총재의 보수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 임기는 7년이고 갱신 불가능하다. 위원 임기 만료, 사임, 사망 또는 사망선고의 경우, 해당 

추천 기관이 1개월 내에 의회에 대체자를 추천할 권리가 있다. 위원이 고의적 범죄 유죄판결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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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서 일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의회가 직접 1개월 내에 대체자를 지명한다. 위원은 고의적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 결정에 의해 행위능력이 박탈된 경우, 6개월간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임 가능하다.

위원은 적절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최소한 공공재정 및 거시경제 분야 석사학위와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 고의적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위원이 될 자격이 없으며, 

온전한 행위능력이 요구된다. 위원 직위는 또한 정당이나 정치운동단체, 기업 내 직위와 양립 불가능

하다. 슬로바키아 대통령, 의회 의원, 유럽의회 의원, 정부 구성원, EU 집행위원회 구성원, 시장, 

주지사, 광역·지방의회 의원, 슬로바키아 국립은행 이사회 구성원도 배제된다. 예산책임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사람은 임기 종료 후 3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정부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슬로바키아 

경제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외국인 임명도 가능하며, 임명 절차에 관여하는 관료들은 

이 가능성이 실제 이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초대 위원 임명에는 법률 제10조에 포함된 특별 조항이 적용된다. 의회는 출석 의원 3/5 이상의 

지지로 예산책임위원회 초대 위원을 선정해야 한다. 또한 모든 위원의 임기가 동시에 만료되어 

위원회 업무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각 위원의 첫 임기는 순차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예산책임위원회는 모든 위원이 선정된 후 6개월 내에 첫 번째 의무 보고서(재정 지속가능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두 번째 의무 보고서(재정규칙 및 투명성규칙 이행에 관한 보고서)는 위원 

선정 후 12개월 내에 제출해야 한다.

초대 위원 3명은 2012년 6월 27일 헌법적 다수결에 의해 선정되었다. 여기에는 상업금융 관련 

배경을 지녔으며 슬로바키아 국립은행 총재를 역임한 경제 전문가와 중앙은행 근무 경력, 총리 및 

재무부 장관 고문 경력, 학계 경력을 갖춘 경제 전문가들이 포함되었다.

8.2. 직원

법률 제3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는 수도에 사무실을 둔 사무국의 지원을 받는다. 직원은 

위원회가 역할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분석 및 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채용

된다. 중기적으로 분석가 약 15~20명을 고용한 계획이다. 2012년 말 기준으로 분석가 8명이 위원회

에서 근무 중이다. 이들 분석가는 주로 공공부문(중앙은행, 재무부) 근무 경력을 지닌 경제 전문가

이지만, 몇몇 하급 분석가는 대학교 졸업 후 바로 고용되었다. 슬로바키아의 인력 풀이 좁다는 점을 

고려할 때, 슬로바키아 국립은행과 재무부가 위원회에 직원을 뺏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존재했다. 

그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았으나, 위원회는 이들 기관이 잠재적 인력 변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각 기관으로부터 1년에 1명을 초과하는 직원은 채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위원회가 

사무국 직원 채용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며 고용조건은 중앙은행의 고용조건을 따른다. 위원회는 

외부 컨설턴트를 고용할 수 있지만, 이 문서 작성 시점에 그러한 고용 계획은 없었다.

9. 정보 접근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정부기관에 위원회 역할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 제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공공기관은 요청 시 조언과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정부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에 대한 위원회의 접근권과 관련하여, 법률에 구체적 제한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위원회는 

재무부 분석팀, 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 슬로바키아 국립은행과 정보공유 양해각서를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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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현재까지 정보 접근은 대체로 양호하게 이루어졌다. 향후 필요한 정보 확보에 문제를 겪을 경우, 

위원회는 이를 보고서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할 것이다.

10. 투명성

법률 제4조제(1)항에 포함된 임무는 의무 보고서 출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7조제(1)항은 

재정 지속가능성 분석에 사용한 방법론 및 가정을 위원회 웹사이트에 게시할 것을 요구한다. 위원회는 

주된 보고서 외에도 데이터 세트, 조달 정보 및 계약, 프레젠테이션 자료, 블로그, 시민 예산(이른바 

‘국민을 위한 예산’), 연례 보고서를 웹사이트에 게시한다. 위원회는 웹사이트 영어 버전도 운영 

중이다.

11. 관리, 자문 지원, 모니터링, 평가

위원회 수권 법률은 위원회 위원과 사무국 직원을 구분하고 있을 뿐, 감독위원회나 자문단에 

대한 조항은 없다. 법률에는 위원회 보고서에 대한 체계적 동료평가나 다른 모니터링, 평가 절차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외부 평가에 대한 OECD 권고에 따라 위원회는 재정위원회 및 재정규칙 분야의 저명한 

외국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자문단(Advisory Panel) 설치에 나섰다. 초대 자문단에는 전임 헝가리 

재정위원회 위원장 겸 현임 포르투갈 공공재정위원회 위원, 초대 캐나다 의회예산처장(Parliamentary 

Budget Officer), 이탈리아 중앙은행 상임이사와 학계 인물 2명이 포함되었다. 자문단의 주된 직무는 

방법론적 문제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다. 자문단 위원들은 무보수로 근무하며, 연 최소 1회 

회의를 열고 전자적 수단을 통한 협의를 제공할 것이 기대된다.3

12. 결론

슬로바키아 예산책임위원회는 합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설립되었으며, 그에 따라 모든 정당이 

위원회의 법적 기본틀을 지지했다. 이러한 접근법 덕분에 이 신생 기관은 견고한 법적 기반을 갖추

었다. 위원회에 제공된 자금과 인력은 위원회가 그 임무 요건을 충족하고 자체 판단으로 중요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수준이었다. 2013년부터는 관련 EU 기관과의 정보 공유와 소통 조율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비공식적 EU 독립재정기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유럽 독립재정기관 중 리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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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1. 이 위기는 슬로바키아의 정치적 상황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신임투표와 연결되어 있던 2011년 10월의 

유럽재정안정기금(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und) 확대 승인을 위한 첫 번째 투표가 2010년 6월부터 집권 

중이던 중도-우파 연립정부를 무너뜨린 것이다. 이로 인해 2012년 3월에 새로 선거가 치러져 사회주의 정당인 

스메르(Smer)당이 승리했다. 스메르당은 이전 정부의 적자 감축 정책을 고수하겠다고 약속했다.

2. 예산책임위원회는 2012년에 보고서 4건을 발간했다. 이는 재정 지속가능성 평가에 대한 논의 보고서, 2013~2015년 

예산안 사전 평가, 최신 연금 개혁 비용 산출, 재정 지속가능성 보고서이다.

3. 예산책임위원회 자문단 첫 회의는 2013년 10월 4일 브라티슬라바에게 진행되었다. 자문단은 예산책임위원회 위원들과 

예산책임위원회 재무구조에서부터 경제 모델, 공공재정의 구조적 재정수지 및 산출 갭 측정 방법, OECD 

독립재정기관의 원칙, 공공재정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에 이르는 다양한 사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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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독립재정책임청
(Autoridad Independiente de Responsabilidad Fiscal, AIReF)

설립: 2013년

수권 법령: 독립재정책임청 설립에 관한 11월 14일자 기본법 제

6/2013호

임무: 예산 주기 및 공공부채의 지속적 모니터링과 경제 전망 평가

를 통해 공공행정기관이 스페인 헌법 제135조에 명시된 예산안정 

원칙을 효과적으로 준수하도록 보장

예산: 448만 유로(2015년)

직원: 35명(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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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2013년 11월의 독립재정책임청 설립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 두 가지 개혁 절차의 결과였다. 

첫 번째는 모든 수준의 공공행정기관에서 예산규율을 확립하고 건전한 공공재정을 회복하여 지속

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한, 스페인 예산·재정체계 강화를 목표로 한 내부적 개혁 절차였다. 두 

번째는 경제·금융 위기 이후 새로 도입된 EU 경제·재정정책 관리체계에 따른 외부적 동인에 의한 

개혁 절차였다.

국가적 개혁 절차는 2011년 9월 스페인 헌법 제135조 개정으로 시작되었다. 이는 모든 수준의 

공공행정기관이 예산안정 원칙을 따르도록 의무화했다. 이러한 헌법 개정은 두 주요 정당인 국민당

(People’s Party)과 스페인사회노동자당(Spanish Socialist Workers’ Party)의 지지를 받았다. 

그에 따라 스페인의 공공재정 안정에 대한 약속은 가장 높은 규범적 수준에 명시되어 있다. 헌법 

제135조에 의거하여, 중앙정부와 광역정부는 EU 규정에 의한 구조적 적자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해당 한도가 구조적 측면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재정정책의 경기조정적 성격과 자동 안정화장치의 

기능이 강화된다. 지방정부의 경우에는 주요 예산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일반정부 공공부채와 관련

하여, 헌법 제135조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유럽연합기능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에 명시된 한도를 초과에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구조적 적자와 공공

부채에 대한 이러한 한도는 대규모 자연재해, 심각한 경기침체 같은 예외적 상황에서만 초과 가능

하며, 그러한 예외적 상황 인정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 새로운 적자 및 부채 상한은 순조

로운 전환이 가능하도록 2020년부터 구속력을 가질 예정이다. 스페인은 이 헌법 개정을 통해 유럽

에서 헌법에 이러한 종류의 규칙을 도입한 두 번째 국가가 되었다.

헌법 제135조는 신규 기본법에 의해 지지된다. 이는 해당 법이 스페인 공공행정의 모든 수준에 

적용된다는 뜻으로, 이는 스페인처럼 고도로 분권화된 국가에서 특히 의미가 크다. 2011년 12월에 

취임한 정부는 2012년 4월 「예산안정 및 재정지속가능성에 관한 기본법 제2/2012호」 채택을 통해 

기존의 재정규칙을 개혁했다. 이 법은 이전의 예산체계를 수정하여 세 가지 수치적 재정규칙을 도입

하고 규칙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모니터링 절차 및 예방·시정조치도 도입했다. 현재의 수치적 재정

규칙은 다음과 같다.

l 예산수지 규칙 – 공공행정기관은 구조적 적자를 만들 수 없다. 예외적으로, 중앙·광역정부는 자연

재해, 심각한 경기침체, 불가항력, 그 밖에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특수한 상황에서 적자를 기록할 

수 있다. 지방정부는 균형예산을 유지해야 한다. 사회보장행정기관은 흑자 또는 균형예산을 유지

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비용에 영향을 주지만 중기적으로 예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구조 

개혁이 이루어지는 경우 GDP 대비 0.4% 이하의 구조적 적자가 허용된다.

l 공공부채 규칙 – 일반정부 부채는 GDP의 60%로 제한된다.1 이 수치는 각 수준의 공공행정기관에 

분배되는데 중앙정부에 GDP의 44%, 전체 광역정부에 GDP의 13%, 지방정부에 GDP의 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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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된다. 어느 행정기관이든 총액이 해당 상한을 초과하는 부채 발행이 금지된다.

l 지출 규칙 – 정부 지출 변경은 기준 비율, 즉 스페인 경제 중기 명목 GDP 성장률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규칙은 중앙·광역·지방정부가 준수해야 하는 규칙이다.

독립재정책임청은 이 개혁 패키지의 일부로서 새로운 재정체계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

다. 실제 2013년 11월 14일에 승인된 기본법 제6/2013호는 예산 주기 및 공공부채의 지속적 모

니터링과 경제 전망 분석을 통해 여러 공공행정기관이 헌법 제135조에 명시된 예산안정 원칙을 효

과적으로 준수하도록 보장할 책임을 지는 기관으로서 새로운 독립재정기관을 설립했다. 독립재정책

임청은 예산 절차의 모든 단계를 모니터링하며 거시경제 전망 평가를 포함한 독립적 분석 및 평가

를 제공한다. 독립재정책임청 설립은 여당의 찬성(투표 중 57%)으로 승인되었으며, 나머지 정당은 

상정된 기관 설계가 독립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그러나 독립재정

책임청이 업무를 시작한 이후로는 정당을 막론한 지지가 늘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개혁 절차와 동시에, EU에서도 조율·모니터링·감시장치 강화를 통한 경제·

재정 관리체계 개혁이 진행되었다(「재정협약(Fiscal Compact)」과 ‘식스팩(six-pack)’ 및 

‘투팩(two-pack)’을 통해 실행). 첫째, 회원국 예산체계 요건에 관한 지침 제2011/85/EU호는 

국가별 수치적 재정규칙에 독립적 기관이 수행한 믿을 수 있고 독립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한 효과적

이고 적시적인 규칙 준수 모니터링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둘째, 예산 계획 초안 모니터링 

및 평가 통칙에 관한 규정 제473/2013호는 회원국이 수치적 재정규칙 준수 모니터링을 위한 독립적 

기관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유럽이사회 역시 2012년과 2013년에 2년간의 EU 경제정책 감시 절차 맥락에서 재정정책의 

국가 및 EU 재정규칙 준수를 모니터링하고 독립적 분석 및 조언을 제공할 독립재정기관 신설을 

스페인에 권고했다. 기본법 제6/2013호 승인으로 스페인은 EU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으며 2011년에 

시작된 예산체계 심층개혁이 완성되었다.

박스 1. 예산 절차에서 입법부의 역할

스페인은 입헌군주제이자 의원내각제 국가로서 의회는 양원제이다. 하원의원 350명은 비례대표

제로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다. 상원은 266석인데, 그중 208명은 국민투표로 선출되고(임기 4년) 

58명은 광역의회에서 임명한다.

예산 절차에서 의회의 역할은 스페인 헌법에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다. 헌법 제134조에 따라 정부

에서 예산안 작성을 책임지고 의회가 예산안 검토, 수정, 승인을 책임진다. 의회의 예산안 수정은 

제한적으로, 행정부에서 상정한 적자 또는 흑자 총액은 의회에서 변경할 수 없다. 수정 권한이 실제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수정사항은 예산에서 상정된 지출 중 매우 적은 부분으로 한정되는 경향이 있다.

헌법에는 입법 논의 시기도 명시되어 있다. 정부 예산안은 이전 연도 예산법 만료 3개월 전에 

의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일반예산법」이 헌법과 함께 작용하여 매년 10월 1일이 예산안 의회 제출 

기한으로 설정된다. 정부 제출 예산안에서는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은 3년 예산안정 목표를 고려해야 

한다. 이 중기 예산 계획은 「예산안정 및 재정지속가능성에 관한 기본법」(2012년 4월에 개정됨)의 

규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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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1. 예산 절차에서 입법부의 역할(계속)

예산안 논의 및 승인 절차는 「하원의사규칙(1982)」 및 「상원의사규칙(1994)」에 제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하원에서 2개월간, 상원에서 1개월간 예산안을 논의한다. 양원 모두 예산위원회

(Budget Committee)가 논의를 주도한다.

하원에서의 논의 1회차에서는 예산안을 기각하여 수정을 위해 정부에 돌려보낼 수 있으나 실제로는 

극히 드문 일이다. 이는 신임투표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예산안은 하원의 승인을 받은 후 상원에 제출

되며, 상원에서는 일부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상원 수정안은 하원에서 단순다수결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상원은 하원에서 전달받은 예산안을 거부할 권한이 있으나 하원은 절대다수결로 해당 거부를 

기각할 수 있다. 하원이 첫 번째 투표에서 거부를 기각하는 데 실패한 경우, 2개월 내에 두 번째 투표를 

진행해야 하며 하원에서 단순다수결로 거부를 해제할 수 있다. 두 번째 투표에서 단순다수결에 실패한 

경우에는 예산안을 정부에 돌려보내 수정하도록 한다. 하지만 이는 흔치 않은 일이다.

승인된 예산은 1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해당 회계연도 첫날 전에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은 

경우, 신규 예산이 승인될 때까지 이전 회계연도 예산이 자동으로 연장되어 적용된다.

「하원의사규칙」에는 예산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구체적 조항이 없으나, 새로운 의회 임기 시작 시 

예산위원회에서 예산 이행 및 예산 동향 모니터링을 위해 예산·공공지출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Budget and Public Expenditure)과의 분기별 공청회를 연다는 결정을 채택하는 것이 보통

이다.

일반적으로 위원회 회의에는 일반인의 참석이 허용되지 않으나, 하원 공식 웹사이트에서 실시간 

방송을 통해 위원회 회의를 지켜볼 수 있다. 위원회 청문회 관련 정보는 인터넷에 게재되는 관보에

서도 확인 가능하다.

예산과 관련하여 의회가 이용할 수 있는 기술지원은 몇 가지 형태가 있다.

1. 양원 예산위원회 사무국은 2명의 사무국장과 2~3명의 보조직원으로 구성되며, 주로 정부의 

예산 관련 정보를 양원 의원에게 전달하는 절차상의 역할을 한다.

2. 조사·분석·간행국(Directorate of Research, Analysis and Publications) 산하 부서 4개 

중 하나인 공공재정·경제조사부서(Public Finances and Economic Research Section)는 

하원에 예산 관련 사안 분석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해당 부서는 연례 예산 절차 중 예산

위원회를 지원하여 상정된 수정안 중 지출 변경으로 이어질 사항에 대한 기술적 검증 제공, 

승인된 수입 및 지출 수정사항 비용 산출(정부 추산치와 비교), 하원의원 및 원내 정당 직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수행한다. 그 외에도 공공재정·경제조사부서는 중앙정부 예산 및 17개 

광역정부 예산 이행 정보(수입, 지출, 수지)를 매월 종합하고 분석한다. 이 정보는 하원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 하원의원에게 제공된다. 끝으로, 해당 부서는 1990년대 초부터 거시경제 전망 

관련 정보 개요를 의원에게 제공해 왔다. 이는 정부, 스페인 민간단체, 국제기구(OECD, 

IMF, EU 집행위원회 등)의 정보를 망라한다.

3. 의회예산처(Cortes Generales Budget Office)(아래 박스 2 참고)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각자 자체 예산 절차가 있으나 공통된 특징이 존재한다. 이들은 모두 

단원제 광역의회를 두고 있다. 광역정부가 예산안 작성을 책임지며 광역의회가 이를 승인, 거부 또는 

일부수정할 수 있다. 광역의회에서 예산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 예산이 승인될 때까지 이전 

예산이 자동으로 연장되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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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2. 의회예산처

스페인 의회는 의회예산기관을 설립했으나 해당 기관은 아직 완전히 기능하지 않고 있다. 의회

예산처는 법률(스페인 의회예산처 신설에 관한 11월 15일자 법률 제37/2010호)에 의해 양원을 

담당하는 하나의 기관으로 설립되었다. 해당 법 제4조에 의회예산처의 주된 직무가 명시되어 있다.

1. 일반국가 예산 이행·결산 추적 및 감독, 양원 공식기구, 양원 의원, 원내 정당의 예산 또는 

그 이행·결산이나 공공 수입·지출 관련 질의에 대응하여 기술적 조언 제공

2. 다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에서 제공하는 재정·예산 정보 종합 및 상정

3. 공공 수입·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법 활동 추적

4. 그 밖에 양원 사무처에서 의뢰한 업무, 자체 판단에 따른 업무, 예산위원회 요청에 따른 업무

2011년 7월, 양원 사무처에서 채택한 합동결의를 통해 의회예산처의 구조가 결정되었다. 두 부서

(경제 담당 부서와 예산 담당 부서)를 두기로 결정되었으나, 아직 해당 결의가 온전히 이행되지는 

않았다.

초대 의회예산처 처장은 2013년 4월 30일에 임명되었다. 결정 제19/07/2011호에 따라, 의회

예산처 직원은 주로 스페인 의회 공무원 중에서 뽑을 예정이며, 처장은 양원 사무처가 예산·경제·

재정 분야의 전문적 경험과 훌륭한 평판을 가진 인물 중에서 임명한다.

초대 처장은 국가 예산 이행에 관한 자세한 최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반국가행정기관 회계 

정보 및 예산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원활히 하기 위한 사업을 개시했다. 초대 처장은 2014년 9월에 

사임했으며 후임 처장이 임명되었다.

2014년 12월, 법률 제37/2010호 제4조제3항 완수에 관한 의회와 정부 간 협약이 체결되었다. 

이는 다음 내용을 명시한다. “의회예산처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방식

으로 일반국가행정기관과의 필요한 협력 약정 및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의회예산처는 일반국가행정

기관의 회계 정보 및 예산 데이터베이스(국가 공공부문·사회보장 공동기관 및 관리당국 포함)에 직접 

또는 이를 담당하는 기관에 대한 문의를 통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의회예산처와 경제·재정부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예산 정보·조율·계획 기관 사이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정보 흐름 수립을 위한 특별 약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2015년 2월 현재, 일반국가행정기관의 회계 

정보 및 예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은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2. 행정부 및 입법부와의 관계

독립재정책임청은 공공법인으로서 자체 법인격과 온전한 공적·사적 행위 능력을 가진다. 재정·

공공행정부(Ministry of Finance and Public Administrations) 소속이기는 하지만 기능적 자율성을 

가지고 예산당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기관으로 인식된다. 기본법에 따라, 독립재정책임청 청장과 

직원은 공공기관이든 민간단체든 관계없이 어느 기관의 지시도 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독립재정책임청 청장 임명에는 양원 관련 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이는 실행상 공공재정·

공공행정위원회(Committee for Public Finances and Public Administrations)이다. 청장의 임기는 

6년이고 갱신 불가능한데, 이는 4년마다 치러지는 총선 주기와는 독립적이다. 독립재정책임청 청장은 

양원 관련 위원회의 청문회 없이는 해임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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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독립재정책임청 청장은 최소 연 1회 양원 관련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되어 있다. 의회나 

독립재정책임청 청장이 추가 청문회를 요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독립재정책임청 설립 첫해에 의회는 

해당 규정을 활용하지 않았다.

독립재정책임청의 주된 자금 출처는 감시 대상 공공행정기관 전체에 청구되는 감독·분석·조언·

모니터링 수수료이다. 그 외에도 독립재정책임청은 중앙정부 연례 예산에 명시된 특정 연구 및 과업 

수행에 대해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독립재정책임청의 자산을 이루는 재산 및 권한에서 산물과 

수입을 얻는다.

기본법에 포함된 ‘준수 또는 설명’ 원칙이 독립재정책임청의 영향력을 강화한다. 이 원칙은 

독립재정책임청의 법률에 따른 모든 의무 보고서(즉 거시경제 전망, 예산안, 안정 계획 관련 보고서)

에 적용된다. 그러한 보고서를 받은 공공행정기관이나 기타 기관이 독립재정책임청의 권고를 무시

하기로 결정한 경우, 상세한 사유를 제시해야 하며 관련 서류에 해당 보고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적절한 서류에 권고를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 외에 이러한 권고 대응을 위한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 현재까지 이 원칙의 실제 이행은 서로 다른 결과를 낳았다. 일부 행정기관은 권고를 적용

하겠다고 답변했으며 어떤 기관은 아예 답변을 하지 않았으나 권고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이유를 

설명한 기관은 없었다.2 독립재정책임청은 이 원칙의 유효성 강화를 위해 2015년 3월에 권고의 

다양한 성격(범위 제한에 대한 권고, 보고 대상에 대한 권고, 모범사례 지침)과 이를 처리하는 방법 

및 구체적 기한을 명확하게 밝힌 규정3을 발표했다.

법률에서는 재정정책 감시에 관여하는 다른 국가 공공기관(주로 국가감사원(State Audit 

Office))과의 공식적 관계가 고려되지 않았다. 그러나 독립재정책임청이 재정·공공행정부와의 조율

하에 다른 EU 기관 및 기구, 특히 EU 집행위원회와 협력하여 공공재정 모니터링 관련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은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인정되었다. 독립재정책임청은 다른 회원국의 독립재정기관

과도 협력 가능하다. 독립재정책임청은 EU 기관 및 기구, 특히 EU 집행위원회와의 소통 및 정보 

교환에 대해 재정·공공행정부에 분기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독립재정책임청처럼 광범위한 재정정책 사안 분석을 제공하는 다른 국가기관은 없으나 일부 기관

에서 부분적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몇몇 민간·공공기관이 거시경제 전망을 내놓는다. 

실제로 독립재정책임청은 예측기관(푼카스(FUNCAS)나 콘센서스(Consensus)) 또는 스페인은행

(Banco de España), EU 집행위원회의 거시경제 전망을 정부 전망 평가 기준으로 사용한다. 민간 

연구단체와 싱크탱크에서도 재정정책 기조, 공공재정 지속가능성, 공공지출 장기 예측 같은 예산정책

의 몇몇 측면을 분석한다. 그러나 이들 기관 중 재정정책의 스페인 예산체계 준수 여부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기관은 없으며, 이는 독립재정책임청의 단독 책임이다.

3. 설립의 법적 근거

독립재정책임청 설립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l 독립재정책임청 설립에 관한 11월 14일자 기본법 제6/2013호. 이 기본법 전체 내용이 독립재정

책임청에 관한 것이다.

l 독립재정책임청 기본규정을 승인한 3월 28일자 칙령 제215/2014호. 이 규정에는 독립재정책임청 

청장의 견해와 스페인은행, EU 집행위원회, IMF, 광역정부, 스페인 자자체연합의 견해가 반영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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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관련 법령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l 스페인 헌법 제135조 개정, 2011년 9월 27일

l 예산안정 및 재정지속가능성에 관한 4월 27일자 기본법 제2/2012호

l 사회보장연금제도 재평가 지표 및 지속가능성 지수 규정에 관한 12월 23일자 법률 제23/2013호

4. 임무

기본법과 칙령에 따라, 독립재정책임청은 모든 공공행정기관이 스페인 헌법 제135조에 명시된 

예산안정 원칙을 효과적으로 준수하도록 보장할 다소 광범위한 임무를 맡고 있다. 여기에는 예산 

주기 및 공공부채의 지속적 모니터링과 경제 전망 분석이 포함된다. 그에 따라 독립재정책임청은 

예산 절차의 모든 단계에 대한 독립적 평가 및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이 임무는 또한 명확하기도 하다. 독립재정책임청은 예산안정 원칙을 담당하며 몇 가지 의무적 

기능이 정해져 있다. 이 임무는 경제통화동맹(Economic and Monetary Union)의 「안정·조율·

거버넌스 조약(Treaty on Stability, the Co-ordination and Governance)」과 EU 경제체제 

재편을 위한 이른바 ‘식스팩’ 및 ‘투팩’ 규칙을 고려한 것이다. 이 임무는 유연한 측면도 있어서, 

독립재정책임청이 자체 판단으로 다른 기술적 평가를 내놓는 것이 허용된다.

독립재정책임청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공공부문의 모든 수준에서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인데, 

이는 스페인처럼 고도로 분권화된 국가에서 특히 의미가 크다. 일반정부 부문4에는 하위부문인 중앙

정부(국가행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망라), 광역자치단체, 지방정부, 사회보장행정기관이 포함된다.5 

국가 하위단위 기관이 스페인 지출에서 차지하는 매우 유의한 역할과 정치적 자율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접근법은 독립재정책임청 임무의 중요한 특성이다.

기본법과 칙령에 독립재정책임청이 보고서에서 다루어야 할 주제 전체 목록이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거시경제 전망 보고서

2. 안정 계획 초안

3. 일반정부 예산안 및 주요 예산 항목

4. 공공행정기관 예산

5. 예산 이행, 공공부채, 부채 상한 규칙

6. 수입·지출 동향 및 기준성장률 계산 방법론

7. 광역자치단체 개별 목표(예산수지 및 공공부채) 설정

8.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경제·재정 및 균형회복 계획

9. 시정조치 적용

10. 예산안정 및 재정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예외적 상황 발생

이들 보고서는 의무이며 정해진 기한 내에 발표되어야 한다. 일부 보고서는 기한이 법률에 명시

되어 있으며, 그 밖의 보고서는 해당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 및 문서가 제출된 후 10일 내에 

발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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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발표 및 발간은 법률에 의해 독립재정책임청에 주어진 주된 재량 사항이다. 의견은 독립

재정책임청의 임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기술적 가치판단 또는 평가로서, 독립재정책임청 자체 판단

으로 이루어진다. 의견을 발표하기 전에 초안을 관련 행정기관 또는 기타 기관에 전달하여 사실 관련 

오류 또는 불명확하거나 부정확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행정기관에 주어지는 답변 기간은 

10일이지만 답변이 의무는 아니다.

독립재정책임청은 연금제도를 개혁한 법률 제23/2013호에 따라 사회보장연금제도 재평가 지표 

및 지속가능성 지수에 대한 의견을 의무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독립재정책임청은 정부나 정부·국가하위기관·사회보장제도 내 협력기구6에서 요청한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독립재정책임청은 또한 광역자치단체 및 지방정부에서 요청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데, 이때 요청된 사항이 해당 행정기관의 권한 범위에 속하고 다른 행정기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그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는 예산 및 진행일정을 수립한 후 관련 당사자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독립재정책임청 기본규정 제23.1조에 따라 이러한 요청 연구는 의무이다. 

독립재정책임청이 어느 정도 자유롭게 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으며 외부 컨설턴트 고용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러한 의무 조건은 업무량 측면에서 잠재적 위험을 야기한다.

5. 역할

독립재정책임청은 예산 주기 및 공공부채의 지속적 평가와 경제 전망 분석을 통해 예산안정 및 

재정 지속가능성 원칙 준수를 평가한다. 분석은 광범위하고 다각적이며, 일반정부 하위부분을 개별 

및 전체로서 모두 다룬다.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사전적 분석에 초점을 맞춘다. 독립재정책임청은 예산안에서 고려된 거시

경제 전망을 보증 및 평가하고, 공공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검토하며, 기준성장률 및 수입지출 

동향 전망 계산에 사용된 방법론을 평가한다. 그 외에 정부의 과거 거시경제 전망에 대한 사후적 

평가도 수행한다.

예산 측면에서는 일반정부의 여러 하위부문 예산과 통합된 예산을 사전 분석하고 예산 이행을 

사후 분석한다. 독립재정책임청은 또한 사회보장연금제도 재평가 지표, 광역자치단체의 개별 목표,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의 경제·재정 및 균형회복 계획을 평가한다.7

이 모두는 추진 목표에서 벗어날 위험을 조기에 탐지하기 위한 것이다.

독립재정책임청은 아직 최선의 평가 소통 방법을 찾는 중이다. 의도하는 접근법은 재정 및 거시

경제 변수의 불확실성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견고한 정량적 분석에 최대한 바탕을 두는 것이다

(점 추정(point estimate)과 반대되는 방향). 이러한 접근법은 경우에 따라 ‘위험 균형’ 및 시나

리오 분석에 의해 보완될 수 있다. 독립재정책임청이 맡은 임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평가에 판단이 

반영되는 것은 피할 수 없으나 독립재정책임청은 긍정적 분석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독립재정책임청은 재정규칙 준수를 사전적 및 사후적으로 모니터링한다. 헌법상의 예산안정 원칙 

이행을 위해, 「예산안정 및 재정지속가능성에 관한 기본법」은 모든 공공행정기관이 충족해야 할 

세 가지 재정규칙(예산수지 규칙, 공공부채 규칙, 지출 규칙)을 도입했다. 독립재정책임청은 재정 

목표 준수에 대한 독립적 평가를 제공하며 이탈 위험을 평가한다. 이와 같이 독립재정책임청은 목표 

준수 달성을 위한 예방·시정·강제 절차에서 역할을 수행한다.8 독립재정책임청은 예방·시정·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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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시행의 적절성과 이미 채택된 절차 모니터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국가회계 측면

에서 공공행정기관의 재정 외 업무에 관한 분기별 간행물을 발간할 때나 경제·재정 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표할 때 해당 보고서를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이 보고서는 해당 절차 및 

조치 시행을 담당하는 행정기관 또는 기타 당국과 재정·공공행정부에 제출된다. 또한 시정절차에 

따라, 모든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의 경제·재정 및 균형회복 계획은 의회 제출 또는 재정·재

무정책위원회(Fiscal and Financial Policy Council)9 승인 전에 독립재정책임청에 의해 보고되어야 

한다.

독립재정책임청은 광범위한 임무를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비용 분석 또는 영향 추산 

업무는 수행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독립재정책임청은 정책 조치에 대한 규범적 권고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는 독립재정책임청의 임무 및 분석이 긍정적 방향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긍정적 분석을 바탕으로 독립재정책임청이 의무 보고서에 특정 권고를 포함시키는 것이 법률에 의해 

허용된다. 독립재정책임청의 의무 보고서에는 ‘준수 또는 설명’ 원칙이 적용되며, 독립재정책임청은 

최근 해당 원칙을 명확히 한 바 있다. 아래에서 독립재정책임청의 최근 행보와 분석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박스 3. 독립재정책임청 최근 간행물

독립재정책임청이 운영된 기간은 길지 않으나 이미 상당수의 보고서와 의견, 연구문서가 발간되

었으며 그 내용이 아래에 요약되어 있다.

l 거시경제 전망 보고서. 이 보고서에서는 예상안의 바탕이 되는 거시경제 전망에 대한 독립재

정책임청의 보증 여부를 밝혔다. 이는 광역자치단체 예산안 거시경제 전망 보고서에 의해 보완

되었으며, 해당 보고서에서는 중앙정부 거시경제 전망을 사용하지 않은 광역자치단체의 거시

경제 전망에 대한 독립재정책임청의 보증 여부를 밝혔다.

l 일반정부 예산안 및 주요 예산 항목 보고서. 이 보고서에는 일반정부 통합 전망에 대한 전체적 

분석과 각 하위부문의 안정 및 부채 목표, 지출 규칙에 대한 상세 분석이 포함되었다. 여기

에는 각 하위부문의 현재 및 이후 연도 수입·지출 전망 분석이 포함되었으며, 미준수의 위험이 

존재하는 항목이 명시되었다. 이는 후속 보고서에 의해 보완되었는데 해당 보고서는 광역자치

단체 예산안이 제출된 후 개별 광역자치단체를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했다.

l 광역자치단체 경제·재정 계획 보고서. 이 보고서에서 독립재정책임청은 광역자치단체의 경제·

재정 계획 내 목표 준수 상황과 가능한 이탈 수준을 평가했다.

l 수입·지출 동향 및 기준성장률 계산 방법론 보고서. 이 보고서는 EU 수준에서의 경기 민감도 

수정에 따른 일반정부 부문 전체 및 모든 하위부문 예산의 경기 민감도 수정을 검토했다.

l 연금 재평가 지표 결정에 대한 의무 의견. 11월에 독립재정책임청은 2015년 연금 재평가 

계산에 적용된 공식의 결과가 법정 최저치인 0.25% 미만 증가로 이어짐을 검증했다.

l 적자 및 부채 목표 준수에 대한 의견. 이 의견에서는 2020년 공공부채 기준인 GDP의 60% 

미준수 위험을 명시했다.

l 예산 주기 절차 변경에 대한 의견. 이 의견에서는 다년 예산 시나리오, 모든 공공행정기관의 

예산 구조 통일, 투명성 강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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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열거된 것 외에도, 독립재정책임청은 2건의 연구문서를 발간했다. 하나는 정부 재정의 장기 

지속가능성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정 지속가능성 이해에 관한 것이다.

6. 사업계획

독립재정책임청은 매년 1분기 중에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발표한다. 여기에는 모든 의무 보고 

및 의견과 요청된 연구가 포함된다. 이 사업계획은 관리위원회(Management Committee)의 심의를 

거쳐 청장의 승인을 받는다. 그 외에도 독립재정책임청은 공공행정기관이 독립재정책임청 보고서 

작성에 필요하며 가용한 모든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이 명시된 일정표를 웹사이트에 게시한다. 

독립재정책임청은 방법론, 객관적 기준, 각 보고서 및 연구에서 고려되어야 할 구체적 측면을 개발

하며, 이는 충실히 준수되어야 한다.

기본법과 칙령에 독립재정책임청이 작성해야 할 의무 보고서와 기한이 명시되어 있다. 해당 내용

을 아래 표에 요약했다.10

그림 1. 의무 보고서 제출 시기

정기 보고서/의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계획      
 

 

          

 

      

거시경제 전망 보증                     

안정 계획 초안             

  

        

광역자치단체 개별 목표                   

예산 이행, 공공부채, 부채 상한 
규칙 분석 보고서

            
   

 

     

일반정부 예산안 및 주요 예산 항목                  

사회보장연금제도 재평가 지표 및 
지속가능성 지수에 대한 의견

     
 

                 

공공행정기관 예산                        

예산 주요 단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정부 거시경제 전망       SP           BP       

예산 계획(BP) 초안                     

예산 계획                       

안정 계획(SP) 초안                       

기한                         

독립재정책임청은 또한 웹사이트에 연구문서를 게시하여 재정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한 지식을 

전파하며, 연구 및 직원 교환 기회 촉진을 위해 대학교 및 싱크탱크와의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끝으로, 독립재정책임청은 활동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발간하며 이는 널리 보급된다.

독립재정책임청은 투명성 및 책임성에 대한 약속을 고려하여 기술적 업무 대부분의 기반이 되는 

조사와 분석의 바탕이 된 방법론, 가정, 데이터와 연구에 대한 정보를 보급하는데,11 이는 일반이 이

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게시된다. 이를 통해 결과가 반복될 수 있으며 분석에 대한 외부 평

가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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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산

독립재정책임청 예산은 재정·공공행정부와의 협상을 거쳐 중앙정부 예산에 포함되고 의회에 

의해 승인된다. 법률 제6/2013호 제11조에는 독립재정책임청이 임무를 충족하기에 충분한 재정 

자원을 제공받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독립재정책임청의 2015년 예산 총액은 448만 유로이며 인건비가 

예산의 71%를 차지한다.

독립재정책임청의 주된 수입은 법률 제6/2013호에 명시된 감독 수수료이며, 여기에는 수수료 

및 공공요금에 대한 규정이 적용된다. 이 수수료는 여러 공공행정기관에서 징수되며 요율은 「중앙

정부예산법」에 의해서만 개정 가능하다. 2015년의 경우, 감독수수료가 독립재정책임청 예산의 약 

80%를 차지했다. 독립재정책임청은 공공행정기관이 요청한 추가 연구에서도 수입을 얻을 수 있다.12 

끝으로, 수수료와 연구를 통해 얻은 수입이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 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일반

국가 예산에서13독립재정책임청에 자금이 배정될 수 있다. 독립재정책임청은 또한 일반국가행정기관

과는 독립된 자체 자산을 가진다.

정부가 인건비, 주로 직위 개수 및 전체 급여 비용에 대한 일반적 통제권을 가지는데, 정부는 

표준 절차에 따라 공공부문 독립기관 대부분에 대해 그러한 권한을 가진다.

8. 인력 구성

8.1. 지도부

독립재정책임청의 수장은 청장이다. 청장은 독립재정책임청 관리를 책임지며 공적으로 독립

재정책임청을 대표한다. 청장은 관리위원회의 지원을 받는데, 이 위원회는 3명의 부서장과 사무장

(청장 요청 시)으로 구성된다. 청장은 일부 관리 역할을 부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독립재정책임청 청장은 재정·공공행정부 장관의 추천으로 각료회의에서 임명한다. 임기는 6년

이고 갱신 불가능하며 4년의 선거 주기와는 분리되어 있다. 청장 임명 전 지명된 후보는 하원 재정·

공공행정위원회(Finance and Public Administrations Committee)에 출석해야 하며 해당 위원회

에서 후보의 경력과 훈련상태, 기술을 검토한다.

청장 후보는 저명한 전문가여야 하며 공공부문 예산·경제·재정 분석 분야에서의 경험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한다.14 청장 직위는 보수가 제공되는 상근직이며 행정기관 고위급 직원과 동일한 

양립 불가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청장은 기본법에 규정된 사유로만 해임 가능하다. 해당 사유는 양립 불가, 역할 수행 불능, 

고의적 범죄 또는 중대한 의무 위반이다. 청장 해임은 재정·공공행정부 장관의 조사를 거쳐 정부

(각료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장관 조사 시 청장과 다른 독립재정책임청 관리위원회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양원 관련 위원회와의 논의도 필요하다.

8.2. 직원

독립재정책임청 직원은 대부분 공무원이지만, 관련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관 전문가로서 특정 

직위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임시직으로 채용될 수도 있다. 또한 중앙은행 같은 다른 기관 직원이 

임시 파견되기도 한다. 독립재정책임청 기본규정은 독립재정책임청에서 훈련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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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인턴십 프로그램도 허용한다.

청장이 모든 직원 채용을 책임지는데, 직원 채용은 법적으로 정해진 공공부문 고용 절차를 

따르며 평등·능력·기술의 원칙을 준수한다. 법에 의해 투명성이 보장되며, 독립재정책임청의 경우

에는 모든 직원 배경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하여 투명성을 더욱 강화한다. 독립재정책임청은 공공부문 

직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직급 및 급여 포함)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재정·공공행정부가 다른 공공

기관에서와 마찬가지로 직위 개수 및 유형, 전체 인건비 같은 직원 문제에 대한 일부 통제권을 

가진다. 고위 운영진의 경우 채용 절차에 약간 차이가 있어, 부서장은 독립재정책임청 청장의 추천

으로 각료회의에서 임명한다. 부서장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의 경력이 필요하다.

독립재정책임청은 2014년 9월 중순 이래 직원 대다수를 채용했다. 일부 고용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이지만 처음 예정된 35개의 직위15가 2014년 말까지 모두 채워졌다. 그 외에 스페인은행 임원 5

명이 독립재정책임청에 1년 기한으로 파견되었으며 2015년에는 직원 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독립재정책임청 직원의 전형적 경력 배경은 재정정책, 경제 분석, 경제 모델링, 예산 관리, 공공회계, 

공공감사 같은 독립재정책임청 임무 관련 분야에서 상당한 경험을 쌓은 공무원이다.

현재 직원들은 3개의 부서로 조직되어 있다. 해당 부서는 거시경제분석 부서(선임 분석가 6명), 

예산분석 부서(선임 분석가 13명), 기관 및 법무 부서(임원 3명)이다. 또한 청장은 기술담당실(신임 

분석가 2명)과 홍보담당관의 지원을 받는다. 그 외에 행정보좌관 6명이 독립재정책임청을 뒷받침한다.

그림 2. 독립재정책임청 조직도

청장

기술담당실

예산분석 부서 거시경제분석 부서 법무 부서

독립재정책임청은 분석 능력 향상 및 개선을 위한 대학교, 싱크탱크, 다른 공공당국 같은 다른 

기관과의 협력에도 관심이 있다. 독립재정책임청은 소통 전략 개발이나 외부 평가 개시 같은 특정 

업무를 위해 외부 컨설턴트를 이용할 수 있다.

9. 정보 접근

독립재정책임청의 정보 접근 권한은 독립재정책임청 신설에 관한 기본법 제6/2013호 제4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독립재정책임청 기본규정에서 이를 더욱 확실히 했다. 적절하고 적시적인 정보 

흐름을 보장하기 위해 재정·공공행정부 장관 명령으로 정보 공유 절차 및 기타 세부사항을 추가 

개발할 예정이다. 독립재정책임청은 2014년 10월에 명령 초안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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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해당 명령은 아직 승인되지 않았으나 이로 인해 기본법 제6/2013호에 따른 정보 접근에 지장이 

발생한 적은 없다.

독립재정책임청이 정보를 요청하는 주된 경로는 세 가지이다.

l 재정부 장관 명령에 따라 지속적으로 일부 정보를 제공받는다(예: 정부 거시경제 전망). 명령 

초안에 따라 일반정부경제·재정정보청(General Government Economic-Financial Information 

Agency)16이 독립재정책임청의 주된 정보 경로 역할을 하며 대부분의 정보는 해당 청을 통해 

요청되어야 한다.

l 개별 보고서를 위한 구체적 정보는 독립재정책임청 청장 결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밖의 모든 보완 정보는 추후에 요청 가능하다.

l 추가 정보는 독립재정책임청 청장이 재정부를 통해 또는 공공행정기관에 직접 요청해야 한다. 

독립재정책임청 기본규정 제6.5조에 따라, 요청된 정보는 5~15일 내에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무가 제한되는 경우는 초안, 내부 문서, 서신 같은 보조 정보뿐이다. 정보는 전자 형식

으로 제공되어야 하는데, 예외적이고 타당한 경우에 독립재정책임청에서 달리 허가하는 경우는 제외

된다.

주된 과제 중 하나는 정보를 유연하고 빠르며 종합적인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간소화된 

절차를 실행하여 독립재정책임청과 공공행정기관의 행정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다.

미준수가 발생한 경우, 독립재정책임청은 웹사이트에 공개 경고를 발할 수 있다. 심각하거나 

반복적인 미준수의 경우에는 독립재정책임청 청장이 정부와 스페인 의회에 이를 알려 법률에 규정된 

제재조치를 적용하도록 한다.

독립재정책임청은 이미 보고서를 통해 몇 가지 권고를 제시하여 일반적인 측면에서 독립재정

책임청과 일반대중이 이용 가능한 정보 개선을 요청했다.17 예를 들어, 독립재정책임청은 전망 작성에 

사용된 방법, 가정, 데이터를 일반에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현재의 국가·지역회계 체계

(System of National and Regional Accounts)(ESA, 2012)에 따라 일반정부 부문 및 하위부문 

각각에 포함되는 기관 목록을 일반에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10. 투명성

투명성은 독립재정책임청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이다. 독립재정책임청이 이해하는 투명성은 보고서, 

의견, 연구와 그 기반에 대한 모든 유의한 정보를 공개적이고 명확하며 적시적인 방식으로 일반대중

에게 제공한다는 약속이다. 모든 해당 문서는 스페인어와 영어로 온라인에 게시된다. 다른 공공행정

기관의 요청에 따른 추가 연구만이 발간에 해당 기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독립재정책임청은 다양한 공공행정기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보고서, 의견, 연구의 기반이 된 

조사 및 분석의 바탕에 있는 방법론, 가정, 데이터를 보급한다. 정량적 방법론을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 파일도 공개하여 결과가 반복될 수 있도록 한다. 청장 결의와 관리위원회 회의록도 모두 독립

재정책임청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하다.

세 가지 간행물 역시 이러한 투명성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중기 전략을 명시한 

2015~2020년 전략지침, 현행 연도 중 개발되어야 구체적 목표, 도구, 보고서를 상세히 밝힌 사업

계획, 이전 연도 활동을 요약한 연례 보고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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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독립재정책임청은 공공 사안에서의 투명성 확대 및 강화를 위해 공적 행위 제어 

촉진 및 기관 관리 향상을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서 투명성 포털을 개설했다.

독립재정책임청은 웹과 소셜네트워크, 좀 더 전통적인 매체를 망라하는 종합적이고 현대적인 

소통 전략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독립재정책임청은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언론에서 상당한 지명도를 얻었다. 독립재정책임청 보고서는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

으며 재정 지속가능성 문제를 다루는 경제 저널리스트의 참고문헌 역할을 하고 있다. 독립재정책임청은 

작업물에 대한 언론 보도를 모니터링한다. 독립재정책임청은 일반대중 사이에서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좀 더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독립재정책임청 웹사이트 이용자는 7,504명을 기록했다. 동일 기간 동안 독립재정책임청은 인쇄판 

신문에 1,355회, 온라인판 신문에 2,624회 인용되었다.

11. 관리, 자문 지원, 모니터링, 평가

앞에서 적었듯이, 청장은 3명의 부서장과 사무장(현재 기준, 청장 요청에 따름)으로 구성된 관리

위원회의 지원을 받는다. 또한 청장이 원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다루는 주제 분야의 저명한 국내 또는 

국제 전문가가 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관리위원회 회의에 전문가가 참석하는 경우 

보수가 제공되지는 않는다. 현재까지는 관리위원회 회의에 외부 전문가가 참석한 적이 없다.

2015년 3월, 독립재정책임청은 전문가 9명18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Advisory Board)를 신설

했다. 이들 전문가는 학계와 공공행정기관에서 확보했다. 자문위원회 위원은 스페인에서 또는 국제적

으로 예산·경제·재정 분석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해당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여야 한다. 자문

위원회는 독립재정책임청이 담당하는 두 가지 핵심 분야(경제 분석, 예산 및 제도 분석)에 초점을 둔 

2개의 자문단을 구분된다. 각각의 자문단이 1년에 2회 회의를 진행하며 추가 회의 소집도 가능하다.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독립재정책임청 청장은 독립재정책임청 활동에 대한 중기 독립 평가 수행을 약속했다.

12. 결론

독립재정책임청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관이지만, 비슷한 여러 신생 기관에 비해 이미 

상당히 많은 양의 작업물을 내놓았으며 언론의 큰 관심을 얻었다. 독립재정책임청 웹사이트는 투명성의 

모범사례이다.

독립재정책임청의 주된 단기 과제는 독립성과 신뢰성 구축이다. 이를 달성해야만 정책입안자들

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을 설득하도록 설계된 다양한 역할(사전적 및 사후적 평가, 거시경제 전망 

평가, 중기 및 장기 예산 전망 제공 등)을 통해 재정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단기 과제에는 자체 분석 도구세트 개발 및 발표, 중기 독립 평가 개발, 재정규칙 모니터링 내 

국가 및 유럽 기준 통합 등이 있다.

독립적인 고품질 조언 및 분석에 대한 명성을 쌓기 위해, 독립재정책임청은 최대한 투명한 활동을 

추구한다. 독립재정책임청은 투명성을 촉진함으로써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의 평판 및 선거 관련 

대가를 높이고 재정 안정성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투명성은 지방 및 

광역 행정기관과의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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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구축에는 시간과 기술이 필요하다. 독립재정책임청은 훌륭한 자질을 갖춘 직원 채용 및 

훈련을 통해 내부 노하우를 계속 개발할 필요도 있다.

주석

1. 스페인 헌법 제135조에 공공부채가 EU 기준값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각 수준의 정부 

사이에서 이를 분배하는 기준은 현행 「예산안정 및 재정지속가능성에 관한 기본법」 개정을 통해 갱신되어야 한다.

2. 2014년 독립재정책임청 연례 보고서에 여러 공공행정기관에 전달된 모든 권고가 수록되어 있다.

3.

www.airef.es/es/contenidos/resoluciones/116-calendario-de-solicitud-y-recepcion-de-informacion-para-la

emision-de-informes-y-el-seguimiento-de-las-recomendaciones-para-2015(영어 번역 예정)

4. 이 부문은 유럽 국가·지역회계 체계(System of National and Regional Accounts)에 정의되어 있다.

5. 원칙적으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모든 공공기관은 유사하게 공공부문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독립재정책임청의 모니터링 및 평가 대상이 된다.

6. 재정·재무정책위원회(Fiscal and Financial Policy Council), 국가지방행정위원회(National Local Administration 

Commission), 사회보장재정위원회(Financial Commission of Social Security)가 이에 해당한다.

7. 독립재정책임청 내에서 이러한 업무는 경제분석 및 예산분석 부서에 할당된다. 경제분석 부서는 거시경제 전망 및 

공공재정 지속가능성을 담당한다. 예산분석 부서는 두 가지 주요 분야로 나누어지는데, 이는 국가 및 사회보장과 

광역자치단체 및 지방정부이다.

8. 예방·시정·강제 절차는 「예산안정 및 재정지속가능성에 관한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예방 

절차는 안정·부채·지출 목표 미준수 위험 식별로 시작된다. 광역자치단체나 지방정부의 경우, 중앙정부가 해당 

행정기관에 합리적 사유를 바탕으로 한 공개적 미준수 위험 경고를 전달하면 해당 행정기관이 필요한 위험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는 1개월의 시간이 주어진다. 시정 절차를 보면, 어떤 행정기관의 미준수가 발생한 경우 자동 시정 조치가 

활성화되며 여기에는 부채 운용에 대한 사전 수권이 포함된다. 그러면 해당 행정기관은 현재 연도 및 다음 연도 동안 

목표 또는 지출 규칙 준수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재정 계획을 수립한다. 마지막으로 강제 절차는 경제·재정 계획이 

제출되지 않거나 승인되지 않거나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 활성화된다. 이는 신용 동결, 목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신용 

보류, 명목 GDP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의 중앙은행 유이자 보증금 예치(재정·공공행정부 요청 시)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조치가 수행되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는 전문가위원회 파견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위원회의 제안은 구속력을 

가진다. 이 명령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는 광역자치단체 또는 지방정부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일부 경우에는 상원의 절대다수결에 따른 승인이 필요하다).

9. 재정·재무정책위원회의 목표는 광역자치단체와 정부 사이의 충분한 재정·재무정책 조율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 

위원회는 재정·공공행정부와 각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다.

10. 사회보장연금제도 재평가 지표 및 지속가능성 지수에 관한 의견 역시 의무이다.

11. 다른 공공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행된 연구만이 발간에 허가가 필요하다.

12. 2015년 3월 31일 현재까지 연구를 요청한 공공행정기관은 없다.

13. 이 금액은 연간 기준으로 결정된다(독립재정책임청 기본규정 제44조).

14. 독립재정책임청 초대 청장은 스페인(스페인은행, 스페인 빌바오비스카야아르헨타리아은행(Banco Bilbao Vizcaya 

Argentaria) 등) 및 해외(유럽 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예산·경제·재정 분석 

분야에서 30년 이상 전문적 경험을 쌓은 인물이다.

15. 청장 및 부서장 포함

16. www.minhap.gob.es/es-ES/CDI/Paginas/centraldeinformacion.aspx

17. 해당 권고에 대한 추가 정보는 2014년 독립재정책임청 연례 보고서 참고

18. 자문위원회 최소인원은 8명이며 최대인원은 12명이다. 첫 번째 자문위원회는 스페인 국적자로만 구성되었으나 외국인도 

임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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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재정정책위원회(Finanspolitiska rådet)
설립: 2007년

수권 법령: 「재정정책위원회지침령」(SFS 2011:446, 2011년 4월 

28일), 「재정정책위원회지침령」(SFS 2007:760, 2007년 11월 1일)

임무: 재정·경제정책 목표 달성 정도 검토 및 평가, 재정정책이 공공

재정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및 예산 목표에 부합하는지 평가, 순환적 

발전과 관련하여 재정정책기조 평가, 재정정책이 건강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에 부합하며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높은 고용률로 

이어지는지 평가, 예산안의 명확성 검토, 재정정책이 복지 분배에 

미치는 단기적 및 장기적 영향 분석. 위원회는 전망의 품질을 검토·

평가할 수 있다. 위원회는 경제정책에 대한 공적 논의를 촉진해야 

한다.

예산: 8,931,000크로나(2012년)

직원: 위원회 위원 6명(2011년 7월 1일부터, 이전에는 8명), 사무국 

직원 4명, 사무국 행정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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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2002년에 한 정부 임명 위원회가 독립적 재정정책위원회 신설을 권고했다(경제통화동맹안정정책

위원회(Commission on Stabilisation Policy in the EMU), 2002). 이 권고는 이전 정책 논의

에서의 제안(캄포르스(Calmfors), 1999, 2001, 2002)과 위원회 제출을 위해 작성된 배경 보고서

(위플로즈(Wyplosz), 2002)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었다. 몇몇 다른 국가와는 달리, 이 제안은 극심한 

재정위기의 맥락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스웨덴은 최근 예산 균형을 회복했으며 일반정부 수지 

흑자를 기록해 왔다. 이 위원회는 경기침체기의 경기대응적 조치를 위한 충분한 재정 여유를 유지

하기 위해 호경기의 재정정책이 너무 느슨해지는 것을 염려했다(캄포르스, 2011a).

재정정책위원회 신설은 광범위한 예산 개혁의 일부가 아니라 심각한 경제·재정위기 이후 

1990년대에 도입된 새로운 제도적 조치를 보완하고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몰랜더(Molander), 

1999). 이 개혁으로 행정부와 입법부의 하향식 예산편성이 강화되고 새로운 재정체계가 도입되었다

(블뢴달(Blöndal), 2001, 웨너(Wehner), 2007). 새로운 재정체계에는 경기순환주기 동안 GDP 대비 

1%의 정부 순융자 흑자 목표, 중앙정부에 대한 3년 지출 상한, 지자체에 대한 균형예산 요건이 포함

된다(융만(Ljungman), 2006, 재무부, 2011).

경제통화동맹안정정책위원회는 스웨덴의 유로 채택 시 필요한 조치를 분석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독립적 재정정책위원회 신설 권고는 당시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s) 정부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그러나 이 권고는 온건당(Moderate Party)의 수석 경제학자 안데르스 보리(Anders 

Borg)를 포함한 자유-보수파 야당의 지지를 받았다. 이후 2006년 선거로 자유-보수파 정부가 구성

되었다. 보리는 신임 정부의 재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후 2007년에 스웨덴 재정정책위원회 신설에 

착수했다.

의회의 3개 야당 모두(사회민주당, 좌파당(Left Party), 녹색당(Greens))가 위원회 신설에 

반대표를 던졌다. 예를 들어, 구 공산당인 좌파당은 위원회가 “정부를 위한 거짓된 과학적 치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캄포르스(2011a)에서 인용). 이후 정부와 야당 간 합의를 통해 위원회의 

소관사항에 관한 좀 더 폭넓은 공감대가 수립되었다. 재정정책위원회 설립 전 전체적 논의에서 여러 

모델이 고려되었다(캄포르스, 2003, 2005). 특정 재정정책 결정을 독립기구에 위임해야 할지 아니면 

독립기구가 자문 역할만을 해야 할지가 문제 중 하나였다. 그러나 실제 재정정책 결정을 위임한다는 

발상은 주로 학계의 의견이었으며 정치적 의사결정권자들은 이를 지지하지 않았다. 벨기에와 덴마크, 

독일 등의 자문기구가 참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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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부 및 입법부와의 관계

재정정책위원회는 재무부 산하의 정부기관이다. 재정정책위원회는 의회(Riksdag)나 그 밖에 공공

정책 감시에 관여하는 기관(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 중앙은행 등)과는 공식적 관계가 없다. 

또한 정부가 재정정책위원회의 권고에 대응해야 할 구체적 법적 요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는 연례 예산안에 위원회 보고서에 대한 논평을 담은 장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실제로 재정

정책위원회는 보고서 발간 후 공청회를 통해 의회 재무위원회(Finance Committee)와 상호작용을 

하며, 이 공청회에는 재무부 장관도 참석한다. 재무위원회는 또한 ‘봄 재정정책법안(Spring Fiscal 

Policy Bill)’ 심의에서 재정정책위원회 보고서를 활용하고 예산안 보고서에 위원회 분석에 대한 

논평을 포함시킨다.

박스 1. 예산 절차에서 입법부의 역할

스웨덴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했으며 의회는 단원제이다. 의회는 4월에 제출되는 봄 재정정책법안

에 포함된 광범위한 재정정책 지침을 검토하고 승인한다. 이 법안 제출 이후 재정정책위원 보고서가 

발간되어 법안 평가를 뒷받침한다. 연례 예산안은 9월에 제출되는데, 이는 회계연도 시작을 3개월 

넘게 앞둔 시점이다. 공식적으로 의회는 예산안을 수정할 무제한의 권한을 가진다.

1990년대 중반 절차 개혁을 통해 엄격한 하향식 예산편성 절차가 도입되어, 개별 수정은 전체 

지출 및 27개 지출 분야에 대해 이전에 승인된 합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개혁 전에는 의회가 

정부 예산안에 잦은 수정을 가했으나 최근에는 의회에 의한 수정이 드물어졌다.

재무위원회가 전체 지출 총액과 27개 지출 분야 간 분배 논의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며, 각 

분야별 위원회는 해당 분야 내에서의 할당에 대해 논의한다. 의회 위원회는 공개 회의와 비공개 

회의를 열 수 있다. 그러나 공개 회의는 공청회에 한하며, 심의나 의사결정을 위한 회의는 공개할 

수 없다. 위원회 보고서는 공표되고 일반에 제공된다. 재무위원회는 약 10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사무국의 지원을 받는데, 여기에는 경제 및 법률 전문가가 포함된다. 정당, 위원회, 개별 의원은 의회

조사처(Riksdag Research Service)의 일부로서 6~7명의 경제 및 통계 전문가로 구성된 예산실의 

분석지원도 요청할 수 있다.

재무부 산하 일반 정부기관이라는 재정정책위원회의 지위는 독립성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으며, 위원회를 그 대신 의회의 권한 아래 두는 방안이 제기되었다(캄포르스, 2011a). 그렇게 

되면 위원회는 감사원과 유사한 지위를 가지게 되는데, 스웨덴 최고감사기관인 감사원은 의회 산하의 

독립기관이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스웨덴 정부기관은 대부분 높은 수준의 독립성을 보유한다. 

공식적으로, 장관은 특정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할지 기관에 직접 지시를 내릴 수 없다(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압력을 행사할 수는 있다). 재정정책위원회의 독립성 보호를 돕는 한 가지 구체적 방법으로,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자체 추천을 바탕으로 임명된다.

그러나 현재의 정부 자체는 때때로 재정정책위원회의 역할과 업무에 매우 비판적인 모습을 

보였다. 2011년의 위원회 신규 법령은 정부와 당시 적녹연합(red-green alliance)에 속해 있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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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사회민주당, 녹색당, 좌파당) 간의 초당적 합의를 바탕으로 했다. 이는 이들 정당이 재정정책

위원회에 반대하던 초기의 입장을 버리고 위원회를 지지하기로 했다는 의미였다. 그 덕분에 위원회가 

강력한 정치적 기반을 가지게 되었다. 이 합의는 가까운 장래에 재정정책위원회의 법적 지위가 

변화할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재정정책위원회의 역할과 임무는 더 폭넓은 제도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재정정책위원회

보다 훨씬 많은 자원을 가지고 특히 거시경제 및 재정 전망 분야에서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는 몇몇 

다른 기구가 존재한다(캄포르스, 2011b). 일례로 국립경제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는 정기적으로 거시경제 전망을 내놓으며 정책 제안의 영향 모델링이 가능하다. 또한 예산

관리청(Office for Budget Management)과 국가부채청(National Debt Office) 양쪽 모두에서 중앙

정부 예산 전망을 제시한다. 이러한 다른 정부기관의 존재는 재정정책위원회가 독립적 전망 역할을 

하지 않는 이유와 위원회가 비교적 적은 자원으로 운영 가능한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 외에도, 감사원이 정부의 재정체계 준수를 포함하여 정부를 감사하고 평가한다. 스웨덴은 또한 

경제정책 논의에 학계가 참여하는 전통이 있으며 몇몇 싱크탱크에서 재정정책 및 예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3. 설립의 법적 근거

첫 번째 「재정정책위원회지침령」(SFS 2007:760)은 2007년 11월 1일에 공표되었다. 이는 

2011년 4월 28일에 새로운 명령으로 대체되었다. 해당 개정으로 별도의 기관 수장 직위가 신설

되었는데, 이는 분명 위원회 위원장의 부담스러운 행정업무를 덜어주기 하기 위한 조치였다. 재정정

책위원회 구성원 역시 8명에서 6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정부에서 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기가 더 쉬워질 수 있다. 또한 2011년 개정을 통해 좀 더 집중화된 임무가 도입되어, 위원회의 

업무 일부에 더 중점을 두고 다른 업무에는 낮은 우선순위를 두거나 선택사항으로 취급하게 되었다.

4. 임무

재정정책위원회의 임무는 2011년 명령 제5조~제9조에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다. 위원회는 

정부가 제안하고 의회가 결정한 재정·경제정책 목표의 달성 정도를 검토 및 평가하여 경제정책의 

목표 및 유효성에 관한 투명성과 명확성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 특히, 위원회는 봄 재정정책법안 및 

예산안을 바탕으로 재정정책이 공공재정의 장기적 지속가능성과 예산 목표(특히 흑자 목표 및 지출 

상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위원회는 또한 경제의 순환적 발전과 관련하여 재정정책

기조를 평가하며, 재정정책이 건강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에 부합하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높은 고용률로 이어지는지를 평가하고, 예산안의 명확성을 특히 명시된 재정정책 기반 및 

제안된 조치의 사유와 관련하여 검토하며, 재정정책이 복지 분배에 미치는 단기적 및 장기적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 그 외에도, 위원회는 제출된 전망과 해당 전망의 바탕이 된 모델의 품질을 검토 및 

평가할 수 있다. 위원회는 또한 경제정책에 대한 공적 논의를 촉진해야 한다.

설립 후 처음 4년간, 재정정책위원회는 위원회의 법적 기본틀이 규범적 정책 권고를 포함하여 

정부 정책에 대해 논평하는 광범위한 임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했다(캄포르스, 2011a). 구체적 

역할에는 재정 투명성 평가, 재정정책에 대한 사전적 및 사후적 평가, 정부의 재정규칙 준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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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지속가능성 평가가 포함된다. 재정정책의 분배 효과를 평가하는 요건은 야당의 발의로 2011

년에 추가되었다. 또한 2011년 명령 개정으로 임무 구성요소의 순서가 조정되어 우선순위 사항

으로서 재정 지속가능성과 정부의 재정규칙 준수 평가가 강조되었다. 일부 다른 국가와는 달리, 재

정정책위원회는 공식적 전망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나 선택사항으로서 전망과 바탕 모델의 품질을 

평가할 수 있다. 위원회 소관의 적용범위는 중앙정부 수준을 벗어나는 사항을 검토할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는다. 또한 이 명령에는 재정정책위원회 업무에 대한 구체적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2011년 명령 제12조에 따라, 재정정책위원회는 매년 5월 15일 내에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럽의회 선거가 있는 해의 보고서 제출 기한은 5월 10일이다. 이 보고서에는 위원회가 수행한 

분석 및 평가가 수록되며, 위원의 반대 의견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재정정책위원회는 그 외에도 

선택에 따라 경제정책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배경 보고서를 의뢰하고 발간해 왔다.

5. 역할

재정정책위원회의 임무는 매우 다양한 분석 수행을 허용한다. 여기에는 행정부 예산안, 예산정책 

옵션(예: 지출 및 조세 변경), 정부 규제의 경제적 영향, 거시경제 발전, 조세, 중기 및 장기 추산에 

대한 분석이 포함된다. 2009년에 재정정책위원회는 정부 예산안에 대한 서면 논평을 내놓으면서, 

경제정책에 대한 논의를 촉진해야 할 임무를 언급했다. 이 문서는 위원회 정기 보고서보다 훨씬 짧았

으며 주로 정성적 성격을 띠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재정정책위원회의 자원은 연례 보고서 작성에 

전부 집중되어 있다.

재무부 산하의 별도 기관인 국립경제연구소가 스웨덴 및 국제 경제 분석과 전망, 관련 연구를 

수행한다. 재정정책위원회는 거시재정 전망을 제공할 필요가 없으나 선택사항으로 전망과 바탕 

모델의 품질을 평가할 수 있다. 일례로, 위원회는 2010년 보고서 제5장에서 정부 전망의 품질을 

평가했다. 재정정책위원회는 또한 개별 정책 제안 및 법안의 비용 산출 역할을 하지 않으며, 정당 

선거공약의 재정 관련 영향을 평가하지도 않는다.

그에 반해, 재정정책위원회는 공공재정의 장기적 지속가능성과 정부의 재정규칙 준수를 평가하는 

명확한 임무를 맡고 있다. 예를 들자면, 위원회는 2009년 보고서에서 정부가 지방정부 보조금 지급 

시기를 조정하여 지출 상한의 신뢰성을 약화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해당 보조금 중 일부를 2009년 

12월에 지급했는데, 이는 지출 상한에 충분한 여유가 있으면서 봄 재정정책법안을 통해 2010년에 

대한 지급액이 발표된 이후였다. 재정정책위원회는 그 외에도 2011년 보고서 제5장 등에서 정부의 

재정 지속가능성 조치 및 관련한 방법론적 문제를 검토했다.

스웨덴 재정정책위원회는 임무 범위 내에서 규범적 정책 권고를 제시하는 일을 피하지 않는다. 

그러한 논평과 권고의 바탕이 되는 것은 정부 자체 목표이다. 달리 말하자면, 위원회는 정부 목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를 기준으로 삼아 개별 정책 조치를 평가한다(캄포르스, 2011a). 위원회의 

평가가 사전적이어야 할지 사후적이어야 할지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실제 재정정책위원

회의 작업물에는 새로운 정책 제안에 대한 논평과 기존 정책에 대한 논평이 공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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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계획

위원회의 유일한 의무적 업무는 연례 보고서 작성이다. 위원회는 그 임무 한계 내에서 보고서의 

구체적 내용과 초점을 결정할 완전한 자율권을 가진다. 연례 보고서의 제출 기한은 5월 중순으로, 

예산 및 재정정책 지침이 담긴 정부의 봄 재정정책법안 제출 시점으로부터 약 1개월 후이다. 의회는 

6월에 봄 재정정책법안에 대한 결정을 채택한다. 위원회 보고서 발표 시기는 해당 논의와 이후 9월에 

제출되는 연례 예산안 제출 이후의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위원회 지침은 그 직무를 일반적으로 설명하는데, 이는 재무부 장관이 아닌 정부가 발부한다. 

이론적으로는 정부가 위원회에 특정 분석 수행을 요구할 수 있으나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난 적은 

없다. 재정정책위원회가 의회나 정당 같은 다른 행위자의 분석 요청에 응해야 한다는 공식 요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에서 위원회의 임무는 자체 판단에 따라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상당한 자율권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위원회는 매년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여러 건의 배경 보고서를 발간한다. 그 

예에는 건강보험 개혁의 영향, 재정 통합, 국가 부채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 교육 개혁 및 노동시장

정책의 영향, 순자산 분석에 대한 보고서가 포함된다. 이들 보고서는 모두 위원회 웹사이트에서 전자 

형태로 이용 가능하다.

7. 예산

재정정책위원회는 2012년에 8,931,000크로나, 2011년에 7,357,000크로나에 대해 지출승인을 

받았다. 2010년 지출승인액은 7,297,000크로나였으나 이전 연도의 절감액으로 인해 가용 자금 

총액은 7,867,000크로나였다. 2010년의 실제 지출액은 7,550,000크로나였다. 이와 유사하게, 

2009년의 가용 자금은 지출승인액 7,070,00크로나보다 많은 7,877,000크로나였다. 해당 연도의 

실제 지출액은 6,471,000크로나였다. 2008년에는 지출승인액이 5,975,000크로나였으나 재무부 

장관이 위원회 구성을 지원하기 위해 7,095,000크로나를 가용 자금으로 제공했다. 재정정책위원회 

설립 첫해의 실제 지출액은 6,473,000크로나였다.

재정정책위원회는 재무부 산하 기관의 지위를 가지며, 이는 위원회 예산이 정기 연례 예산 

절차의 일환으로 정해진다는 뜻이다. 매년 가을, 정부에서 연간 자금 할당안을 내놓으면 의회에서 

이를 논의하고 승인한다. 위원회의 자금 수준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위원회 일반 위원은 그들이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에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소액의 급여만을 받는다(캄포르스, 2010). 위원들은 

연구기관, 대학교 등 원래의 고용주로부터 받는 자금에 의존한다. 위원회의 광범위하고 쉽지 않은 

소관사항을 고려할 때, 2011년 기준 약 100만 유로의 자금 총액은 위원회의 임무에 적합한 수준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2010년 11월 18일, 재정정책위원회는 정부에 공개 서신을 전달하여 자금 부족 인식을 강조했다. 

전해진 바에 의하면, 재무부 장관은 이 서신에 부정적으로 반응하여 오히려 위원회 할당액 삭감을 

제안했다고 한다. 그러나 재정정책위원회 예산의 노골적 삭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2년 할당액은 

이전에 비해 늘어난 금액이었는데, 비평가들은 이것이 위원회의 임무와 자금, 위원 급여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충분한 수준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반면, 재무부는 위원들이 사무국의 지원을 받으며 

연례 보고서를 위원들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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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력 구성

8.1. 지도부

위원회 구성과 임명 절차는 위원회에 적용되는 2011년 명령에 따른다(제4조 및 제11조). 재정

정책위원회는 2011년 7월 1일부터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는 명령에서 허용된 최대치이다. 

이전에는 위원회 위원이 8명이었다. 재정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 정부가 

위원회 자체의 추천을 바탕으로 모든 위원을 임명한다. 정부에서 추천된 인물을 꼭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추천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려할 때, 위원회의 추천을 무시할 경우 

‘평판 대가’가 따를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캄포르스, 2011a).

임명은 정해진 기간 동안 유효한데, 위원장의 경우에는 연속된 6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다른 

위원의 경우에는 연속된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이다. 그에 반해 선거 주기는 4년으로, 이는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위원이 신규 정부 취임 이후에도 위원회에서 계속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

이다. 명령에는 위원장 또는 기타 위원의 임기 만료 전 해임을 위한 구체적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재정정책위원회는 임명 만료 3개월 전 이내에 정부에 위원 추천을 제출해야 한다. 임명은 비상근 

기반이다. 재정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자격에 명시적 제한은 없으나, 명령에 따라 

위원회는 추천 시 경제 분야의 학술적 전문성과 경제정책 수립 분야의 실제적 경험이 균형을 이루

도록 해야 하며 성별 균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위원회에는 비국적자가 포함될 수 있다. 2012년 

초를 기준으로, 위원 중 2명은 여성이고 4명은 남성이다. 직업적 배경을 보면, 5명은 대학교에 

상근직위를 가진 경제학자이고 1명은 재무부 예산 책임자와 스웨덴 감사원 원장(공동원장 3명 중 

1명)을 역임한 다른 기관의 수장이다. 국적의 경우, 1명은 노르웨이인이며 이전 위원 임명자 중에는 

덴마크와 핀란드 국적자가 있었다.

위원회 근무에 대한 보수로, 매월 위원장은 약 1,600유로, 부위원장은 약 1,100유로, 일반 

위원은 약 1,000유로를 받는다. 이 금액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그러한 비판에 대한 재무부의 

답변은 급여가 다른 기관에 비해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는 것이었다. 일례로, 약 13,000명의 직원을 둔 

스웨덴 사회보험청(Social Insurance Agency) 이사회 구성원도 동일한 보수를 받는다.

8.2. 직원

재정정책위원회 사무국은 분석가 4명과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는 행정관 1명으로 구성된다. 

사무국은 국립경제연구소 시설 내에 위치하지만 운영은 연구소와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 2011

년의 법적 변화 이후, 더 이상 재정정책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행정 수장이 아니다. 그 대신 정부

에서 임명한 위원회 수장이 직원 임용과 해임을 포함한 사무국 운영을 맡는다. 이는 스웨덴 정부

기관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구조이다.

정부는 2011년 10월 13일에 첫 해당 직위 임명을 발표했다. 이 새로운 법적 기본틀에 따라, 

위원회 수장이 예산도 단독으로 책임진다. 위원장과 위원들은 예산에 대한 공식 통제권이 없다. 반면 

연례 보고서와 업무는 위원회의 책임이다. 다른 기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실제에서 이러한 방식은 

관련된 개인 사이의 협력에 의존한다. 의견 충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 방식이 잘 작동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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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현재 직원 5명 중 3명은 경제학 박사학위와 정부(재무부 포함) 근무 경력을 가진 선임 경제 

전문가이고, 1명은 대학교 졸업 후 바로 채용된 하급 경제 전문가이다. 행정관은 경영학 학위 소지자

이며 정부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 재정정책위원회 직원은 스웨덴 정부기관에 적용

되는 표준 조건에 따라 고용된다. 위원회 위원이나 직원에게 적용되는 구체적 공식 이해관계 충돌 

규정은 없다. 재정정책위원회는 연례 보고서를 위한 배경 분석 등을 위해 외부 컨설턴트를 이용할 

수 있다.

9. 정보 접근

재정정책위원회는 재무부에서 예산안 작성을 위해 사용한 비공개 배경 정보 및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가진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해당 자료 접근을 요청해야만 한다. 실제 비공개 정보가 공개

되는 정도에 대해 확실히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재정정책위원회 직원들에 따르면, 재무부에서 

정보 접근을 제한하겠다고 위협한 적은 없다고 한다.

10. 투명성

모든 재정정책위원회 보고서의 스웨덴어 버전과 영어 버전이 위원회 웹사이트를 통해 그리고 

인쇄본으로 일반에 제공된다. 위원회는 매년 5월 연례 보고서 발표와 동시에 보도자료를 내놓고 기자

회견을 연다. 위원회 보고서와 그에 대한 의회 논의는 전자·인쇄매체에 널리 보도되며 여기에는 

주요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국과 전국 단위 신문이 포함된다. 재정정책위원회는 그 외에도 관심 

현안인 공공재정·경제정책 사항과 관련하여 스웨덴 언론에 연중 내내 언급된다. 위원장과 다른 

위원들은 언론으로부터 정책 개발에 대한 논평 요청을 끊임없이 받는다.

위원회는 국제적 명성도 얻었다. 2010년 선거운동 기간 중 후일 영국 재무장관이 된 조지 

오스본(George Osborne)은 예산책임처(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신설 공약에 영감을 

준 기관으로 스웨덴 재정정책위원회를 언급했다. IMF는 2010년 보고서에서 재정정책위원회의 

스웨덴 재정정책 평가에서의 “중심적” 역할을 반복하여 언급했다. 위원회는 다른 기관과의 상호

작용에 대해 대체로 개방적이며, 웹사이트에 프레젠테이션 및 콘퍼런스 자료를 게시한다. 위원회는 

자금 부족 인식에 대해 항의할 때 정부에 대한 공개 서신을 이용한 바 있다.

11. 관리, 자문 지원, 모니터링, 평가

재정정책위원회는 업무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감독위원회나 자문단을 두고 있지 않으며, 그 

작업물은 체계적 동료평가를 거치지 않는다. 그러나 스웨덴의 전반적 재정 관리 방식에 대한 국제적 

평가의 일환으로 위원회에도 관심이 주어진다(IMF, 2010). 재정정책위원회는 다른 정부기관과 마찬

가지로 감사원에 회계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재정정책위원회 위원 대부분은 학계에서 활동하고 

있어, 위원회에서 품질이 낮거나 정치적으로 편항된 작업물을 발간할 경우 명성에 피해를 입게 된다

(캄포르스, 2010).

내부적으로, 모든 기관의 성과는 기관 행정 수장과 해당 국가 부처 장관 사이의 협상 시 연례적

으로 검토된다. 재정정책위원회는 재무부 산하 기관이다. 2011년 명령이 발효되기 전까지는 재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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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위원장이 재무부와 직접 위원회의 성과를 논의하고 자금 협상을 벌여야 했는데, 이는 갈등의 

원천이 되었다. 2011년 법적 기본틀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재정정책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행정 

수장이 아니며, 이제는 행정 수장이 별도 직위가 되었다. 이 새로운 방식이 장기적으로 이러한 갈등을 

줄일지는 좀 더 지켜볼 문제이다.

12. 결론

재정정책위원회는 짧은 기간 동안 강경한 재정정책 감시자로서의 위치를 확립했다. 국내적으로 

많은 이들이 위원회의 논평을 구하며, 국제적 명성도 얻었다. 반면, 재정정책위원회가 예산 절차

에서의 재정규율 강화에 성공했는지 여부나 위원회의 역할이 이전 개혁을 통한 인상적인 통합 혜택을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아직 너무 이르다. 2011년 이전에는 정부가 

교체될 경우 위원회의 역할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했다. 2011년 봄, 정부와 야당이 정치적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이러한 위험이 크게 줄어들었다. 그 결과 이제 위원회의 존재는 의회 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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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금융위기 전 10년간 영국에는 「재정안정법(1998)」에 따라 두 가지 재정규칙이 존재했다. 

하나는 경제주기 동안의 전체 투자(현재 지출이 아니라)를 충당하기 위해서만 정부 차용을 허용하는 

‘황금규칙(golden rule)’이었고, 다른 하나는 GDP 대비 공공부문 순부채의 비율을 경제주기 동안 

안정적이고 적절한 수준(실제로는 40% 이하)으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지속가능투자규칙

(sustainable investment rule)’이었다(OECD, 2009).

이러한 체계하에서의 경제 전망 기록은 양호했으나 2000년부터의 전망은 계속 낙관적인 입장을 

취했다. 정부가 직접 경제주기 시작 및 종료 날짜를 결정했기 때문에 주기 날짜를 사후에 변경하여 

재정적 재량을 확보할 수도 있었으며, 이는 행동에 대한 제약으로서의 규칙 신뢰성을 훼손했다. 해당 

체계는 또한 소급적인 면이 많았으며, 정부는 경제주기 말에 이전의 과다지출을 보전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실행 불가능한 지출 삭감을 해야 할 위험이 있었다.

실제로 정부 지출은 2002년부터 크게 증가했으나 세입은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 그 결과로 

예산 적자는 불황 이전 정부가 기대했던 만큼 줄어들지 않았다. 불황이 닥치면서 2007-07년에서 

2009-10년 사이 적자 폭이 급격히 커졌다. 명목(및 실질) GDP 감소로 인해 세입(특히 현금 측면)이 

줄어들고 공공지출(특히 GDP 대비 비율)이 늘어났기 때문이다.1 그에 대응하여 2008년 말 재정

규칙 적용이 중단되고 임시 운영규칙으로 대체되었다. 이 임시 규칙은 “경기 침체가 풀려 세계 경제 

충격이 모두 지나간 후 경제가 균형을 되찾고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떨어지고 나면 연례 주기조정 

예산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OECD, 2011a). 이후 「예산책임법(2010)」 역시 “2015/16년

까지 매년 GDP 대비 부채 비율을 줄여 2013/14년까지 부채를 절반으로 줄이고 2015/16년까지 

GDP 대비 부채 비율을 감소 추세로 만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OECD, 2011a).

예산책임처 신설2이 처음으로 공식 제안된 것은 2008년 9월로, 당시 야당이었던 보수당이 경

제정책 문서 ‘재건: 튼튼한 경제를 위한 계획(Reconstruction: Plan for a strong economy)’의 

일부로 이를 제안했다. 2010년 5월 선거 이후 새롭게 수립된 보수당-자유민주당 연립정부가 최초 

조치 중 하나로 임시적 형태의 예산책임처를 설치했다.3 새 정부는 그 외에도 「예산책임법」에 

명시된 규칙을 5년 전망기간 말까지 주기조정 경상예산 의 균형을 맞추는 재정 목표와 2015/16년의 

정해진 날짜에 공공부문 순부채를 줄이는 추가 목표로 대체했다(OECD, 2011a).

임시적 형태의 예산책임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산책임위원회(Budget Responsibility 

Committee)로서, 알란 버드(Alan Budd)(전임 재무부 수석경제고문(Chief Economic Adviser))가 

수장을 맡고 재무부 직원으로 이루어진 소규모 사무국의 지원을 받았다. 연립정부 임기 첫 6주 동안 

예산책임처는 2건의 전망을 내놓았다. 하나는 6월의 ‘긴급예산’ 발표 전에 나왔으며 다른 하나는 

예산발표일에 공표된 조치를 고려한 전망이었다.4 임시 예산책임처는 그 외에도 영구 예산책임처 

구성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도 맡았으며 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 임시 예산책임처는 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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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이 외부 논객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사임했을 때5 잠시 논란에 휘말렸으며, 의회와 언론 

일부에서 예산책임처의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2010년 7월 15일, 하원 재무위원회(Treasury Select Committee)가 “임시 예산책임처가 

제안한 구성을 평가”하고 “대안적 구성과 국제적 비교대상을 검토”하기 위한 예산책임처 영구 

구성에 대한 긴급 질의를 발표했다.6 이는 구체적으로 “영구 예산책임처의 소관, 독립성과 책임성을 

모두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 예산책임처를 위한 적절한 자원”에 대한 증거를 요구했다.7 재무

위원회 보고서는 2010년 9월에 발표되었다. 핵심 권고는 다음과 같았다.

l 자체 법인격을 가진 기관으로서 자체 직원 고용에 대해 책임을 지는 예산책임처 설립

l 예산책임처에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독립적인 행동 요건 부여

l 명확한 소관과 핵심 직무 설정

l 담당 의회 위원회가 영구 예산책임처 처장과 예산책임위원회 위원 임명 또는 해임에 대한 거부권을 

가지도록 요건 부여

l 소수의 비상임위원이 예산책임위원회 지원

l 예산책임처에서 전망을 작성할 때 정부 공무원이 이를 지원하도록 요건 부여

l 예산책임처가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지도록 요건 부여8

재무위원회는 또한 예산책임처 설립법이 향후 정부에 예산책임처 전망 사용을 요구하지 않아야 

하며 “영구 예산책임처를 위해 채택된 구성에 대해 법정 설립 이후 5년 내에 종합적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했다.9 재무위원회의 모든 핵심 권고는 법률과 관련 문서에서 충분히 

받아들여졌다.10 재무위원회는 논의 부분에서 미국과 캐나다, 유럽의 다른 모델을 간략히 언급했으며, 

여기에는 당시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헝가리 재정위원회(Fiscal Council) 위원장이 제출한 

증거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재무위원회는 “재정위원회의 다양한 구성 방식을 철저히 검토하지는 

않았으며 정부 제안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을 두었다.”

2010년 10월, 재정연구소(Institute for Fiscal Studies) 소장을 역임한 로버트 초트(Robert 

Chote)가 재무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두 번째 예산책임처 처장으로 임명되었다. 2010년 12월, 예산

책임처는 재무부 건물을 떠나 이사했다. 이러한 조치는 예산책임처의 독립성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여겨졌다. 2011년 3월에 「예산책임·국가감사법」11이 의회를 통과했고 4월 4일에 예산책임처가 

‘집행 비부처 공공기관(executive non-departmental public body)’12이 되었다. 예산책임처 설립은 

정당 전반의 지지를 받았으나, 야당은 독립성을 위한 보호장치의 충분성에 대해 약간의 우려를 표했다.

2. 행정부 및 입법부와의 관계

예산책임처는 의회보다는 행정부 아래에 있으나 법적으로 분리된 독립적 기관으로서 자체 감독

위원회를 두고 있다. 재무부(예: 인적자원 및 재무 서비스 - 서비스수준협약에 명시)와 법무부(예: 

IT 지원 - 역시 협약에 명시)의 행정지원 서비스 일부를 이용하며, 법무부와는 현재 시설을 공유하고 있다.

예산책임처의 핵심 역할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재무장관에게 공식 경제·재정 

전망을 제공할 책임이 포함된다. 그러나 정부나 의회 어느 쪽도 예산책임처 분석에 대한 지시 권한은 

없으며 예산책임처가 그 간행물 및 기타 공표 내용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진다. 예산책임처 업무에는 

정부 부처와의 긴밀한 소통, 특히 전망에 필요한 정보 및 데이터를 얻기 위한 소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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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노동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국세청 모두 핵심 예산책임처 보고서에 

사용되는 외부 전문지식을 제공하며(아래 「양해각서」 참고) 이러한 상호의존성 덕분에 예산책임처가 

실제 직원 규모를 훨씬 넘어서는 역량을 이용할 수 있다. 예산책임처에 대한 최초 외부 검토에서는 

예산책임처가 다른 정부기관의 상근상당인력 약 125명에 해당하는 능력을 이용할 수 있다고 추산

했다. 예산책임처는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해 그러한 접촉에 대한 정보를 일반에 공개한다. 예산책임처는 

잉글랜드은행(Bank of England)과는 공식적 관계가 없으나 두 기관의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공통의 관심사 전망을 논의한다.

의회의 적절한 예산책임처 감독을 보장하고 예산책임처의 독립성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의회에서 예산책임처 예산을 검토하고 하원 재무위원회가 지도부 임명 및 

해임에 대한 거부권을 가진다. 의회 위원회에 의한 임명 전 청문회는 일반적이지만, 영국에서 임명 

또는 해임에 대한 거부권은 매우 드문 경우이다. 모든 예산책임처 보고서는 공표되고 의회에 전달

되어야 한다. 예산책임처는 의회의 질문에 답하고 의회 위원회에 출석한다.

독립적 전망과 보완적 분석을 제공하는 싱크탱크(재정연구소, 국립경제사회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등)와 민간부문 기관이 있으나, 이들은 예산책임처와 

같이 기밀 정부 정보 및 데이터에 접근할 수는 없다.

박스 1. 예산 절차에서 입법부의 역할

영국은 의원내각제와 양원제를 채택했다. 하원 의원 650명은 최다득표자 당선 방식으로 선출되며 

상원의원은 임명제이다.1 하원이 예산 절차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다.

3월/4월 회계연도 시작 직전에 재무장관이 하원에서 예산연설을 한다.2 이 연설에는 영국 경제 

상황에 대한 검토와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 조세 변화의 상세 내용이 포함된다. 재무장관 연설 

이후 며칠에 걸친 논의가 이어진다. 예산결의(예산안에서 공표된 조세 관련 조치)가 합의되고 재정

법안이 다른 공공법안과 동일한 방식으로 의회 통과 절차를 거친다. 1997년에서 2010년까지는 재무

장관이 11월/12월에 연례 사전예산 보고서(사실상 두 번째 예산안)를 하원에 제출했으며, 여기에는 

이전 예산 이래 진척상황에 대한 보고와 경제 상황 최신 정보, 조세 변화 제안의 상세 내용이 포함

되었다. 2010년부터는 새로운 정부가 사전예산 보고서를 가을 보고서(Autumn Statement)(역시 

사실상 두 번째 예산안)로 대체했는데, 그에 따라 재무장관이 예산책임처의 갱신된 경제·재정 전망을 

의회에 제출하며 그 외에 새로운 정책 조치를 제시할 수 있다.

17세기에 이루어진 결의에 따라 하원이 재정법안을 발의하고 개정할 단독 권한을 가진다. 상원은 

법안을 부결할 수 없으며 1개월간 지연시키는 것만 가능하다. 상원 경제위원회(Economic Affairs 

Committee)에서 재정법안의 특정 정책 측면을 검토하고 권고사항을 제시할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하원은 예산안을 수정할 권한이 있으나 기존 지출 또는 세입을 줄이는 것만 가능하다. 실제로 하원에서 

정부의 바람과는 다르게 정부 예산안을 수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예산 논의 중에는 정당 기율이 

특히 강력하며, 관례상 예산안 투표는 정부에 대한 신임투표로 간주된다. 

OECD 국가 의회 대다수와 달리, 영국 하원은 예산 승인 절차를 감독하거나 조율하는 예산 또는 

재정 전담 위원회가 없다. 공식적으로 분야별 위원회가 각각의 해당 분야 지출승인안을 검토하며 하원 

재무위원회가 재무부, 국세청 및 관련 공공기관(잉글랜드은행 및 금융감독청(Financial Services 

Authority) 포함)의 지출·행정·정책을 검토한다(OECD, 2011b). 위원회 회의는 일반에 공개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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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1. 예산 절차에서 입법부의 역할(계속)

위원회 보고서도 공표된다. 영국 의회는 전통적으로 예산 사전 검토가 약한 편이지만 하원 공공회계

위원회(Public Accounts Committee)를 통해 강력한 공공회계 사후 감독을 수행해 왔다.

영국 의회는 2002년 재정 사안과 법안 초안에 초점을 두고 부처별 위원회에 전문적 지식을 제공

하는 조사단(Scrutiny Unit)을 설치하면서 조사 역량을 크게 높였다. 이 새로운 조직은 하원 내 현

대화를 위한 노력,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절차위원회(Procedure Committee)(1998/99년)와 협의위원회

(Liaison Committee)(2000년), 현대화위원회(Modernisation Committee) 권고의 결과였다. 현재 

조사단의 직원은 약 14명이며 여기에는 변호사, 회계사, 경제학자, 통계학자와 하원 사무관, 소규모의 

행정직원이 포함된다. 직원은 정부 부처에서 파견되는 경우가 많다. 하원 부처별 위원회에 재정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소관 내에서, 조사단은 추산치와 정부 부처 보고서, 자원회계, 지출 정산에 대한 체계적 

검토를 수행한다. 이후 해당 부처별 위원회에서 이 검토 결과에 대해 논의하며, 이는 부처에 대한 

서면 질문 또는 구두 증거 보고로 이어질 수 있다. 조사단은 그 외에도 정부 부처에서 제공하는 재정 

정보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부처별 위원회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조사단은 현재 하원의 재무부 

‘정비 사업(Alignment Project)’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의 목표는 공공지출 관련 재정 

정보 제출 간소화이다. 조사단은 또한 안내문을 작성하고 모범사례를 공유하며 의회 위원과 그 보좌진

에게 프레젠테이션 및 교육을 제공하다.

주석:

1. 상원의 의원 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 더 자세한 내용은 www.parliament.uk 참고

2. 선거에서 정부가 교체된 후에는 이전 재무장관이 이미 예산안을 제출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새로운 재무장관이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이 보통이다.

3. 설립의 법적 근거

예산책임처 수권법13은 「예산책임·국가감사법(2011)」으로, 이 법은 예산책임처 설립을 규정

하고 그 역할과 대략적인 관리 구조를 명시했다. 이 법은 또한 정부에 「예산책임헌장」(2011년 4월) 

의회 제출을 요구했다. 이 헌장에는 예산책임처의 소관사항, 직무 수행 방법, 핵심 간행물에 요구되는 

내용, 전망 및 기타 핵심 간행물의 시기 결정 방식이 명시되어 있다. 몇몇 추가 문서도 예산책임처의 

기능을 더 자세하게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l 「기본지침」(2011년 4월, 신규 다년 예산 협약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해 2014년 4월에 업데이트됨)

은 재무부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예산책임처와의 합의가 완료되었다. 이는 예산책임처 관리 방법을 

다루며 여기에는 예산책임처의 목적, 의회와 재무장관에 대한 책임 수행 방식, 관리 방식 및 구조, 

회계담당관의 책임, 연례 보고서 내용, 감사 방법, 관리 및 예산 책정 절차가 포함된다.

l 「양해각서」(2011년 4월)는 예산책임처, 국세청, 노동연금부, 재무부 사이에서 합의된 업무 관계를 

명시한다. 여기에는 효과적인 업무 방법, 각 기관의 핵심 책임, 전망 절차 조율, 정보 공유 절차가 

포함된다.

4. 임무

「예산책임·국가감사법」에서는 예산책임처에 “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고 보고”할 

임무를 부여한다.14 이 법에는 네 가지 주된 과업도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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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년에 2회 공식 5년 경제 및 재정 전망 작성. 재무장관이 예산책임처의 해당 전망 발표 날짜를 

정하며, 그중 한 날짜는 3월 또는 4월의 봄 예산안 날짜에 맞춰진다. 현재까지 나머지 한 날짜는 

가을로 정해져 왔다.

2. 전망과 함께 제시된 재정 목표 달성을 향한 정부 진척상황 평가

3. 이전 전망의 정확성 평가

4. 공공재정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분석(50년 전망 기준). 이 분석은 여름에 예산책임처 재정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통해 발표된다.

이 법에는 또한 예산책임처가 전망 작성 시 정부 정책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예산책임처는 이를 위해 정부의 신규 정책 조치 비용 산출을 검토하고 (그에 만족하는 경우) 

이를 “타당한 중앙” 비용 산출로 인증한다.

예산책임처는 그 외에도 자체 재량으로 임무에 합당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예산책임처의 

임무는 언뜻 상당히 광범위해 보이지만 상기 과업에 연중 예산책임처 역량의 대부분이 사용된다. 

또한 예산책임처 운영에는 몇 가지 제한이 적용된다. 다른 나라의 유사 기관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예산책임처는 규범적 정책 권고를 제시할 수 없다(「헌장」 제4.12조). 그리고 좀 더 드문 제한으로, 

예산책임처의 분석은 현재 정부 정책으로 한정되며 대안적 정책 옵션의 영향은 검토하지 않는다.

예산책임처의 임무를 확대하여 선거 전 정책안의 비용 산출을 포함시키자는 제안이 몇 차례 

있었다. 이러한 가능성을 처음 제기한 것은 2010년 재무위원회였으며, 2015년 총선을 앞두고 이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생겨나 2014년 3월 일회성 공청회에서 논의가 절정에 달했다.15 예산책임처 

처장은 이 새로운 역할 수행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개별 정당의 정책 개발 품질과 선거 준비 

중의 공적 논의 품질 개선 가능성에 주목하면서도, 역량 제한과 ‘게임의 규칙’(예: 어느 당이 

관여할 것인지, 평가할 정책의 범위, 기한, 공무원 관여 등)에 대한 명확한 합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재무장관은 예산책임처 임무 확대 제안을 지지하지 않았으며, 예산책임처가 신설 이후 첫 총선에서 

정치적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 놓이는 것에 염려를 표했다. 이후 선거에서 이 문제가 다시 제기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예산책임처에 대한 최초 외부 검토 역시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다.

예산책임처의 조직적 토대가 구성 초기 단계에 있으며 여러 정부 부처 및 기관과 상호의존적 

관계임을 고려할 때, 예산책임처 임무 확대(예: 야당 공약의 비용 산출 인증) 검토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권고된다. 예산책임처는 다른 정부 부처의 자원에 기대지 않고는 그 소관 업무를 

확대할 역량이 없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예산책임처의 특히 좁은 법적 틀과 행정부와의 상호의

존성으로 인해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는 인식이 생길 위험이 있다.(권고 4)

이후 데이브 램즈던(Dave Ramsden)의 주도로 2015년 9월에 발표된 재무부 예산책임처 검토

(‘램즈던 검토’)에서는 예산책임처의 소관을 확대하여 야당 정책 비용 산출 또는 그동안 제안된 

다른 분야를 포함시켜야 할지 여부를 검토했다. 램즈던 검토는 예산책임처의 소관과 기반 법령을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5. 역할

예산책임처는 경제 및 공공재정에 대한 공식 전망 작성을 맡고 있다. 이 5년 전망은 1년에 2회 

예산책임처 ‘경제 및 재정 전망(Economic and Fiscal Outlook, EFO)’ 간행물을 통해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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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EFO는 예산안과 동시에 발표되며 예산안에서 공표되는 조세 및 지출 정책 조치의 영향을 포함

한다. 예산책임처는 그 외에도 연례 전망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이 보고서는 최근 전망 성과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찾아 사용되는 기법을 개선하고자 한다. 예산책임처 램즈던 검토는 또한 예산

책임처가 전망 부처와 함께 모델 개발을 위해 체계적으로 노력하여 핵심 모델이 현실에 맞도록 기존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예산책임처는 연례 재정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통해 공공재정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평가한다. 

이 보고서에는 반년 기준의 지출 및 세입 분야별 장기(50년) 전망이 포함된다. 예산책임처는 또한 

공공부문 대차대조표를 분석하고 장기 지속가능성의 기타 지표를 보고한다. 예산책임처 램즈던 

검토는 예산책임처가 재정 위험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권고했다.

예산책임처는 신규 정책 비용 산출 업무는 맡고 있지 않지만, 정부 부처에서 내놓는 예산 조치 

비용 산출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예산안 및 기타 정책 준비기간 중 예산책임처는 정부 

조세·지출 조치 비용 산출 초안에 대해 자세한 조사 및 검토를 수행한다. 그리고 이후 EFO 및 

재무부 비용 산출 문서를 통해, 정부가 최종 발표한 비용을 예산책임처가 타당한 중앙 비용이라고 

보증하는지 여부 또는 그럴 만한 충분한 정보가 없었는지 여부를 밝힌다. 예산책임처가 정부 비용 

산출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책임처에서 발표하는 전망에 자체 비용 산출 내용을 포함

시킨다. 2014년 12월부터는 각 비용 산출 관련 불확실성에 대한 평가도 발표한다.

예산책임처는 그 외에 정부 재정 목표를 향한 진척상황을 평가하는 일도 맡고 있다. 현재 정부는 

2개의 중기 재정 목표를 세워 두었다. 하나는 향후 5년의 주기조정 경상예산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2016/17년에 공공부문 순부채를 줄이는 것이다. 예산책임처는 EFO를 작성할 때 정부가 

현행 정책에 따라 이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50%를 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예산책임처는 복지지출 상한 대비 정부 성과를 평가하며, 복지지출에 관한 공개적이고 건설적인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연례 복지 동향 보고서를 통해 복지지출 동향 및 동인에 관한 정보를 발표한다.

그 외에도, 예산책임처는 월 단위로 재무부와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에서 제공

하는 최신 공공재정 데이터에 대한 간략 분석을 발표하여 현재 연도에 대한 최신 예산책임처 전망에 

비추어 해당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설명하기로 결정했다. 예산책임처는 요약 보고서(업무 

소개 및 제공 자료 설명), 논의 보고서(업무 측면에 대한 견해 요청) 조사 보고서, 비정기 보고서

(예를 들어 유가변동이 공공재정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발간하며 의회의 질문에 답한다. 예산책임처는 

다양한 포럼에서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공공재정에 대한 공적 논의를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예산책임처는 대안적 정책 경로·조치를 평가하지는 않으며, 오늘날 대부분의 독립재정기관이 

그렇듯이 정책의 가치에 대한 규범적 논평을 제공하지 않는다. 예산책임처를 설계한 이들은 예산

책임처가 대안적 정책 접근법 중 한쪽을 옹호하거나 그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한다는 인식이 생겨 

예산책임처의 독립성 또는 전망 신뢰성이 저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러한 제한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예산책임처는 선거공약 비용 산출 역할도 하지 않는다.

예산책임처에 대한 최초 외부 검토에서는 다음과 같은 평을 내놓았다.

“예산책임처의 산출물은 그 법적 임무에 부합하며 방법론적으로 건실하다. 분석의 품질과 

투명성을 위한 노력은 다른 국가의 유사 기관 및 재무부의 이전 작업물보다 뛰어난 경우가 많으며, 

후속 간행물에서 매번 더 향상된 모습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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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계획

예산책임처는 법적 임무(보고 시기 포함)의 경계 내에서 자체 사업계획을 결정한다. 예산책임처에 

요구되는 바는 1년에 2회 영국 경제 중기 전망 제시, 예산안 및 기타 정책 준비기간 중 정부 조세·

지출 조치 비용 산출 초안 검토, 공공재정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보고서 작성, 재정 목표 달성을 

향한 정부 진척상황 평가이다. 예산책임처는 자체 판단에 따라 분석을 수행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러한 분석을 수행한다. 또한 정부와 의회 모두 추가 분석을 요청할 수 있으나 그러한 요청을 받아

들일지 말지는 예산책임처가 결정한다.

7. 예산

재무부는 4년의 지출 검토 기간에 대해 예산책임처에 초기 연례 예산 175만 파운드를 배정했다. 

예산책임처 예산은 재무부 그룹 예산(재무부 외에 부채관리청(Debt Management Office) 등 다른 

독립적 기관 포함)의 일부이며, 의회에서 승인한 재무부 추산치에서 별도 항목을 차지한다. 예산

책임처에는 재무부 및 다른 정부 부처와 동일한 보고 요건이 적용된다.16 “예산책임처의 독립성을 

보호하고 예산책임처에 제공되는 자원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예산책임처는 재무부 추산치에 

첨부하여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매년 의회에 예산 및 지출을 상세히 설명한 자체 연례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와 같이, 예산책임처 예산의 주된 보호장치는 이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다. 예산책임처 

처장이 예산책임처 회계담당관으로서, 합의된 예산 내에서 예산책임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재무부 

회계지원관(Principal Accounting Officer)에게 이를 통지할 책임을 진다. 예산책임처 예산은 예산

책임처 회계담당관이 해당 사례를 첨부하여 요청한 경우 또는 재무부의 부처 지출 한도 검토 시 검토 

가능하다(「기본지침」 제8.7조~제8.9조 참고).

2014년 5월 예산책임처와 재무부는 새로운 위임 예산에 합의했는데, 여기에서는 2017-18년

까지의 추가 다년 자금 약정을 설정했다. 당시 2016-17년 및 2017-18년의 다른 부처 지출 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았으나 예산책임처 위임 예산에는 해당 연도에 대한 지정 금액이 포함되었다. 최근 

예산 위임액은 2015-16년 214만 6천 파운드로 늘어났는데, 이는 이양 조세 전망과 정부 복지지출 

상한 감시 같은 추가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추가 자원이 반영된 것이다.

8. 인력 구성

8.1. 지도부

예산책임처를 이끄는 것은 예산책임위원회로, 이 위원회는 위원장(처장)과 다른 위원 2명으로 

구성된다. 처장은 상근직, 다른 두 위원은 비상근직(주 3일 근무 상당)이며 보수는 유사한 공무원직과 

비슷한 수준으로 정해진다.17 임명 절차는 법령과 「기본지침」에 명시되어 있다. 예산책임위원회 

구성원은 공개적 경쟁 절차를 거쳐 재무장관이 임명한다. 임명에는 하원 재무위원회의 동의가 필요

하다(임명 전 청문회 이후 동의 여부가 결정된다). 처장 외의 예산책임위원회 위원 2명을 임명할 

때는 처장과 상의한다. 임기는 5년이며 1회 연장 가능하다.18

재무장관이 그 외에 2명의 비상근 무보수 비상임위원도 임명한다.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1회 연장 가능하다. 최초 채용 절차는 재무부에서 주도했으나, 이후 후보는 예산책임처가 주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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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해당 절차 완료 후 예산책임처가 재무장관에게 후보를 추천한다. 채용 

절차를 예산책임처가 주도하지만 재무부 관료가 면접관으로 참석한다.

재무장관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재무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서면 통지를 통해 즉시 효력이 발생

하도록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l 해당 위원이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예산책임처 허가 없이 회의에 불참한 경우

l 해당 위원이 파산하거나 채권자와 화의를 맺은 경우

l 해당 위원의 부동산이 소코틀랜드에서 가압류되거나 해당 위원이 채무자로서 「채무정리·압류

(스코틀랜드)법(2002)」(asp 17) 제1부에 따른 채무정리 프로그램에 들어가거나 스코틀랜드 

법률에 따라 채권자와 회의를 맺거나 채권자에게 신탁증서를 제공한 경우

l 해당 위원이 비행으로 인해 임기를 계속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l 해당 위원의 임명 조건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l 해당 위원이 달리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기에 부적합하거나 수행할 의향이 없는 경우

예산책임처 지도부에는 예산책임처 자체 행동강령과 「공무원관리규정」, ‘놀란 원칙(Nolan 

Principles)’(영국 공직생활윤리위원회(Committee on Standards in Public Life)가 수립한 공직

생활 원칙)이 적용된다.

예산책임처에 대한 최초 외부 검토에서는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예산책임처 지도부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8.2. 직원

예산책임처의 직원은 상근상당인력 약 19명이다.19 초기 예산책임처 직원(거시경제·재정 또는 

공공재정 예측 전문가들과 장기 지속가능성 전문가 1명, 사무실 관리자, 언론담당관의 조합)은 

재무부에서 이동한 직원들로, 대부분은 동일 직책을 유지했다. 이는 기본적으로 정부 조직 변경으로서 

재무부 직원에게 먼저 거절할 권리를 부여하고 동일한 근무조건을 보장했다. 대부분의 경우 관련 

직원들은 열의를 가지고 이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였다. 예산책임처에서 일하는 것은 더 큰 책임을 

맡을 수 있는 기회로서 작업물이 공표되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으며 조직의 위계성이 덜했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여겨졌다. 하위직 직원의 경우에는 대규모 정부 부처에 비해 업무에 대한 외부 

검토에 좀 더 직접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예산책임처는 「기본지침」에 따라 “직원 채용, 유지, 동기부여에 대한 책임”이 있다. 초기 

직원 이동 이후, 예산책임처 직원은 공개적 경쟁 절차를 통해 직접 채용되며 공무원과 외부 대상으로 

채용 공고가 나간다. 예산책임처 직원은 대부분 공무원 출신(예를 들어 국세청, 통계청 출신)이지만 

잉글랜드은행과 뉴질랜드 재무부 출신 경제학자도 있다. 대부분 공무원 출신이 채용되는 것은 민간

부문과 잉글랜드은행에 비해 급여가 적기 때문일 수 있다.20 예산책임처 직원은 공무원 조직의 일부

로서 근무조건은 재무부 직원과 같은 수준이지만, 예산책임처의 작은 규모로 인해 직급 면에서 

약간의 추가 유연성이 존재한다. 예산책임처 직원에게는 행동강령인 「공무원규정」이 적용된다. 예산

책임처는 향후 업무, 특히 장기적 경제 전망 업무를 위해 외부 컨설턴트 사용을 선택할 수도 있다.

9. 정보 접근

예산책임처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부 정보21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는 「예산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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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감사법」 제9조 및 「예산책임헌장」 제4.13조~4.14조에서 다룬다. 이 권리는 예산책임처, 

재무부, 노동연금부, 국세청 간 「양해각서」의 ‘정기적 정보 교환’ 부분(제19항~제28항)에 

의해 추가로 뒷받침된다. 「양해각서」에는 주요 예산책임처 보고서에 필요한 정보 공유 시기에 관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예산책임처는 정부 전망 및 분석 모델에 대한 온전한 접근권을 가지며, 재무부와 공동으로 주된 

거시경제 모델을 유지 및 개발한다. 예산책임처는 또한 자체 모델을 개발할 자유가 있으며 지금까지 

영국 경제 소규모 모델, 장기 공공재정 모델, 별도 주택가격 전망 모델을 개발했다. 기밀로 분류되는 

납세자 정보와 사회보장급여 청구인 정보에 대한 접근은 제한되며(재무부와 마찬가지) 양해각서 체결 

기관 사이에서 공유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2000)」의 요건에 따라” 취급되어야 한다(제28항). 

현재까지 예산책임처는 관련 정부 정보에 접근하는 데 문제를 겪은 적이 없다. 이는 최초 외부 검토

에서 강조된 사실이다.

10. 투명성

예산책임처는 최대한 투명한 방식의 운영을 추구한다. 예산책임처 웹사이트가 언론 및 일반

대중과의 주된 소통 창구이다. 모든 작업물이 웹사이트에 게시되며 바탕이 된 가정 및 방법론이 함께 

제공된다(예산책임처 전망 모델 또한 일반에 공개된다).22 일례로 예산책임처는 요약 보고서를 발간

하여 재정 전망 절차를 소개하고 주요 수령금, 지출 항목, 재무 거래의 기반이 되는 구체적 절차를 

상세하게 제시한다.

정부에서 정책 수립에 예산책임처 전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정부는 전망이 일반에 공개되기 전에 

전망을 받아 보며23 일반적으로 예산책임처는 정부가 먼저 발표를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직후에 

전망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연다. 예산책임처는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의회 질문에 대한 

답변, 의회에 제출한 구두 또는 서면 증거, 자체 관리 방식에 대한 정보,24 예산책임처가 수신 또는 

발신한 서신, 예산책임위원회 위원이 사용한 비용 및 받은 접대의 상세 내용(분기별), 500파운드를 

초과하는 모든 지출(연 2회)을 공개한다.

예산책임처에 대한 최초 외부 검토에서는 예산책임처가 다른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이 더 투명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장려하여 투명성 강화에 기여했다고 평했다. 예를 들어 예산책임처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일관된 전망 발표 일정을 강제하여 부처가 정해진 일정을 준수하도록 한다. 일정 및 절차에 

부과되는 구조와 규율로 인해 재량적 예산 조치, 특히 절차 후반에 도입되는 조치와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투명성이 낮을 가능성이 있는 조치의 여지가 줄어들었다.”

또한 이 검토에서는 “예산책임처의 산출물은 공개, 위험, 민감성 면에서 높은 투명성을 입증”

했으며 “제3자에 의한 추가 분석을 허용한다”는 평을 내놓았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일부 문서는 

비전문가 독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예산책임처와 그 작업물은 언론에 많이 보도된다. 예산책임처 분석가 중 1명이 매체와 예산

책임처 직원 간 연락담당자 역할을 하며 보도자료와 기자회견을 준비한다. 실제 기자회견(보통 1년에 

2~3회)과 인터뷰에서는 처장이 예산책임처를 대표하여 발언한다. 예산책임처는 비공식적으로만 언론 

보도 내용을 모니터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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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관리, 자문 지원, 모니터링, 평가

예산책임처 감독위원회(Oversight Board)는 예산책임위원회 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2명으로 

구성되며 “위험 관리, 조직 관리, 내부 통제를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 방식이 갖추어져 있도록 할 

책임”을 진다. 감독위원회와 감사소위원회(Audit Subcommittee) 모두 비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예산책임처는 매년 여름 상세하고 투명한 연례 보고서를 발간하며 여기에는 전년도의 예산

책임처 업무 요약, 다음 연도 계획, 예산 상세 내용, 비상임위원에 의한 예산책임처 성과 평가가 담겨 

있다(감독위원회와 감사소위원회 위임사항 전문을 확인하려면 예산책임처 웹사이트 참고).

예산책임처는 정부내부감사기준(Government Internal Audit Standards)에 따라 내부 감사를 

받는다. 예산책임처 후원 부처로서 재무부와 재무부 내무감사팀이 「기본지침」 제7조에 명시된 바에 

따라 예산책임처 정보에 접근할 특정 권리를 가진다. 여기에는 예산책임처 내부 감사관(또는 감사를 

외주한 경우 계약자)이 작성한 모든 문서, 예산책임처 기록 및 인력, 재무부의 후원 기능 및 운영 

조사와 관련된 모든 기록(예산책임처의 주된 직무 관련 기록 제외)이 포함된다. 예산책임처 연차

결산보고서는 감사원장(Comptroller and Auditor General)에 의한 외부 감사도 받으며, 감사원장이 

“감사 절차 중 확인된 정보와 감사 종료 시 감사 보고서(기타 결과물 포함)”를 재무부에 제공한다.

예산책임처는 주요 경제 및 재정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하여 예산책임처 사업계획 

및 방법 개발과 검토를 돕도록 한다. 자문단 구성원은 학문적 배경이 강한 경향이 있으며 중앙은행, 

민간부문, 싱크탱크, 국제기구에서의 다양한 경력을 보유했다. 자문위원직은 무보수 3년 임기이며 

상호합의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자문단은 예산책임처 공식 경제·재정 전망 작성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발표 전 공식 전망에 접근할 수 없다.25

예산책임처에 대한 독립적 검토는 5년마다 이루어지도록 계획되었다. 재무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검토는 “예산책임처 성과, 소관, 제도적 책임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야” 하며 “예산책임처를 

공공회계심의회(Public Accounts Commission) 같은 하원 기구에서 자원을 결정하는 의회 기구로 

만들 만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도 평가해야 한다. 검토는 예를 들어 예산책임처의 비용 산출 역할과 

대안적 정책 고려 제한을 살필 것으로 기대되었다. 후자의 경우, 정부가 50년 앞서 정책을 세우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산책임처 장기 분석 측면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수권법에 의해 요구된 첫 번째 외부 검토는 전임 캐나다 의회예산처장(Parliamentary Budget 

Officer)이 포함된 오타와대학교 검토팀에서 수행했으며 결과는 2014년 9월에 발표되었다. 검토 

위임사항에 따라, 검토팀은 예산책임처 발간물의 품질, 방법론 및 관리 유효성, 직원들의 법적 임무 

수행 능력을 평가해야 했다. 이 최초 검토를 위해 “여러 정부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본틀을 

사용하고 오타와대학교 장-뤽 페핀 연구석좌(Jean-Luc Pepin Research Chair) 프로그램에서 개발 

중인 방법론을 이용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후원을 받아” 예산책임처를 평가했다.26

검토 결과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예산책임처는 “그 임무의 핵심 직무를 훌륭하게 달성”

했으며 “재정·경제 전망 편향에 대한 인식을 줄이는 데 성공하고 산출물의 투명성을 높였”으며 

이해관계자 집단의 신뢰를 얻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검토의 권고사항이 박스 2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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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2. 예산책임처 외부 검토에서 제시한 권고사항

외부 검토에서는 다음을 권고했다.

1. 의회 의원 설문조사를 의회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재수행

2. 결국 있을 예산책임처 선임 지도부 교체와 관련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 승계 계획 수립

3. 예산책임처가 이용할 수 있는 인재 풀을 최대화하기 위해 재정 분야 전반에 걸친 공식 직원 개발 

및 순환근무 프로그램 수립

4. 예산책임처 임무 확대(예: 야당 공약의 비용 산출 인증) 검토에 신중을 기할 것

5. 비전문가 독자의 문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보고서 간행 시 추가 배경 설명 포함

2015년 6월, 재무장관은 재무부 수석경제고문인 데이브 램즈던에게 예산책임처에 대한 정부 

검토 수행을 부탁했다. 이는 예산책임처의 기존 체제 및 틀과 영국의 재정 신뢰성 강화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외부 검토 결과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램즈던 검토 결과는 2015년 9월에 발표

되었으며 예산책임처의 핵심 직무와 관리체제의 일부 변경을 권고했다. 여기에는 예산책임처가 재정 

위험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재무부와 예산책임처가 협력하여 예산책임위원회 위원 및 

장기 근속 사무직원 이임을 대비한 승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권고가 포함된다.

12. 결론

예산책임처는 국내외에서 강경한 재정정책 감시자로서의 명성을 빠르게 확보했다. 예산책임처의 

작업물은 언론의 상당한 관심을 받는다.

예산책임처는 경제 및 공공재정에 대한 독립적 전망 제공 업무를 맡고 있다. 이는 예산책임처 

전망을 정책 수립과 재정 임무 평가의 바탕이 되는 정부 공식 전망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이와 

병행한 재무부 전망은 기대되지 않는다. 실제로 이는 재무부가 중요한 모니터링 및 분석 역할은 유지

하면서 공개 전망 제시 업무는 기본적으로 포기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재무부가 병행 전망을 

내놓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그러한 조치에 정치적 대가가 따를 가능성은 있다).

2011년 11월 예산책임처 전망은 정부가 정책 수정 없이 목표를 달성할 수 없으리라는 나쁜 

소식을 전한 최초의 전망이었다. 초기 징후는 긍정적이었다. 정부는 이 전망을 비판하기보다는 목표 

달성을 향해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하는 것으로 이에 응답했다. 그러나 예산책임처가 

전망 제시 역할을 맡고 있는 한, 실제 결과 대비 오류로 인해 또는 단순히 미래에 대한 전망을 변경

했다는 이유로 공적 비판을 받을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다. 2015년 경제 예상 규모에 대한 이전 

전망을 수정하여 규모를 축소했다는 이유로 의회에서 제기된 예산책임처에 대한 초기 비판이 그 

예이다. 재무위원회 2010년 보고서에서 “다른 전망 대비 예산책임처 전망의 품질과 권위는 오랜 

시간에 걸쳐 측정 가능하며 절대적 정확성은 유용한 기준이 아니다”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비판이 일었다.

예산책임처에 대한 최초 외부 검토에서는 두 가지 향후 난관 또는 “변곡점”을 지적했다. 이는 

첫 정부 교체 가능성(예산책임처가 정당을 막론한 지지를 얻고 있기는 하지만 예산책임처 신설 이후 

아직 정부가 교체되지 않았음)과 예산책임처 지도부 교체이다. 검토팀은 정부 교체 시 예산책임처 

예산이 정부 부처와 연계되어 있어 자금 수준에 변화가 생길 위험이 있다고 평했다. 또 다른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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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부가 예산책임처 임무 확대안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가 될 것이다. 지도부 교체에 

관한 우려는 초대 처장과 예산책임위원회 위원들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해 왔는지를 보여

준다. 실제로 외부 검토에서는 예산책임처의 초기 성공이 그 지도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결론

지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외부 검토에서는 예산책임처가 지도부 교체 관련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 승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후 재무부 예산책임처 검토에서는 예산책임처의 소관을 확대하여 야당 정책 비용 산출 또는 

그동안 제안된 다른 분야를 포함시켜야 할지 여부를 검토했다. 검토 결과, 예산책임처의 소관과 기반 

법령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 권고되었다.

주석

1. 예산책임처 조사보고서 제7호 ‘위기와 공공재정 건전화(Crisis and consolidation in the public finances)’에서는 

금융위기와 예상 건전화 기간에 걸친 공공재정 변화를 분석했다.

2. 이러한 종류의 독립기관 신설은 이전에 학계에서 제안된 바 있다(렌-루이스(Wren-Lewis), 2011).

3. 2010년 5월 선거 결과 어떤 정당도 하원에서 과반수를 차지할 수 없는 다수당 없는 의회가 탄생했다. 보수당과 

자유민주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했다. 1997년 이후 정권을 유지해 왔던 노동당은 제1야당이 되었다.

4. 당시 예산책임처 사무실은 재무부 내에도 있었다.

5. 하지만 알란 버드의 계약 기간은 원래 3개월이었다.

6. 발표문 참고: www.parliament.uk/business/committees/committees-a-z/commons-select/treasurycommittee/news

/obr-inquiry-announced/

7. 상게서. 임시 예산책임위원회, 재무장관, 재정연구소(Institute for Fiscal Studies) 소장, 몇몇 학계인사로부터 구두 및 

서면 증거를 받았다. 민간부문의 몇몇 경제학자와 다양한 영국 및 국제 기관에서도 서면 증거를 제출했으며, 여기에는 

정부연구소(Institute for Government), 한사드협회(Hansard Society), 영국 통계청(UK Statistics Authority), 

국립경제사회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사회시장재단(Social Market 

Foundation), 잉글랜드 및 웨일스 공인회계사협회(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s in England and Wales), EU 

집행위원회 경제·재무총국(Directorate General for 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헝가리 재정위원회(Fiscal Council)가 포함된다. 서면 증거는 다음에서 이용 가능: 

www.parliament.uk/business/committees/committees-a-z/commons-select/treasury-committee/inquiries1/parli

ament-2010/obr-inquiry/

8. 더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요약본 및 보고서 전문 관련 장 참고

9. 상게서

10. 위원회 보고서에 대한 정부 공식 답변(2010년 11월)도 참고: 

www.official-documents.gov.uk/document/cm79/7962/7962.pdf

11. 이 법은 또한 재무부에 「예산책임헌장」의 재정정책에 대한 접근법 설정, 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 신규 구조 

설정, 「예산책임법(2010)」 폐지를 요구했다.

12. 이 표현은 「예산책임·국가감사법」 주석에서 가져온 것이다.

13. 예산책임처 수권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예산책임처는 재무부와 예산책임처 웹사이트에 공표된 위임사항에 따라 

운영되었다.

14. 예산책임처는 전체로서의 공공부문을 다룬다. 실제로 예산책임처는 분석에서 지방정부 및 국유기업의 지출 및 차용 

총액을 고려한다.

15. 이 공청회의 TV 중계 녹화본을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www.parliament.uk/business/committees/committees-a-z/commons-select/treasury-committee/news/evidence

-office-for-budget-responsiblity-/

16. 여기에는 재무·비재무 성과 정보와 예산책임처 현금 관리, 보조금 삭감, 자원 항목별 전망 산출량 및 중앙회계·보고 

온라인 시스템(Online System for Central Accounting and Reporting, OSCAR)에서 요구되는 기타 데이터에 대한 

월례 보고가 포함된다.

17. 처음 임명된 예산책임위원회 위원 2명 중 1명은 학계 출신이었으며 다른 1명은 전직 공무원이었다.

18. 처음 임명된 예산책임위원회 구성원의 임기는 각각 3년, 4년 5년으로 정해 이후 예산책임위원회 임명이 시차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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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도록 했다.

19. 그러나 예산책임처는 핵심 업무 완수를 위해 다른 정부 부처의 직원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20. 또한 공무원은 급여 동결을 겪었다.

21. ‘정부 정보’는 정부 각료 또는 정부 부처가 보유한 정보로 정의된다.

22. http://budgetresponsibility.org.uk/macroeconomic-model/

23. 초안은 4~6주 먼저 재무부에 전달된다. 이 초안은 공표일 1주 전 최종 마무리 전까지 4회에 걸쳐 다듬어진다. 마지막 

단계에는 정부가 계획한 정책 발표에 대한 데이터가 포함된다.

24. 예를 들어 감독위원회 위임사항, 회의록, 3년 운영계획 등

25. 이는 부분적으로는 정부 정보 관련 기밀유지 문제로 인한 것이다.

26. 전체 위임사항이 검토 보고서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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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

설립: 1974년

수권 법령: 「의회예산·지출거부통제법⌟ (1974)」

임무: 의회에 비정파적이고 객관적인 예산 분석 제공

예산: 4,680만 달러(2011년)

직원: 상근상당인력 246명(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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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1

1974년 미국 의회예산처 설립은 의회가 예산 권한을 재주장하기 위해 채택한 여러 조치 중 하나

였다.2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 교착에 뒤이은 조치로, 특히 당시 의회가 연례 지출승인법에서 

승인한 지출을 대통령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의회예산처 신설은 의회에 예산 관련 정보, 전망, 

분석을 제공하는 유일한 주체로서의 행정부 독점을 끝내는 역할도 했다. 부분적으로는 이 1974년 

예산 개혁의 결과로서, 미국 의회의 예산 권한은 세계 어느 입법부보다 광범위하다(웨너(Wehner), 

2010).

1974년 이전, 여러 대통령이 연이어 ‘지출거부’로 알려진 절차를 통해 의회가 승인한 금액

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출을 제한했다.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긴장은 1973년에 최고조에 달했다. 

당시 닉슨 대통령은 의회가 승인한 자금 중 거의 120억 달러의 지출을 거부하고 의회에 지출 상한을 

법률로 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은 지출을 삭감할 상당한 권한, 즉 사실상의 지출승인법 

항목별 거부권을 원했다. 의회는 대통령의 제안에 반대하며 의회의 예산 관련 역할 개혁을 추진했다. 

의회의 반대는 어느 정도는 정치적인 것이었다. 닉슨 대통령(1972년 당선)은 공화당 소속이었으며 

제93대 의회(1973~1974년)는 양원 모두 민주당이 다수당이었다.

의회에 상·하원의원 32명으로 이루어진 예산통제 합동연구위원회(Joint Study Committee 

on Budget Control)가 구성되었다. 이 위원회의 핵심 임무는 “예산 지출액 및 수령액 총액에 대한 

의회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절차를 제안”하는 것이었다. 의회 예산 분절화 역시 해결이 필요한 문제

였다. 이 위원회는 1973년에 보고서 2종을 작성했으며 해당 보고서의 권고에는 다음이 포함되었다.

l 양원에 예산위원회를 설립하여 재량지출 총액의 한도를 규정하는 의회 예산결의안 검토 책임 부여

(이전에는 전체 연방 지출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의회 위원회가 없었다.3)

l 신설 예산위원회를 위한 합동 사무단 구성 - 의회 예산담당관이 수장을 맡고 “잘 훈련되고 

전문적이며 비정파적인 직원”을 갖추도록 권고되었다. 캘리포니아주의 입법분석관실

(Legislative Analyst’s Office)(1941년 설립)이 이 권고의 모델이었다.

여러 의회 위원회에서 이 제안을 연구했다. 제안된 신설 예산위원회만을 지원하는 의회 예산 

담당 사무단의 좁은 활동범위 개념이 하원 버전의 예산개혁법안에 포함되었다. 그에 반해 상원 버전

에서는 “대통령실 산하 관리예산실(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의 전문가들과 비슷

하게 의회의 재정정책 및 예산 검토를 지원할 매우 유능한 직원을 갖춘” 독립적 의회예산처 신설을 

권고했다. 상원은 신설 예산위원회만이 아닌 전체 의회를 지원할 별도의 신규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둘 중 상원 버전이 우위를 이루어 절충된 법안이 양당의 강력한 지지를 받아 통과되었으며 

1974년 7월 12일 닉슨 대통령이 서명하여 법률로 제정되었다.4 의회 논의의 후반 단계에는 의회

예산처 설립 여부에 대한 의문은 별로 없었으며 그 규모와 활동범위가 주된 논의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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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예산처는 설립 직후 매우 정파적인 의회를 위해 일하는 비정파적이고 믿을 수 있는 기관으로 

자리잡아야 하는 난관을 맞이했다. 1975년 당시 공화당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에 의해 설립된 

의회예산처에 대해 미심쩍어했다. 1975년 말 의회예산처가 의회 건물과 약 1km 떨어진 별도 건물로 

이사한 것은 의회예산처의 독립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초기 조치 중 하나였다.5

의회예산처의 초대 처장이었던 앨리스 리블린(Alice Rivlin)의 초기 결정들은 의회예산처의 

(초당파적이 아닌6) 비정파적 성격 확립에 도움이 되었다. 또한 리블린 처장이 4년의 임기 2회를 

연임하면서7 매우 중요했던 설립 초기 기간 중 의회예산처 지도부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두 주요 정당이 정파적 목적으로 의회의 지원 서비스(특히 의회 직원)를 이용하는 것에 익숙한 상황

에서, 초대 의회예산처 처장의 입장에서는 의회예산처가 어느 쪽 편도 들지 않을 것임을 확실히 하는 

것이 특히 중요했다. 의회예산처 설립의 근거가 된 법률은 의회예산처가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자체 의제를 수립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했다. 다음(조이스(Joyce), 2011a)은 

몇 가지 중요한 초기 선택을 보여준다.

l 정책 권고를 제공하지 않음: 1974년 법률은 이를 막지 않았다. 정책 권고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은 앨리스 리블린 처장의 선택으로, 리블린 처장은 의회예산처가 “적극적으로 지양”할 정책 

권고와 요청(예: 예산 절차 또는 예산서 관련 제안 요청) 시 받아들일 수 있는 기술적 권고를 

구분했다.

l 자체 권한으로 연구 개시: 의회예산처 법률이 요구하는 의무 보고서는 단 하나뿐이다. 설립 초기, 

의회예산처가 수동적으로 의회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연구 요청을 기다리기보다는 의회에 매우 

유의미하고 판단되는 연구 또는 사업을 스스로 개시하는 쪽으로 운영 방식이 결정되었다. 별로 

놀랍지 않게도, 의회예산처는 이러한 입장을 취한 것에 대해 의회 위원회 지도부의 공격을 받았다. 

앨리스 리블린 처장은 “의회예산처 법률에 명시되어 있듯이 보고서는 의회예산처 보고서”라고 

반응했다

l 양쪽 모두의 공격을 받을 때 중립적 입장 유지: 초대 의회예산처 처장은 의회예산처가 좌우 양쪽 

모두의 공격을 받는다는 사실에 기뻐했다(일부 관찰자는 초대 의회예산처 처장이 “중도좌파”

적 입장을 취했다고 여겼다). 정치적 스펙트럼 양쪽 모두에서의 비판은 의회예산처가 실제로 

비정파적 기관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l 전체 의회 지원(위원회 업무를 우선시하는 체계 적용): 초대 의회예산처 처장은 의회예산처가 

의회의 한 원만을 지원하는 기관이 되거나 신설된 예산위원회(Budget Committee)의 사무국 

역할로 한정되어 이들 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는(이에 대한 압력이 있었음) 일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l 중재자 역할을 하지 않음: 의회예산처는 신설된 예산위원회와 전통적 강자인 세출위원회

(Appropriations Committee)(그리고 해당 위원회의 소위원회)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재를 위해 나서지 않는다.

l 정치적 스펙트럼 양쪽 모두의 정치인들과 관계 수립: 이는 공화당 소속이었던 당시 상원 예산

위원회 위원장이 중재자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의회예산처의 입장을 지지했던 이유였을 수 있다.

l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직원 채용: 1975년 최초 직원을 대규모로 채용할 당시 비정파적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을 바탕으로 직원 채용이 이루어졌다. 의회의 영향력 있는 의원이 정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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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 후보를 추천하여 직원이 채용되는 일은 없었다(실제로 자신이 선호하는 이들을 추천하는 

의원들의 압력이 있었다).

2. 행정부 및 입법부와의 관계

의회예산처는 행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예산처는 행정부와 

의회의 관계,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관리예산실의 업무에 영향을 미쳐 왔다. 조이스(2011a)는 

의회예산처가 미친 영향 중 하나가 “관리예산실이 정직해지도록 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의회예산처가 검토를 수행하는 상황에서는 관리예산실이 과도하게 낙관적인 경제·

재정 전망을 내놓을 유인이 거의 없다. 현재는 의회예산처와 관리예산실의 기술 직원들이 경제·예산 

전망의 바탕이 되는 가정을 포함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한다.

1974년 법률에는 의회예산처가 행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의회예산처 

처장은 해당 부처·기관·조직·규제기관·위원회 수장의 동의를 얻어 비용 변제 또는 비변제 조건

으로 그 서비스와 시설 및 인력을 이용하도록 수권된다. 그러한 각 부처 수장은 의회예산처에 해당 

서비스, 시설, 인력을 제공하도록 수권된다.” 실제로 의회예산처는 행정부 산하 기관이 시행 중인 

수입·지출 정책의 기술적 측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모든 연방정부 기관의 비정치적 직원과 

밀접한 연락을 유지한다.

의회예산처의 대통령 예산안 분석 및 정책 대안 분석 업무는 위험성이 있는 업무이다. 언론이나 

정치인이 의회예산처 분석이 하나 또는 몇몇의 정파적 정책 대안을 다른 대안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설립 초기인 1977년에 의회예산처 신뢰성과 독립성의 전환점이 찾아왔다. 

당시 의회예산처는 카터 대통령(민주당)의 에너지 절감 정책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된 연구를 발표

했다(의회예산처의 에너지 절감 추산치가 행정부 추산치보다 덜 낙관적이었다). 이 연구는 기자

회견에서 처음 공개되었으며 의회는 언론을 통해 이를 알게 되었다. 당시 공화당은 의회예산처 

연구에 대해 기뻐했으며 앞에 언급되었듯이 의회예산처를 미심쩍어하던 초기의 태도가 바뀌었다. 

1980년대 초반 의회예산처가 레이건(공화당) 행정부의 정책 비용에 대해 비판적인 분석을 내놓았을 

때는 형세가 역전되었다. 1993년 클린턴(민주당) 행정부의 의료보험 개혁안 비용에 대한 의회예산처 

비용 산출 보고서는 정치적 폭풍을 몰고 왔다. 이는 의회예산처 분석에서는 이 안으로 인해 1995 

~2000년 연방 적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 데 반해 행정부는 적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추정한 

것에 일부 기인했다.8

미국의 입법부는 연방 예산 절차에서 강력한 역할을 한다(박스 1 참고). 1974년 법률에는 의회

예산처가 의회 산하의 다른 독립적 기관과 업무를 조율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에 따라 기관 

간 조정 위원회가 설립되었다. 회계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의회 산하 

조사기관) 및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과의 분기별 회의에서, 이들 세 

기관은 업무 중복을 피하기 위해 노력한다. 의회예산처는 회계감사원과 특히 가까운 관계이다. 이 

두 기관은 정기적 연락을 통해 의회 지원, 특히 신규 정책 비용 산출 업무와 관련하여 서로를 보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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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1. 예산 절차에서 입법부의 역할

미국은 권력이 확실히 분립된 대통령제를 채택했다. 입법부는 양원제로서 435석의 하원과 100석의 

상원으로 구성된다(양원 모두 직선제이며 임기는 각각 2년, 6년이다). 양원은 연례 지출승인법과 기타 

예산 관련 법률의 형태와 규모를 변경할 수 있는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법률에 의해 대통령은 (10월 1일에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대한) 예산안을 2월 첫 월요일이 지나기 

전에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의회는 거의 8개월에 달하는 예산 검토 기간을 가지게 된다. 이는 

세계 어느 입법부도다 훨씬 긴 검토 기간이다(예산 승인 일정에 포함되는 다양한 단계는 블뢴달 외

(Blöndal et al., 2003)의 박스 5 참고). 의회는 제한 없이 연례 지출승인법안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실제로 상당한 수정이 이루어진다.

세입 측면에서 주요 위원회는 하원 세입위원회(Ways and Means Committee)와 상원 재정

위원회(Finance Committee)이다. 합동조세위원회(Joint Committee on Taxation, JCT)가 「내국

세법」에 수정을 가하는 조세 관련 제안의 비용 산출을 담당한다(의회예산처는 조세 변화의 영향 

추산과 관련하여 합동조세위원회에 의존해야 한다). 세출 측면에서는 양원 예산위원회가 구속력이 

없는 지출 한도를 정하고 이를 할당한다(이는 원칙척으로 연례 ‘예산결의’를 통해 공동으로 수행

한다). 양원 세출위원회(그리고 산하 여러 소위원회)가 연례 지출승인을 위한 상세 지출안을 내놓는다. 

모든 의회 위원회 보고서는 공표되며 예산을 논의하는 의회 회의는 일반에 공개된다.

전체 연방 지출의 1/3만이 연간 ‘재량’지출에 대한 12개의 지출승인법에서 승인된다. ‘의무’

지출(전체 지출의 나머지 2/3)은 별도의 수권 법률에 의해 승인된다. 지출승인법안이 회계연도 시작 

전에 승인되지 않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그러한 경우에는 의회에서 ‘잠정결의’(기간은 사안별로 

달라짐)를 통과시켜 일반적으로 이전 연도 자금 수준에서 정부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다른 나라의 입법부에 비해 미국 의회는 마음대로 이용 가능한 인력 자원이 상당하다. 예산위원

회의 직원은 약 90명이고 모두 정치적 임용자이다. 세출위원회와 산하 소위원회도 상당수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역시 모두 정치적 임용자이다. 의회 위원회와 의원들은 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 내 비정파적 서비스 기관인 의회조사국의 도움도 받는다. 의회조사국 직원은 650명이며

(그중 450명은 정책분석가, 변호사, 다양한 분야의 정보 전문가) 5개의 과로 나뉜다. 그중 정부·

재정과(Government and Finance Division)가 예산 관련 주제를 다룬다. 의회조사국의 전문가들은 

법안 작성 이전의 초기 검토에서부터 위원회 청문회, 본회의 논의, 제정된 법률 및 여러 기관 활동 

감독에 이르는 입법 절차의 모든 단계를 지원한다. 의회조사국 서비스에는 주요 정책 안건 보고서, 

맞춤형 기밀 보고서, 정보 전달 및 자문, 세미나 및 워크숍, 전문가 의회 증언, 개별 문의 답변이 포함

된다.

3. 설립의 법적 근거

의회예산처는 「의회예산·지출거부통제법(1974)」(연방법전 제2편 제17장)에 따라 설립되었다. 

이 법의 핵심 내용은 지출승인법 적용 대상 지출에 대한 한도를 설정하는 의회 연례 예산결의 도입, 

새로운 지출거부 통제 절차 채택, 양원 예산위원회 신설과 의회예산처 설립이다. 이 법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며 설립 이후 의회예산처 임무에 관한 추가 입법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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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무

의회예산처의 기본적 임무는 1974년 법률에 규정되었으며, 그 임무는 연방 예산에서 다루는 

다양한 사업 관련 예산 결정을 돕기 위해 의회에 객관적이고 비정파적이며 적시적인 분석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법은 의회예산처 처장에게 이 임무를 수행할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한다.

이후 여러 법률에 의해 의회예산처의 임무가 확대되었다. 여기에는 「비재정지원위임명령 개혁법 

(1995)」(1974년 법률 개정)이 포함되는데, 이 법에 따라 의회예산처는 (10회계연도 동안의) 연방 

위임명령 비용을 평가하고 의회 위원회의 모든 법안에 대한 ‘위임명령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최근의 금융위기 와중에 의회예산처는 구체적 추가 임무를 부여받았는데, 이는 부실자산구제사업

(Troubled Assets Relief Program)과 관련한 새로운 보고 요건과 「경제회복·재투자법(2009)」

의 고용 관련 영향 평가였다. 1974년 법률에 따라 의회예산처가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연례 

보고서 단 하나뿐이다. 구체적으로, 의회예산처 처장은 (매년 4월 1일 이전에) 양원 예산위원회에 

10월 1일에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보고서에는 국가 예산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와 주요 사업 또는 기능 범주 사이에서 예산 지출을 배정하는 대안적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1974년 법률에 따라 이 보고서에는 세입 총액의 대안적 수준, 신규 예산 권한 총액, 지출 총액, 

기존 법률에 따른 조세 지출 수준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때 예상 경제 요인과 대통령 예산안에서 

제안된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의회예산처는 자체 재량으로 다른 여러 보고서를 작성한다.

미국은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의회예산처의 활동범위는 연방정부 관련으로 제한된다. 50개의 

주 각각에 자체 입법부가 있으며 그중 일부는 주 수준에서의 예산 분석을 위한 자체적 독립기관을 

두고 있다. 의회예산처는 또한 세 가지 정부 수준(연방, 주, 지방)에 걸쳐 통합된 재정 총액을 분석

하거나 전망하지도 않는다.

5. 역할

의회예산처는 거시예산 분석과 정책 제안 비용 산출을 모두 수행한다. 예산 분석 및 전망이 

여전히 의회예산처의 주된 활동이기는 하지만, 지난 20년간 의회예산처에 부여된 새로운 임무로 

인해 이제는 2,30년 전에 비해 정책 제안 비용 산출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사용한다. 좀 더 구체적인 

의회예산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전망 및 예산정책 분석

l 경제 전망 및 기준선 예산 전망(경제 및 예산 전망 보고서)는 의회 예산 절차에서 사용되는 10년 

기간을 다루며, 의회예산처 전망과 관리예산실 ‘분석보고서(Analytical Perspectives)’(대통령 

연례 예산안에 첨부되는 문서)의 전망을 비교하는 기반이 된다. 의회예산처는 현재 전망과 이전 

전망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고, 의회예산처의 경제 전망과 다른 기관의 전망을 비교하며, 일부 

대안적 정책 가정의 예산 관련 영향을 제시한다. 경제 및 예산 전망은 매년 1월에 이루어지고 

8월에 업데이트된다. 기준선 전망은 3월에 업데이트된다.

l 장기 예산 전망은 일반적으로 25년 기간을 다루지만 최대 향후 75년까지로 연장될 수 있다. 이 

전망은 장기적 인구통계 동향과 의료 비용 상승의 장기적 영향을 고려한다. 의회예산처는 대안적 

장기 예산정책의 경제적 영향도 전망한다. 장기 전망은 매년, 보통 6월에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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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대통령 예산안(2월 초 의회에 제출) 분석 - 3월에 예비분석을 수행하고 4월에 전체분석을 수행

한다. 의회예산처는 대통령 예산안이 지출과 세입에 미칠 직접적 영향과 그 경제적 결과, 그러한 

경제적 변화가 예산에 미칠 영향을 검토한다.

l 예산위원회의 의회 예산결의안 작성 지원 - 대안적 지출 및 수입 경로를 제공하고 다양한 정책 

옵션의 영향을 추산한다.

l 의회의 예산 관련 선택 지원 - 단기적·장기적으로 예산적자를 줄이기 위한 예산 옵션(정책 권고 

제외)을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의회예산처는 사회보장 관련 정책 옵션에 구체적 초점을 맞춘 

보고서도 작성한다.

l 매년 1월, 현재 회계연도에 자금이 지원되는 사업 및 활동 중 지출승인 수권이 만료되었거나 현재 

회계연도 중 만료될 예정인 사업 및 활동을 모두 열거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l 월례 예산 검토에서는 전월, 현재 월, 현재까지의 회계연도에 대한 연방 지출 및 세입 총액을 분석한다.

비용 추산

l 입법 절차의 각 단계에서 모든 지출승인법안의 비용 추산을 제공한다. 여기에는 해당 절차 중 

검토되는 다양한 수정안에 대한 추산이 포함된다.

l 의회 위원회가 발표하는 거의 모든 법안에 대한 공식 서면 비용 추산을 제공한다(보통 연간 

500~700건). 의회예산처는 입법 절차의 초기 단계에 비공식적 예비 추산도 제공한다.

l 연방 위임명령 분석 – 주·지방정부 또는 민간부분에 대해 제안된 법안의 예상 비용을 분석한다

(연간 약 500건). 의회예산처는 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각각에 대해 비용 추산이 포함된 위임명령 

보고서를 작성하며, 매년 봄에 이전 연도의 위임명령 분석 업무를 모두 열거한 보고서를 내놓는다.

l 정부 사업의 단기적·장기적 비용 및 수입을 전망하기 위한 통계·행동·계산 모델을 구축한다.

의회 위원회에 증언 제공, 위원회 직원에게 정보 제공

l 예산 및 경제 사안과 보건의료, 기후변화, 국가보안, 기반시설 재원조달 같은 특정 사안과 관련

하여 의회 위원회에 증언을 제공한다.

l 다음 회계연도에 대한 의회예산처 예산 제안을 제시한다.

l 비용 추산 구성요소 및 추산 방법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한다.

기타 연구 및 보고

의회예산처 보고서 대부분은 의회 관계자의 요청으로 작성되지만, 의회예산처 자체 판단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도 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연구라도 역시 가능하다. 지금까지 의회예산처 연구는 

보건의료, 소득보장, 교육, 조세정책, 에너지, 환경, 국가보안, 금융, 기반시설 등의 주제를 다루었다. 

그 외에도 의회예산처 조사보고서는 의회예산처 분석에 대한 기술적 설명을 제공하거나 의회예산처 

분석가들의 독창적, 독립적 작업물을 제시한다.

2008년 이래로 의회예산처는 부실자산구제사업 관련 보고서를 연간 2회, 관리예산실 해당 

보고서 제출 후 4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경제회복·재투자법(2009)」에 따라 의회예산처는 

해당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분기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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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

이 역할은 의회예산처가 설립되기 전부터 존재했다.9 기록관리란 제정법의 비용을 법률 또는 

예산위원회가 채택한 예산결의에 규정된 예산 제한과 비교하여 추적하는 것이다. 의회예산처의 

역할은 제정법(지출승인법과 기타 법률 모두)의 누적 비용이 예산 제한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인지를 

예산위원회에 알리는 것이다. 보통은 예산위원회가 예산결의를 발표하지만, 2011년과 2012년에는 

의회에서 최종 예산결의를 채택하지 않았다. 기록관리를 위한 예산 제한은 1990년부터 2002년까지 

효력을 가졌던 「예산집행법」 같은 법률에서 채택할 수 있는 재량지출 한도를 바탕으로 할 수도 

있다. 「수입지출균형법(2010)」 및 「예산통제법(2011)」 채택 이후, 기록관리는 기본적으로 이들 

법의 제한을 기준으로 했다. 관리예산실도 기록관리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는 「예산통제법」 규칙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 관리예산실에서 지출 삭감(‘자동삭감(sequestering)’을 시행해야 하기 때문

이다. 마지막으로, 의회예산처는 방대한 기록관리 규칙을 업데이트하는 3개의 참여 기관중 하나이다

(나머지 둘은 관리예산실과 예산위원회).10

재정규칙 모니터링

의회예산처에 재정규칙 모니터링 업무는 주어지지 않았다. 의회예산처 설립 당시에 그러한 

규칙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974년 이래로 의회에서 특정 기간에 대한 재정규칙을 

채택하고 있다. 의회예산처의 역할, 그리고 좀 더 일반적으로는 입법부의 역할은 1987년 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명확해졌다. 이 판례는 1985년 「균형예산·긴급적자통제법」 채택에 뒤이은 것으로, 이 

법에는 1990년까지의 각 연도에 대한 정량적 적자 목표가 포함되었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한 지출 

감축을 집행하기 위해, 1985년 법률은 회계감사원 원장(입법부 관료)에게 지출 ‘자동삭감’ 명령 

업무를 부여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헌법에 따른 행정부와 입법부 권력 분립에 위배된다고 선고

했다(조이스, 2011). 이 법원 판결 이후로는, 관리예산실 실장이 유일하게 자동삭감 명령 권한을 

가진다. 따라서 관리예산실이 2010~2011년에 채택된 규칙을 포함하여 재정규칙을 모니터링하는 

핵심 기관이다. 「수입지출균형법(2010)」에 따라, 종합적으로 볼 때 조세, 수수료 또는 의무지출을 

변화시키는 모든 신규 제정법은 예상 적자를 늘리지 않아야 한다. 관리예산실은 해당 법이 준수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기록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예산처는 「수입지출

균형법」 관련 비용 추산을 예산위원회 위원장에게 제공하며, 이는 의회 기록에 포함된다. 그 외에도 

의회예산처는 재정규칙이 신규 법률의 일부인 경우 이를 분석한다. 일례로 의회예산처는 「예산

통제법(2011)」을 분석하여 (의회예산처의 2011년 3월 조정 기준선 전망에 비해) 10년간 9,170억 

달러가 절감될 것임을 보였다. 해당 법에 따라 설치된 합동적자감소특별위원회(Joint Select 

Committee on Deficit Reduction)에서 그러한 분석을 검토한다. 의회예산처는 또한 정량적 재량

지출 목표 달성을 위해 지출을 삭감하라고 의회에 경고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11

6. 사업계획

의회예산처의 연간 사업계획은 법적 임무와 의회 요청에 따라 결정된다. 이 두 가지 주된 측면 

사이에서 업무가 대략 균등하게 나뉘지만 연도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의회예산처 예산분석과

(Budget Analysis Division)와 거시경제분석과(Macroeconomic Analysis Division)가 예산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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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과 예산안 비용 산출 및 분석이라는 법적 임무를 수행한다. 의회예산처의 4개 ‘사업’과12 및 

조세분석과(Tax Analysis Division)가 기본적으로 의회 요청에 대응한다. 연간 사업계획은 연간 

의회예산처 예산을 바탕으로 승인된다.

모든 의회 위원회 또는 개별 의원은 의회예산처에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또는 제도에 대한 

연구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의회예산처는 의원들에게 1974년 법률에 명시된 우선순위 체계 

존중을 권장한다.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l 1순위: 양원 예산위원회 및 세출위원회와 하원 세입위원회 및 상원 재정위원회 지원.13 의회예산처는 

이 6개의 위원회에 예산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예산, 지출승인법안, 새로운 예산 

권한 또는 조세 지출을 수권하는 다른 법안, 실제 또는 예상 세입 관련 정보와 위원회가 요청하는 

다른 관련 정보가 포함된다.

l 2순위: 기타 위원회 및 개별 의원 지원. 의회예산처는 예산 관련 정보와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요청된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라는 문구는 이전 항목에 언급된 

6개의 위원회 요청이 다른 의회 위원회 또는 개별 상·하원의원 요청보다 우선시된다는 의미이다. 

그에 따라 의회예산처는 의원 요청을 6개의 예산 관련 위원회 중 하나를 거쳐 전달하는 것을 권장

한다. 의원이 특정 제안에 대한 의회예산처 분석 요청을 고집하는 경우, 의회예산처는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간부 의원과 연락하여 해당 요청에 대해 논의하기를 권장한다. 이는 결국 요청이 

거절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는 흔치 않다.

7. 예산

1974년 법률에는 의회예산처가 그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바에 따라 연례 지출

승인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실제로는 의회예산처 자금이 입법부 예산에 포함

되며, 입법부 예산은 12개의 연례 지출승인법안 중 하나로서 의회에 의해 승인된다.

의회예산처 예산 승인에 필요한 단계는 다음과 같다. 의회예산처 처장이 의회예산처 예산 초안을 

양원 세출위원회에 제출하고 입법부 지출승인법안 관련 소위원회에서 증언한다.14 소위원회는 입법부 

예산 전체를 검토하며 다양한 구성조직, 즉 의회 양원과 의회를 지원하는 여러 기관(의회예산처, 의회

조사국, 회계감사원 등)에 배정된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세출위원회와 의회에서 지출승인

법안을 승인한다. 이 절차를 거친 후 의회예산처의 최종 예산은 애초 요청한 것보다 약간 줄어드는 

경우가 많으나 삭감액이 크지는 않다.

의회예산처 예산은 2011회계연도에 4,680만 달러로 최대치를 기록했다(CBO, 2012). 2011년 

이전에는 예산이 꾸준히 늘었는데, 이는 의회예산처 지출의 90%를 차지하는 직원15 증가를 의회가 

승인했기 때문이다. 2011년 8월에 「예산통제법」이 채택되면서 모든 재량지출에 다년 한도가 부과

되었으며, 향후 모든 연방 기관의 물가상승률 감안 지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입법부는 연방 

지출을 제한하는 데 ‘모범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12회계연도의 경우, 승인된 의회예산처 

예산은 4,380만 달러로 6% 감소했다. 이렇게 예산이 줄어든 상황에서 의회예산처는 고용을 동결하고 

그만둔 직원의 자리를 채우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2012회계연도 이후 「예산통제법」의 지출 한도에 

따라 의회예산처 예산이 (실질적으로) 더 줄어들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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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력 구성

8.1. 지도부

1974년 법률에는 의회예산처 처장과 부처장, 그 급여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있다. “처장은 양원 

예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하원 의장과 상원 의장 대행이 임명하되,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직무 

수행 적합성만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부처장은 처장이 임명한다.” 때때로, 특히 한 정당이 의회 

양원을(그리고 그에 따라 하원 의장과 상원 의장 대행 직위를) 모두 지배하는 경우, 처장이 정치적 

성향에 일부 기인하여 선택되기도 한다.

특히 초대 의회예산처 처장이 남긴 선례를 바탕으로, 후임 의회예산처 처장들은 자신의 정치적 

배경에 따른 압력을 초월해 왔다. 조이스(2011a) 제2장 및 제8장에는 1974년부터 2011년까지 역대 

의회예산처 처장 모두의 정치적 성향이 정리되어 있다. 일부 경우에 ‘정치적 관련이 없는’ 처장

보다 ‘정치적 관련이 있는’ 처장이 명백히 선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처장이 임명 당시 

자신이 지지하던 정당에서 추진하는 특정 정책에 비판적인 의회예산처 분석을 예산위원회에 제출했다. 

요약하자면, 의회예산처는 꾸준히 독립적이고 비정파적인 예산 분석을 제공해 왔다.

처장의 임기는 4년이며 제한 없이 연임 가능하다. 처장 임기 만료 전에 처장 대행이 공석을 

채우는 경우에는 해당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만 근무한다. 1974년 법률에는 의회 한 원의 결의에 

의해 처장이 해임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은 없다. 그 외에 의회

예산처는 최고위급 직원에 대해 퇴직 후 제한을 두고 있다. 특히 전임 의회예산처 고위급 직원은 

퇴직 후 1년 동안은 의회예산처 직원 로비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된 1974년 법률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의회예산처 처장은 상원 관료 연봉 

최고액과 하원 관료 연봉 최고액 중 적은 금액과 동일한 연봉을 받는다. 부처장은 처장의 연봉보다 

1,000달러 적은 연봉을 받는다.” 그에 따라 처장의 급여는 입법부 다른 조직의 급여에 맞춰 결정

된다. 이 급여는 행정부 기관의 유사 기관장과 대체로 같은 수준이다.

8.2. 직원

1974년 법률에는 “모든 의회예산처 직원이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직무 수행 적합성만을 

바탕으로 임명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법에는 또한 의회예산처 직원이 의회예산처 처장에 

의해 임명되며 처장이 “의회예산처의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바에 따라 그러한 직원의 

보수를 결정”하고 “보수, 복리후생, 권리, 특권 면에서 모든 의회예산처 직원이 하원 직원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에 따라 의회예산처 직원은 직업 공무원이 아니다. 그렇지만 

의회예산처 직원은 연방 연금제도, 의료보험 및 생명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

1975년 초, 신설된 의회예산처의 일자리를 원하는 지원자가 부족한 경우는 없었다.16 의회예산처

에서 근무하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매력적인 일로 인식되었다. 앨리스 리블린 처장이 1975년 의회

에서 처음 증언할 무렵, 의회예산처는 이미 193명을 채용했거나 채용 약정을 한 상태였다. 채용된 

고위급 직원(과장급 이상)은 행정부(특히 관리예산실) 또는 독립적 정책 관련 싱크탱크(예: 어번

연구소(Urban Institute), 부르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

에서 상당한 경험을 쌓은 이들이었다. 의회예산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259명의 직원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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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추산했다. 하원 세출위원회는 직원 259명 확보를 위한 자금 요청에 찬성하지 않았다. 의회

에서의 격렬한 논쟁 끝에 하원 세출위원회의 시각이 지지를 얻어, 1976회계연도에 지원된 자금은 

직원 193명에 대한 것이었다. 이후 의회에서 꾸준한 직원 증가를 승인해 주어 직원 수(상근상당인력)

는 1997년의 208명에서 2001~2008년 평균 230명으로 늘어났다. 2009년부터는 새로운 의료보험 

개혁안과 주택금융을 제공하는 정부지원기업의 연방정부 인수가 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었다. 의회예산처는 이를 위해 신규 직원을 요청했는데 목표는 2010회계연도에 상근상당인력 

259명을 달성하는 것이었다. 이 요청이 의회에서 완전히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으나(2010년 직원 평균 

250명), 의회예산처는 추경예산 지출승인을 통해 추가 자금을 수령했다. 그 덕분에 2011년 직원 

규모가 254명으로 정점에 달했다. 앞으로는 예산 제한을 고려할 때 의회예산처 직원 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1975년 2월, 두 가지 주된 역할(거시예산 분석과 특정 정책 비용 산출)을 수행하기 위한 의회

예산처 내부 조직 구성 방식에 관한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두 가지 경쟁 모델이 있었다. 한 가지 

옵션은 역할 항목에 따라 의회예산처를 조직하여 역할 범주(국방, 사회보장, 보건 등) 위주로 과를 

만드는 것이었다. 두 번째 옵션은 주요 산출물(거시예산 분석과 정책·사업 분석)에 따라 의회예산처를 

조직하는 것이었다. 그중 두 번째 모델이 선택되었다. 의회예산처 직원과 조직에는 아직도 그 선택이 

반영되어 있다.

설립 이후 의회예산처 직원은 매우 다양한 출처에서 고용되었다. 여기에는 대학원 과정에서의 

직접 채용, 전직 관리예산실 및 기타 연방정부기관 직원, 학계, 싱크탱크, 다른 의회기관(회계감사원, 

의회조사국), 의회 위원회 직원이 포함된다. 의회예산처는 분석 대상 분야 경력이 있는 직원을 높이 

평가한다. 최근에 의회 또는 행정부에서 정파적 직위에 있었던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다. 

의회예산처는 유능하고 충분한 자격을 갖춘 전문적 직원을 고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다. 

법적 급여 제한으로 인해 재정·보건·거시경제분석 전문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 경제 전문가에게 

일부 민간부문 기관에서 제시하는 급여 수준을 맞춰 줄 수 없는 경우라도 그렇다.

의회예산처 분석가들은 일반적으로 경제학 또는 공공정책 석사학위 소지자이며 상당수는 박사

학위를 소지했다. 의회예산처 분석가들의 평균 근무기간은 8.5년이다. 이 평균 기간 산출에는 의회

예산처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상당수의 직원(현임 의회예산처 처장 포함)이 고려되지 않았다. 의회

예산처 내부에서 분석가가 과를 옮기는 경우는 흔치 않다.

고용된 의회예산처 직원에게는 하원 윤리규범이 적용된다. 그 외에도 의회예산처는 직원 행동 

관련 규범을 시행하여 개인적 관점이 의회예산처 작업물을 편향되게 만들거나 의회예산처의 중립성에 

대한 명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주된 우려 사항은 재정적·비재정적 이해관계, 정치적 활동, 

공개적 발언, 향후 고용 협상, 퇴직 후 활동이다. 의회예산처 직원은 의회예산처를 선거운동, 후보자, 

정치적 명분과 연결시키거나 그렇게 보일 염려가 있는 경우 정파적 정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의회예산처 직원은 의회에서 검토 중인 사안에 관해 공개적 발언을 하기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른 의회 직원과 마찬가지로, 의회예산처 직원은 향후 고용을 협상 중인 경우 이를 공개해야 한다. 

의회예산처 직원은 해당 절차 초기에 이를 공개해야 하며, 많은 경우 그에 따라 특정 사안에서 배제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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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예산처 직원은 언제든 어떤 이유로든 또는 아무 이유 없이도 퇴직할 자유가 있다. 마찬가지로 

의회예산처도 언제든 사유 또는 통지 유무에 관계없이 어떠한 이유로든 또는 아무 이유 없이도(법에 

의해 금지된 이유 제외)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 즉, 의회예산처 직원은 특별한 고용 보호장치가 없다.

의회예산처는 컨설턴트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이는 드문 일이다. 그러나 의회예산처는 공공정책 

분석 전문가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방문 학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의회예산처가 초점을 두는 

것은 거시경제학, 보건경제학, 금융경제학, 공공경제학 전공 학자와의 협업이다. 의회예산처는 또한 

여름 인턴 프로그램을 통해 예산·조세정책, 보건 등의 사업 분야에서 학생들이 의회예산처 업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9. 정보 접근

1974년 법률에는 의회예산처의 행정부 정보 접근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의회

예산처 처장은 행정부의 여러 부처·기관·조직, 규제기관, 정부 위원회로부터 직접 정보, 데이터, 

추산치, 통계를 얻도록 수권된다. 해당 부처에서는 의회예산처 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가용 자료

(국가안보 관련 자료 등 공개가 법률에 위배되는 자료 제외)를 처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실제로 행

정부가 요청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는 드물다.

10. 투명성

의회예산처는 매우 투명한 조직이다. 의회예산처 운영 초기부터 1년에 2회 ‘예산 및 경제 전망

(Budget and Economic Outlook)’을 공표하기로 결정되었다. 현재 의회예산처는 정기적으로 여러 

보고서를 작성하며 여기에는 연례 대통령 예산안 분석, 의회예산처 장기 예산 전망, 적자 감소를 위한 

옵션이 포함된다. 정기적 분석 보고서와 예측 방법론, 비용 산출 내용은 모두 인쇄본과 전자문서로 

발표되며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2010회계연도에 의회예산처는 연구 및 보고서 33건, 요약서 12건, 

월례 예산검토(Monthly Budget Review) 12건, 서신 35건, 프레젠테이션 14건, 배경 논문 2건과 

수많은 보충 데이터를 발간했다. 또한 2010년(역년)에 의회예산처는 약 650건의 연방 비용 추산을 

완료했으며 새로운 제정법이 주·지방정부와 민간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산 475건을 수행했다. 

여기에는 재정지원이 없는 위임명령 식별도 포함된다. 의회 의원 또는 일반인 누구나 의회예산처의 

비용 추산 또는 신규 간행물 발간을 알리는 이메일 수신을 신청할 수 있다.

1974년 법률에 따라 의회예산처는 행정부에서 얻은 모든 정보, 데이터, 추산치, 통계를 일반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외는 해당 법에 명시되어 있다(예: 국방, 외교, 부당한 개인정보 침해 

등 특정 사유로 비밀 또는 기밀로 분류된 정보). 의회예산처는 의회 위원회가 새로운 정책 제안 또는 

법률 초안에 대해 합의하기 전 위원회에 제공하는 ‘개략적이고 즉시 이용 가능한’ 비용 추산은 

발표하지 않는다. 하지만 법안에 대한 위원회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는 언제나 법률 초안의 예산 관련 

영향에 대한 공식적 비용 산출 내용을 발표한다.

언론과의 주된 소통 수단은 보도자료이며, 의회예산처 보고서는 널리 보도된다. 설립 초기와 

비교할 때, 웹 기반 활동이 언론 및 대중의 의회예산처 문서 접근성 및 가용성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최근에는 의회예산처 처장이 블로그를 만들면서 의회예산처 분석의 가시성이 더욱 높아졌다. 의회

예산처는 명성 높은 신문사의 편집자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왔으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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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분에 언론의 의회예산처 보고서 내용 이해도가 높아지고 의회예산처 보고서의 결론을 고의적으로 

왜곡하거나 의회예산처의 신뢰성을 공격하는 일이 최소화되었다. 의회예산처는 전문적 훈련을 받은 

홍보담당관(Communications Officer)을 두어 언론인 또는 일반대중의 의회예산처 보고서에 대한 

모든 언론 관련 문의를 처리하도록 한다. 의회예산처는 언론 보도 내용을 모니터링하지만 모든 인용 

건을 공식 기록으로 남기지는 않는다. 의회예산처 처장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매체에 출연하거나 

기자회견을 열 수 있다. 다른 처장보다 매체 출연이 많았던 처장도 몇몇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의회예산처는 언론의 주목을 피하고 ‘숫자를 통해 말하는’ 것을 선호한다.

마지막으로, 의회예산처 처장 또는 고위급 직원은 연간 20회 정도 의회 위원회에 출석한다.17 

일부 경우에는 녹화되어 의회예산처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에 공개되기도 한다.

11. 관리, 자문 지원, 모니터링, 평가

1974년 법률에 따라 양원 예산위원회가 의회예산처 운영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그러나 해당 

위원회의 감독청문회는 1990년대 이래로 중단되었다. 최근에는 의회예산처 처장이 예산위원회 

위원장 및 간부 의원과 자주 만나 감독 문제를 논의한다. 의회예산처 운영 자금이 연례 입법부 지출

승인법안을 통해 제공되기 때문에 양원 입법부지출승인소위원회(Appropriations Subcommittee 

on the Legislative Branch)가 매년 의회예산처 예산 요청 및 운영을 검토한다. 의회예산처 처장이 

공식 증언을 통해 의회예산처 예산 요청을 제출하고 해당 청문회의 다양한 질문에 답한다.

의회예산처 설립 초기에 이루어진 한 가지 혁신으로 경제자문단(Panel of Economic 

Advisers) 신설이 있다. 이 자문단은 의회예산처 전임 처장 몇몇과 의회예산처 처장이 예산위원회

(그리고 때에 따라 기타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 간부 의원, 고위급 직원과 논의하여 선정한 저명한 

경제학자 여러 명으로 구성된다.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제한 없이 연임 가능하다. 의회예산처

에서 자문단 정기 회의를 주최하며 회의 사이 기간에도 이메일 교환과 전화 통화를 통해 자문단의 

의견을 구한다. 자문단은 의회예산처 작업물의 신뢰성, 전문적 품질,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언을 

제공한다. 경제자문단의 구체적 업무 중 하나는 의회예산처의 예비 경제 전망을 검토하는 것이다. 

좀 더 최근에는 의료보험 개혁의 예산 영향 중요성이 커지는 것을 고려하여 보건자문단(Panel of 

Health Advisers)을 설치했다. 보건자문단은 널리 인정받는 보건정책 전문가 20명 정도로 구성되며 

이들은 대부분 학계 및 대규모 싱크탱크 소속이다. 이 자문단은 정기적으로 모여 의회에산처의 보건 

문제 분석에 대해 조언한다.

의회예산처는 경제 전망 기록에 대한 자체평가를 수행한다. 이 평가에 따르면 의회예산처 전망은 

대체로 행정부 전망 또는 우량 예측기관 전망(정기적으로 발표되는 민간부문 전망 약 50건의 평균)

과 비슷한 수준이다.

의회예산처와 모든 입법부 지원 기관은 「정부성과·결과법 현대화법(2010)」18의 정신을 

준주할 것으로 기대된다(이 법은 입법부에 공식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에 따라 의회예산처는 

연례 예산 요청에 성과 데이터를 포함시킨다. 마지막으로, 회계감사원에서 의회예산처 운영을 감사할 

수 있으나 실제로 그런 감사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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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결론

의회예산처는 믿을 수 있는 독립적 기관으로 자리잡았으며 의회, 특히 의회 위원회에 객관적인 

거시예산 분석 및 신규 제정법에서 제안된 정책 비용 산출을 제공하는 것으로 명성을 얻었다. 그와 

동시에 의회예산처는 관리예산실의 존중을 받으며 관리예산실 자체 작업물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의회예산처의 신뢰성과 비정파적 성격은 특히 운영 초기 8년(1975~1982년) 동안 

확실히 자리를 잡았다. 그 이후 의회예산처는 비정파적인 방식으로 충실하게 예산정책 옵션을 분석

하고 명시해 왔다.

의회예산처는 구체적 재정정책 권고는 제시하지 않는 길을 택했다. 이 스스로 부과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의회예산처 작업물은 언론의 폭넓은 주목을 받으며, 의회예산처 분석이 예산정책 문제에 

대한 의회의 의사결정과 공적 논의에 영향을 미친다는 강력한 증거가 존재한다. 또한 의회예산처의 

연방 세입·세출·적자·부채 중장기 동향 분석에는 기준선 전망뿐 아니라 적자 감소를 위한 정책 

옵션이 포함되기 때문에, 의회예산처는 중장기적 연방 재정 지속가능성을 높일 재정정책 채택을 위한 

충분한 문서를 의회에 제공하고 있다. 끝으로, 의회예산처는 투명성이 매우 높아 그 작업물은 모두 

의회, 언론, 일반대중이 쉽게 이용 가능하다.

미국 의회예산처는 이러한 종류의 기관 중 (국가 수준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기관 중 

하나이기 때문에, 35년 동안 쌓인 의회예산처의 몇 가지 경험은 다른 나라의 신생 독립재정기관에 

유용할 수 있다. 첫째, 비정파성을 유지하고 정치적 스펙트럼의 양쪽 모두에서 공격을 받을 때도 이 

원칙을 확고히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구체적 정책 권고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의회

예산처의 타당한 결정이었다. 셋째, 독립기관 최초 구성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은 중대한 역할을 

한다. 일례로 의회예산처는 설립 초기에 “의회예산처 보고서는 의회예산처 보고서”라는 입장을 

강경하게 지켰으며 이는 의회예산처의의 객관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넷째, 의회예산처 설립 

초기 8년간의 안정적 지도부는 후임 처장들이 본받을 수 있는 풍조를 확립했다. 다섯째, 의회예산처는 

비록 의회의 정치적 권한에 굴복하라는 압력을 받아 오기는 했으나, 새로운 정책 관련 사안을 분석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권을 가진다. 여섯째, 투명성 확립과 유지는 꼭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장과 모든 직원이 정치적 성향이 아닌 기술적 역량을 바탕으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한 보호장치가 

중요하다.

의회예산처의 성공을 검토하면서 조이스(2011b)는 “이는 ‘예산 편성’에 대한 이야기라기

보다는 강력한 의회예산처 지도부가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헌신적 공무원들이 이 비전을 따르며 

아량 있는(하지만 항상 기쁜 마음은 아닌) 선출직 관료들이 단호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내놓을 수 

있는 제도적 역량의 이점을 인정하는 이야기”라며 “이는 관리에 대한 교훈”이라고 결론지었다. 

다른 나라의 독립재정기관에는 영향을 미치는 추가 요소가 있을 수 있으나(행정부 우위, 재정규칙 

준수 모니터링 책임, 중앙(연방) 공공재정과 하위 공공재정 조율 등) 이 ‘관리에 대한 교훈’과 

위의 일곱 가지 ‘의회예산처 교훈’은 모두에게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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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1. 이 항목을 위한 자료 대부분은 의회예산처에 관한 최신 서적(조이스(Joyce), 2011a)에서 얻었다.

2. 시크(Schick, 2000)는 1921년에서 1974년까지를 연방 예산에서의 ‘대통령 우위’ 기간으로 특징지었다.

3. ‘지출 총액’ 한도는 연례 지출승인 대상 지출로 한정된다.

4. 1973년 4월 18일 알 울먼(Al Ullman) 의원(민주당)이 하원에 법률 초안을 제출했다. 이 안은 투표를 거쳐 1973년 

12월 5일에 하원 규칙위원회(Rules Committee)를(제386-23호), 1974년 3월 22일에 상원을 통과했다(제80-0호). 

이후 1974년 6월 11일에 양원합동협의회(Joint Conference Committee)가 이를 발표했으며 1974년 6월 18일에 

하원(제401-6호), 1974년 6월 21일에 상원 동의를 얻었다(제75-0호).

5. 의회예산처는 처음에 상원 사무실용 건물로 개조된 낡은 호텔을 임시로 사용했다(조이스, 2011a).

6. 앤더슨(Anderson, 2009)이 설명했듯이, 비정파성은 정치적 성향의 결여를 의미하며 초당파성은 두 주요 정당을 

동일하게 지원한다는 의미이다.

7. 리블린 처장은 현재까지 임기 2회를 모두 채운 유일한 의회예산처 처장이다.

8. 조이스(2011a) 제6장에서는 의회예산처 보고서가 의료보험 개혁안을 무산시켰는지 여부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한다.

9. 기록관리는 1974년 이전에 존재했던 합동적자감소위원회(Joint Committee on the Reduction of the Deficit)의 

역할이었다.

10. 기록관리 규칙은 상당히 복잡하다. 조이스(2011a)의 박스 4.2에 해당 규칙이 요약되어 있다.

11. 그러한 경고의 일례로, 1989년 의회예산처 처장은 1991회계연도의 적자 목표 64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지출 

700억 달러 삭감이 필요할 것이라고 의회에 경고했다(조이스, 2011, p. 61).

12. 4개의 사업과는 재정분석과(Financial Analysis Division), 보건인적자원과(Health and Human Resources Division), 

거시경제연구과(Microeconomic Studies Division), 국가안보과(National Security Division)이다.

13. 1976년, 의회예산처는 1974년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대로 6개의 예산 관련 위원회를 지원할 때의 우선순위 설정에 

관한 정책을 마련했다.

14. 예를 들어 CBO(2012)를 참고할 수 있다.

15. 직접적 보수가 거의 70를 차지하며 복리후생이 약 20%를 차지한다. 의회예산처 예산 중 나머지 10%는 서비스, 장비, 

교육, 소모품에 사용된다.

16. 1975년 초, 의회예산처의 직원은 1974년 법률 입법에 따라 의회예산처로 이동한 전직 연방지출감소위원회(Committee 

on the Reduction of Federal Expenditures) 직원뿐이었다.

17. 의회 위원회에서 의회예산처를 대표하여 증언하는 것은 보통 의회예산처 처장이지만, 부처장이나 고위급 직원이 좀 더 

협소한 주제에 대해 증언하거나 특정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한다.

18. 이 법은 연방정부기관에 성과 기반 예산을 도입한 1993년 법률을 현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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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의회예산·지출거부통제법(1974)」(공법 제93-344호, 연방법전 제2편 제17장 제201조~제612조), 1974년 7월 12일



OECD 예산저널 저작권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자산이며 저작권자의 명시적 서면 허가 없이 그 내용을 

복수의 사이트에 복사 또는 이메일 전송하거나 리스트서브에 게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사용자 개인적 

용도의 논문 출력, 다운로드, 이메일 전송은 가능하다. 



용어집

NO. 원문 번역문

1 1998 Code for Fiscal Stability 재정안정법(1998)

2 2010 Fiscal Responsibility Act 예산책임법(2010)

3 Access to Information Act 정보접근법

4 accounting officer 회계담당관

5 accrual accounting 발생주의 회계

6 accrual budgeting 발생주의 예산

7 Act on the Civil Servants of the Parliament 의회공무원법

8

Act on the Implemen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Treaty on Stability, Co-ordination and 

Governance in the Economic and Monetary Union and on 

the Requirements of the Frameworks of Public Finances

경제통화동맹 

안정·조율·거버넌스 조약 

이행·적용 및 공공재정체계 

요건에 관한 법

9 Act on the National Audit Office of Finland 핀란드감사원법

10 action plan 실행계획

11 Administrative Code 행정법

12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2009 경제회복·재투자법(2009)

13 Appropriations Subcommittee on the Legislative Branch 입법부지출승인소위원회

14 Association of Austrian Cities 오스트리아 도시연합

15 Association of European Conjuncture Institutes 유럽결합기관연합

16 Audit Committee 감사위원회

17 Auditor General Act 감사원장법

18 Australian Greens 호주녹색당

19 Australian Labor Party 호주노동당

20 Austrian Association of Municipalities 오스트리아 지자체연합

21 Austrian Chamber of Commerce 오스트리아 상공회의소

22 Austrian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오스트리아 경제연구소

23 Austrian People's Party 오스트리아국민당

24 Austrian Treasury 오스트리아 재정청

25 autonomous region 광역자치단체

26 Balanced Budget and Emergency Deficit Control Act 균형예산·긴급적자통제법

27 Banco de España 스페인은행

28 Bank of Canada 캐나다은행

29 Bank of England 잉글랜드은행

30 Bank of Finland 핀란드은행

31 Bank of Portugal 포르투갈은행

32 baseline projection 기준선 전망

33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감사원

34 Budget Analysis Division 예산분석과

35 Budget and Finance Committee 예산·재무위원회

36 Budget and Fiscal Responsibility Law 예산·재정책임법

37 Budget and Public Accounts Committee 예산·공공회계위원회

38 Budget Committee 예산위원회

39 Budget Consultation Paper 예산협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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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Budget Control Act 2011 예산통제법(2011)

41 budget day 예산발표일

42 Budget Enforcement Act 예산집행법

43 Budget Framework Law 예산기본법

44 Budget Law 예산법

45 Budget Policy Office 예산정책국

46 Budget Responsibility and National Audit Act 2011 예산책임·국가감사법(2011)

47 Budget Responsibility Committee 예산책임위원회

48 budget session 예산심의기간

49 budget speech 예산연설

50 Budgeting and Public Expenditures Division 예산·공공지출과

51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경제정책분석국

52 Bureau for Research and Public Expenditure (의회) 조사·공공지출국

53 Canada Research Chair 캐나다 연구석좌교수

54 Canadian Association for Business Economics 캐나다 실물경제학회

55 career civil servant 직업 공무원

56 caretaker period 과도정부 기간

57 cash-based accounting 현금주의 회계

58 Center for Public Finance Studies 공공재정연구센터

59 Central Bank of Ireland 아일랜드 중앙은행

60 Central Economic Committee 중앙경제위원회

61 Central Economic Plan 중앙경제계획

62 Central Planning Commission 중앙계획위원회

63 Central Statistics Office 통계청

64 Chamber of Deputies 하원

65 Chamber of Representatives 하원

66 Chambers of Agriculture 농업회의소

67 Chancellor of the Exchequer 재무장관

68 Charter for Budget Honesty 공정예산헌장

69 Charter for Budget Responsibility 예산책임헌장

70 Charter of Budget Honesty Act 공정예산헌장법

71 Chief Economic Adviser 수석경제고문

72 Chief of Staff 사무국장

73 Civil Service Code 공무원규정

74 Civil Service Management Code 공무원관리규정

75 coalition agreement 연정합의

76 Commission on Stabilisation Policy in the EMU 경제통화동맹안정정책위원회

77 Committee for Public Finances and Public Administrations 공공재정·공공행정위원회

78 Committee of Public Accounts 공공회계위원회

79 Committee on Finance and Budget 재무·예산위원회

80 Committee on Standards in Public Life 공직생활윤리위원회

81 Committee on Tax Revenue Forecasts 조세수입전망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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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Committee on the CEFP 공공재정연구센터위원회

83 Companies Act 기업법

84 Conference of Provincial Governors 주지사협의회

85 Confindustria 경제인연합회

86 Conflict of Interest Act 이해충돌법

87 Congress of Deputies 하원

88 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의회예산·지출거부통제법

89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의회조사국

90 Conservative Party 보수당

91 Conservative People’s Party 보수국민당

92 consolidated revenue fund 통합수입기금

93 Constitutional Council 헌법위원회

94 Constitutional Law Committee 헌법률위원회

95 Constitutional Law on Budgetary Responsibility 예산책임에 관한 헌법률

96 Contingency Reserve 긴급예비비

97 contingent liability 우발채무

98
Convention on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

99 convergence programme 수렴 계획

100 co-operation agreement 협력협약

101 Cortes Generales Budget Office 의회예산처

102 cost-benefit analysis 비용-편익 분석

103 costing 비용 산출

104 Council for Budget Responsibility 예산책임위원회

105 Council of Economic Advisors 경제자문위원회

106 Council of Ministers 각료회의

107 Council of State 국가최고자문위원회

108 Court of Audit 감사원

109 Court of Auditors 감사원

110 Court of Auditors 회계감사원

111 current account 경상계정

112 Dáil Éireann 하원

113 Danish Social Liberal Party 덴마크사회자유당

114 Debt Arrangement and Attachment (Scotland) Act 2002 채무정리·압류(스코틀랜드)법(2002)

115 debt brake rule 부채제동 규칙

116 Debt Management Office 부채관리청

117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노동연금부

118 Department of Parliamentary Services 의회서비스처

119 Department of Public Expenditure and Reform 공공지출·개혁부

120 Department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하원사무처

121 Department of the Senate 상원사무처

122
Deputy Auditor General for Performance and Fiscal 

Policy Audit
성과·재정정책감사 담당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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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Directorate of Research, Analysis and Publications 조사·분석·간행국

124 Directorate of Technical Support and Secretarial Services 기술·사무지원국

125 discretionary spending 재량지출

126 divided government 분점정부

127 dynamic general equilibrium model 동태적 일반균형 모델

128 Economic and Financial Document 경제·재정문서

129 Economic and Monetary Union 경제통화동맹

130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Institute 경제사회연구소

131 Economic Council 경제위원회

132 economic cycle 경제주기

133 Economic Policy Council 경제정책위원회

134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Council 경제·사회·환경위원회

135 Economics Department 경제총국

136 electoral period report 임기 보고서

137 Environmental Assessment Agency 환경평가청

138 Environmental Economic Council 환경경제위원회

139 EU Council 유럽이사회

140 European Central Bank 유럽 중앙은행

141 European Commission EU 집행위원회

142 European Council 유럽이사회

143 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und 유럽재정안정기금

144 European Fiscal Board 유럽재정이사회

145 European Parliament 유럽의회

146 European semester 유럽 회기

147 Eurostat 유럽통계청

148 Excessive Deficit Procedure 과다적자 시정절차

149 fan chart 팬차트

150 Federal Accountability Act 연방책임법

151 Federal Chamber of Labour 연방 노동회의소

152 Federal Chancellery 연방 총리실

153 Federal Constitutional Law 연방헌법

154 Federal Council 상원

155 Federal Law Gazette 연방법 관보

156 Federal Law on the Establishment of the Fiscal Council 재정위원회 설립에 관한 연방법

157
Federal Law on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Debt Committee

정부부채위원회 설립에 관한 

연방법

158 Federal Planning Bureau 연방기획국

159 Federal Public Service Finance 연방재무부

160 Federal Supreme Audit Office 연방최고감사원

161 Fianna Fáil 공화당

162 Finance and Economy Committee 재정경제위원회

163 Finance and Public Administration Legislation Committee 재정·공공행정법률위원회



용어집

164 Finance Bill 재정법안

165 Finance Canada 캐나다 재무부

166 Finance Committee 재무위원회

167 Finance Committee 재정위원회 (미국)

168 Financial Administration Act 재정관리법

169 financial economics 금융경제학

170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금융감독청

171 Fine Gael 통일당

172 First President (회계감사원) 원장

173 first-past-the-post system 최다득표자 당선 방식

174 Fiscal Advisory Council 재정자문위원회

175 Fiscal Affairs Committee 재무위원회

176 Fiscal and Financial Policy Council 재정·재무정책위원회

177 Fiscal Compact 재정협약

178 fiscal council 재정위원회

179 fiscal discipline 재정규율

180 fiscal equalisation 재정 형평화

181 Fiscal Policy Act 재정정책법

182 Fiscal Policy Council 재정정책위원회

183 Fiscal Policy Evaluation Function (Unit) 재정정책평가국

184 Fiscal Responsibility Act 재정책임법

185 fiscal stance 재정기조

186 fiscal strategy statement 재정전략 명세서

187 forthcoming 출간 예정

188 fragmentation 분절화

189 Framework Document 기본지침

190 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 정보공개법(2000)

191 Freedom Party of Austria 오스트리아자유당

192 full-time equivalent 상근상당인력

193 Fund Management Plan 기금재정관리계획

194 gender budgeting 성 인지 예산

195 general government 일반정부

196 general state administration 일반국가행정기관

197 golden rule 황금준칙

198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회계감사원

199 Government and Finance Division 정부·재정과

200 Government Debt Committee 정부부채위원회

201 Government Economics Research Institute 정부경제연구소

202 GovernmentInternalAuditStandards 정부내부감사기준

203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Modernization 

Act 2010

정부성과·결과법 

현대화법(2010)

204 government-guaranteed debt 정부보증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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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Governor in Council 총독

206 Grand National Party 한나라당

207 Great Depression 대공황

208 Green Party 녹색당

209 Greens 녹색당

210 health economics 보건경제학

211 High Council for Public Finances 최고공공재정위원회

212 High Council of Finance 최고재정위원회

213 HM Revenue and Customs 국세청

214 HM Treasury 재무부

215 House of Commons 하원

216 House Steering Committee 국회운영위원회

217 implicit liability 암묵적 채무

218 impoundment 지출거부

219 Independent Authority for Fiscal Responsibility 독립재정책임청

220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 독립재정기관

221 Inland Revenue Code 내국세법

222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재정연구소

223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사회연구소

224 Institute of Advanced Studies 고등연구소

225 Integrated Monitoring Database 통합 모니터링 데이터베이스

226 Intergenerational Report 세대간 보고서

227 Italian Competition Authority 이탈리아 경쟁청

228 Joint Committee of Public Accounts and Audit 공공회계·감사합동위원회

229 Joint Committee on Finance and the Public Service 재무·공공서비스합동위원회

230 Joint Committee on Finance, Public Expenditure and Reform 재무·공공지출·개혁합동위원회

231 Joint Committee on Taxation 합동조세위원회

232 Joint Committee on the Reduction of the Deficit 합동적자감소위원회

233 Joint Conference Committee 양원합동협의회

234 joint financing 협조융자

235 Joint Select Committee on Deficit Reduction 합동적자감소특별위원회

236 Joint Select Committee on the Parliamentary Budget Office 의회예산처합동특별위원회

237 Joint Standing Committee on the Library of Parliament 의회도서관합동위원회

238 Joint Strike Fighter 합동타격전투기

239 Joint Study Committee on Budget Control 예산통제 합동연구위원회

240 Korea Development Institute 한국개발연구원

241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42 Labour Party 노동당

243 Law Concerning the Preparation of a Central Economic Plan 중앙경제계획수립법

244 Leader of the Government 정부대표

245 left of centre 중도좌파

246 Left Party 좌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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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legal capacity 행위능력

248 Legislative Analyst’s Office 입법분석관실

249 Legislative Budget Office 법제예산실

250 Legislative Counselling Office 법제실

251 Liberal Party 자유당

252 Liberal Party of Australia 호주자유당

253 Library and Research Service 도서관·조사처

254 Library of Congress 의회도서관

255 Library of Parliament 의회도서관

256 line-item veto 항목별 거부권

257 local ownership 현지 주인의식

258 Macroeconomic Analysis Division 거시경제분석과

259 Macroeconomic Forecasting Committee 거시경제전망위원회

260 magistrate 감사관

261 mandatory spending 의무지출

262 Memorandum of Economic and Financial Policies 경제·재정정책각서

263 Ministers and Secretaries Amendment Act 장관법 개정법

264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Agriculture and Innovation 경제·농업·혁신부

265 Ministry of Economic and Business Affairs 경제·산업부

266 Ministry of Economic and Internal Affairs 경제·내무부

267 Ministry of Finance 재무부

268 Ministry of Finance and Public Administrations 재정·공공행정부

269 Ministry of Finance and Public Credit 재무·공공신용부

270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Policies 노동·사회정책부

271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기획재정부

272 Ministry of the Economy and Finance 경제·재무부

273 Moderate Party 온건당

274 n.d. 연도 미상

275 National Accounts Institute 국립회계연구소

276 National Advisory Group on Budgetary Principles 국가예산원칙자문단

277 National Assembly 하원

278 National Assembly Act 국회법

279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Act 국회예산정책처법

280 National Audit Office 감사원

281 National Bank of Slovakia 슬로바키아 국립은행

282 National Commission of Audit 국가감사위원회

283 National Council 의회 (슬로바키아)

284 National Council
하원(오스트리아)

*참고:상원은"FederalCouncil"

285
National Council for the Evaluation of Social 

Development Policy
국가사회정책평가위원회

286 National Debt Office 국가부채청

287 National Finance Act 국가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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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National Fiscal Management Plan 국가재정운용계획

289 National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국립경제연구소 (스웨덴, 본문)

290 National Institute for Statistics 국립통계연구소 (이탈리아)

291 National Institute of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국립경제사회연구소

292 National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국립경제연구소 (스웨덴, 서론)

293 National Institute of Geography and Statistics 국립지리·통계연구소

294 National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국립공공행정연구소

295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국립통계연구소 (포르투갈)

296 NationalInstituteofStatisticsandEconomicStudies 국립통계·경제연구소

297 National Recovery Plan 국가회복계획

298 National Statistical Institute 국립통계연구소

299 National Statistics Office 통계청

300 National Treasury Management Agency 국가재무관리청

301 Nationals 국민당

302 net lending 순융자

303 net real income 순실질소득

304 net worth 순가치

305 non-partisanship 비정파성

306 non-voted expenditure 비의결 지출

307
OECD Council Recommendation on Principles for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

독립재정기관의 원칙에 관한 

OECD 이사회 권고

308 OECD Journal on Budgeting OECD 예산저널

309
OECD Network of Parliamentary Budget Officials and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

OECD 의회예산처 및 

독립재정기관 네트워크

310 OECD Recommendation on Budgetary Governance 예산관리에 관한 OECD 권고

311
OECD Recommendation on Principles for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

독립재정기관의 원칙에 관한 

OECD 권고

312 Oesterreichische Nationalbank 오스트리아 국립은행

313 Office for Budget Management 예산관리청

314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OBR 예산책임처

315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통계청

316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관리예산실

317 Office of the Comptroller and Auditor General 감사원

318 Office of the Fiscal Council 재정위원회 사무국

319 Office of the Parliamentary Budget Officer 의회예산처

320 Office of the Presidency of the Council of Ministers 각료회의 의장실

321 Office of the State Accountant General 국가회계담당관실

322 Oireachtas 의회

323 Ordinance with Instructions for the Fiscal Policy Council 재정정책위원회지침령

324 organic law 기본법

325 Organic Law of Congress 의회기본법

326
Organic Law on the Planning and Governance of Public 

Finances
공공재정계획·관리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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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organic statute 기본규정

328 output gap 산출 갭

329 Panel of Economic Advisers 경제자문단

330 Panel of Health Advisers 보건자문단

331 Parliament of Canada Act 캐나다의회법

332 Parliamentary Budget Office 의회예산실 (오스트리아)

333 Parliamentary Budget Office 의회예산처

334 parliamentary group 의회 교섭단체

335 Parliamentary Information and Research Service 의회정보·조사처

336 Parliamentary Librarian 의회도서관장

337 Parliamentary Service Act 의회서비스법

338
Parliamentary Service Amendment (Parliamentary 

Budget Officer) Act
의회서비스개정(의회예산처)법

339 Parliamentary Technical Support Unit 의회기술지원팀

340 Parliamentary Training Office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

341
parliamentary

budgetoffice
의회예산기관

342 Partido Acción Nacional 국민행동당

343 Partido de la Revoluci�n Democr�tica 민주혁명당

344 Partido Revolucionario Institucional 제도혁명당

345 party discipline 정당 기율

346 peer pressure 동료 압력

347 People’s Party 국민당

348 Performance and Fiscal Policy Audit Department 성과·재정정책감사부서

349 performance budgeting 성과주의 예산

350 Permanent Secretary 사무차관

351 Portfolio Budget Statements 부문별 예산 명세서

352 Portuguese Economists Association 포르투갈 경제학회

353 Postal Savings Bank 우정저축은행

354 pre-budget report 사전예산 보고서

355 President pro tempore of the Senate 상원 의장 대행

356 primary balance 기초재정수지

357 Prime Minister 총리

358 Prime Minister’s Office 총리실

359 Principal Accounting Officer 회계지원관

360 Privacy Act 개인정보보호법

361 Privy Council 추밀원

362 Privy Council Office 추밀원사무처

363 Public Accounts Commission 공공회계심의회

364 Public Accounts Committee 공공회계위원회

365 public debt 공공부채

366 public economics 공공경제학

367 Public Expenditure Committee 공공지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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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public finance 공공재정

369 PublicFinanceCouncil 공공재정위원회

370 Public Finance Programming Laws 공공재정계획법

371 Public Finances and Economic Research Section 공공재정·경제조사부서

372 public financial management 공공재정관리

373
Public Governance and Territorial Development 

Directorate
공공행정·지역개발국

374 Public Governance Committee 공공행정위원회

375 public official in political service 정무직

376 Public Sector Borrowing Requirements 공공부문차입금

377 rapporteur 보고관 (핀란드)

378 Rapporteur General 보고관 (프랑스)

379 rapporteur-general 책임보고관 (핀란드)

380 Rectors’ Conference 총장협의회

381 red-green alliance 적녹연합

382 Research Council 연구위원회

383 Research Service 국회입법조사처 (대한민국)

384 Research Services 조사처 (핀란드)

385 Revenue Law 세입법

386 reversionary budget 잠정예산

387 Riksdag 의회

388 Riksdag Research Service 의회조사처

389 Rules Committee 규칙위원회

390 Scientific Council 과학위원회

391 Scrutiny Unit 조사국

392 Seanad �ireann 상원

393 Secretary General of the National Assembly 국회사무총장

394 Secretary-General 사무총장

395 semi-presidential (system) 이원집정부제

396 Senate Budget Service 상원예산처

397 Senior Board 이사회

398 sequestering 자동삭감

399 service level agreement 서비스수준협약

400 Social and Economic Council 사회경제위원회

401 Social Democratic Party 사회민주당

402 Social Democrats 사회민주당

403 Social Insurance Agency 사회보험청

404 Social Liberal Party 사회자유당

405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사회보장 부담금

406 Socialist Party 사회당

407 Socialist People’s Party 사회국민당

408 Spanish federation of municipalities 스페인 지자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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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 Spanish Socialist Workers’ Party 스페인사회노동자당

410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하원 의장

411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Accounts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12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Finance Reform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

413 Stability and Growth Pact 안정·성장협약

414 Stability Pact 안정협약

415 stability programme 안정 계획

416 Standing Committee on Finance 재정위원회

417 Standing Committee on Government Operations and Estimates 정부운영·추산위원회

418 Standing Committee on National Finance 국가재정위원회

419 Standing Committee on Public Accounts 공공회계위원회

420 State Audit Office 국가감사원

421 State Budget Department 국가예산국

422 Statement of Reasons for No Cost Estimate Attached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423 Statistics Austria 오스트리아 통계청

424 Statistics Denmark (덴마크) 통계청

425 Statistics Finland (핀란드) 통계청

426 Statutory Pay As You Go Act 2010 수입지출균형법(2010)

427 structural balance 구조적 재정수지

428 Study Group on Ageing 고령화연구그룹

429 sustainability gap 지속가능성 격차

430 Sustainable Public Finances Act 지속가능공공재정법

431 System of National and Regional Accounts 국가·지역회계 체계

432 Taoiseach 총리

433 Tax Analysis Division 조세분석과

434 Tax Office 국세청

435 Taxation and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조세·사회보장부담금

436 terms of reference 위임사항

437 territorial government 준주정부

438 Treasurer 재무부 장관

439 Treasury (캐나다) 재무위원회

440 Treasury Select Committee 재무위원회

441 Treaty on Stability, Coordination and Governance 안정·조율·거버넌스 조약

442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유럽연합기능조약

443 Troubled Assets Relief Program 부실자산구제사업

444 Truth in Sentencing Act 양형진실법

445 Unfunded Mandates Reform Act 1995 비재정지원위임명령개혁법(1995)

446 Ways and Means Committee 세입위원회

447 welfare cap 복지지출 상한

448 Working Party of Senior Budget Officials 예산담당관 실무그룹

449 World Bank 세계은행

450 Young Professionals Programme 젊은 전문가 프로그램


